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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간 사

저소득층의 주거복지문제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사회통합이라는 

당위적 명제로 인식되어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으나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정책대응은 부진하였다. 
그러나 1997년의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사회안전망 확보의 중요성에 대

한 인식이 확산되었으며, 주거복지정책은 저소득층의 노동력을 회복시

키고 환경 및 빈곤의 악순환을 단절하고 사회이동을 현실화시킬 수 있

는 수단으로 인식되었다. 높은 주거비는 저소득층의 가처분소득을 하락

시켜 불가피하게 이들을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밖에 없는 여건

을 조성하여 주민들이 자신감을 잃고 좌절하게 만들어 개개인의 경제의

지를 꺾을 뿐만 아니라 도시 전체적으로도 슬럼화를 촉발하여 도시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부작용을 수반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저소득층의 

주거문제는 사회정의(social justice)나 사회통합(social integration)의 차원

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으며, 20세기 초반 많은 서유럽의 복지국

가 모델에서 주택을 정부가 모든 국민에게 충분히 공급해야 하는 재화

로 생각한 것도 이러한 연유에서일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본격적으로 주거복지정책을 수

립한 것은 198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따

라 5년형 장기임대주택 건설을 시발로 현재의 국민임대주택 건설까지 

우리나라의 저소득층 주거복지정책은 많은 변화를 경험하였다. 지난 24
년 동안 우리나라의 주거복지정책은 정책의 연속성 및 체계성의 결여, 
단기 위주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따른 임대주택 재고의 부족, 임대주

택 편익배분의 형평성 결여 등 여러 문제가 노정되었으나 나름대로의 

진화과정을 거치면서 현재까지 발전하였다. 또한, 최근에는 기존의 임대

주택 공급 위주의 정책에서 주택바우처, 주거비 지원 등 수요 위주의 저

소득층 정책으로 변모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주택이 여타 재화와 다른 특성을 상대적으로 많이 보유하고 있듯이 주

거복지문제도 교육 및 의료 등 여타 사회보험과는 다른 여러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다. 교육과 의료서비스의 수혜대상이 개인인 반면, 주거복지는 



가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다시 말해 교육과 의료서비스는 개인의 노동

력의 질 향상을 통해 미래소득의 안정적인 흐름을 보장하는 수단인 반면, 
주거복지는 가장 작은 집합체인 가족을 통해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의 소양을 함양하는 수단으로 작용한다. 따라

서 주거복지는 물리적 거처로서의 주택뿐만 아니라 그 주위환경까지 고

려한 포괄적인 개념을 의미한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저소득층

의 주거복지문제를 살펴보고자 하는 노력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본 보고서는 원내 연구진으로는 송준혁 박사가, 원외 연구진으로는 

김선웅, 조만, 이창무 박사가 동참하여 여러 차례의 세미나와 토론을 거

쳐서 작성한 4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장은, 주거복지는 효율성이 

지배하는 시장원리가 일부 유보되는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사회통합수단

으로서의 주거복지가 사회 전체적인 측면에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시장원리와 크게 배치되지 않을 것이라는 공통적인 견해에 천착한다. 1
장에서는 저소득층 주거복지의 필요성, 정책목표 및 전체적인 정책방향

에 대해 논의한다. 2장에서는 국민임대주택 공급정책의 경직성을 지적하

고, 지역적으로 어떻게 차별하여 배분할 것인가에 대해 분석한다. 3장에

서는 중-저 소득층과 대출조건에 제약을 받는 한계차입자들의 주택구입

용이도를 높일 수 있는 금융상품 개발과 이에 수반하는 대출리스크를 어

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거시적인 

차원에서 전국적인 주택가격의 동행성이 존재하는지를 살펴보고, 최근의 

주택가격 변동과 관련하여 통화정책의 유효성에 대해 논의한다. 
본 보고서의 완성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노력해 주셨다. 집필진들과 

각 논문의 초고를 읽고 좋은 논평을 해주신 원내외의 많은 검토자들께 

진심으로 사의를 표한다. 그리고 연구와 편집과정에서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구창모, 권도형 연구원과 임찬순 연구행정원께 감사를 드린다.
끝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필자들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본원의 공

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힌다. 
 

2007년 12월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현  정  택



목    차

발간사

요  약 ·································································································· 1

제1장  저소득층 주거복지를 위한 정책방향 ···································· 6

제1절  서  론 ·················································································· 6

제2절  주택시장의 특성과 저소득층 주거안정의 중요성 ················· 11

1. 주택시장의 특성 ··································································· 13

2. 저소득층의 주택공급 ····························································· 16

3. 저소득층 주거복지정책의 필요 ·············································· 20

제3절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복지정책의 목표 ································ 23

1. 정책의 효율성의 극대화(To Maximize the Program Efficiency) · · · 23

2. 사회 형평성의 증진(To Enhance the Social Equity) ················· 24

3. 경제체제에 대한 왜곡의 최소화

(To Minimize the Distortion to the Economic System) ·············· 30

제4절  주거복지정책의 수단 ··························································· 32

1. 주거복지예산의 책정과 배분 ················································· 32

2. 주거보조정책의 선택 ····························································· 33

3. 정책의 선택과 집행에 있어서의 문제 ···································· 52

제5절  외국의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복지정책 ································ 58

1. 미  국 ··················································································· 58

2. 스웨덴 ··················································································· 66

3. 영  국 ··················································································· 69

4. 독  일 ··················································································· 74



5. 저소득층 주거복지정책의 세계적인 추세 ······························· 77

제6절  주거복지 현황 ····································································· 79

1. 주택보급 상태 ······································································· 79

2. 자가 주택 보유 상태 ····························································· 81

3. 주거비 부담 ·········································································· 84

4.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및 주택 ·········································· 85

제7절  저소득 주거복지 정책의 현황과 그에 대한 평가 ················· 86

1. 공공임대주택 ········································································ 89

2.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융자 지원 프로그램 ························· 96

3. 주거급여(housing allowance) ················································· 102

4. 전반적인 정책방향과 예산규모 ············································ 103

제8절  정책제안 ··········································································· 106

1. 정부가 지원하고자 하는 정책수혜자의 범위를 

축소하여야 한다. ································································· 106

2. 주거복지정책과 일반복지정책을 일원화하여야 한다. ··········· 108

3. 주거복지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이양하여야 한다. ·································································· 110

4. 주택공사의 일부 업무를 민영화하여야 한다. ······················· 113

5. 국민주택기금을 전적으로 저소득층 주택공급을 위한 

기금으로 변환한다. ······························································· 115

6. 전세보증금 보험제도를 도입한다. ········································ 117

7. 주거복지를 측정하는 적절한 지수를 개발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 119

제9절  결  론 ··············································································· 120

참고문헌 ······················································································· 124



제2장  지역별 수요특성을 고려한 국민임대주택 공급정책  

개선방안 ·············································································· 131

제1절  서  론 ··············································································· 131

제2절  국민임대주택 공급정책 개관 ············································· 132

1. 국민임대주택 공급정책의 현황 ············································ 132

2. 세부적인 국민임대주택 공급정책의 경직성 ························· 137

3. 지역별 수급 불일치 ····························································· 141

제3절  지자체별 국민임대주택의 수요 및 공급 특성 ···················· 143

1. 국민임대주택의 수요특성에 대한 기존 연구 ························ 143

2. 국민임대주택 수요특성의 지역별 차이 ································ 150

3. 국민임대주택 공급 및 입주자 특성의 지역별 차이 ·············· 155

제4절  국민임대주택 수요 결정요인 분석 ····································· 160

1. 분석모형 및 자료 ································································ 160

2. 분석결과 ·············································································· 163

제5절  결론 및 정책제언 ······························································ 168

참고문헌 ······················································································· 171

제3장  모기지상품 개발을 통한 주택구입용이도 증진방안 ········· 173

제1절  서  론 ··············································································· 173

1. 연구의 배경 ········································································· 173

2. 연구의 방향 ········································································· 174

3. 논문의 구성 ········································································· 178

제2절  주택대출잔액 및 자가거주율 추세 ····································· 179

1. 주택대출시장의 추세와 현황 ··············································· 179

2. 국내 주택대출시장의 개선과제 ············································ 183

3. 우리나라 자가거주율－전세입주자비율 추세 ························ 187



제3절  모기지상품과 주택구입용이도의 상관관계 ························· 190

1. 주택점유형태 결정의 이론적 근거 ······································· 190

2. 주택구입용이도지수 추세와 제약조건 ·································· 193

제4절  모기지상품과 대출상환액 부담의 분석 ······························ 196

1. 주택구입용이도를 높이기 위한 모기지상품 ························· 196

2. 시나리오 분석모형 ······························································ 199

3. 시나리오 분석결과 ······························································ 201

제5절  모기지리스크의 관리방안 ················································· 209

1. MBS/CB 등을 통한 안정적인 자금조달방안 ························· 209

2. 공공－민간 모기지 보험제도의 도입 ···································· 212

3. 리스크를 고려한 대손충당금과 자기자본비율 규제 ············ 216

4. 효과적인 위험관리를 위한 자료의 구축 ······························· 219

제6절  결  언 ············································································· 223

참고문헌 ······················································································· 227

❚ 부 록 1 ❚ 우리나라 자가거주율의 변화

－소득별, 연령별, 지역별 ······································ 231

❚ 부 록 2 ❚ 대출 후 동적 DTI의 도출 ······································ 232

❚ 부 록 3 ❚ 모기지 보험의 국가별 유형 ··································· 234

제4장  우리나라 도시별 주택경기 변동의 동행성에 대한 

요인 분석 ············································································· 235

제1절  서  론 ··············································································· 235

제2절  모  형 ··············································································· 239

제3절  실증분석 ·········································································· 244

1. 자  료 ················································································· 244

2. 동태적 요인 분석 ································································ 247



3. 분산분해 ·············································································· 250

4. 전국 요인과 거시변수 ························································· 254

제4절  주택가격과 통화정책 ························································· 257

제5절  결  론 ··············································································· 262

참고문헌 ······················································································· 264

❚ 부록 1 ❚ MCMC를 이용한 동태적 요인모형 분석 ·················· 267

❚ 부록 2 ❚ 동태적 요인모형 추정결과 ······································· 269



표 목 차

<표 1- 1>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보조정책의 분류 ···························· 34
<표 1- 2>  미국 소득분위별 주택정책의 혜택 ···································· 60
<표 1- 3>  영국의 주요 주택정책과 그에 들어간 보조금 내역

(1975~2000년) ······································································ 73
<표 1- 4>  가구원수별 가구 수 ···························································· 80
<표 1-5a>  인구 천 명당 주택 수(2005년) ··········································· 81
<표 1-5b>  1990년경 인구 천 명당 주택 수 ······································· 81
<표 1- 6>  각 국의 자가점유/거주 현황(2003년 기준) ······················· 82
<표 1- 7>  주거수준 지표의 국제비교 ················································· 83
<표 1-8a>  소득계층별 PIR(중위수) ······················································ 84
<표 1-8b>  소득계층별 RIR(중위수) ····················································· 85
<표 1- 9>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 86
<표 1-10>  주요 주거복지 프로그램별 정책대상집단 및 

지원조건 현황 ····································································· 87
<표 1-11>  2006년 말 현재 형태별 임대주택 재고량 ························· 89
<표 1-12>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융자현황(2006년) ························ 97
<표 1-13>  주거복지 프로그램별 수혜자 편익 ···································· 99
<표 1-14>  주거복지 지원프로그램별 실질수혜가구의 소득수준 및 

소득분포 ············································································ 100
<표 1-1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월간 최저생계비(2007년) ··········· 102
<표 1-16>  건설교통부의 주거복지 프로그램 예산계획(2006년) ······ 104

<표 2- 1>  지역별 국민임대주택 공급실적 및 가구 수 ··················· 134
<표 2- 2>  국민임대주택의 지역별 공급현황 ···································· 136
<표 2- 3>  연도별 재정 및 기금 지원기준 ········································ 138
<표 2- 4>  연도별 국민임대주택 평형별 지원액 ······························ 138



<표 2- 5>  입주자격 및 선정순위(제32조 제1~3항) ·························· 139
<표 2- 6>  주택규모별 사업승인 실적 ··············································· 140
<표 2- 7>  연도별 국민임대주택 미임대 추이 ·································· 142
<표 2- 8>  연도별 공급호수 및 최초 입주자 모집 시 신청현황 ····· 142
<표 2- 9>  2005년 주택보급률 및 유형별 주택 현황 ······················· 151
<표 2-10>  지역별 가구원 수 ······························································ 152
<표 2-11>  지역별 통근수단 및 통근시간 ········································· 152
<표 2-12>  지역별 공공임대주택 희망 입주거리 ······························ 153
<표 2-13>  지역별 주택 사용면적 ···················································· 153
<표 2-14>  지역별 주택점유형태 ························································ 154
<표 2-15>  지역별 임대료 현황 ·························································· 154
<표 2-16>  지역별 국민임대주택 입주가구의 가구당 가구원 수 ····· 156
<표 2-17>  지역별 국민임대주택 입주가구의 평균 월세/보증금 

비율 ···················································································· 157
<표 2-18>  지자체별 국민임대주택 공급 평균면적 분포 ················· 158
<표 2-19>  서울특별시 국민임대아파트 적용시기별 평형비율 ········ 158
<표 2-20>  국민임대주택 전세환산평균 및 지자체별 평균 평당 

전세가격 ············································································ 159
<표 2-21>  변수의 구성 및 기초통계량 ············································· 162
<표 2-22>  지불임대료 결정모형 추정결과 ········································ 164
<표 2-23>  주거면적 모형 추정결과 ··················································· 166

<표 3- 1>  주택대출 및 가계대출 잔액 ············································· 180
<표 3- 2>  가계부채내역(가구 평균)－소득분위별 연령별 ··············· 182
<표 3- 3>  은행권 주택대출의 만기구조 ··········································· 184
<표 3- 4>  한국과 미국에서의 평균과 변동률(1990~2007년) ··········· 204
<표 3- 5>  한국과 미국의 모형상수 ··················································· 205
<표 3- 6>  변수들의 연평균값(대출 이후 20년간) ···························· 206
<표 3- 7>  유럽국가의 CB 발행잔액 ················································· 212
<표 3- 8>  미국의 모기지보험 ···························································· 213
<표 3- 9>  미국의 FHA보험 상품과 소비자신용등급 ······················· 215



<표 4- 1>  전국 및 도시별 주택매매가격지수 상승률 ····················· 245
<표 4- 2>  전국매매지수 지역별 상관계수 ········································ 246
<표 4- 3>  전국 요인 시계열 추정 ···················································· 248
<표 4- 4>  요인별 분산분해 결과 ······················································ 253
<표 4- 5>  전국 요인과 거시변수 간 회귀분석 결과 ······················· 256



그 림 목 차

[그림 1- 1]  주택공급곡선 탄력성에 따른 주택수요 증가 효과 ········ 15
[그림 1- 2]  위계적 하부시장과 필터링(filtering) ································· 18
[그림 1- 3]  공급곡선의 탄력성과 정부의 주택건설 ··························· 35
[그림 1- 4]  공급정책의 효과 ······························································· 54
[그림 1- 5]  수요정책의 효과 ······························································· 55
[그림 1- 6]  MIR의 수혜자 수와 보조금 총액 ···································· 72
[그림 1- 7]  유럽 국가들의 공급정책과 수요정책에 소요된 

정부예산 ············································································ 78
[그림 1- 8]  가구주의 10분위 소득분포에 따른 국민주택기금 

대출자 ·············································································· 101
[그림 1- 9]  2017년 소득분위별 주거복지 청사진 ···························· 107

[그림 3- 1]  GDP 대비 주택대출잔액(국제비교) ······························· 181
[그림 3- 2]  MDO 증가율(2000년~현재) ············································· 181
[그림 3- 3]  자가주택거주율(전국, 서울) ··········································· 189
[그림 3- 4]  전세입자비율(전국, 서울) ··············································· 189
[그림 3- 5]  주택금융공사 론의 대출분포(LTV 계층별) ··················· 193
[그림 3- 6]  우리나라의 주택구입용이도지수(HAI)와 

가격대비소득비율(PIR) ··················································· 194
[그림 3- 7]  미국의 HAI－전체, FRM, ARM ····································· 195
[그림 3- 8]  모기지상환부담 분석(1)－기본 시나리오 ······················ 202
[그림 3- 9]  모기지상환부담 분석(1)－기본 시나리오

(다른 변수의 사용) ························································· 203
[그림 3-10]  모기지상환부담 분석(2)－완만한 충격 시나리오 ········· 207
[그림 3-11]  모기지상환부담 분석(3)－급격한 충격 시나리오 ········· 207
[그림 3-12]  모기지상환부담 분석－지분공유모기지 ························· 208



[그림 3-13]  미국의 연체율(90+Days)－대출상품별 ··························· 217
[그림 3-14]  LTV와 소비자신용등급에 따른 모기지부도율 ·············· 218
[그림 3-15]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신용손실률(대출연도별) ···· 220
[그림 3-16]  국민은행의 주택가격지수와 실거래가를 이용한 

주택가격지수의 비교(서울, 강남) ·································· 222

[그림 4- 1]  도시별 주택매매가격지수 상승률 ·································· 236
[그림 4- 2]  우리나라 26개 시도의 주택매매가격 상승률 추이 ·· ···· 237
[그림 4- 3]  전국 주택매매가격지수 상승률과 전국 요인 추이 ···· ·· 248
[그림 4- 4]  전국 및 지역 요인과 도시별 주택가격 상승률 추이 ··· 251
[그림 4- 5]  우리나라 주택경기 변동과 부동산정책 ························· 256
[그림 4- 6]  외생적 기술충격에 의한 충격반응분석 ························· 260
[그림 4- 7]  외생적 통화충격에 의한 충격반응분석 ························· 260
[그림 4- 8]  실제 및 역사적 모의실험에서 도출된 전국 요인에 의한

주택가격 상승률 ····························································· 261



요   약

우리나라 국민의 주거환경은 경제성장과 더불어 상당히 개선되어 왔

다. 경제성장과 더불어 도시화가 가속화되고 국민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도시 내 주택수요가 증가하게 되었다. 이러한 주택수요를 충족하기 위

해 도시 내에 고층아파트를 대량으로 건설하면서 일부 수도권 지역을 

제외하고는 주택 수의 절대적 부족문제도 많이 해소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주택 수의 증가에 따른 혜택은 대부분 중산층 이상에 국한되고 

있으며, 여전히 많은 저소득층이 상당히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시정이 필요한 실정이다.1)

사실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정책은 주택시장을 대상으로 한 정부정책

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덜 주목을 받아온 측면이 강하다. 우리나라의 

주택정책이 경기진작과 투기억제의 연속으로 점철되는 과정에서 저소

득층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보장에 대한 요구는 사회적으로 크게 인식

되지 않았다.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저소득층의 주거복지문제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사회보장이라는 명제로 인해 큰 관심을 끌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저소득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통한 주거복지 개선에 대한 정치

적․사회적․경제적 요구도 자연스럽게 분출되게 되었다. 
외환위기 이후 저소득층 주거지원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측면에서 

두 가지의 새로운 변화가 관찰된다. 직접적인 임대주택 공급과 관련해

서는 기존 제도와는 달리 장기임대가 가능한 국민임대주택제도가 도입

  1) 2005년 현재 3인 이상이 단칸방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 수가 33만 가구에 이르고, 일
반가구의 23.4%에 해당되는 255만 가구가 주택법에서 정한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

는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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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는 점이고, 간접지원 측면에서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통해 저

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주거급여가 지급되기 시작하였다는 점이다. 이러

한 제도도입의 당위성에 대해서 넓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에도 불구

하고, 국민임대주택 공급규모, 지역, 임대료 산정 및 주거급여의 적정성, 
형평성 등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에 따라 우리

나라 주거복지정책과 관련한 제도들의 실효성과 이러한 정책들을 향후 

어떤 방향으로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저소득층 주거복지를 포함한 최근의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확장은, 

미국과 서부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복지지출을 축소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일견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모습으로 비추어질 수 있다. 그러나 민

주화와 시민사회가 성숙되어 가는 과정에서 그간 소외받아 온 계층의 

복지문제가 정상화되는 과정이라는 점과 사회 각 계층의 통합을 모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소득층의 주거복지문제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주거비의 과도한 부담은 저소득층의 소비에 필요한 가처분소득을 

축소시킬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 대한 투자를 충분하게 하지 못해 빈

곤을 재생산하는 현상을 초래할 소지가 다분하다.
복지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예산이 증가해야 하고 세율이 

높아져야 하나 이 경우 국가경제의 경쟁력이 낮아지고 경제성장률의 저

하를 초래하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주택복지정책은 국가와 시장이 

적당한 수준에서 역할을 분담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서,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과 재정적 보조가 필요하되 시장메커니즘

을 충분히 활용하여 시장의 효율성의 최대한 유지되는 가운데 국가의 

개입이 저소득층의 주거복지를 돕는 방식으로 채택되어야 한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주거복지정책은 단순히 임대주택 공급 확

대나 주거비 보조 등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주택시장 전반에 대한 규제 

완화, 주택금융시장 발전 등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추진되어야 한다. 임
대주택의 많은 부분이 민간사업자들에 의해 제공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

할 때 투자자산으로서의 주택소유에 대한 지나친 규제는 임대주택 공급

을 위축시킬 수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임대료 상승이라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따라서 민간의 다주택 보유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보다는 세금정책을 통해 간접적으로 보유와 임대에 따른 수익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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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에 다시 환원하게 하는 채널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또
한 저소득층의 자가소유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주택금융시장의 발

전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저소득층의 경우 자력으로는 자가소유가 어

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들 계층의 주택금융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

기 위해서는 주택담보채권 유동화 상품을 확대하는 한편 공공 및 민간

모기지 보험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보고서에서는 주택부문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보다는 저소득

층의 주거문제에 일차적인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정부는 그간 주택분

양가 상한제도, 부동산 세금제도, 주택대출 및 이자율에 대한 규제, 토지

이용에 관한 규제 등의 정책을 통해 주택시장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해 

왔다. 물론 이러한 정책들은 주택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주택하부시장을 통해 저소득층의 주택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 또한 사

실이다. 그러나 제한된 시간과 인력으로 저소득층 주택문제의 모든 측

면을 파악하기란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간접적인 

정책효과보다는 저소득층 주거문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정책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모두 4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1장에서는 저소득

층 주거복지를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한다. 이 장에서는 특정 주거복지 

사업이나 사업자에 대한 평가보다는 전반적인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이는 특정한 정책의 디자인이나 평가에 앞서 확인해야 할 

것이 이러한 정책이 과연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여러 정책수단 중 가

장 적합한 것인가에 관한 근본적인 문제의식에서이다. 이러한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고민이 없다면 구체적인 정책이 어느 정도의 우선순위를 

가져야 하며, 어떠한 정책목표를 지향해야 하며, 이를 위해 얼마만큼의 

자원을 투입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효과적으로 답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먼저 저소득층 주거안정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정부개입의 정당성을 논의한다. 이어 저소득층 주거복지정책의 목적과 

보편적인 원칙에 대해 설명하고, 각국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여러 

가지 주거복지정책의 수단을 논의하고, 이러한 정책들의 역사와 효과를 

설명하고 각각의 장단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또한 이 장에서는 우리나

라 주거복지의 현황을 개관하고 이를 점검․평가한 후 아직까지 미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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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과 향후 개선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2장에서는 국민임대주택 공급정책의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그 동안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은 물량적인 목표량에 치중한 나머지 

정책수혜대상자의 수요특성을 감안한 공급계획을 치밀하게 세우지 못

했다. 이러한 물량공급 우선 정책의 부작용으로 최근 지방의 국민임대

주택의 경우 미입주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는 등 수요와 공급의 지역별 

불일치가 심화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불일치의 근본적인 문

제는 평형배분 및 평형별 재정지원기준 등 지역별 차별화가 필요한 수

요특성을 고려한 공급계획의 부재에 기인한 바가 크다는 판단하에 본  

장에서는 지역별 수요특성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공급정책 및 저소득층 

주거복지정책의 지역별 차별화 방안을 제시한다. 
3장에서는 중-저 소득층과 대출조건에 제약을 받는 한계차입자들의 

주택구입용이도를 높일 수 있는 상품개발과 이에 따른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서 다음 세 가지 사안을 주

요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첫째, 관련 자료에 대한 개관으로, 우리나라의 

주택대출시장의 규모와 구성, 주거형태, 주택구입용이도 등에 대한 지난 

십여 년간의 추세를 분석하였다. 둘째, 한계차입자의 주택구입용이도를 

높일 수 있는 상품의 대출 당시와 대출 이후 경제변수의 변동에 따른 

차입자의 상환액부담 정도를 시나리오 분석방식을 통하여 비교하였다. 
이에 대한 결과로, 고정금리상품은 변동금리상품에 비하여 초기상환액

부담이 높게 나타나지만, 이자율의 상승, 가계소득의 하락과 같은 경제

변수에의 충격이 있을 시 차입자를 상환액증가위험으로부터 보호하여 

주며, 이자율변동의 상한이 있는 변동금리상품은 경제변수의 충격이 클

수록 그와 같은 보호장치가 없는 상품에 비해서 상환액부담을 더욱 경

감시켜 주고, 최근 영국과 호주에서 금융지원상품으로 활용되고 있는 

지분공유모기지는 초기상환부담을 크게 낮추어 줄 수 있는 유망한 상품

으로 나타나고 있다. 셋째, 이와 같이 주택구입용이도를 높일 수 있는 상

품의 개발-보급과 병행하여 고려해야 할 모기지리스크의 관리방안으로, 
현재 단기채 위주의 자금조달방식을 유동화채권상품(Mortgage Backed 
Security)과 최근 유럽에서 그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담보부채권상품

(Covered Bond)을 병행하여 사용하는 방안, 공공 및 민간 모기지 보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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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 도입, 위험도를 고려한 대손충당금과 자기자본비율규제 방안, 그리

고 리스크 관리를 위한 자료 및 모형의 구축에 대해서 토의하였으며, 이
와 관련된 몇 가지 구체적인 정책과제도 함께 논의하였다.

4장에서는 전장들과는 달리 거시적 관점에서 우리나라 시도별 주택

가격을 전국, 지역 및 시도별 요인으로 분해하고 전국적인 주택가격의 

동행성이 존재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이와 같은 연구를 시도한 이유는, 
공공임대주택의 가격자료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에 더하

여 지역적인 주택가격이 전국적인 요인에 의해 어느 정도 설명이 되는 

지를 살펴보고자 함이다. 만약 우리나라 주택가격이 주택의 지역적인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 주택가격 변동에 대한 설명요인 중 전

국 요인에 의한 설명부분이 상당히 높게 나올 것이다. 반면 주택가격이 

지자체 고유의 주택정책, 교육 및 공원시설, 주변 상가 등에 의해 영향

을 받는다면 전국 요인보다는 지역 또는 시도별 요인에 의한 설명부분

이 크게 나타날 것이다. 주택가격 변동요인에 대한 이해의 제고는 향후 

주택가격 안정정책과 관련하여 지역 요인에 의한 가격불안과 전국 요인

에 의한 가격불안을 구분하여 안정화정책을 수립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

한다. 또한 이 장에서는 최근의 긴축통화정책이 주택시장 안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고 평가해 보았다. 분석 결과, 최근의 이자율 

상승은 전국적인 요인에 의해 설명되는 주택가격의 상승에는 별다른 영

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최근의 정책금리 인상의 목적이 주택

시장 안정과는 다소 괴리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제１장

저소득층 주거복지를 위한 정책방향

김  선  웅

제1절  서  론

예로부터 의식주(衣食住) 이 세 가지는 인간 생존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 생각되어 왔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하는 질문과 더불

어 어느 집에서 살까하는 질문은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중요

한 질문인 것이다. 물론 주택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인간을 눈이나 

비, 추위, 더위 등 자연의 세력과 도둑이나 강도 등 사회적인 위험으로

부터 그 거주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그러나 주택의 기능은 외부로부터 

주거자를 보호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가구원으로서의 기본적인 사회

생활이 주택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택의 충

분한 공간이나 주방, 욕실 등의 시설은 원만한 생활을 영위하는 조건이 

된다. 또한 주택은 현대인의 경제․사회 생활의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학생은 다닐 수 있는 학교가 주거지가 어디인가에 따라서 결정되는 경

우가 많고, 직장인은 여기에서부터 출퇴근이 이루어지고, 가정주부는 생

활에 필요한 쇼핑 등이 주거지의 위치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루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게 되는가에 대해 주택의 위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따라서 주택의 크기나 설비, 위치, 주변시설 등은 인

간의 복지에 절대적인 역할을 한다. 
한국은 경제성장과 더불어 도시화가 가속되고 국민의 소득이 증가함

에 따라 도시의 주택수요가 양적․질적으로 급속하게 성장하였다.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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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주택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도시 내에 양질의 고층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중산층의 주거환경은 많이 개선되었다. 그러나 저소득층의 

주거환경은 아직도 개선의 여지가 많이 남아 있다. 예를 들면, 2005년 

현재 3인 이상이 단칸방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 수가 33만 가구이고, 일
반가구의 16.0%에 해당되는 255만 가구가 주택법에서 정한 최저주거 기

준에 미달하는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다. 
한국은 1997년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사회 안전망의 확보가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종신고용, 연공식 임금체제 등 전통적이고 

안정적이던 노동시장에서 개인의 능력에 따라 평가받고 시장의 변화에 

따라 정리 해고하는 탄력적인 노동시장으로 변화함에 따라 실업에 의한 

소득의 감소를 완충하는 사회보험의 필요성은 더욱 중요하게 대두되었

다. 가족 형태도 핵가족화 됨에 따라 전통적으로 일차적인 안전망을 제

공하던 가족과 친척 관계도 이제는 저소득층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에

는 어려운 현실이다. 따라서 주거복지를 포함한 각종 사회복지를 향상

시키기야 하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인 요구가 점점 높아져 간다고 할 

수 있다.
저소득층의 주거보장은 노령연금, 실업(고용)보험, 의료보험, 재난보

험(catastrophic insurance) 등과 더불어 서부유럽 복지국가의 중심축이었

다. 복지국가를 유지하기 위해 자연히 정부의 예산이 증가하고 세율이 

높아짐에 따라 국가경제의 경쟁성이 낮아지게 되고 경제성장률의 저하

를 초래하는 어려움이 시작되자, 많은 나라에서는 복지국가의 새로운 

모델을 추구하기 시작하였다. 국가가 기본적인 복지항목인 노령연금, 교
육, 주택, 사회보험(의료보험, 신체장애보험, 실업보험 등)에서 교육과 

주택 부문의 국가보조를 줄이고 국가와 시장이 적당한 수준으로 역할을 

분담함으로써 저소득층의 복지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가 많이 나오게 

되었다. 이는 국가의 보조가 필요하되 시장의 메커니즘을 적극 이용하

여 시장의 효율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국가의 개입을 통해 사회정의를 

구현하고 저소득층의 복지를 돕는 방식이다. 
아이러닉한 것은 한국의 이러한 복지정책의 확장은 미국과 서유럽의 

여러 나라들의 복지정책이 감축되어 가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와 역행한

다는 것이다. 한국의 저소득층 주거복지 프로그램은 그 역사도 길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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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범위도 그렇게 넓지 않다. 그러나 민주화와 시민사회가 이루어져 가

는 과정에 있어서 소외받은 계층의 복지문제가 점점 정치․사회적으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됨으로써, 만민의 기본 생존권을 보장하는 동시

에 여러 사회계층의 통합을 이룰 수 있는 좋은 방법으로써 저소득층의 

주거복지정책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참여정부 이후에 

주거복지는 많은 정치적 사회적인 주목과 관심을 받고 있으며 국민임대

주택 100만호 건설 같은 야심찬 계획도 발표되어 왔다. 이 정책 연구보

고서는 이러한 이슈를 총체적으로 조명하고 분석하여서 한국의 저소득

층 주거복지정책을 어떠한 방향으로 확산해 나갈 것인가를 생각하여 보

고자 한다. 
이 보고서는 서론과 결론을 포함하여 모두 9절로 구성되어 있다. 제2

절에서는 주택시장의 특성과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의 중요성에 대하여 

설명하고 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가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제3절
에서는 저소득층 주거복지정책의 목적과 적절한 정책을 선택하는 데 있

어서 사용될 수 있는 보편적 원칙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다음 제4
절에서는 각국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여러 가지 주거복지정책 수단

을 논의하고 각 정책 수단의 장단점에 대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제5절은 

선진국 여러 나라의 저소득층 주거복지정책의 역사와 효과 등에 대하여 

논의한다. 제6절은 한국의 주거복지 현황에 대하여 설명한다. 제7절은 

저소득층을 위한 주요 주거복지정책의 현황을 평가하여 중요한 문제점

들을 지적한다. 제8절은 저소득층 주거복지정책 방향에 대한 몇 가지 제

안을 하고자 하며, 마지막으로 제9절은 보고서의 결론이다.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정책의 입안과 평가를 전반적으로 접근하기 위

해서는 크게 네 가지의 요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첫째는 정책대상

으로서의 저소득층의 주택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대한 이해이고, 
둘째는 정책의 목표로서 저소득층의 주거생활 안정의 당위성에 대한 사

회적․정치적인 합의와 이견에 대한 이해이고, 셋째는 이러한 불확실하

고 불투명한 과정에서 가능한 정부의 정책수단에 대한 이해이고, 넷째

는 다양한 정책수단을 평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평가기준에 대한 이

해이다. 이러한 이해를 위하여 본 보고서에서는 경제학, 정치학, 행정학 

등 다양한 분야의 이론뿐만 아니라 한국을 비롯한 세계 주요국가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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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경험을 연구한 학문적인 논문과 정책 보고서들을 다양하게 검토하고

자 한다.
첫째로 꼽은 저소득층의 주택시장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주택시

장 전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저소득층 주택시장은 전체 

주택시장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주택이 다른 재화에 비해 몇 가지의 특

수한 성격을 소유하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생기는 특수한 문제들이 있

다. 정책입안자들이 이러한 문제를 충분히 이해하지 않고서는 효과적

인 정책을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2절의 앞부분에서는 이에 대한 

논의를 하고자 한다. 주택시장에 대한 논의는 주로 도시경제의 이론에 

근거한다. 특히 저소득층의 주택공급이 시장을 위주로 한 민간경제와 

정부가 같이 활동하는 혼합 경제 체제(mixed economy)에 있어서 시장 

메커니즘에 의한 대규모 신축을 통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

하고자 한다. 
제2절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두 번째 요소인 저소득층의 주거복지의 

당위성과 이를 위해 정부의 개입이 왜 필요한가를 논의하고자 한다. 이
러한 논의는 다분히 형이상학적이고 정치 철학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

다. 이 정책보고서에서는 매우 깊이 있게 다루지 못하지만 결국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정부의 주거복지정책의 영역이 결정되기 때문에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제3절에서는 저소득층의 주거복지정책의 목적과 좋은 주거복지정책

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판단 기준이 사용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원칙들에 대해서 논의한다. 이 원칙들은 효율성, 형평성, 경제 체제에 대

한 영향들로서,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어떠한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도 보편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것들이다. 따라서 이러한 원칙들은 현

재 정책을 평가하거나 개선하는 데뿐 아니라, 미래의 정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꼭 필요한 원칙들이다. 이러한 보편적인 원칙들은 개념적

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있고 정책 수립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언급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정책의 결과를 분석하여 보면, 상당

한 부분 이러한 보편적 원칙들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 보고

서의 주안점 중의 하나는 모든 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원칙

들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 세 가지 원칙들이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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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상충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의 원칙을 

위하여 다른 원칙들을 희생해야 하는 때도 있다. 그러한 경우일지라도 

어떤 원칙이 무엇 때문에 잘 지켜지지 않는가에 대한 자성이 필요하고 

그 원칙이 성립될 수 있는 다른 정칙대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제4절에 있어서는 저소득층의 주거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통상 

사용되는 주요 정책수단을 나열하고 이러한 정책수단들의 장단점을 분

석하려고 한다. 이러한 분석의 목적은 “최상의 주거복지정책은 무엇일

까”하는 질문에 답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정책마다 유용한 점이 있는 반

면 원치 않는 부작용을 수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최상

인 정책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어떤 특정한 사회, 경제, 정치 

체제하에서 정책을 선택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혹 그 순위가 

확실하지 않더라도 자원의 한계 때문에 특정한 정책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에 제4절에서 의논

되는 보편적인 세 가지 원칙은 정책 선택을 인도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가이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제5절에서 여러 선진국의 저소득층 주거복지정책의 경험에 대하여 

논의하고 평가하는 이유는 다른 나라들의 정책실험에 대한 결과를 평가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주거복지정책의 발전에 도움을 주고자 하려는 것

이다. 물론 나라마다 사회․문화적인 배경이 다르고 또 정치 환경도 변

화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정책실험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에서 

비슷한 정책을 도입한다 할지라도 그 결과는 상당히 다를 수 있다. 따라

서 그 나라에서 성공적으로 실행되고 있는 정책이라 하더라도 한국에서

는 많은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 그러나 외국의 경험은 한국의 정책 

선택의 결과를 예상하는 데 더 없이 좋은 자료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들

의 간접경험을 잘 이해하는 것은 올바른 정책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제6절은 한국의 주거복지 현황에 대하여 논의한다. 주거복지의 수준

을 외국과 비교하거나 국내의 변화를 평가하는 데는 주택보급률, 인구

대비 주택 수, 개인당 주거면적, 자가주택점유율,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월소득 대비 주거비, 최저주거 기준 미달 가구 수 등의 양적인 지표들이 

사용된다. 이러한 지표들에 의하면 현재 중산층 이상의 주거복지는 많



제1장  저소득층 주거복지를 위한 정책방향  11

이 향상되었지만 저소득층의 주거 환경은 개선되어야 할 점이 많이 있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7절은 저소득층을 위한 주요 주거복지정책에 대하여 설명하고 현 

주거복지정책의 주요 문제점에 대해서 논의한다. 현재 주요 주거복지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프로그램과 전세자금대출 프

로그램뿐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집행하고 있는 주거 급여에 대하여도 

논의한다. 이들 프로그램의 주요 문제점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데는 제3
장에서 개발한 정책 판단 기준들(정책의 효율성, 형평성, 경제체제 왜곡

의 정도)을 사용하고자 한다. 
제8절에는 현재 국내 주거복지 프로그램의 현황과 문제점의 분석, 

외국의 사례 등을 종합하여 몇 가지의 정책들을 제안하려고 한다. 여기

에 제시한 정책제안들은 그 방향만을 제시하였기 때문에 집행할 수 있

는 정책으로 개발하려면 차후 집행 계획을 위한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

이다. 마지막으로 제9절의 결론을 통해 이 보고서를 마치려 한다.

제2절  주택시장의 특성과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의 
중요성

저소득층은 고소득층에 비해 더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살고 있지만, 
고소득층에 비해 가구 소득의 더 많은 비율을 주거비에 지출하고 있다. 
저소득층의 주거비 또한 소비 항목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매우 높

기 때문에, 식비, 교육비 등 다른 항목에 지출할 수 있는 여력이 현격히 

떨어지게 된다. 따라서 주거비의 부담은 현재의 생활의 질을 낮출 뿐 아

니라 미래의 성공에 대한 투자도 어렵게 한다. 
소득이 낮을수록 더 높은 비율을 주거비에 쓰는 데는 몇 가지 이유

를 생각하여 볼 수 있다. 첫째, 주택은 생활필수품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가난하다고 할지라도 일정한 주거비를 지불하여야만이 기본적인 생활

을 유지할 수 있다. 식비에 들어가는 비율이 소득의 증가에 따라 낮아가

는 엥겔의 법칙(Engel’s Law)과 같이 주거비도 그와 유사한 패턴을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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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이 과다하게 되는 두 번째의 이유로는 

주택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저가의 주택이 시장에 공급되는 것을 저해

하는 요소가 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공중위생과 안전을 위하여 건축법 

등을 이용하여 주택의 기본조건을 소상하게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저

소득층 가구가 법정 수준 이하의 주택을 수요하고자 할 경우에 이러한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주택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소비자가 적

정으로 요구하는 수준의 주택보다 높은 수준의 주택에서 거주하여야 함

으로 주거비의 부담이 소비자가 원하는 것보다 더 높게 된다. 건물에 대

한 규제는 불안전한 건물로 인해서 생기는 붕괴, 화재 등의 재난 등이 

건물의 소유자나 이용자뿐 아니라 주위에 있는 일반 주민에게도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외부효과(externality)에 근거한다. 또한 건물의 사

용자나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그 건물을 지은 자나 소유자보다 그 건물

에 대한 정보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의 비대칭성

(information asymmetry)을 보완하여 시장의 효율성(efficiency)을 높이고

자 하는 데 그 정당성을 찾아볼 수 있다.
주택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과 참여는 개별적인 건물 하나하나에게

만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는 도시계획법 등을 통하여 도시의 밀도와 토

지 이용을 규제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도시계획에 대

한 권리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이러한 규제가 정당화될 수 있기 때문

에 토지의 개인 소유가 허용되는 자본주의 모든 나라에서 허용되고 있

다. 이러한 도시계획상의 규제들은 토지의 공급에 영향을 미치고 또 나

아가서 주택의 형태, 밀도, 크기, 가격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렇게 

주택건설의 기준, 도시계획안 등의 주택시장에 대한 정부의 규제는 국

가경제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유용하지만 그 부작용의 하나로서 저소득

층, 특히 극빈층의 주거비에 큰 부담을 주게 된다. 따라서 그들의 주거

복지의 어려운 상황을 국가가 수정해야 할 의무가 주어진다. 예를 들면, 
이 같은 논리는 도심지의 공간적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주도

하여 저소득층의 주택을 철거하고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있어

서, 철거로 인하여 손해를 보게 되는 철거민의 주거복지를 향상시켜야 

하는 의무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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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시장의 특성

주택시장은 다른 재화와 달리 몇 가지 특별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첫째, 주택은 그 입지와 주변시설, 주택과 대지의 형태, 크기, 위치, 디자

인, 품질 등의 여러 가지 차원에서 상품과 상품이 서로 차별이 되는 재

화(heterogeneous good)이다. 일반적으로 경제학의 기본인 가격이론에서 

보는 시장이란 동질의 재화가 교환되는 곳이다. 동질의 재화가 매매되

는 시장에서는 시장의 참여자가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고 거래비용이 

재화의 가격에 비해 월등하게 낮게 되면 시장에서는 하나의 가격이 형

성되기 마련이다. 그러나 극도로 다양한 사양을 가지고 있는 주택의 경

우에는 시장참여자가 필요한 정보를 얻는 것이 어렵고 또 시장이 하나

로 작동되고 있다고 보기가 어렵다. 이러한 개념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택시장은 여러 개의 하부시장(submarket)의 집합체로서 이해되

고 있다. 하부시장이란 전체 주택시장의 일부로서, 그 하부시장 내에서

는 하나의 시장으로 인식되는 데 반해서, 다른 하부시장의 주택과는 대

체재(substitutes)의 관계가 있다. 동일한 하부시장 내에 있는 주택들은 완

전한 대체재(perfect substitutes)로서 가격의 변동이 동일하게 이루어진다

고 본다. 한편, 하부시장과 하부시장 간은 서로 대체관계가 있는 재화로 

보기 때문에 하나의 하부시장이 다른 하부시장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

고 보지만 서로 완전하게 같이 움직이지 않는다. 예를 들면 강남의 대형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 다른 지역에 있는 다른 형태의 주택가격도 같

은 비율로 상승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생각하여 보면 어떤 하부시장은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이지만 어떤 하부시장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다. 하부시장을 나누는 것은 주택시장의 성격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점

유형태(자가소유주택 대 임대주택), 주택의 가격대, 주택이 위치한 지역 

등으로 나눈다. 이를테면, 강남의 중형아파트 매매시장은 하나의 하부시

장으로 간주할 수 있다. 
둘째, 주택의 주요 생산요소가 되는 토지는 이동할 수 없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주택의 효용도는 그 주택의 입지에 크게 영향을 받게 된다. 
같은 형태, 품질, 크기의 주택이라도 그 위치에 따라서 가격이 엄청나게 

차이가 날 수 있는 것은 운송이 가능한 일반 재화처럼 가격이 낮은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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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가격이 높은 지역으로 그 재화를 이동시킴으로써 가격의 차이를 없

앨 수 있는 가능성(arbitrage)이 없기 때문이다. 만일 두 주택이 하루에 같

은 직장으로 출퇴근 할 수 있는 거리에 있다면 문제가 다르지만 날마다 

출퇴근하기에 부담스러운(예를 들어, 편도 1시간 반 정도) 거리가 되면 

사실상 두 주택은 다른 하부시장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하부시장

의 구분은 지리적인 거리뿐 아니라 교통체제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는다. 
즉, 주택가격도 주택의 고정된 위치 때문에 그 주택이 위치하고 있는 

지가(land rent)에 결정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뿐만 아니라, 주위의 교통

망이라든지, 공원, 교육시설, 쇼핑센터 등의 근린 시설뿐 아니라 주위에 

입지하고 있는 주택의 종류에 따른 외부효과(externality)에 의해 크게 영

향을 받게 된다. 이러한 외부효과를 통제하기 위하여 정부의 규제가 자

연스럽게 정당화되고 있다.
셋째, 주택과 토지는 정부의 규제를 많이 받는 재화라는 것이다. 도시

토지의 가격은 그 토지의 접근성(accessibility)에 따라서 크게 차이가 나

게 마련이다. 자연히 토지 가격이 비싸게 되면 토지 사용을 극소화 하는 

고밀도 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수요가 생기기 마련이다. 특히 대도시의 

주택시장은 택지 공급이 어떠한 조건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주택 공급

의 탄력성을 크게 좌우하게 된다. 예를 들면, 토지 이용이나 밀도에 관한 

도시계획 규제가 경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면 주택가격이 상승하여 주

택공급량을 증가시키고자 하는 시장의 요구가 있다고 할지라도 주택의 

공급이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 또한 건설 산업에 대한 규제나 노동

조합의 노동자 운용방침도 공급곡선의 탄력성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 
어떤 주택의 하부시장의 공급이 비탄력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면 

(가격 탄력성이 낮은 경우), 공급곡선은 거의 수직에 가깝게 된다([그림 

1-1]). 이러한 상태에서 그 하부시장의 주택 수요가 D1에서 D2로 증가하

게 되면, 이로 인하여 주택시장의 균형이 E1에서 E2로 변하면서 공급량

은 크게 증가하지 않고 주택의 가격은 크게 상승하게 된다. 한편, 주택 

하부시장의 공급이(가격 탄력성이 높아서) 탄력적인 경우 공급곡선은 

거의 수평에 가깝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 주택시장의 수요가 D1에서 D2

로 증가하게 되면 주택시장의 균형이 E1에서 E2로 변하면서 주택 공급

량이 많이 증가하게 되어 주택의 가격상승은 별로 크지 않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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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주택공급곡선 탄력성에 따른 주택수요 증가 효과

현재 국내외적으로 주택 수요에 대한 연구는 많이 진행되어 있지만, 
주택 공급에 대하여는 많은 연구가 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말해서 도시의 개발이 많이 이루어져서 새로운 택지를 개발하기 어렵다

든지, 토지 이용이나 주택 건설에 관한 규제가 심하다든지, 교통시설에 

대한 확장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태에서는 주택공급 탄력

성이 낮게 나타난다. 미국의 대도시 중에서 보스턴, 뉴욕, 워싱턴, 샌프

란시스코 같은 도시들은 주택공급 탄력성이 비교적 낮고 휴스턴, 댈러

스, 애틀랜타 등의 도시들은 탄력성이 높은 것으로 연구되어 있다. 이러

한 주택공급 탄력성의 차이가 주택과 경제 붐에 있어 각 도시별로 주택

가격 상승률이 크게 차이나도록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넷째, 주택은 내구성이 큰 재화(durable good)라는 것이다. 주택은 한

번 건축되면 몇 십년은 보통이고 몇 백년까지 그 기본적인 형태가 그대

로 계속된다는 것이다. 한번 공급된 주택은 다시 허물고 다른 형태의 주

택을 건축한다는 것이 경제적인 면에서 상당히 어렵다. 왜냐하면 재건

축을 위하여는 토지의 가격뿐 아니라,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다시 건물

을 건축하는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재건축이 처음 건축하는 것보다 경

제타당성이 낮은 이유는 단지 재건축 비용뿐만 아니라, 기존의 주택은 

그 주변에 이미 다른 시설이나 주택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환경의 

외부효과를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저밀도의 주택

을 철거하고 고밀도의 주택을 재건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토지나 주택의 

소유인과 이를 규제하는 정부 간의 거래비용(transactions cost)이 상당부

Q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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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존재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원활한 주택시장이 이루어지려면, 이러

한 거래비용을 최소화하고 이를 적절하게 분배할 수 있는 제도가 존재

하여야만 한다.
다섯째, 주택은 그 가격이 매우 높은 재화이다. 많은 경우 주택은 그 

소유자의 일년 소득의 몇 배에 해당되는 가격을 가지고 있다. 내구성과 

높은 가격은 자연스럽게 주택의 임대시장과 주택금융시장을 생성하게

된다. 따라서 주택시장은 임대주택시장과 주택금융시장을 같이 고려하

지 않으면 안 된다. 특히 한국의 경우에는 주택임대시장에 있어 전세라

는 특유한 점유형태가 있고, 또 저소득층 가구의 많은 부분이 임대주택

과 전세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의 주거복지정책에 있어서 임

대주택과 전세제도를 중요하게 다룰 수밖에 없다. 
주택금융시장은 주택시장뿐 아니라 일반금융시장과 밀접하게 관계

되어 있다. 일반 금융시장의 이자율과 대출금의 공급량은 주택금융시장

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금융시장의 상태가 저소득층의 

주거복지에 또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가 없다. 

2. 저소득층의 주택공급 

하부시장의 중요성과 주택공급 탄력성의 다양함이라는 주택시장의 

특수성과 더불어 주택의 내구성은 저소득층의 주택공급이 다른 일반 재

화의 공급과는 다른 형태를 띠게 하는 원인이 된다. 다른 일반 재화의 

경우에는 저소득층이 원하는 재화가 있는 경우 생산자가 직접 그 재화

를 생산하여 공급하는 것이 보통이다. 예를 들면, 저소득층이 원하는 옷

은 생산자가 저렴한 재료와 생산방법을 통하여 그들이 원하는 옷을 생

산해서 시장에 공급하게 된다. 그러나 주택은 그 가격이 매우 높고(노동

자의 연간 소득의 몇 배가 되는 것은 보통이다), 저품질 주택에 대한 정

부의 규제 때문에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을 생산하여 시장에 공급하기가 

어렵다. 반면, 주택은 오랜 기간을 통해 사용되기 때문에 시간이 경과됨

에 따라 개보수를 많이 하지 않는 경우 그 품질이 점점 낮아지는 경향

이 있다. 상대적으로 신축 건물에 대한 품질의 규제는 기존 건물의 품질 

규제에 비해 매우 강한 경향이 있다. 따라서, 중고 주택은 시간이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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됨에 따라 자연스럽게 주택의 품질이 낮아져 가는 경향이 있다. 
한편, 주택은 오랜 기간을 사용하기 때문에 같은 품질의 주택으로 유

지하려면 개보수를 지속적으로 하여야 한다. 또 주택의 내구성으로 인

해 저품질의 주택을 리모델링하여 고품질의 주택으로 향상시킬 수도 있

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는 오히려 신축에 비하여 비용이 더 드는 것이 

보통이다. 왜냐하면 기존의 건물을 철거하고 대지를 정리하는 것이 새

로운 대지를 만드는 것보다 많은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기존의 건

물을 철거하고 다시 건축하는 공사비보다 중요한 것은 주위에 있는 건

물에 의한 근린외부효과(neighborhood externality)이다. 보통 주택시장은 

일정 지역에 같은 품질의 주택을 같은 시기에 건설하는 경우가 많이 있

다. 그 지역의 건물들이 다 같이 낙후되었을 때에, 같은 지역에 있는 많

은 주택을 동시에 개수하지 않으면 개개의 건물의 가격이 오르지 않는

다. 예를 들어, 주위의 건물이 낙후된 상황에서 그중 하나의 건물만 많

은 돈을 들여 보수하였다면 그 건물의 가치는 많이 오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 지역의 건물들이 모두 다 보수되었다면 그 집의 가치도 훨씬 

많이 오를 것이다. 따라서 개인으로서는 개보수의 인센티브가 별로 크

지 않다. 다시 말해, 개보수를 통해서 주택의 품질을 높이고자 하는 사

업은 건설비 외에 상당한 거래비용이 추가로 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공급을 신축으로 하기 어려운 또 하나의 이유

는 작은 규모의 주택이 큰 규모의 주택보다 건설단가가 비싸다는 점이

다. 작은 주택을 건설할 지라도 주택에 필요한 시설들(전기 배관, 상하

수도 등)은 큰 주택을 건설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 특히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는 경우 평당 단가가 낮은 대형 평수가 수익성

이 높기 때문에 평수가 작은 아파트의 공급은 상대적으로 위축되기 마

련이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주택시장의 특성상 저소득층의 주택공급은 

신축보다도 기존 주택의 필터링의 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저소득층의 주택수요를 빠른 시일안에 충족시키기는 시장의 메커니즘

은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저소득층에게 주택을 공급하려면 정부의 적

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그림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택시장에 3개의 위계적인 하부시장

(hierarchical submarkets)이 존재하고 있다고 하자. 가장 위의 하부시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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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위계적 하부시장과 필터링(filtering)

신 축  

파 괴  

고 급 주 택  

저 급 주 택  

필 터 링  개 보 수  

고급 품질의 주택시장이고 그 밑은 그보다 질이 낮은 저급의 하부 시장

이라 하자. [그림 1-2]에서는 위계적인 하부시장에서의 필터링과 개보수, 
신축과 파괴를 통하여 주택시장의 하부시장이 각 하부시장의 시장 형편

에 따라서 조정되는 메커니즘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세월이 지남에 따

라서 고급의 품질을 가진 주택이 점차로 낮은 품질로 내려가는 현상을 

필터링(filtering)이라고 한다. 필터링의 화살의 크기보다 개보수의 화살 

크기가 작은 것은 기존의 주택이 하향 조정되는 것에 비해 상향조정 되

는 것의 비용이 더 높기 때문에 잘 일어나지 않는 상황을 나타내고 있

다. 저소득층은 고품질의 주택보다는 저품질의 주택에 대한 수요가 높

기 때문에 저소득층 가구가 저품질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다. 그
러므로 혹자는 주택이 점차 세월이 지남에 따라 같은 주택이 점차적으

로 소득이 낮은 계층으로 넘어가는 것을 필터링으로 지칭하기도 한다. 
이러한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이 보고서에서는 전자의 현상(주택의 품

질이 점차 낮아지는 현상)을 필터링으로 지칭하기로 한다.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말미암아 한국의 주택수요는 질적으로 또 양적

으로 크게 성장하였다. 질적이라 함은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생기는 주

택수요의 고급화를 의미한다. 여기에는 주택의 면적이 커지고 건축재료

의 질이 좋아지며, 냉난방, 부엌, 욕실 등의 설비물 등이 커지고 좋아지

는 것을 의미한다. 주택수요의 양적 성장이라 함은 소득이 증가함에 따

라 더 많은 주택을 수요함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핵가족화, 자녀 수의 

감소 등의 사회적인 요인도 포함하지만 인구가 동일할지라도 소득이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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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짐에 따라 가구 수가 늘어나는 경제적인 요인도 포함된다. 예를 들면, 
장성한 미혼 자녀가 있을 때 그들의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 분가를 원하

는 경우가 흔히 있기 때문이다. 또 소득이 감소하면 부모의 가족과 자식

의 가족이 같은 주택에서 동거하는 경우가 많이 생긴다.
이렇게 주택 수요가 급속하게 증가함에 따라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서는 빠른 시일안에 양질의 주택을 대량 건축하여야 한다. 새로운 도시

개발의 인프라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대량의 주택을 건설

하기 위한 택지조성을 위하여 도심지 낙후지역 재개발을 실시하는 경우

가 많이 있다. 기존의 낙후지역은 저소득층의 주거지로 이용되는 것이 

보통인데, 이러한 지역을 정비하여 더 많은 양의 주택을 개발하는 경우

가 대부분이지만 실제로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의 공급량은 실제로 감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러한 경우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공급이 사회

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특정한 지역의 주택시장에 있어서 품질에 따른 하부시

장에 속한 주택들의 가격 결정이나 그 변동사항은 주택의 공급뿐 아니

라 소득별 가구들의 주택 수요에 의하여 결정된다. 예를 들어서 주택의 

공급이 비교적 비탄력적인 지역의 주택시장을 생각하여 보자. 그런데 

그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어 그 곳 주민들의 소득이 상승하였다고 하자. 
특히 고소득층의 소득이 상승하였다고 가정하면 고소득층이 주로 수요

하는 고품질 주택의 가격이 급속하게 상승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고소

득층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시장의 반응은 고품질의 주택을 건설

하고자 할 것이다. 그러나 고품질의 주택건설이 토지이용의 규제 등으

로 불가능하다면 고소득층의 수요가 중품질의 하부주택시장으로 넘어

가게 되어 중품질의 주택가격이 상승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중품질의 

주택을 고소득층의 취향에 맞추기 위해서는 중품질의 주택을 리모델링

하는 주택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다. 전반적으로 주택시장은 고품질의 주

택가격이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게 되고 중품질의 주택은 그보다 

낮은 상승률을 기록하게 되며 저품질의 주택가격의 상승률은 그보다 더 

낮을 것이 예상된다.  
만일 위의 경우에 주택 공급이 탄력적이라면 어떻게 될까? 고소득층

의 증가된 주택 수요는 거의 신축된 주택으로 충족될 것이다. 따라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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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층이 신축된 주택으로 이사하게 되면 그들이 기존에 거주하던 고품

질 주택은 시장 공급을 늘리게 된다. 한편 증가된 고품질의 주택공급 때

문에 고품질의 주택상승률은 별로 높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중소득층

의 일부는 그렇게 해서 시장에 나온 고품질의 주택을 구입하는 것이 가

능하게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중품질의 주택시장은 가격이 낮아질 가

능성도 있다. 이렇게 되면 일부의 저소득층은 중품질의 주택구입이 가

능하게 된다.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필터링의 현상으로 인하여 저소

득층의 소득이 증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의 주택복지가 향상될 수 

있다. 그러나 필터링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저소득층의 주택공급을 시도

한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3. 저소득층 주거복지정책의 필요

대한민국 헌법 제35조 제3항에는 “국가는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 구절은 국가가 

국민의 주거복지에 대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그 범위나 한도에 대

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일부에서는 이 헌법의 조항을 

국가가 국민의 복지를 위한 당연한 의무를 수사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해석하여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측에서는 이를 국민의 ‘주거권’을 규정하는 것으로 보고 국가의 적

극적인 의무를 촉구하고 있다. 이렇게 헌법에서 규정하는 ‘주거권’이 불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인 해석으로서가 아니고 정치적인 

의지로서 국가의 의무에 대한 범위나 정도가 결정되어질 수 있다.
국민의 ‘주거권’은 많은 부분 시장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충족되고 있

다. 모든 국민이 가능한 한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자신만의 주거환경을 

마련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면에서 주택은 환경이

나 국가안보 같은 공공재가 아니다. 따라서 국가가 공급하여야만 경제

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재화는 아니다. 따라서 일반국민 전체의 

주거생활에 대해서 국가의 직접책임은 크지 않지만, 도시 및 주택 문제

의 외부효과 때문에 국가의 개입이 정당화되고 그 결과 저소득층의 주

택공급이 어려워진만큼 국가는 저소득층의 주거문제에 대해서 책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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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저소득층일수록 주거비에 들어가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식품, 교육 

등 필요불가피한 소비항목에 대한 가처분 소득이 낮아지게 된다는 사실

에 대해서는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 있다. 저소득층이 불가피하게 열악

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하게 된다면 전염병 등의 아동 성장에 장애를 주

는 요소에 직면할 수 있다. 또 주거지에 따라 학교가 배정되는 경우에 

저소득층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의 학교는 상대적으로 나쁜 교육환경을 

가지기 쉽다. 주택은 어린이들의 사회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

문에 주택이 작거나 시설이 열악한 경우 친구를 사귐에 있어서도 제약

을 받게 된다. 따라서 저소득층의 주거문제는 당대의 소비를 제약할 뿐 

아니라 차세대의 사회적 이동성(social mobility)의 가능성을 제약할 가능

성이 높다.
저소득층의 주거문제를 사회정의(social justice)와 복지의 차원에서 

접근하는 경우도 있다(Yung[2007]). 20세기 초반에는 많은 서부유럽의 

복지국가의 모델에서 주택도 정부가 모든 국민에게 충분하게 공급해야 

하는 재화라고 생각하였다. 복지국가의 모델은 사회보험에 포함되는 실

업수당, 노령연금, 신체장애수당, 의료, 교육, 주택 등의 재화는 소득의 

고저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될 수 있는 대로 평등하게 지급해야 한

다는 것이다. 이는 인간의 기본권 개념에서 출발한 것으로 모든 인간에

게 기본적으로 주어져야 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평등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질병에 걸리면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부자는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가난한 사람이 경제적

인 능력 때문에 치료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은 평등한 민주주의 사회에서

는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확보하여야 한다는 이념이다. 
이러한 이념에 따라 서구의 많은 국가들은 ‘요람에서 무덤까지(from 

cradle to grave)’라는 표어를 내세워 인생의 모든 기본 문제를 국가가 책

임지겠다는 복지국가(welfare state)의 모델을 추구하여 왔다. 복지국가의 

기본요소로서 많은 나라들이 무상 교육의 확대, 전 국민의 의료 혜택 보

장, 실업보험, 빈곤퇴치, 노인연금, 주거안정의 확보 등 이 여섯 가지 복

지 정책을 선택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복지국가로의 도약은 정부의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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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요를 급속하게 증가시키고 이에 따라 세금의 부담이 증가하였다. 
높은 세금은 근로자의 취업요인을 낮추고 자국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

키는 효과를 동반하게 되었다. 또 경제성장률이 눈에 띄게 낮아졌다. 이
러한 문제들의 반작용으로 20세기 후반에 들어서면서 서구 여러 선진국

에서도 정부의 역할을 줄이고 시장경제의 장점을 십분 활용하려는 정치

경제적인 요구가 더욱 강화되어 가고 있다. 그중에서 주택복지는 사회

복지 정책 중 가장 많이 후퇴하고 있는 복지정책이다. 
적극적인 복지 정책의 퇴보는 이러한 다양한 복지정책들이 국민들의 

도덕적 해이에 의해 좌절된다는 것에 그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

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주택, 교육, 의료 등의 서비스는 시장을 통하

여서도 필요한 수준의 서비스가 공급될 수 있다. 공급의 측면에서 보면, 
국가뿐 아니라 민간 공급자가 시장에 진입하여 이익을 낼 수 있다. 소비

의 측면에서 보면, 그 서비스의 혜택이 전형적인 공공재(public goods)와
는 달리 개인에게만 전해진다는 점이 있다. 따라서 개인은 자신의 효용

을 극대화 하기 위하여 공공에서 공급하는 서비스의 수준에서만 만족하

지 않고 시장에서도 이를 보충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고 이러한 욕구가 

시장을 통하여 상당부분 만족되기 마련이다. 그러나 시장만을 통하여 

이러한 서비스를 공급하게 되면, 저소득층의 소비수준은 고소득층에 비

하여 낮게 되고 그 불평등의 수준은 사회통합(social cohesion)을 위협할 

수가 있다.
특히 교육, 의료와 같이 저소득층의 주거문제는 사회통합(social 

cohesion)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미국이 저소득층의 주거문제를 위

하여 본격적으로 정부가 개입하고 구체적으로 정책을 펴기 시작한 동기

는 1960년대 미국사회를 휩쓴 도시 내의 폭동(urban riot) 때문이다. 이 시

기에 흑인과 백 인간의 인종적인 갈등이 사회적으로 표출되고 도시 내의 

흑인의 빈곤이 사회적인 문제로 돌출됨에 따라 도시 저소득층의 주거문

제 해소는 미국사회의 통합을 위한 중요한 정책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서유럽의 사회 민주주의 복지국가의 경험으로 

보나 자유주의 경제체제를 근본으로 하는 미국의 경험을 보나 민주주

의와 자본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민주시민사회에서, 저소득층의 주거복

지 문제는 시장의 메커니즘을 통하여 효율성을 추구하는 동시에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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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과 인간의 기본권을 존중하는 사회복지를 위한 정부의 역할을 어

떻게 잘 절충하느냐 하는 문제라고 말할 수 있다. 국가가 국민 전부에

게 만족할 만한 주거 환경을 직접적으로 제공하려는 노력들은 사회비

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지속 가능하지 않고, 반대로 국가가 저소

득층의 주거 문제를 도외시 하는 경우에는 만족할 만한 수준의 사회적 

통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민주시민사회의 효과적인 운영이 불가능하

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가 공공의 자원을 투자하여서 실행하는 주거

복지정책의 기본적인 방향은 저소득층의 주거복지를 향상하는 것에 중

점을 두어야 한다.

제3절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복지정책의 목표

주거복지정책이 저소득층을 중점적으로 겨냥해야 한다면 어떠한 목

표를 가져야 할까? 본 절에서는 세 가지의 중요한 정책 판단기준에 대

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정책의 효율성과 형평성, 정책으로 인한 경제체

제의 왜곡, 이 세 가지의 판단기준은 거의 모든 정책을 평가하고 판단하

는 데 쓰인다고 볼 수 있다. 효율성은 정책을 수행하는 데 들어가는 비

용을 최소화 하고자 하는 것이다. 형평성은 정책을 통해 사회정의를 증

진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책의 도입은 시장경제의 효율적

인 운용에 최소한의 부담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1. 정책의 효율성의 극대화(To Maximize the
Program Efficiency)

저소득층의 주거복지정책을 선택하는 첫 번째 판단기준은 정책의 효

율성이다.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정책이라면 그 비용이 적게 들수록 

좋은 정책이다. 주택정책의 효율성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하고 있다. 첫
째는 한 단위의 자원을 투자하여 어느 정도의 주거환경을 향상시켰는가

를 측정하는 생산효율성(production efficiency)이다. 예를 들어서, 정부가 

2천만원의 예산을 지출하여서 수혜자에게 1,500만원 상당의 주택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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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하였다면 생산효율성은 75%인 셈이다. 생산효율성이 100%가 되지 못

하는 것은 어떠한 프로그램을 실행하더라도 그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

해서는 정책을 기획, 집행, 평가하는 행정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현실적

으로는 행정비용뿐 아니라 행정의 낭비와 부패 때문에 예상의 전액이 

수혜자에게 지급될 수 없다. 정책프로그램을 입안하고 수혜자를 선택하

며 프로그램을 실행, 감독, 평가하는 데 드는 비용이 낮을수록 정책의 

생산효율성이 높은 정책이다. 또 정책을 실행할 때 부패나 실수로 인하

여 자원의 누수가 적은 경우에 효율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생산효율성과 더불어 중요한 것은 소비효율성(consumption efficiency)

이다. 소비효율성은 배달된 정부의 보조를 얼마만큼 수혜자가 원하는가 

하는 것이다. 위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부가 공급한 주택이 1,500
만원이지만, 그 곳에 거주하는 수혜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1,500만원이 

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만일 수혜자가 정부에서 제공하는 

1,500만원 짜리 주택 대신에 1,300만원의 현금을 선호한다면 수혜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1,300만원 이하인 것이다. 또 다른 경우에는 1,500만원

의 현금을 주어서 가장 원하는 주택을 구하게 허락한다면, 위치가 다르

거나 주택의 크기나 형태가 다른 주택을 원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정부의 

정책으로 인하여 공급된 주택에 대하여 수혜자가 현금 1,200만원과 같

은 복지의 증진이 있었다면 80%의 소비효율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정책의 효율성은 생산효율성과 소비효율성의 두 효율성을 곱한 것이

라고 할 수 있다. 위의 예처럼, 생산효율성 75%이고 소비효율성 80%이

라면 그 정책의 효율성은 0.75 x 0.80 = 0.60 (60%)라고 할 수 있다. 따라

서 효율성이 높은 주거복지정책이라는 것은 부패와 실수로 인한 자원의 

낭비가 적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행정비용을 최소로 하는 동시

에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주거복지정책이 수혜자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

어 내는 경우일 것이다. 

2. 사회 형평성의 증진(To Enhance the Social Equity)

정책선택의 두 번째 평가지준은 형평성이다. 형평성은 사회정의에서 

기인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는 네 가지의 복합적 개념으로 나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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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할 수 있다. 우선적으로 생각하여야 할 것은 평등의 개념이다. 모든 

사람에게 같은 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equal treatment). 특히 경제

적 사회적 여건이 같은 사람은 동일한 취급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equal treatment of the equal). 이러한 평등의 개념은 수평적 형평성

(horizontal equity)이라고 하는데, 수평적 형평성은 사회의 구성원 사이에 

불만을 키우지 않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러나 평등은 간단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사전 평등(ex ante 

equality)과 사후 평등(ex post equality)이 다르기 때문이다. 사전 평등은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기 전의 평등인 반면, 사후 평등은 어떤 일이 일어

난 후의 평등이라고 할 수 있다. 사전 평등은 평등한 기회(equal 
opportunity) 라고 말할 수 있다. 사회의 구성원이 같은 기회를 가진다는 

말이다. 사후 평등은 평등한 결과(equal outcome)를 의미한다. 어떤 일이 

일어난 후에도 모두 같은 것이 주어지는 것이다. 사전 평등과 사후 평등 

사이에는 갈등이 있기 때문이다. 가령 예를 들어서 달리기를 해서 1등에

게는 100만원을 2등에게는 50만원을 준다고 하자. 이러한 기회는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열려 있어서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다고 하자. 그러나 

시합이 끝나면 어떤 자는 100만원을 받고 어떤 자는 50만원을 받게 된

다. 이 경우 기회의 평등은 이루어졌지만 평등한 결과는 얻어지지 않았

다. 혹자는 이러한 경우 공평하다고 생각하지만 혹자는 공평치 않다고 

생각할 수 있다. 문제를 더 복잡하게 하는 것은 경쟁자들 사이에 무엇인

가 다른 요소가 항상 존재하기 때문이다(나이, 성별, 인종, 신장 등). 따
라서 평등을 실현하는 첫 번째 관문은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이 동일한 

취급을 받아야 할까를 정하는 것이다. 물론 기회의 평등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많은 사람은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사전적

인 평등과 사후적인 불평등은 구성원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왜냐하면 평등한 결과가 보장되어 있다면 아무도 

어렵게 하여 1등을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말해서 동일한 사람들 간의 수평적 형평성은 평등이라는 

보편적 개념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도 간단한 편이다. 그렇다면 사회

적 경제적 형편이 다른 사람들 간의 분배에 적용해야 하는 원칙, 수직적 

형평성은 무엇인가? 학자들 간에 많은 논란이 있지만 보통 다음의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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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로 분류하여 생각한다. 
서로 다른 사회 구성인에게 흔히 적용되는 첫 번째 수직적 형평성 

기준은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분배’하는 것(need based 
distribution)이다. 가령 가족들이 둘러않아 식사를 하는데 배고픈 사람은 

많이 먹고 배가 별로 고프지 않은 사람은 작게 먹는 경우, 필요한 만큼 

분배하는 형평성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필요한 만큼 분배

하는 방법은 Karl Marx가 공산주의의 이론적 배경을 개발하면서 내세운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받는(from each according to his ability, 
to each according to his needs)’ 사회정의의 기본원리이다. 이는 다분히 

이상적인 기준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실행에 옮기는 데 한계가 있다. 
첫째의 문제는 개인의 필요한 양을 추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인간은 

욕구의 한계가 없기 때문에 개인에게 필요한 양을 당사자에게 정하도록 

맡길 수가 없다.  반면,  타인이나 국가 등의 제3자의 판단에 의해 그에

게 필요한 양이 정해진다면 이는 형평의 이름으로 개인의 자유가 구속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둘째는 전 사회구성원의 필요한 양을 합한 

양이 그 사회가 생산할 수 있는 양에 비하여 월등하게 많은 경우 실현

이 불가능하다. 실현할 수 없는 기준이라면 현실적으로 도움을 주지 못

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기준은 다분히 이상적이라서 어떤 중요한 차원

을 희생하지 않고는 현실적으로 이루지 못한다. 셋째는 이러한 기준으

로 분배한다면 개인이 자신의 능력을 십분 발휘하여 최대의 생산을 할 

의욕을 상실하게 된다. 왜냐하면 필요에 따라 공급되는데 힘들게 애써

서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또 개인의 능력

은 제3자가 쉽게 판단하거나 결정할 수 없고 어떤 일의 결과는 개인의 

능력뿐 아니라 노력의 정도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이다. 사회구성원 각

자가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지 않아 자신의 능력을 100% 다 발휘하지 않

는다면, 사회 전체의 생산량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 볼셰비키혁명 이후 

80여 년간 세계 곳곳에서 실행되었던 공산주의가 20세기 말에 거의 자

멸하게 된 것은 이와 같은 개인의 인센티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생기는 생산성 저하가 가장 큰 이유로 꼽히고 있다.
필요에 따른 분배와 유사한 생각은 Rawls의 정의의 둘째 법칙, ‘가장 

어려운 사람에게 가장 많이 분배’하는 원칙(greatest expected benefit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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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east advantaged)과 유사한 점이 있다. Rawls는 Marx의 정의가 가지

고 있는 개인의 필요를 각자 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근본적인 문제

점을 해결했다고 할 수 있지만 누가 더 어려운 사람인가를 어떻게 정의

하며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자원을 분배하여야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답을 제공하지 않았다. 이러한 한계 때문에 얼마나 어려운 사람

에게 얼마나 많은 혜택을 줄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사회적인 합의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각자에게 ‘필요한’ 만큼을 정하는 

것 보다는 ‘도움이 가장 필요한’ 사람을 결정하는 것은 훨씬 쉬운 일이

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의 사회정의의 기준은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에게 분배’하는 

것이다(rights based distribution).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권리를 명확하

게 할 수 있는 소유권이 확실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18세기 초기 영국에

서 자본주의가 자리 잡기 시작할 때, 재화에 대한 개인의 소유권

(property rights)을 확실히 하고, 그 소유권의 이전이 다른 사람에게 이전

될 때 받는 반대의 급부가 확실하며 이러한 교환이 자발적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는 원칙이다. 20세기의 복지국가에서 정한 entitlement 프로그

램들은 개인이 국가에서 받을 수 있는 의료, 교육, 빈곤수당 등의 조건

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그 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국민들은 혜택을 받도

록 하였다. 이는 사회적 약자가 가질 수 있는 권리를 명확히 하여, 그들

이 국가 (또는 사회 전체)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화 한 것이다. 
Entitlement 프로그램은 수혜자의 권리와 정부의 의무를 확실하게 함

으로써 수혜자가 받는 혜택의 정도를 국내의 정치적인 변화에 대해서 

보호할 수 있다. 또 entitlement 프로그램은 혜택 받는 것을 법제화함으로

써 수혜자가 정부에서 보조를 받는 것에 대한 수치심을 없애고 중산층

을 포함한 국민 전부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민주

적이다. 그러나 entitlement 프로그램의 확대는 복지정책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문제를 야기한다. 국가에서 베풀어 

주는 데 구태여 땀 흘려서 열심히 일해야 하는 필요성이 없어지기 때문

이다. 따라서 entitlement 프로그램을 만드는 경우에는 참여 대상자의 노

동 인센티브를 진작할 수 있는 방안을 동시에 마련하지 않으면 국가 재

정 부담의 과다로 인하여 그 프로그램의 지속성까지 해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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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의 형평성 기준은 ‘받을 만한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성과대

로 분배’(desert based 또는 merit based)이다. 개인이 성취한 만큼 분배하

는 것은 자유경쟁시장에서 경제주체가 자신의 이익을 최대한으로 하는 

경우 받는 임금이 그 노동자의 한계 생산성과 같게 되는 것과 같다. 따
라서 성과에 따라 분배하는 원리는 경제체제의 효율성과 직접적으로 연

계되어 있다. 그러나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계급주의, 인종차별, 성차별 

등의 사회 전반의 구조적인 문제나 신체조건, 가정환경 등 개인이 타고 

나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취약점으로 인해서 생기는 성과의 차이를 전혀 

무시하여야 하는가하는 의문이 생긴다. 가령 대학입학 시험에 따라 학

생을 선발하는데, 어떤 학생은 집안의 환경이 좋지 않아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하였거나 어떤 학생은 신체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사회적으

로 이러한 학생에게 충분한 교육의 기회를 주지 못한 경우에 그들의 성

과가 좋은 환경에서 공부한 학생에 비해 낮은 것은 예측할 수 있는 것

이다. 이러한 경우 성과에 의한 분배가 충분한가에 대해서는 비판의 여

지가 있다.
위에서 세 가지의 수직적 형평성 원리를 살펴보았다. 이 원칙들은 어

떤 상황에서는 많은 사회구성원 사이에서 받아드릴 수 있는 것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원리를 적용하는 것이 다른 원리를 적용하는 것보

다 우선한다. 예를 들면, 지하철 기차 안에 좌석을 생각해 보자. 빈자리

가 있는데 남자만 앉을 수 있고 여자는 못 앉는다면 이는 남녀 기회균등

의 원리에 어긋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공평하지 못하다고 생각할 것이

다(물론 여기에는 남자와 여자가 같은 사람으로서 동일하다는 전제가 필

요하다). 여기에서 적용된 법적인 분배방법은 선착순(first come first 
served)의 법칙이다. 누구든지 일단 좌석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은 그 좌

석에 계속 앉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좌석에 앉아 

있는데, 다른 사람이 나타나서 폭력으로 그 좌석을 빼앗았다면 이는 많

은 사람이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할 것이다(법적인 공평성이 위반되었다). 
그러나 어떤 노약자가 승차한 경우 빈자리가 없다면 젊은이가 자리를 양

보하지 않는 것이 공평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이
는 필요에 의한 분배가 법에 의한 분배보다 우선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

을 시사하는 것이다. 또한 성과에 의한 분배보다 법에 의한 분배가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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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경우 또한 많다. 지하철 기차간에 노약자석을 지정하여 노약자들을 

제외한 다른 승객이 그 좌석을 차지하지 못하게 법을 정하는 것은 그 자

리의 소유권을 법으로 규정하여 사회적 형평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저소득층의 주거환경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부의 정책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의 수평적 형평성원리(공평의 원리)는 상대적으로 실천

하기 쉽고 또 실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평의 원리를 실천하는 것은 

정책을 관료가 독단적으로 계획 집행하는 것을 막는 최소한의 방위체제

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 않고 정책집행자가 독단적으로 수

혜자를 선택할 수 있다면 그들의 지대추구 활동은 부패와 권력의 남용

으로 쉽게 연결될 것으로 보인다. 성취한대로 분배받는 체제는 주택이 

시장에서 거래된다면 가격경쟁에 의해서 재정적인 능력에 따라 주택이 

분배될 것이다. 따라서 소득이 낮은 저소득층의 주거환경은 불만족스럽

기 쉽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주택급여 같은 entitlement 프로그램 같은 

법에 의한 분배를 생각할 수 있다. 네덜란드, 영국, 스웨덴 같은 복지국

가가 주택 관련 entitlement 프로그램을 도입한 것은 이와 같은 취지에서

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가장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부분은 지체장애우

(disabled)나 노숙자(homeless)같은 계층의 최저주거수준을 확보하는 것이

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가장 취약한 집단에게 가장 많이, 가장 빨리 자

원을 보급하여야 한다는 필요에 의한 분배가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형평성과 연관하여 논의되는 쟁점 중의 하나는 빈곤(poverty)에 대한 

접근이다. 흔히 빈곤은 절대적 빈곤(absolute poverty)과 상대적 빈곤

(relative poverty)으로 나누어 생각한다. 개념적으로 절대적 빈곤이란 인

간이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필요(basic 
need)를 충족할 수 없을 정도의 소득을 가진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절

대적 빈곤자는 인간적인 기본적인 생존을 위하여 필요한 영양(nutrition), 
피난처(shelter) 등의 수준이 절대필요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다. 
절대적 빈곤을 정의하는 사회적인 목적은 어떤 사회든지 그 사회에 속

한 모든 구성원에게 인간으로 태어남으로써 기본적으로 가져야 하는 보

편적인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이러한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

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절대빈곤의 가장 큰 개념적인 문제는 기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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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생존을 위한 절대빈곤의 수준을 어떻게 정하느냐 하는 것이다. 왜냐

하면 그 수준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시대와 사회에 따라 달라지기 때

문이다. 그러나 절대적 빈곤을 정의하고 사용하는 이유는 그 사회의 목

표를 공개적으로 선언한다는 목적 이외에도 그렇게 선언된 목표를 달성

하기 위한 정책의 성과를 측정하는 데도 유용하기 때문이다.
상대적 빈곤(relative poverty)은 대부분의 문명사회에 있어서, 빈곤이

란 상대적인 개념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인간의 물질적인 환경에 대한 

심리적인 만족도는 자신이 향유하는 물리적인 환경뿐 아니라 다른 사회

구성원의 누리는 환경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이러한 개념

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통상 분배의 불평등의 정도를 측정하는 Lorentz 
Curve, Gini Goefficient, Theil Index, relative depriviation index, polarization 
index 등을 사용한다. 절대적 빈곤의 퇴치가 인권보장의 차원에서 중요

하다면 상대적 빈곤은 그 정도가 지나칠 경우 사회의 안정과 통합에 악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물론 사회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상대적 빈곤의 정도를 정하는 것은 정책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정치

적인 문제이지만, 상대적 빈곤의 정도를 측정하고 추적하는 것은 어떠

한 정책을 언제 도입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답하기 위해서도 필요

한 작업이다. 

3. 경제체제에 대한 왜곡의 최소화(To Minimize
the Distortion to the Economic System)

정부의 저소득층 주거보조는 일차적으로 주택시장과 노동시장의 왜

곡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건설자재, 토지시장, 금융 등의 다른 산업과 

경제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일차적인 효과는 노동시장과 주

택시장일 것이다. 또 저소득층의 주거복지에 투입되는 정부의 예산이 

상대적으로 작을 것이라고 생각해 보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

할 것으로 보인다. 여타의 재분배 정책이나 복지지출정책과 같이 저소

득층의 주거복지를 위한 정책은 기존의 시장경제를 왜곡하게 된다. 정

부의 정책에 의해 시장의 왜곡이 심해지면 경제 참여주체의 인센티브가 

변함에 따라 경제의 비효율성을 야기하게 된다. 따라서 정책을 선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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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는 정책의 일차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데 드는 정부의 예산뿐 아니라, 
경제 전체에 미치는 비효율성의 증가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주택시장은 지역별 가격별 형태별 여러 개의 하부

시장으로 연결되어 있다. 하부시장의 위치, 주택의 크기 등에 따라 어떤 

하부시장들 사이에는 상호 대체효과가 크지만 어떤 하부시장들 사이에

는 상호 대체효과가 크지 않다. 주택시장 전체의 균형은 복잡하게 엮어

진 다양한 하부시장들 사이의 대체효과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저소득층

의 주택시장에 미친 영향은 점차적으로 다른 하부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반대로 다른 하부주택시장의 상황은 저소득층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주거복지를 위한 정책들은 저소득층의 주택시장에 직접

적으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을 꾀한다. 구체적으로 저소득층이 

많이 수요하는 작은 규모의 주택, 소유보다는 월세, 전세시장, 위치상으

로는 저소득층의 직장이 많고 그들의 생활이 편리한 곳의 주택시장을 

직접적으로 겨냥하게 된다. 선택된 정책에 따라서, 이러한 하부시장의 

주택 가격이 높아질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다. 또 정책의 디자인에 따

라서 다른 하부 주택시장에의 영향이 적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다. 예
를 들면, 정부의 정책이 저소득층의 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한다면 주택

부문에 대한 투자가 적정 수준 이상의 과대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고, 
또 저소득층의 주택가격이 하락할 것이다. 저소득층의 주택가격을 낮추

는 것은 정부가 바라는 정책성과이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건설비 상승 

등의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아래 스웨덴의 예 참조). 각 정책들의 

예상되는 경제 왜곡 효과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하나씩 검토하면서 

의논하도록 하겠다.   
노동시장의 왜곡의 가장 큰 요인은 주거 보조가 상당한 액수인 반면 

수혜조건이 대부분의 경우 소득의 한계를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

서 저소득층 가구가 주거 보조 혜택을 받으려면 소득이 낮을수록 유리

하기 나름이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 가구들이 소득을 실제보다 낮게 보

고하는 경향이 있다. 또 그들에게 노동시장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함에 

따라서 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는 기회를 회피하는 요인을 만들게 된다. 
노동시장의 불참여가 오랜 기간 계속되면 수혜자의 소득창출능력은 점

점 더 후퇴하게 되어 국가의 보조에 영구적으로 의존할 가능성을 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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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된다. 이러한 문제는 주거 보조뿐 아니라 다른 복지 프로그램에도 적

용되는 것이다. 이러한 노동참여의 요인을 낮추는 복지정책에 대한 비

판은 1980년대 미국 클린턴 행정부에서뿐 아니라 스웨덴, 독일, 영국, 프
랑스에서도 보수적인 정당이 정권을 잡게 됨으로써 자주 정치적인 논란

으로 등장하고 있다.
노동참여의 요인을 높이는 동시에 저소득층의 소득보조로 최근에 각

광을 받는 정책으로는 세금혜택제도가 있다. Earned income tax credit 또
는 negative income tax로 불리는 이 정책은 저소득층이 소득을 보고할 

경우에 특정 한계까지 이를 정부가 보호해 주는 정책이다. 저소득층의 

소득은 이미 세율이 영이거나 아니면 아주 낮다. 그래서 소득세를 더욱 

낮추기는 어렵다. 그러나 저소득층의 소득에 대해 정부가 보조금을 주

는 것은 저소득층의 노동시장 참여를 조장할 뿐 아니라, 그들의 소득을 

파악하여 다른 복지정책을 집행하는 데 도움이 된다.

제4절  주거복지정책의 수단(각종 정책의 장단점과 
정책선택 시 유의사항)

1. 주거복지예산의 책정과 배분

주거복지정책의 구체적인 디자인에 앞서서 생각해야 할 것은 이러한 

프로그램에 투입할 공공자원의 규모이다. 각 나라별로 주거복지 문제에 

투입된 자원은 큰 차이가 있다. 스웨덴을 포함한 북유럽의 나라들은 

GDP의 2% 정도를 주거복지를 위해 투입하는 반면, 복지부문에 있어 비

교적 정부의 역할이 크지 않은 미국은 GDP의 0.5% 정도를 쓰고 있다. 
주거복지에 쓰는 정부의 직접 예산도 중요하지만 경우에 따라 세금의 

감면 등의 간접적인 자원의 투입도 생각하여야 한다. 대체적으로 세금 

감면 등의 간접보조정책은 국가의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지 않아서 세금

을 인상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많은 정부가 선호하지만, 직접 예산을 투

입하는 경우에 비해 대부분 프로그램의 효율성이 낮고 전체 경제 체제

에 큰 왜곡을 야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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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조의 규모와 함께 정해야 하는 것은 주거보조의 대상을 정하

는 것이다. 주거보조의 대상의 폭이 큰 경우는 정책의 혜택이 많은 가구

에게 돌아갈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단위 가구당 돌아가는 혜택의 크기

가 작을 수밖에 없다. 혜택 대상 가구의 수가 적고 그 범위가 좁은 경우

에는 가구당 혜택의 양이 많아지는 장점은 있지만 그 대상 가구가 원하

는 주택수요를 정책집행자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만일 대상자의 주

택수요가 정책이 원하는 방향과 크게 다른 경우에는 좋은 성과를 기대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 수혜자 그룹을 매우 작게 정책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하부주택시

장 간의 조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어떤 하부시장의 주택가격이 낮아져서 그 하부시장에 참여하는 수요자

에게 편익이 돌아가는 경우, 그 하부시장과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는 다

른 하부시장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다시 말하면, 한 하부

시장에 참여하는 소비자 복지의 향상은 다른 하부시장에 참여하는 소비

자의 복지를 높이게 된다. 그러나 정책대상에 포함된 수혜자가 극히 제

한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간접적인 효과(spillover)가 제대로 작동할 

수 없게 될 염려가 있다.  

2. 주거보조정책의 선택 

정부의 저소득층 주거보조정책은 세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볼 수 있

다. 첫째로 나누어 볼 수 있는 차원은 공급위주 정책과 수요위주 정책의 

2가지이다. 공급위주 정책은 정부가 직접․간접적으로 주택시장에 개입

하여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의 공급을 증대시켜서 주택 가격안정을 꾀하

므로 그들의 주거환경을 향상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정책 목적이다. 
이에 반해 수요위주 정책은 저소득층의 주택소비 능력을 증대함으로써 

그들의 주거환경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두 번째 차원

은, 수혜자의 주택 점유형태에 따라, 자가(소유주택자)와 차가(임대주택) 
가구를 위한 정책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물론, 소득이 높아짐에 

따라 자가가구의 비율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저소득층의 상당한 

부분은 자가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2006년 국토연구원의 주거실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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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공급증대 소비자의 주택소비능력 증대

직 접 간 접 직 접 간 접

자가

1. 정부의 

주택 건설

1. 택지 개발 및 공급

2. 건설재정지원 

3. 개발업자 세금혜택

4. 토지이용 규제완화 및 

주거밀도 상향조절

5. 토지이용 규제완화 및 

주거밀도 상향조절

1. 주택 구입비 

보조

2. 모기지 이

자율 보조

1. 세금 혜택

2. 주택 매매

가격 규제

차가

1. 정부의 

공공임대

주택 건설

1. 택지 개발 및 공급

2. 건설재정지원

3. 임대주택업자 금융지원, 
세금혜택

1. 바우처

2. 기존 주택

구입 재임대

1. 임대료 제한

2. 임대료 세금

혜택

<표 1-1>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보조정책의 분류

수요조사에 따르면, 소득 4분위 이하의 저소득층의 자가주택 점유율은 

수도권은 38.6%, 광역시는 41.9%, 기타 지역은 63.2%를 차지하고 있다. 
셋째의 차원은, 정부가 예산과 인원을 투입하여 직접 개입하는 경우와 

규제나 세금혜택을 통해 간접적으로 개입하는 방법이 있다. 
<표 1-1>에서는 통상 사용되는 주택복지정책들은 이러한 정책의 세

가지 차원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 예를 들면, 정부가 직접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것은 공급위주 정책 - 임대주택 정책 - 직접정책으로 분류할 

수 있다. 정부가 모기지 이자에 대한 세금혜택을 주는 것은 소비위주 정

책 - 자가주택 정책 - 간접정책으로 분류할 수 있다. 다음은 이러한 각 

정책들의 장단점에 대하여서 논의하고자 한다.

가. 정부의 주택 건설 정책 

정부 또는 정부가 설립한 공공기업이 주택을 직접 건설해서 공급하

는 정책은 많은 나라에서 시도되어 왔다. 특히 주택시장의 일시적인 불

균형으로 인해 주택가격이 급증하게 되어 주택 문제가 시급한 정치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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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공급곡선의 탄력성과 정부의 주택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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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로 등장하였을 때 정치인들의 선거공약으로 ‘주택건설 **만호’ 등

이 자주 등장하게 된다. 정부의 개입이 없더라도, 주택가격이 상승하면, 
자연스러운 시장의 반작용으로 주택의 공급량이 증가하기 마련이다. 시
장에 주택공급량이 얼마만큼 빨리 또 많이 공급량이 증가할 것인가는 

전술한 바와 같이 주택공급이 얼마만큼 탄력적인가에 달려 있다. 토지

의 공급이 원활하고, 주택 신축에 대한 허가가 신속하고, 주택 건설업이 

시장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는 시장의 주택공급량이 빠르게 증가하

여서 이전에 있던 가격상승이 빨리 안정될 것이다. 그렇지 않고 주택공

급곡선이 비탄력적이면 주택공급량이 빨리 증가할 수 없기 때문에 주택

가격의 상승이 예상되어 여기에 주택가격의 상승을 노린 투기세력이 가

세하게 되면 주택가격상승은 더욱 심화된다.
시장의 주택공급이 비탄력적이라면 정부는 두 가지의 시장 개입을 

생각할 수 있다. 첫째, 정책안은 정부가 직접 주택건설에 참여하는 것이

다. [그림 1-3]에서 시장의 비탄력적인 공급곡선이 S1이라면 정부가 직접 

주택건설에 참여하여 공급곡선을 S2로 이전할 수 있을 것이다. 주택개발

의 주체가 정부나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공사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지

만 정부가 민간 개발회사에게 건설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세금혜택이나 

저리금융 등의 금융혜택을 제공하는 경우 주택시장에서는 동일한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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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대 효과를 만들어낸다.
둘째, 보다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정책은 시장의 공급 장치를 적극 이

용하는 방법으로서 시장의 주택공급이 탄력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주택시장은 토지이용의 규제, 건물

신축 규제 등으로 정부의 역할이 매우 확장되어 있는 곳이다. 대도시 특

히 새로 개발할 수 있는 대지가 많이 존재하지 않는 지역은 주택공급곡

선이 비탄력적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대도시의 주택시장의 공

급을 탄력적으로 하는 것은 상당한 도시계획, 건축규제 등의 도시 행정

개혁이 필요하지만, 주택시장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드는 가

장 중요한 정책목표가 될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저가격의 주택은 신축보다 기존 주택의 필터링을 

통하여 주로 공급된다. 따라서 저소득층의 주택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그 시장에서의 추가 공급은 상당한 시간이 걸리게 된다. 왜냐하면, 추가 

공급은 높은 품질의 주택시장에 있는 주택이 낮은 품질의 주택가격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경우에 따라서 높은 품

질의 주택을 나누어서 낮은 품질의 주택을 두 개 이상 만들 수도 있지

만 이를 위해서는 추가의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 또한 흔하지 않다.
저소득층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시 재개발이 이용되는 경

우가 많이 있다. 흔히 대도시 도심부에 낙후한 주택들이 집결되어 있는 

지역에서의 저소득층의 주택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열

악한 주거환경이 사회 전면에 노출되면 이를 퇴치하는 데 정치적인 에

너지가 투입되고 그 결과 낙후한 주택을 제거하고 기존 주택보다 높은 

품질의 주택을 고층의 건물로 재건축하는 경우가 많다. 기존의 거주자

들은 다른 곳으로 이사해야 할 뿐 아니라, 새로 생긴 주택의 품질이 이

전에 있던 주택보다 높기 때문에 사실상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의 재고

량은 줄어들기가 쉽다. 따라서 대부분의 도시 재개발 프로젝트는 주택

의 품질을 높이고 주택의 공급량을 높이는 이점이 있지만, 저소득층의 

주택재고를 줄이고 그들의 주거비를 더욱 상승시킬 가능성이 높다. 따

라서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건설정책을 실시하려면 이 정책이 주택의 크

기나 품질, 가격 면으로 보아 결과적으로 저소득층 가구들이 수혜자가 

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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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업은 제철업이나 자동차 생산업 등의 산업과는 달리 규모의 

경제가 별로 없는 산업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작은 개발업자가 큰 회

사와 효과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산업이다. 따라서 정부가 직접적으로 

주택건설에 직접 참여해서 낼 수 있는 경제적 효과는 없다고 볼 수 있

다. 반대로 정부는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등 공기업이 가지는 전형

적인 문제들 때문에 민간 기업에 비해 생산성이 낮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정부나 공기업은 토지의 매입이나 규합, 토지 개발 등에 있어

서는 민간 기업에 비해 압도적인 경쟁력이 있다. 이는 도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작은 토지를 매입하여 규합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를 

위하여 정부는 토지수용(eminent domain)의 권리를 발동할 수 있기 때문

이다. 민간 개발업자들은 토지를 규합하기 위하여 현재 부동산 소유주

와의 교섭을 통해야만 한다. 이러한 방법은 토지 규합에 드는 비용도 높

아질 가능성이 많을 뿐 아니라,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개발의 불확실성 

(uncertainty)이 높아짐에 따라 민간 개발업자가 감당하기가 어렵다. 경우

에 따라 재개발에 따르는 지대(rent)의 상승이익을 개발업자에게 돌리지 

않고 현재 그 지역의 부동산 소유자가 가지기 위하여 재개발 조합을 이

루어서 실행하는 경우가 있지만, 잔여이익(remaining claim)을 노리고 위

험부담을 감당하는 대주주가 나오기 전에는 조정(coordination)의 절차가 

복잡해져서 재개발의 불확실성을 낮추기가 어렵다.  
정부의 직접 건설의 가장 큰 장점은 주택의 공급량을 빨리 증가시킬 

수 있는 정책이라는 점이다. 이는 정부의 주택 건설기술이 민간 건설업

자보다 우세하여서가 아니라, 주택 택지의 공급, 교통, 상하수도 등의 도

시 인프라 건설과 주택건설의 조정 등의 사업에 있어서 민간기업보다 

정부나 공기업은 절대적인 우위에 있기 때문이다. 
반면, 정부의 주택공급은 시장가격 시그날에 의해서 더 민감하게 움

직이는 민간 주택업자들에 비해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mismatch)를 일으

킬 가능성이 높다. 얼마나 큰 주택이 어떠한 형태로서 어디에 공급되어

야 하는가의 문제는 주택시장의 가격, 공실률 등의 여러 가지 시장지표

에 대한 정확하고 적시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정부나 공공기업은 시장

의 지표보다 관료조직 내의 명령에 더 민감하기 때문에 정부가 건설한 

주택재고는 시장의 수요를 잘 감당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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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정부의 직접 건설의 또 하나의 함정은 정부 관리와 건설업자 간의 

유착과 부정부패의 가능성이다. 대규모 건설사업은 상당한 이권을 창조

하고, 어떤 사업이 누구에게 주어지는가 등의 결정은 단순히 최저 총 건

설가격 등의 기준으로 쉽게 결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기초, 방수 등

의 건설에 필요한 중요한 공정들이 소비자에게 쉽게 보이지 않기 때문

에 건설회사의 명성이나 평판이 입찰가격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러한 것은 다분히 주관적인 판단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판단

을 내리는 정부의 관리와 판단의 결과에 따라 이익이 결정되는 건설회

사 간의 유착은 당연한 유혹인 것이다. 정치인의 ‘○○만호 건설’ 등의 

슬로건, 당시의 주택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적인 요구, 정부의 재

정력, 강력한 건설회사의 로비의 합작은 많은 경우 저소득 주택문제 해

결을 정부가 나서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나. 공공임대주택(public rental housing)

저소득층의 주택 수요가 임대주택에 많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
들의 주거복지정책으로 빼어 놓을 수 없는 것은 공공임대주택이다. 이는 

정부나 공공기업 또는 비영리주택조합 등의 공공기관이 주택을 소유, 관
리하는 정책이다. 이때 소유와 관리를 분리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소유는 공공기관이 하고 관리는 민간 관리업자가 할 수도 있다. 왜냐하

면 공공임대주택의 궁극적인 목표는 공공기관이 저소득층 주택재고를 

늘여서 임대료를 낮추거나 시장 임대료보다 낮은 가격의 임대주택을 공

급하는 것이지 주택자체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공공임대주택을 공공기관이 소유하는 가장 큰 장점은 임대료를 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임대주택의 양

이 민간이 소유하고 있는 임대주택의 재고에 비해 크지 않다면 공공기

관이 시장의 임대료에 큰 영향을 끼치기는 어려울 것이다. 단지 소유하

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를 시장가격보다 낮게 책정하여 그 곳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의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을 뿐이다. 보조금(시장가

격과 공공임대주택 임대료와의 차이)의 크기는 공공기관의 자본구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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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으로 지불할 수 있는 경상 예산에 따라 정해질 것이다.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의 재고량이 민간주택 재고

량에 비해 상당한 규모가 되면 공공임대주택의 가격이 민간 임대주택의 

임대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공공임대주택은 민간임대

주택시장을 몰아낼 수 있다(crowding out). 만일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가 시장임대료보다 월등하게 낮다면, 민간임대주택업자의 수익률이 낮

아지기 때문에 민간의 임대주택 투자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심한 경우

에는 완전한 크라우딩 아웃(crowding out)이 일어나서 공공임대주택 한 

채가 증가함으로써 민간임대주택 한 채가 감소할 수도 있다.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건설은 비교적 빠른 시일 안에 저소득층을 위

한 많은 임대주택 재고량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는 전술한 

바와 같이 민간 기업에 비해 정부는 건설 대지의 확보와 도시 인프라 

건설에 강점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공임대주택의 위치나 크기가 

정부의 관리들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시장 수요자의 요구에 잘 부

합되지 못할 수가 있다.
공공임대주택의 중요한 문제점 중의 하나는 저소득층 가구들의 밀집

화를 촉진한다는 것이다. 저소득층 가구들의 밀집은 살고 있는 거주자

들에게 치욕감(stigma)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는 것

을 꺼리게 된다. 저소득층이 밀집해서 사는 지역은 건물 환경이 열악할 

뿐만 아니라, 범죄 등의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공공임대주택 지구에 사는 저소득층은 범죄 등의 사회적 불안요소에 노

출될 가능성이 높게 된다.
또 하나의 단점은 정부의 주택건설은 막대한 자금을 필요로 한다. 이

를 위하여 정부가 많은 예산을 책정하려면 세금의 부담이 있다. 물론 채

권 발행 등을 통하여 그 부담을 장기간의 미래에 분산시킬 수 있지만 

정부의 주택건설은 투입되는 자금에 비하여 혜택을 받는 저소득층 가구 

수가 비교적 적다는 단점이 있다. 또 주택 건설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

기 때문에 단기간에는 저소득층의 주택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으로서는 

적합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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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토지 이용 규제완화 및 주거밀도 상향조정

정부가 토지 이용과 밀도에 대한 제한을 규범은 20세기 초 이후 도

시화가 진행된 많은 나라에서 받아들여진 것이다. 민간이 소유한 토지

의 사용권을 제한하는 규제는 개인의 재산권을 가장 중요한 사회적 권

리로 받아들이는 영국이나 미국에서도 도시의 효율성 등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정당화되고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토지의 이용과 밀도

를 규제하는 토지이용법(zoning law)은 통상 지방정부의 관할에 속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규제는 도시 내에서 생기는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최소

화하고 도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이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이러한 토지 이용과 용적률에 의한 밀도의 규제는 도시

종합계획에 의거하여 만들어진다. 도시종합계획은 그 도시의 전체적으

로 효율적인 도시공간구조를 창조하기 위하여 마련한 것이다. 자연히 

이러한 규제는 도시종합계획에서 구상한 효율적인 도시공간구조를 창

조하기 위하여 만들어진다. 그러나 법적인 효력은 정적(static)인 반면 도

시의 발전은 동적(dynamic)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러한 규제가 규정

하고 있는 토지 이용과 도시구조 사이에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괘리

가 생기기 마련이다. 
많은 경우에 어떤 지역에서는 법에서 정한 토지 이용이 시장이 요구

하는 토지 이용(가장 최적의 토지 이용)과 다를 수가 있다. 예를 들면, 
어떤 토지가 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주택을 건설함으로써 생기

는 이익이 상가를 건설하는 이익보다 낮아서 토지 이용의 변경을 위한 

시장의 인센티브가 존재하는 경우가 있다. 또 어떤 지역에는 법에서 정

하여 놓은 최대 용적률보다 고밀도로 건축하는 것이 더 많은 이익을 창

출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토지 이용을 변경하거나 밀도를 

상승시키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된다면 토지 개발의 이익가능성이 증대

하기 때문에 주택건설을 촉진하는 자극제가 될 수 있다.
토지 이용 규제완화와 용적률 증가는 개발가능성이 있는 대지를 증

가시킴으로 인하여 주택공급의 탄력성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온다. 전술

한 바와 같이 공급탄력성을 증대시키는 것은 장기적으로 낮은 탄력성을 

가지고 공급물량을 증가시키는 정책에 비하여 주택가격의 변화의 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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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임으로 인하여 주택시장의 안정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이

러한 정책을 수행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하는 것은 도시개발의 장기적인 

비전을 확립하고 일관성 있게 정책을 수행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토지

이용과 주거밀도는 교통망, 사회복지시설(학교, 시장 등) 등의 계획과도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교통망이나 사회시설은 전혀 증가하

지 않고 단기적인 목적으로 규제완화를 실시해서 주거밀도만 높이는 경

우에는 다양한 정치적인 요구들을 원만한 도시개발의 비전으로 승화시

킬 수 없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도시개발이 난잡하게 됨으로써 도시  

전체의 효율성과 일관성이 침해를 받게 되기 때문이다.

라. 임대료 제한(rent control)

규제를 통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복지를 증대하겠다는 매혹은 항상 존

재하기 마련이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정부의 규제는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흔히 쓰는 표현같이, “이 세

상에 공짜는 없다(There is no free lunch).” 물론 어떠한 규제라도 이를 

집행(enforce)하는 데는 행정력이 소요된다.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것은 

규제 때문에 생기는 시장의 반작용이다. 따라서 규제를 도입할 때는 단

순히 규제를 수행하기 위한 정부의 행정비용뿐 아니라, 그 규제가 미치

는 시장의 비용도 생각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주택시장의 임대료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경우 임대료의 

상한선을 규제하는 임대료 상한선 규제는 많은 나라에서 시도되어 왔

다. 임대료 상한선을 규제하면 가난하고 힘이 없는 임차인들을 무자비

하고 자신의 이익만 아는 집주인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임
대료를 안정시켜 임차인의 주거복지를 향상시킬 것이라고 단순하게 생

각한다. 물론 단기간의 효과는 임대인의 수익이 줄고, 그 대신 임차인의 

주거비가 절약된다. 그러나 규제의 시장효과는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임대료 규제로 인해서 수익률이 감소하게 되면, 임대인의 주택

투자가 감소한다. 집주인은 임대료를 충분히 받지 못하기 때문에 관리

비를 절약함으로써 감소된 이익을 높이려고 할 것이다. 규제된 임대료

가 시장의 임대료보다 싼 한도 내에서는 그 주택에 대한 잉여수요가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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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존재하기 때문에 집주인의 관리상태가 좋지 않더라도 그 집을 임대

하고자 하는 임차인을 쉽게 구할 수 있다. 따라서 임대료의 상한선 규제

는 주택의 관리소홀을 야기하기 마련이다.
장기적으로는 임대주택의 수익률이 떨어짐으로 인하여 새로운 임대

주택의 공급이 막히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경우 

임차인이 바뀌거나, 신축 임대주택은 규제에서 제외한다. 그렇게 되면 

임대주택시장의 일부는 임대료 규제가 있고 나머지는 규제가 없게 된

다. 규제가 있는 시장의 가격은 균형가격에 비해 낮지만, 규제가 없는 

가격은 균형가격에 비해 높은 가격으로 형성됨으로써 임차인 사이에 수

평적 형평성이 없게 된다. 비슷한 여건을 가진 임대주택의 임대료가 많

이 다르게 되면 그 가격의 차이로 인해 이득을 보려는 작은 규모의 부

패가 생기게 된다. 임대인 모르게 임차인이 다른 임차인에게 주택을 넘

긴다던지, 임대인이 규제된 임대료를 받는 대신 불법으로 다른 돈을 요

구할 경우도 많아지게 된다. 이러한 시장참여자의 부패행위들은 규제 

때문에 생긴 새로운 인센티브이기 때문에 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으면 

항상 다시 대규모로 확산될 소지가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임대료 상한

제는 단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임대료 상승을 저지하는 효과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주택의 관리에 대한 투자가 감소하게 되고 민간 주택개발

업자들의 임대주택 신축을 억제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결국 임대료 

규제는 원래의 원하는 정책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부작용으로 저소득

층의 주거환경을 크게 저하하는 요소가 된다. 전반적으로 말해서 임대료 

상한선 규제는 저소득층 주택시장에 매우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기 때

문에 응급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경우를 제외하고 실행해서는 안 된다.

마. 공급자에 대한 간접 지원 – 금융지원(below market

financing)과 세금혜택(tax incentives) 등

금융지원이나 세금혜택과 같은 간접 지원정책은 공급정책으로 이용

될 수도 있고 수요정책으로도 이용될 수 있다. 공급정책인 경우에는 정

부가 직접 나서서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을 건설하는 대신 건설업자에 

대한 간접지원으로도 주택공급을 증가시키고자 하는 정책이다. 간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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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정책의 이점은 시장의 메커니즘을 적극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는 정부의 행정력을 정책의 기획과 개발, 평가 등에 집중할 수 있는 장

점이 있다. 간접지원 가운데는 금융지원과 세금혜택이 가장 많이 이용

되고 있다. 금융지원은 건설업자에게 현금을 보조한다거나 시장의 이자

율보다 낮은 이자율을 제공하는 것이다. 세금혜택은 건설업자에게 소득

세, 등록세 등의 감면이 많이 이용되고 있다. 
금융지원이 없더라도, 주택업자는 건설이나 개발 등을 위하여 금융

기관에서 대출을 얻으려고 할 것이다. 정부는 주택업자에게 시장의 이

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을 제공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주택을 그러한 보조

가 없을 때보다 많이 건설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금융지원은 정

부가 주택기금(housing fund)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경상비의 지출에 의

존하지 않고 오랜 기간 동안 지속적인 정책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주택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출원 외에

도 민간의 헌금뿐 아니라, 어떤 개발업자가 도시계획에서 정하는 용적

률보다 높이 건물을 지을 때 등의 예외적인 사업을 승인해 주는 대신 

개발업체에 징발하는 수도 있다.
세금의 혜택은 개발업자나 임대업자에게 등록세, 재산세, 소득세 등

의 세금을 감면하여 줌으로써 저소득층 주택의 공급을 늘이려는 데 있

다. 세금의 감면은 세금의 감면이 없으면 사업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에

는 좋은 정책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정부의 기회비용이 제로이

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금이 없더라도 사업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세금

의 감면은 가능하였던 세입금을 받아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정부의 손실

이 있다(정부의 기회비용은 세입금의 감소이다). 따라서 세금감면 정책

은 일정 기간에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경우 특별한 정부의 손실없

이 원하는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장기간 같은 세제혜택을 주게 되는 경우에는 세금의 손실뿐 아니라 영

구적인 경제의 왜곡을 초래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유의하여야 한다.
세금혜택이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다른 경우는 세금혜택제도를 이

용하여 시장참여자 간의 협조나 지역주택시장의 능력개발신장(capacity 
building)을 유발할 수 있다. 가령 미국의 low income housing tax credit 
(LIHTC)같이 지방정부와 주택업자가 지방의 주택 NGO와 연합하여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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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층 주택문제를 협조할 수 있다. 중앙정부가 저소득층 건설을 직접

하는 경우에는 지방정부가 주민들의 반대를 염두에 두고 이를 반대할 

수 있다. 또 주택업자는 정부의 건설이 그들의 시장을 잠식할 염려로 인

하여 반대할 수 있다. 그러나 잘 디자인된 세제혜택은 지방정부에게는 

지방예산할당의 증가라는 당근으로, 주택업자에게는 세금감면이라는 당

근으로, 지역 NGO에게는 적절한 주거복지운동의 활성화라는 당근으로, 
어울러서 세금혜택을 이용할 수 있다면 이 정책은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참여자들의 협조를 통해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문제를 해결하는 기회를 

만들 수 있다.
금융지원이나 세제혜택 같은 간접지원 정책은 시장 메카니즘을 이용

하기 때문에 상당히 큰 레버리지 효과(leverage effect)를 일으킬 수 있다. 
특히 주택시장이 침체되어 있을 때, 기회비용이 들지 않으면서 빠른 효

과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한 정책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두 

개의 큰 약점이 있다. 첫째는, 이러한 정책들은 정책의 수혜자인 주택건

설업자들과 정책입안자의 유착이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정치

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 둘째는, 이러한 정책을 장기간 사용하게 되면 

심각한 경제왜곡을 초래하여 자원의 비효율적인 배분을 야기하기 때문

이다. 그러나 지방경제의 능력 향상 또는 제도 변화 같은 장기적인 목적

을 위하여 효과적으로 이런 정책을 쓰는 것이 유용할 수 있다.

바. 소득보조(housing allowance or voucher)

저소득층의 주거비 보조는 수요자 위주 정책 중에 가장 많이 상용되

는 프로그램으로서, 많은 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다. 이는 바우처 

(voucher), 주거급여(housing allowance), 주거비 보조(housing benefit) 등으

로 불리는 주거비 보조정책으로서 일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저소득층에

게 주거비를 일부 보조하는 방법이다. 미국과 많은 서유럽 국가들의 주

거복지정책은 지난 몇 십년 동안 점차로 공공임대주택 등의 공급위주 

정책에서 소비위주정책으로 변환되어 오고 있다. 그러한 변화의 이면에

는 주거비 보조정책이 공급위주정책의 중요한 단점들을 잘 보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1장  저소득층 주거복지를 위한 정책방향  45

무엇보다도 주거비 보조정책은 저소득층이 각자 자신에게 가장 합당

한 주거환경을 찾을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소비효율성(consumption 
efficiency)이 높다. 정부가 공급하는 주택은 그 크기나 위치, 품질 등이 

획일적으로 정해져 있다. 이렇게 정해진 저소득층 주택들은 소비자들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다. 예를 들면, 가구원의 구성과 그들의 

취향에 따라서 어떤 가구는 작더라도 교통이 편리한 위치에 살기를 원

하고, 어떤 가구는 품질이 떨어지더라도 상대적으로 큰 주택을 원할 수 

있다. 따라서 같은 비용을 들더라도 주거비 보조정책은 수혜자의 입장

에서 보면 더 많은 혜택을 누리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수혜자의 혜택을 극대화 하는 데는 주거비로 따

로 지정하여 보조하는 것보다 현금으로 보조하는 것이 낫다. 이는 생일 

선물을 할 때, 수혜자의 취향을 잘 모르는 경우라면 물건보다 상품권으

로 하는 것이 낫고, 상품권보다 현금으로 하는 것이 선물을 받는 사람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것과 같다. 이러한 맥락에서 많은 나라에서는 주거

비 보조 프로그램과 저소득층 생활비 보조 프로그램을 연계하는 추세이

다. 그러나 보조금의 사용이 주거비 외에 다른 생활비로 쓰여질 수 있도

록 허용하는 경우에는 수혜자의 주거 환경은 전혀 변하지 않을 수 있다. 
가령 수혜자는 교육에 더 많은 자원을 소비하고 싶은데 정부는 주거비 

보조를 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그렇다면 수혜자는 주거비 보조로 지급

받은 금액에 특별한 제약이 없을 경우 교육비로 지출할 것이다. 이런 경

우의 정책적 선택은 과연 주거비를 증가시키거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수혜자에게 얼마만큼 중요한 것인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럴 

때, 주택이 가지고 있는 가치재(merit good)로서의 편익이 소비자가 원하

는 다른 재화를 더 소비하는 것과 비교하여 정부의 판단을 강요할 것인

가 수혜자의 판단을 허락할 것인가를 정하여야 한다. 가치재(merit good)
은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재화의 양이 사회가 그들에게 원하는 

재화의 양보다 작을 경우를 말한다. 다시 말해서 개인이 하는 소비에 있

어서도, 사회(정부)의 결정이 개인의 결정보다 더 낫다는 것이다. 가령 

정부가 특별한 제한없이 생활비를 보조한 경우, 그 가구의 주류 소비만 

늘고, 주거환경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면 비록 그 가구가 더 많은 술을 

소비하는 것이 그들의 효용을 높인다고 할지라도 정부는 주거비 증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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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할 수 있을 것이다. 
주거비 보조정책은 국가나 공공기관의 주택 건설, 소유, 관리 등의 

제반 업무를 시장경제에 맡기어서 더 높은 효율성을 창출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다. 아무래도 공공임대주택을 정부가 직접 운영 관리하는 경

우에는 시장경제의 견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경

우가 많다. 공공기관 운영자는 임차인의 요구를 민간 시장의 임대인보

다 신속하게 해결하지 못할 수가 있는 것이다. 민간임대의 경우, 임차인

은 다른 경쟁 임대인으로 이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공공기관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다.
바우처의 또 다른 장점은 정부의 자본비용(capital cost)이 들지 않는

다는 것이다. 정부가 공공주택의 재고를 유지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건

물의 건설 등에 들어가는 비용이 없다. 또 임대주택의 운영과 관리에 드

는 행정비용도 절약할 수 있다. 그러나 바우처를 성공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바우처 응시자의 소득 등을 파악하여 그들이 바우처를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비용이 들게 된다. 전반적으로 바우처의 행정비

용은 공공임대주택과 같은 다른 주거 보조 프로그램에 비해서 작은 것

으로 연구되어 있다. 
바우처는 간접적으로 주택공급을 증대시킨다. 바우처로 인하여 저소

득층이 원하는 주택의 수요가 증가하고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저소득

층의 주택 하부시장뿐 아니라 인접한 하부시장에서도 영향을 받게 된

다.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저질의 주택이 개수선되기도 한다. 그러나 전

술한 바와 같이 저가격 주택의 공급은 주로 필터링으로 이루어지기 때

문에 그 공급 반응이 느릴 가능성이 높다. 다시 말하면, 저소득층의 가

격이 상승한다고 할지라도 저소득층을 위하여 새로운 주택이 신축될 가

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이다. 극단적인 경우, 주택공급이 매우 비

탄력적인 경우에서는 바우처의 도입은 주택가격만을 높이고 수혜자의 

주거환경을 전혀 향상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바

우처는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의 재고량이 충분할 경우에는 매우 효과적

이지만, 재고량이 매우 부족할 경우에는 오히려 그들의 주택가격만 높

이고, 정부의 보조금 부담만 늘이게 될 수도 있다. 
바우처는 일단 성공적으로 실시되면 수혜자들의 많은 지지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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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를 축소 또는 폐지하기에는 상당한 정치적인 위험이 따르기 마

련이다.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새로운 것을 주어서 얻어지는 만족

감의 증가보다 같은 것을 빼앗겨서 생기는 상실감은 더 큰 것으로 알려

져 있다. 특히 저소득층 가구가 바우처의 혜택을 받기 시작하여 바우처

가 그들의 수입의 한 부분으로 정착되었을 경우, 그 수입을 다시 빼앗아 

가기는 정치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바우처를 도입하려면 그 

정책이 영구적으로 정착될 것을 전제로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무엇보다도 바우처를 실시하는 데 가장 중요한 행정적 인프라는 저

소득층의 소득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저소득층의 소

득추계는 선진국 어느 나라의 경우에도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

다. 저소득층은 세금보고 등에 발표된 것보다 더 많은 금액을 소비하는 

것으로 연구되어 있다. 직장에서 일하여 얻는 노동임금뿐 아니라, 가족

과 친지들이 주는 돈, 물물교환으로 생기는 수익 등의 수입이 상당한 것

으로 연구되어 있다. 소득이 제대로 파악되었다고 할지라도, 바우처나 

다른 생활비 보조 프로그램은 노동시장의 참여를 위축시킬 수 있다.
바우처 또는 주거비 보조정책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첫째의 방법은 영국이나 네덜란드에서 실시하는 방법으로 어떤 

저소득층 가구라도 일정의 조건을 충족하면 정해진 양의 주거보조금을 

지급하는 조건부 바우처 제도이다. 둘째는, 미국과 같이 1년 내에 분배할 

바우처의 개수나 지출할 예산의 총액을 정하여 놓고, 그 한계에서 바우처

를 응시자를 선택하여 분배하는 예산부 바우처 제도가 있다. 조건부 바우

처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매년 바우처로 얼마의 정부예산이 필요할 

것인가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다. 또 경제상황에 따라 그 금액이 변동

하기 나름이다. 물론 이러한 불확실성은 정부의 예산운용을 어렵게 하지

만, 한편 경기가 나빠질 때 바우처로 인한 정부의 보조금이 자동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저소득층의 소득안정이라는 측면에서 크게 좋은 점이 있

다. 한편, 예산부 바우처 방식은 예산을 통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점

이 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바우처를 받는 가구와 받지 못하는 가구 

사이에 큰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 비슷한 예산을 가지고 예산부 바우처 

방식에서 조건부 바우처 방식으로 전환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수혜자 한 가구당 받는 수혜액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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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자가 주택에 대한 간접지원(세금혜택, 금융지원)

자가주택 소유율의 증가는 지역사회의 안정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

다. 임대주택 거주자에 비해 자가주택 소유자는 지역사회의 활동에 더 

활발하게 참여하고 이웃에게 더 많이 봉사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러한 

자가소유의 외부성(externality)때문에 많은 나라에서 자가주택 소유를 촉

진하는 정책을 사용하고 있다. 그중 가장 많이 쓰는 방법으로는 자가주

택을 구입하기 위하여 받은 모기지 대출의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

득에서 공제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바우처와 같이 한번 

실시되는 경우에 없애기가 어렵다. 자가소유에 대한 세금 혜택의 이익

이 주로 중산층에게 돌아가고 이들은 정치에 참여하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만일 정부가 이러한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세제 혜택을 없앤다

면 큰 정치적 반발이 예상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제도는 한번 생기면 

없어지기 어려운 반면에 주택시장에 영구적인 왜곡을 창조하여서 주택

보유율이 지나치게 높아지거나 주택의 소비가 지나치게 높아질 수 있는 

문제가 있다.
집을 소유하는 것은 어느 나라에서나 안정적인 개인 경제를 구축하

였다는 강력한 시그널이다. 그러나 저소득층에게 자가주택소유를 장려

하는 것은 장점이자 단점일 수 있다. 많은 경우에 주택가격의 상승은 가

구의 부를 증식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저소득층의 주택

소유는 그들도 주택가격의 상승에 따르는 재산증식에 참여할 수 있는 

채널을 제공한다는 면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다. 또 자가주택을 소유함

으로써 저소득층 가구도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자긍심

을 불어넣을 수 있다. 그러나 자가주택의 소유는 많은 위험이 따른다. 
일반적으로 저가격 주택의 가격상승률은 고가격 주택의 상승률보다 낮

출 수 있다. 주택가격 변화의 연구에 따르면 대체적으로 가격변화의 폭

은 고가격 주택하부시장이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장기적인 주

택가격 인상률은 주택시장의 특성에 따라 다르다. 미국 대도시같이 인

종별 주택하부시장이 형성되어 있고 소수민족의 소득과 재산이 평균에 

훨씬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도심지 내의 소수민족이 주로 거주하고 있

는 지역의 저가격 주택 인상률은 다른 주택보다 훨씬 낮다. 그러나 이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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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극단적으로 하부시장이 단절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장기 주택인상

률은 대체적으로 비슷하다고 한다.
저소득층이 모기지를 대출하여 자가주택을 소유하는 데는 크게 자기

지급분(downpayment)을 준비해야 한다는 부담과 매달 모기지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 이는 상반되는 것으로 자기지급분

(downpayment)의 부담이 크면 매월 지불금액이 낮게 된다. 소득은 높지

만 축적하여 놓은 자산이 많지 않은 젊은 부부를 위하여 자기지급분

(downpayment)를 낮추는 상품을 개발하면 자연히 매월 지불금액이 높아

진다. 자기지급분(Downpayment)의 부담과 지불금액을 낮추기 위하여 

no-downpayment 모기지, 변동이자율 모기지(adjusted rate mortgage)나 이

자만 지불하는 모기지(interest only mortgage)나 원금이 점점 증가하는 모

기지(negative amortization mortgage) 등이 최근 많이 이용되지만 이 같은 

상품들은 장래 이자율이나 경기 변동의 위험을 대출자에게 위임하는 것

이므로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소득이 증가하는 경제환경에는 유용하게 

쓰일 수 있지만, 반대의 경제상황이 생기면 연체율(default rate)이 급격하

게 증가할 수 있다.
최근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subprime mortgage) 사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렇게 금융지원을 저소득층까지 확대하는 경우에는 금융시

장 전체의 위험이 증가될 수 있다. 경기가 좋고, 주택 가격이 상승하며, 
이자율이 낮을 때는 금융기관들이 앞을 다투어 충분하게 저소득층의 신

용위험(credit risk)을 감안하지 않고 방만하게 모기지 대출을 허용해 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정부가 저소득층을 상대로 한 주택 금융을 확장하

기 위하여 규제를 완화하거나 금융감독을 철저하지 못하고, 저소득층의 

모기지 대출상품이 변동이자율 모기지로 주종을 차지하게 되는 경우에

는 시장 전체 금융의 실패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경기가 나

빠지거나 이자율이 상승하게 되면 저소득층의 상당한 비율이 대출금을 

제대로 상환하지 못하게 되고, 이러한 개인의 금융위기가 확장되어서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대출하는 금융기관뿐 아니라 그러한 금융기관에 

많은 자본을 대출한 투자자와 또 나아가서 경제 전체에도 커다란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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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분양가격 제한 등의 주택매매가격의 규제

정부가 주택가격을 직접 제한하는 정책도 저소득층 주택구입의 가능

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저소득층의 주거복지정책으로 사용할 수 있다. 
주택매매가격의 제한이 저소득층이 구입하는 주택의 가격을 자유시장 

가격에 비하여 낮게 책정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주택구입이 더욱 가능하

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저소득층의 주거복지가 증대될 것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주택매매가격의 제한은 여러 가지 부작용으로 인하여 저소득

층의 주거복지 수준을 오히려 낮출 가능성이 더욱 높게 된다. 첫째는, 
주택가격의 규제는 주택 가격을 자유시장에 비하여 낮게 하기 때문에 

주택에 대한 잉여수요(excess demand)를 발생시키기 마련이다. 그러나 

잉여수요가 있는 주택시장의 접근은 저소득층에 비하여 중산층이 더욱 

우세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중산층은 저소득층에 비하여 정보의 

수집과 판단이 우세할 가능성이 높고,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자금을 동

원할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주택매매

가격 제한은 저소득층이 차지하는 주택의 수를 더욱 감소시키고 저소득

층의 주거복지 수준을 낮출 가능성이 높게 된다. 가격제한의 편익은 대

부분 중산층에 귀착되고 마는 것이다. 둘째는, 주택가격의 제한은 건설

업자의 수익성을 제한함으로써 신축시장을 위축시키게 된다. 따라서 장

기적으로는 주택공급을 감소시켜 소비자가 누릴 수 있는 주택복지 수준

을 잠식하게 된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모든 주택의 가격을 통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

나 이러한 정책은 실제로 집행하기가 매우 어렵기 마련이다. 매매가 이

루어지는 수가 매우 많기 때문에 이를 감시하기에는 많은 수의 감시인

이 필요하다. 또 충분한 수의 감시인이 있다 하더라도 매수인이다 매도

인 당사자들이 매매가격을 정부가 제한한 가격으로 매매하지 않을 인센

티브가 존재하기 때문에 정부가 매매가격을 정확하게 관찰하기가 어렵

고 또 부패의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매매가격정책은 정부가 그 가격을 정확하게 관찰

할 수 있는 부문에만 실행할 수 있다. 현재 한국에서 실행하고 있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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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 분양가격규제가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주택정책 

중에서 아파트 분양가격규제는 저소득층의 주택정책이라기보다는 중산

층을 위한 주택정책이지만 지난 수 십년 동안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

이 가장 큰 정책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분양가 규제정책

이 저소득층의 주거복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중점적으로 생각해 보고

자 한다. 
첫째, 분양가규제정책의 가장 큰 이익은 최초의 분양자이다. 왜냐하

면 최초 분양자는 신축되어 새로 분양되는 주택의 가격은 규제되어 있

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주택의 가격은 규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낮은 

가격으로 새로운 주택을 분양받아 높은 가격으로 전매하는 경우에 규제

가격과 시장가격의 차이에서 생기는 이익을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한
편, 최근에 이르기까지 주택금융제도가 잘 발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

주자가 연간 소득의 몇 배에 해당되는 주택의 가격을 지급하여야 하는 

제도상에서 저축이 충분하지 못한 저소득층은 상대적으로 혜택을 적게 

받을 수밖에 없었다. 또한 도시화가 계속되고 소득이 상승함에 따라서 

주택가격이 급속하게 상승하는 환경에서는 고가격의 주택을 구입하기 

위하여 이전에 그보다 낮은 가격의 주택을 소유하여 그 주택으로 말미

암아 재산을 형성하여야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처음부터 분양

시장에 참여하지 못한 저소득층은 주택을 통한 재산형성을 하지 못하였

기 때문에 분양가 규제는 장기적으로 볼 때 소득계층 간 주택소비를 증

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둘째, 통상 시행되어 온 평당 분양가 정책은 저평수의 주택공급을 상

대적으로 억제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같은 품질의 주택을 건설한다고 

할 때 통상 면적이 작은 주택의 평당 건설비가 면적이 큰 주택의 평당 

건설비에 비하여 높기 때문에 건설업자의 입장에서는 건설비가 낮고 주

택의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은 고평수의 주택공급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평당 분양가 정책은 저평수 주택의 신축을 상대적으로 위축시켰

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분양가 규제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자가 주택건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주택건설 사업자의 비용에 대한 보조가 필요하다. 
사업자의 비용을 보조하는 방법에는 금융혜택, 세금혜택 등의 여러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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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방법이 있지만 한국 정부가 많이 사용한 방법으로는 주택을 건설하

는 데 필요한 택지를 시장가격보다 낮게 제공하는 방법이었다. 정부나 

주택공사, 토지공사 등의 공사는 민간택지 개발업자에 비해, 대규모 사

업을 시행하는 데 생기는 규모의 경제, 도시 인프라의 건설을 주택개발

과 동시에 계획할 수 있다는 점, 토지 이용의 변환을 민간사업자보다 용

이하게 할 수 있다는 점, 토지 수용을 강제로 할 수 있다는 점 등의 유

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택지를 공급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택지개발의 상당한 부분이 저소득층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재개발 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저소득층의 주택을 파괴하고 

고소득층이나 중산층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가 많다. 

3. 정책의 선택과 집행에 있어서의 문제

저소득층 주거복지정책을 시행하는 경우 세 가지 요소를 심각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첫째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에 어떻게 업무를 

분할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고, 둘째는 공급 위주의 정책을 선택할 것인

가 수요 위주의 정책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고, 셋째는 정부의 규

제와 시장의 메커니즘 중 어떤 것을 주로 이용하여 원하는 정책목표를 

달성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가. 중앙정부 vs. 지방정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경쟁적인 구조와 협력적인 구조를 동시에 가

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을 경제적인 측면에

서만 본다면, 정부가 생산하는 공공재(public goods)의 수혜자가 얼마만

큼 지역적으로 분포되어 있는가 하는 점과 정부가 교정하고자 하는 외

부효과(externality)가 얼마만한 지역에 퍼져있는가에 따라 중앙정부가 담

당하여야 할 것인가 지방정부들이 담당하여야 할 것인가를 정하여야 한

다. 공공재의 혜택이 국민 모두에게 균일하게 돌아가는 경우에는 이를 

내부화할 수 있는 중앙정부가 담당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반대로 공공

재의 수혜자가 일부 지역에 한정되어 있으면 이는 지방정부가 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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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효율적이다. 예를 들면 국가의 국방이나 선거관리 같이 공공재의 

혜택이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경우에는 중앙정부가 담당하고 

도로의 신호등 설치 및 관리 같이 그 혜택이 일부의 지역 시민에게만 

돌아가는 경우는 지방정부가 담당하여야 한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 주거환경을 향상시킨다는 것은 지방정부가 담

당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보인다. 주거환경 향상의 영향은 매우 국지

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또 주택시장은 지역적으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

에 어떤 한 지역의 주택시장 상황은 다른 지역과 판이하게 다를 수 있

다. 가령, 어떤 지역에서는 고가격 주택의 수요가 높은 반면 공급은 부

족해 고가격 주택의 가격이 높고 저가격 주택의 경우는 수요가 공급에 

비해 약해서 저가격 주택의 가격은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다. 반면, 다
른 지역에서는 정반대로 고가격 주택은 가격이 낮고 저가격 주택은 가

격이 높을 수 있다. 이렇게 두 지역의 저가격 주택시장이 다른 양상을 

띠고 있을 때, 균일한 정책을 쓰는 것은 좋은 결과를 이룰 수 없다.
주택시장이 지역에 따라 많이 다르기 때문에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문제는 지방정부가 담당하여야 한다는 당위성에 비해, 지방정부가 중앙

정부에 비해 절대적으로 약세에 있는 부문이 있다. 첫째는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에 비해 자금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약하다는 점이다. 둘째

는, 지방정부의 관리들의 경영능력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셋째는, 지방

경제는 상대적으로 그 규모가 작고 미디어나 시민단체들의 감시가 상대

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지방정부 관리와 지방유력자의 부적절한 유착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지방정부의 이러한 세 가지 약점을 극복하는 것은 용이한 일이 아니

다. 이에 대해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중앙정부가 지방의 형편에 따라 

유연한 정책을 디자인하고 그 자금을 부담하는 반면, 그 집행은 지방정

부가 담당하게 하고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실적을 평가․감시하는 협

력구조를 생각하여 볼 수 있다. 이는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장단점을 

잘 융합한 방법이기는 하나 새로운 문제가 있다. 중앙정부가 어떻게 지

방정부의 저소득층 주거정책의 실효성을 평가하고 이들을 지도할 수 있

는 제도를 디자인하고 운용할 수 있는지 하는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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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급 위주의 정책 vs. 수요 위주의 정책

저소득층의 주거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취하여야 하는 중요한 선택

중의 하나는 공급 위주의 정책을 수행할 것인가 수요자 위주의 정책을 

수행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공급정책은 기본적으로 저소득층의 주택 

공급을 증가시켜서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것이다. 공급정책

은 기본적으로 저소득층의 주거문제를 ‘주택이 부족하다’는 문제로 보

고 접근하는 것이다. 주택문제이기 때문에 주택을 많이 공급하면 된다

는 발상이다. [그림 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급정책에 의하여 공급곡

선이 S1에서 S2로 이전하거나(공급곡선이 비탄력적인 경우), S3에서 S4로 

이전하게 (공급곡선이 탄력적인 경우) 되면 주택가격이 P1에서 P2로 감

소하게 되어 수혜자의 복지가 향상된다. 
수요정책은 저소득층의 기본적으로 주거비 부담능력을 상승시킴으

로 저소득층의 복지를 향상하기 하려고 한다. 기본적으로 수요정책은 

저소득층의 주택문제를 ‘소득이 부족하다’는 소득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다.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수요정책의 효과는 공급곡선이 탄력적이

냐 비탄력적이냐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그림 1-5]에서 보

는 바와 같이 수요정책에 의해서 주택수요가 D1에서 D2로 이전한다면 

[그림 1-4] 공급정책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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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수요정책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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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따른 공급의 변화는 공급곡선이 비탄력적인 S1인 경우에는 균형점

이 E1에서 E2로 옮겨짐에 따라 공급의 증가량이 별로 크지 않고 주택가

격만 증가하게 된다. 결국 정부가 도우려는 저소득층의 주거문제는 별

로 나아지지 않은 채 주택가격만 상승하여서 정부의 보조가 기존 주택

의 소유자에게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반면, 공급곡선이 탄력적인 S2인 

경우에는 균형점이 E1에서 E3로 옮아가게 되어 주택가격은 별로 변하지 

않고 주택의 공급이 크게 증가하여서 정부보조의 혜택이 대부분 저소득

층에게 돌아가게 된다.
위의 논의를 요약하여 보면 공급정책은 소비정책에 비하여 비교적 

안전한 정책인 셈이다. 왜냐하면 소비정책은 주택의 공급이 비탄력적인 

경우에는 매우 효율성이 낮지만 공급정책은 언제나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앙에서 상명하달로 실시되는 주택건설 등

의 공급정책은 바우처 등의 수요정책에 비하여 소비효율성이 낮기 때문

에 공급이 탄력적인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보아 수요정책이 더 효율적이

라고 할 수 있다. 
공급정책과 수요정책의 선택 시에 또 하나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정

치적이고 행정적인 문제이다. 전반적으로 말해서 공급정책은 쉽게 도입

할 수 있는 정책이다. 그 정책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것이 비교적 단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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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에 대한 이권도 비교적 소수에게 국한되어 있다. 따라서 공급계획

은 쉽게 도입하고 쉽게 철회할 수 있는 정책이다. 반면, 수요정책은 도

입도 어렵고 한번 도입하면 철회도 어려운 정책이다. 수요정책을 도입

하려면 저소득층 가구의 수입을 확인할 수 있는 행정적인 인프라가 필

요하기 때문이다. 반면, 일단 시행되고 있는 수요프로그램을 없앤다는 

것은 선거에서 많은 표를 잃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다.

다. 정부의 규제 vs. 시장 메커니즘(금융기관, 개발/건설업자)

저소득층의 주거복지를 위하여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자유시장만으

로는 그들에게 사회적으로 만족할 만한 주거환경을 제공할 수 없기 때

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규제를 이용한다. 그
러나 규제는 필요한 사회현상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지만 사회적 비용

이 발생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예를 들면,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에서 아무 규제가 없다면, 교통사고

의 위험이 있을 것이다. 이때에 일단 정지 사인을 설치한다든지, 신호등

을 설치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규제

를 할 때 상당히 많은 경우, 규제의 편익만 생각하고 규제에 들어가는 

비용은 간과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사실 모든 규제는 비용을 동반하는

데, 규제의 비용은 크게 네 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 이를 교통신호 등의 

예를 이용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가 규제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든다(implementation 

cost). 신호등을 설치한다든지, 신호등에 들어가는 전기, 신호등 보수를 

위해서도 비용이 든다. 이런 비용을 직접비용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는, 
신호등을 설치하고 그것이 잘 지켜지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비용이 있다

(enforcement cost). 규제가 지켜지지 위하여, 경찰을 배치하고, 규제를 어

기는 사람을 적발하고, 경찰이 적발한 사건을 정당하게 재판하고, 규제

를 어겼을 때 주는 형벌을 집행하기 위하여 비용이 든다. 셋째는, 시민

이 규제를 지키기 위한 비용이다(compliance cost). 신호등에 빨간 등이 

켜지면, 파란 불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며 드는 시간과 정지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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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 쓰는 연료에 대한 비용이다. 넷째로는, 규제를 지키기 위해 변화된 

행동으로 인한 비용이다(indirect cost). 신호등 앞에서 기다리는 시간을 

염두에 두어서, 다른 길을 이용해서, 추가로 드는 비용이라든지, 기다리

기 싫어서, 아예 다니지를 않는 경우, 이로 인해 생기는 손해 등의 비용

이 있을 수 있다. 
규제는 반드시 승자와 패자를 만들어 낸다. 효용주의(utilitarianism)의 

입장에서 본다면, 규제를 통하여 생긴 승자의 이익이 패자의 손실보다 

크다면, 그 규제는 사회적으로 유용한 규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

적으로 유효하지 않은 규제라 할지라도(비용이 편익보다 더 큰 경우), 이
익집단의 지대추구현상(rent-seeking by interest groups)으로 말미암아, 규

제가 이루어 질 수 있다. 규제로 이익을 받는 그룹의 정치적인 힘이 강한 

경우에는, 그들의 이익이 패자의 손실보다 작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자

의 정치적인 힘으로 규제가 법제화 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는 정부의 권

력이 이익집단의 정치적인 수단으로 이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승자의 이익이 패자의 손해보다 많은 경우라 할지라도, 패자의 손해

는 어떠한 방법으로 보상되어야 한다. 패자의 손해가 보상되지 않는다

면, 패자는 규제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유용한 규

제가 채택되는 것을 방해할 유인을 제공하게 된다. 이러한 갈등을 해소

하기 위한 비용까지 고려한다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규제는 규제가 

창조해 내는 사회적 편익이 전술한 네 가지 사회적 비용을 능가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규제로 생기는 이익을 규제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들에

게 재분배하는 방법까지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여러 가지 비용(규제의 

비용뿐만 아니라, 사회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편

익만 생각한다면, 이러한 규제가 목적한 일을 달성하고, 사회적인 편익

을 창조한다 할지라도, 이러한 규제는 사회적으로 좋은 규제라고 할 수 

없다.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많은 규제로 묶여있다. 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의 안전을 위한 건축법과 도시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도시

계획법 이외에도 그린벨트, 농지보호법 등의 도시용 대지를 공급하는 

데 만족하여야 할 규제뿐 아니라 수도권 개발 제한법으로 인해 수도권

에 입지할 수 있는 시설물의 규제, 아파트 분양가격 규제, 투기지역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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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 전매금지 등 많은 주택에 대한 규제들이 시장이 가격과 공실률 등의 

시장 시그널에 적합하게 적응할 수 있는 시간과 조건을 허락하지 않는

다. 왜 이렇게 많은 규제가 현존하고 있는가에 대한 만족할 만한 설명은 

없는 것 같다. 혹자는 개발시대의 정부가 시장을 지배하던 잔재가 남아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혹자는 시민들이 자유로운 시장에 의한 운용보

다는 정부의 명시적인 규제를 선호하기 때문이라고 하기도 하고, 혹자

는 개발업자, 정부관료, 대규모 토지주인 등의 연립제휴에 포획되어 있

는 것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문제는 이러한 다양하고 복잡한 규제들이 

결과적으로 어떠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가에 대한 성찰이 너무 부족하

다는 것이다. 이는 규제의 사회비용을 행정비용만 생각하고 규제가 시

장경제의 왜곡에 미치는 영향은 참조하지 않는 구조적 문제에 기인한다

고 할 수 있다. 

제5절  외국의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복지정책

1. 미 국

가. 미국의 주요 주택정책

현재 미국의 저소득층 주택정책 중에 가장 중요한 정책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는 미국 각 도시에 산재하여 있는 약 130만 채

의 공공임대주택이다. 거의 모든 공공주택은 전국에 흩어져 있는 3,300
개에 이르는 지방 공공주택공사가 소유하고 관리하고 있다. 단지, 연방

정부의 주택 및 도시 개발부(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HUD)는 지방 공공주택공사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공공

주택의 계획, 개발, 관리 등에 관한 제반 기술적인 도움도 주고 있다. 주
에 따라서는 주정부도 지방 공공주택공사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기
술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둘째로는 HUD가 주정부의 주택도시국이나 

지방 공공주택공사를 통하여 약 300만 가구에 대해서 바우처(주거비보

조 상환증서)를 지급하고 있다. 지방 공공주택공사가 소유․관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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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 주택과는 달리, 바우처는 그 지역의 평균 주거비, 가구소득과 

가족 수 등의 가구구조에 따라 보조금의 액수가 정해지는데, 이 상환증

서를 가지면 수혜자는 어느 지역에 있던지, 원하는 주택을 임대 또는 매

입하여, 상환증서에 명기된 금액을 현금 대신 집주인이나 모기지를 대

출해 준 은행에 지불하게 된다. 세 번째는, 저소득주택세금면제(Low 
Income Housing Tax Credit: LIHTC)제도로써,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임대주택을 개발 운영하는 경우, 그 부동산에 들어가는 세금을 면제하

여 주는 제도이다. 2003년까지 약 90만호의 저소득층 임대주택이 이 프

로그램의 혜택으로 지어졌다. 위의 세 가지의 프로그램 외에 Section 
236, Section 221(d)3 등의 저소득층 임대주택에 시장이자율보다 낮게 융

자한 프로그램, HOME, CDBG(Community Development Block Grant) 등

의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게 준 정액교부금(block grant) 등의 프로그램

들이 있다. 저소득층 가구의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보조까지 합하면, 미
국의 약 1억 가구 중에서 약 5%에 해당되는 600만 가구(약 1500만 명)
가 직접적으로 주택보조를 받고 있다고 추정되고 있다. 

미국의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복지 재정의 거의 상당 부분은 연방정부

인HUD의 재정으로 충당되고 있다. HUD의 2005년 1년간 예산은 약 360
억 달러 정도이다. 이는 연방정부의 1년 예산 2.6조 달러(2.6 trillion 
dollars)의 약 1.2% 정도에 해당되는 금액이다. 이 중 공공주택과 주택비 

보조 상환증서 등의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정책에 쓰는 비용이 약 260억 

달러이니 만큼, HUD의 가장 큰 임무는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문제의 해

결이라고 할 수 있다. 주정부나 지방정부도 직접, 간접적으로 저소득층

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어느 정도의 자체 예산을 쓰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예산에 대한 통계가 잘 정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규모를 파악할 수는 없지만, 중앙정부의 지출에 비해 훨씬 작으리라고 

추측된다. 예를 들면, 위스콘신 주의 주택 부문에 대한 1년 예산은 약 

4,000만 달러, 밀워키 시의 공공주택공사 예산은 약 6,500만 달러이다. 주 

정부의 예산의 상당한 부분은 HUD의 교부금이고, 밀워키 공공주택공사

의 예산의 75%는 HUD의 보조금이라는 점을 생각할 때, 중앙정부가 저

소득층 주택문제에 기여하는 부분은 상당히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다.
직접 보조금과 세금제도를 통해 간접적으로 주워지는 주택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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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혜택

(bill. $)
직접보조금

(bill. $)
합 계

(bill. $)
비 율

(%)
상한경계

($/year)
평균소득

($/year)

최하 20% 1.4 30.4 31.8 20.3 18,464 10,295

둘째 20% 6.6 4.5 11.2 7.1 34,397 26,177

셋째 20% 16.8 1.7 18.5 11.8 54,787 44,111

넷째 20% 37.2 0.6 37.8 24.1 86,585 69,384

최상 20% 57.2 0.1 57.4 36.6 n.a. 148,138

합 계 119.3 37.3 156.7 100 n.a. 59,988

<표 1-2> 미국 소득분위별 주택정책의 혜택

자료: Dolbeare외, 2004.

혜택을 소득별 5분위로 나누어 보면 <표 1-2>와 같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간접적인 세금 혜택이 직접적인 주택보조금보다 약 4배 정도로 많

다는 점이다. 둘째로는, 세금 혜택은 고소득층 가구일수록 그 양이 점차

로 증가한다는 것이다. 전체 세금 혜택의 약 50%에 해당되는 600억달러

의 혜택은 상위 20%에 해당되는 가구에게 돌아가고 있다. 두 번째의 

20%에 해당되는 가구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약 370억달러로써 전체 세

금 혜택의 약 30%에 해당된다. 따라서, 소득 수준 상위 40%에 해당되는 

가구가 전체 세금 혜택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직접보조금은 

소득 수준 최하 20% 가구에 90%가 집중되어 있다. 결과적으로 중하계

급이라고 할 수 있는, 소득수준 20%에서 60%에 해당되는 가구에게 돌

아가는 정부의 혜택은 상대적으로 가장 적다고 할 수 있다. 

나. 미국 저소득층 주택정책의 역사적 변화

미국의 저소득층 주택정책의 변천과정을 보면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1960년대에 시작된 도시재개발, 공공임대주택 건설 등의 공

급 위주의 정책은 1970년대 중반을 지나면서 점점 퇴출되었다. 그러나 

당시에 건설된 공공임대주택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개

보수, 임대관리 등은 계속되어 오고 있다. 둘째, 1970년대 중반부터 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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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등의 수요 위주의 정책이 도입되어서 현재는 가장 중요한 저소득층 

주거복지 정책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셋째, 연방정부가 직접 개입

하고 통제하던 방식에서 지방정부나 주정부를 이용하여 후자의 기관들

이 직접 프로그램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어 왔다. 중앙

정부는 주로 예산을 확보하고 지방정부가 그 예산을 효과적이고 효율적

으로 사용하고 있는가 하는 감독과 평가에 치중하고 있다. 최근에 와서

는 이 기능마저 주정부에게 이양하는 안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 넷
째, 1980년대 중반 이후 LIHTC의 시작으로 세제혜택을 통하여 저소득

층 주택공급을 시작하였고, 점차 시장의 호응을 받게 되면서 좀 더 많은 

주택이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공급되고 있다. 정부의 직접 건설지원 등

의 공급정책은 거의 사라져 가고 있지만 대신 세금 혜택을 이용하고 민

간주택업자와 지방정부, 주택 NGO 등의 상호협력을 이용한 시장의 메

커니즘을 이용한 공급정책이 확장되고 있다.
아래에서 미국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복지정책을 변화를 좀 더 자세

하게 알아보려 한다.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중앙정부의 역할이 사회 전반

에 걸쳐서 점점 강화됨과 더불어, 저소득층의 주택문제에 대해서도 중

앙정부의 역할이 강화되었다. 특히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많은 

군인들이 제대하고 새로운 가정을 꾸미게 됨으로 인해서 급격하게 주택

수요가 증가하게 되었다. 반면에, 전쟁을 위하여 군사, 공산품의 생산에 

주력하였던 미국경제의 구조가 주택수요의 증가를 시기에 맞추어 만족

시키지 못함으로 인해, 주택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주택가격이 급상승하

게 되었다. 또한, 남부 지역의 많은 흑인들이 동북부나, 중서부의 대도시

로 대규모 이동함으로써, 도시의 주택문제는 더욱 심화되었다. 
이러한 주택문제를 대비하기 위해, 연방의회는 1949년 주택법

(Housing Act of 1949)을 제정하였다. 그 전에도 1937년에 제정된 주택법

이 있었지만, 이는 중산층의 주택소유를 돕기 위한 정책이었고, 저소득

층을 위한 법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1949년 주택법의 제정은 연방정

부가 구체적으로 저소득층 주택문제에 대대적으로 개입하게 된 가장 큰 

동기가 되었다. 특히, 향후 6년간에 거쳐서, 81만호의 주택을 건설하겠

다고 하였다. 가장 중요한 정책적인 수단으로서는 주택 시설이 낙후된 

지역을 제거하고(clearance of slums and blighted areas) 새로운 주택을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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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new construction) 하는 것에 있었다. 이렇게 야심에 가득찬 목적과는 

달리, 1949년 주택법은 그 목적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충분하게 

마련하지 않았다. 따라서 그 성과는 미흡하기 짝이 없었고, 실제 건설된 

주택의 수는 연평균 2~3만 호에 지나지 않았다. 
물론 이러한 빈약한 실적으로는 저소득층 주택문제가 해결될 수 없

었다. 1950년대의 부진한 주택문제는 1960년에 이르러 극심한 사회문제

로 대두되었다. 특히, 대도시 중심부의 도시 재개발사업, 도심을 관통하

는 대규모 고속도로 건설 등의 도시 주택문제, 인종문제로 인한 인종간

의 충돌, 도시의 소요문제(problem of riots)가 인권운동(civil rights 
movement)과 어울려 사회적으로 큰 혼란과 충돌을 야기하였다. 이러한 

1960년대는 주택과 도시문제에 대한 사회적인 문제의식이 강하게 도출

되었으며, 이러한 요구가 상당부문 정책에 반영되었다. 디트로이트, 뉴

욕, 로스앤젤레스 등의 흑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대도시에는 대규모의 

소요가 일어나고, 이러한 사회적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

택 문제는 가장 중요한 정치문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1960년대의 인권운동과 도시 내의 인종 간에 대한 대립은 1968년에 

이르러, 닉슨 정부와 의회가, 다시 한번 주택법의 야심에 찬 선언을 하

게 만들었다. 닉슨은, 도시 내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향후 10년간에 

걸쳐 2,600만호의 주택을 신축이나 개축하여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또 

이 중에서 600만호는 저소득층이나 중저소득층(low and moderate 
income) 가구를 위한 주택으로 할당하였다. 이는 1950년대에 10여년 동

안,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이 1년에 2만에서 7만 정도로 증가되어 왔다는 

것과 비교하여 본다면, 1968년의 정책목표가 얼마나 야심에 찬 것인가

를 가늠할 수 있다. 
1968년에 개정된 주택법은 이전에 보지 못하던 양적인 실적을 이루

게 되었다. 매년 20만에서 40만호에 이르는 저소득층과 중저소득층을 

위한 새로운 주택이 건설되었다. 정부는 이러한 대량 주택공급사업에 

많은 재정을 투입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대량 공급은 저소득층의 주택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하였다. 이제 저소득층의 주택 공급 부족이 문제

가 되지는 않지만, 도시 미관적인 문제와 저소득층이 밀집해서 살기 때

문에 야기되는 사회 문제가 크게 대두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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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만호의 공공주택을 확보하였지만, 이러한 문제점에 봉착한 닉슨 행

정부는 1973년에 이르러 공공주택 건설중지령(moratorium)을 선언하게 되

었다. 닉슨의 건설금지령은 미국 저소득층 주택정책의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다. 첫째는, 공공주택 건설 등, 공급 위주 일변도의 

주택정책에서, 임대료 보조 등의 수요자 위주의 정책이 점차 도입되기 시

작하였다. 둘째로는 공공주택의 건설, 관리 등을 중앙정부에서 주정부나 

지방정부, 또는 지방 주택공사로 그 의무를 위임하기 시작하였다. 

다. 공급정책에서 수요정책으로의 변환

건설금지령 이후 10여년 동안, 미국 저소득층 주택 정책은 공급 위주

의 정책과 수요자 위주의 정책이 서로 각축하는 양상을 보이게 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에는 수요자 위주의 정책으로 크게 선회하였고,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바우처 정책이 실시되기 시작하였다. 바우처 정

책은 소비자의 선택의 폭을 넓혀서, 같은 비용을 가지고, 수혜자에게 더 

큰 도움을 준다는 점에서는 많은 연구자들의 의견이 모아져 있다.  그러

나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정책이 장기적으로 저소득층의 소득이나 임금

의 상승을 가져오고, 경제적인 독립을 가져 오느냐 하는 점에 있어서는 

많은 학자들은 회의를 제기하고 있다. 저소득층이 주거 보조로 인해서 

좀 더 나은 지역으로 이사한다는 것 자체로만은, 그들의 소득이나 임금

의 향상, 경제적인 독립을 낳을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공급 위주의 정책은 저소득층의 주택문제의 본질이 그들이 차지할 

수 있는 그럴듯한 양질의 주택(decent housing)의 수가 적다는 데 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주택을 많이 공급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수요자 정책은 저소득층의 주택문제의 본

질은 주택의 문제가 아니고 소득의 문제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저소득

층의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저소득문제를 해결해야 한

다고 보는 것이다. 
중앙정부의 주택정책이 점차로 확장됨에 따라서, 중앙정부는 많은 

보조금제도를 도입하기 시작하였다. 전형적인 보조금제도는 중앙정부가 

어떠한 정책목표를 위하여 중앙정부의 예산을 확보한 후에, 그러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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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신청서를 지방정부나 지방정부에 관련된 

사업체들이 응모하게 한 후에, 접수된 신청서들을 심사하여 예산을 분

배하는 방법이었다. 이렇게 중앙정부가 직접 지방정부를 상대로 보조금

제도를 운영하기 때문에, 상당한 부분 주정부를 우회(bypass)하는 상황

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러나 지방정부나 지방정부에 관련된 사업체들을 

직접 규제, 관리하는 것이 주정부이기 때문에, 주정부를 전적으로 무시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이, 주택 도시문제에 대한 예산이 중앙화 됨으로써, 여러 가

지 문제점이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첫째로는, 중앙정부의 정책목표 설정 

또는 정책수단의 선택 등이 각 지방의 다양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

고, 획일적으로 결정된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어느 지역에 알맞은 정책

은 다른 지역에서는 전혀 효과를 낼 수 없다는 사실이 간과되었다. 둘째

로는, 중앙정부의 행정업무가 과다하게 증가된다는 점이다. 중앙정부는 

많은 보조금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많은 지방정부의 보조금 신청서를 

심사하여야 하고, 또 선정된 보조금 프로그램의 운영을 감독하며, 중앙

정부의 보조금이 잘 집행되었는가를 평가하는 데 많은 행정수요가 발생

하게 되었다. 셋째, 중앙정부의 보조금 지급이 지방정부가 주택 및 도시

개발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보조금 필요의 절실성에 의해 

결정되는 것보다 지방정부가 준비한 보조금 신청서의 질에 따라 결정되

는 점이 있다. 보조금 신청서를 잘 준비한 지방정부는 보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라. 지방분권화(devolution)와 시장 친화적 정책의 도입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1970년대와 1980년대의 또 하나

의 확실한 변화는 저소득층에 주택정책이 점차적으로 지방분권화

(devolution)되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지방분권화는 일시적인 행정의 혁

신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기보다는, 오랜 동안의 시행착오를 거쳐서 점차

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1973년 건설금지령 이후에도 중앙정

부는 도시와 주택 문제에 대해 재정적 자원과 정치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주택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지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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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의 획일적인 정책으로는 큰 효과를 보지 못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었다. 
주택에 관한 보조금 프로그램도 점차 통합되었다. 1990년에는 

Housing Opportunity Program이 시작되었는데, 이는 주정부나 지방정부가 

공공 주택을 건설하던지, 건설업자에게 융자를 주던지, 모기지 이자율을 

보조하던지, 어떠한 방법을 택하던지 가장 적합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주정부나 지방정부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시 말하자면, 저소득

층의 주택정책을 전적으로 지방정부에게 일임한 것이다. 
1986년에 와서는 Tax Reform Act(TRA)에 따라, 중요한 저소득층 주

택정책으로 세금감면제도가 도입되었다. 그때까지는 저소득층만을 대상

으로 하는 대규모 세금정책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주택을 소유하

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상당한 세금 혜택이 있었다. 이는 주택 모기지 

융자에 들어가는 이자와 주택의 재산세가 100% 연방정부 소득세에 공

제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 혜택은 주로 비싼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고소

득자에게 집중되었다. 싼 주택을 소유한 가구는 세금 혜택이 자연히 작

고,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많은 저소득층 가구는 이러한 세금 혜택을 전

혀 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불공평을 어느 정도 줄이기 위해서 도입된 제

도가 저소득 주택 세금감면제도(Low Income Housing Tax Credit: LIHTC)
이다. 

LIHTC는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연방정부의 소득세

를 감면하여 줌으로써, 민간투자를 유인하려는 정책이다.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임대주택 개발업자는 임대주택 지구에 있는 임대주택

20% 이상을 그 지역 중위 소득(median income) 50% 이하의 가구에게 임

대하거나, 40% 이상의 주택을 중위 소득 60% 이하의 가구에게만 임대

하여야 하며, 적어도 15년 이상 이 프로그램에 참가하여야 한다. 이 프

로그램은 민간업자나 지방 공공주택공사가 발주할 수 있다. 또 프로그

램은 주정부가 감독하도록 되어 있지만, 세금 감면을 받으려면 중앙정

부의 세무국(Internal Revenue Service: IRS)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주정부와 지방정부에는 중앙정부에서 보조금

을 지급한다.
LIHTC를 처음 실시하기 시작한 1980년 후기에는 응모과정이 상대적



66  주택시장 및 정책에 관한 연구

으로 복잡하고, 각 건물주가 세금공제의 혜택을 쉽게 계산할 수 없기 때

문에, 별로 커다란 성과를 내지 못하였다. 그러나 점차로 그 사용도가 

늘어가서, 현재 100만호 이상의 저소득층 주택에 응용되고 있다. 
사실상, 현재로서 중앙정부는 저소득층의 주택건설을 직접 관장하는 

것에서는 손을 떼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LIHTC가 유일한 저소득층

을 위한 중앙정부의 정책인 셈이다. LIHTC는 정부가 저소득층의 주택

건설을 직접 시도할 때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를 완화하고, 민간업자들

의 시장경제의 엄격함을 도입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좀 더 구체적

으로 말한다면, 정부가 주택건설에 직접 참여하게 되면, 정치적이나 정

책적인 목적 때문에, 시장에서 요구하는 이율을 생각하기 어렵다. 그러

나 민간업자들이 참가한다면,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건설사업이 시

장의 강한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에, 주택 건설이나 운영 등에

서 정부가 하는 것보다 효율성이 높다. 일반적으로 세금을 감면함으로

써 민간경제를 많이 왜곡시킨다. 따라서 LIHTC가 세금을 감면함으로써 

주택건설을 장려하는 것은 정부가 세금을 걷어 직접 주택건설을 하는 

것보다, 사회적인 비용이 크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LIHTC는 적

어도 두 가지의 주목할 만한 사항이 있다. 첫째로, 중앙정부 주도의 저

소득층 임대주택 건설이 민간의 주택건설과 서로 역행하였다는 점이다.. 
LIHTC는 민간과 중앙정부, 지방정부, 주택관계 NGO(Non-Governmental 
Organization)가 저소득층의 주택문제를 협력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였다. 둘째로, LIHTC는 이전에 중앙정부 위주의 건설사업에서는 

볼 수 없었던, 창조적이고 다양한 저소득 주택들을 건설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저소득층과 비저소득층의 혼합주거 같은 물리적 융

화가 같은 주택지구에서 일어나기도 하였다. 또, 도심에 있는 버려진 땅

이나 주택들이 저소득층의 주택으로 다시 태어나는 일도 많이 생기게 

되었다.

2. 스웨덴

20세기 초반부터 최근까지 스웨덴의 주택정책은 복지국가의 패러다

임을 추구하여 왔다. 북유럽의 노르웨이, 덴마크 등과 같이 스웨덴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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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장 개입은 다른 자본주의 국가에 비해 훨씬 광범위하고 깊게 관여

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스웨덴은 주택의 공급을 증가시킴으로써 주택시

장의 안정을 꾀하여 왔다. 또 주거환경의 평등한 보급과 주택으로 인한 

재산의 축적과 재분배를 최대한 억제하여 왔다. 이 같은 정책 목표하에 

스웨덴은 각종의 규제와 직접, 간접적인 주택지원 정책을 수행하여 왔

다. 1940년 이후부터 꾸준하게 임대료 상한제를 실시하여 왔고, 1970년 

이후에는 300여 개의 도시주택공사를 설립하여 대대적으로 공공 임대주

택을 건설하였다. 또 규제와 세금제도를 이용하여 개인주택소유보다 주

택조합(housing cooperative)을 통한 주택공동소유(tenant ownership)를 장

려하였다.
스웨덴도 자가소유 주택에 세금혜택을 주고 있지만, 그 정도는 다른 

나라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다. 모기지 이자의 30%를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데, 미국의 모기지 이자 공제액에는 사실상 상한선이 없다는 점

을 상기하면 스웨덴의 세금혜택은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또 개인소유

의 주택에 대한 소유세(재산세)는 1%인 데 반해 조합소유의 공동주택은 

0.5%이다. 주택가격의 인상으로 인해 생긴 이익의 3분의 2는 자산소득

으로 계산되어서 조세된다. 이같이 자가소유에 대한 인센티브가 적기 

때문에 스웨덴의 자가소유율은 38%밖에 되지 않는다. 공동주택소유율 

17%까지 합하면 스웨덴의 주택소유율은 55%에 달한다. 그렇다 하더라

도 다른 유럽국가 평균 66%에 비해 많이 낮은 편이다 (Hufner and 
Lundsgaard[2007]).

1970년 이후 20여년간에는 도시주택공사가 건설한 주택의 수가 새로 

건축되는 임대주택의 75%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많았다. 그 후 도시주

택공사의 임대주택의 중요성은 점차 줄어들었지만 아직도 임대주택 재

고량의 50%를 차지하고 있다. 2003년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가

구는 총가구 수의 22%, 민간임대주택 점유율은 23%이다(Hufner and 
Lundsgaard[2007]). 도시주택공사는 중앙정부에서 상당한 보조금을 지급

받고 있는데 그 액수는 매년 GDP의 0.5%에 달하고 있다. 스웨덴의 공공

주택은 입주하는 데 소득의 제한이 없다. 공공임대주택의 재고량도 많

고 입주자격에 소득제한이 없기 때문에 스웨덴의 공공주택에는 중산층 

가구들도 많이 입주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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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2년 이후 스웨덴에서는 임대료 상한제가 실시되었다. 1969년까지

는 간단한 임대료 제한이 실시되었다. 그 결과 이 제도의 단점들이 들어

나기 시작하자 1969년 이후에는 상당한 부분 조정되어 왔는데 그 결과 

매우 복잡한 임대주택시장의 형태를 띠게 되었다. 현재 임대주택의 가

격은 네 가지의 각각 다른 메커니즘을 통하여 정해진다. 첫째, 규제되지 

않는 임대주택은 시장가격으로 임대료가 결정된다. 둘째, 도시주택공사

가 소유하는 주택은 건설가 원가에 의거하여 정해진다. 셋째, 일부 주택

은 임차인 조합(tenant association)과 임대인 조합의 교섭으로 정해진다. 
넷째, 임차인이 임대료에 불만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하는 위원회

에서 결정한다. 
이렇게 임대주택시장이 규제되어 있는 상황에서 수요자와 공급자 간

의 원활한 대응이 이루어질 리가 만무하다. 예를 들면 어떤 주택은 좋은 

입지에 높은 품질의 주택이지만 가격이 싸다고 하자. 이런 주택을 구하

기 위하여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넣고 몇 년씩 기다린다던지, 주인이나 

현 임차인에게 side-payment를 주고 얻는 경우도 생기게 된다. 또 행운으

로 이러한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은 직장을 옮겼다든지 가족상황

의 변화가 있어서 다른 형태의 주택을 원한다고 할지라도 가능한 한 그 

주택을 계속 유지할 것이다. 따라서 주택시장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야 

하는 조정의 속도가 필요이상으로 늦게 되어 시장의 비효율성을 초래하

게 된다. 이러한 주택수요와 공급 간의 부조화는 스웨덴 주택시장의 가

장 큰 약점으로 꼽히고 있다.
저소득층을 위하여 스웨덴은 주택급여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2003년 현재 가구 수의 15.5%가 주거급여를 받고 있고, 그 금액은 GDP의 

1.2%에 상당하고 있다. 스웨덴의 주택급여 프로그램은 임대자나 자가소

유자를 구별하지 않는다. 미국의 바우처 프로그램의 일부도 자가주택의 

모기지 상환금에 사용될 수 있지만 그 수가 극히 제한되어 있는 반면에 

스웨덴 프로그램은 수혜자가 수령한 주택급여를 임대료로 쓰던지 주택을 

구입하여 그 비용으로 쓰던지 전혀 관계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주거급여

의 tenure neutrality는 주택시장의 형편과 개인 수혜자의 형편에 따라 가장 

적합한 주택 점유형태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게 평가된다.
스웨덴 정부의 적극적인 주택시장에의 개입은 정부가 건설 소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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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고량을 늘임으로써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고 주택의 질의 향상 및 

주택 소비의 불공평을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스웨덴의 주

택정책은 주택부문에 들어가는 자원이 너무 많다는 점과 주택시장의 비

효율성, 주택부문의 경쟁력 약화라는 치명적인 결점을 가지고 있다. 
Nesslein(2003)에 의하면, 스웨덴의 건설 단가는 서부 유럽보다 훨씬 높

고, 미국에 비하면 3배 이상이라고 한다.
1990년 이후 들어선 정부가 신자유주의를 채택함으로써 주택시장에 

대한 보조가 대량 감소함으로써 임대료가 급속하게 상승하게 되었다. 
주택부문에 대한 정부 보조가 의료, 실업보험, 교육 등의 다른 복지부문

에 대한 보조금에 비해 더 많이 삭감된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

다. 첫째는, 복지국가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모든 국민에게 같은 수

준의 혜택을 주는 분야에서 의료나 교육에 비해 주택에 대한 정치적 호

응이 낮다는 점이다. 서부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복지국가의 모델에서 

후퇴할 때에 가장 먼저 민간화 되고 정부의 보조가 많이 삭감된 것은 

주택부문이다. 이는 주거 서비스는 의료와 같이 소득의 차이에 관계없

이 공평하게 정부의 복지 서비스가 배달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소득

과 취향에 따라 각기 다른 수준의 소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가 일

률적인 주거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념 때문이다. 따라서 

의료서비스의 보조금을 줄이기 이전에 많은 나라들이 주거서비스에 대

한 보조금을 줄인 예가 많이 발견되는 것이다. 둘째는, 스웨덴의 경우 

정부의 주택시장에 대한 개입이 상당히 깊이, 여러 가지의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정부의 정책이 바뀜에 따라 그들에게 주어

지는 혜택이 어떻게 변하는가에 대한 이해가 의료서비스나 실업보험에 

비해 취약하다. 따라서 정부의 주택부문 보조가 감소하는 정책이 발표 

실효되었을 때 그것을 반대할 정치적인 세력이 쉽게 구축되지 못했다는 

데 있다.

3. 영 국

영국은 18세기 산업혁명 이후 도시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도시 

저소득층의 주택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많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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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좁은 공간에 주거함에 따라 생기는 공중위생 문제가 심각하였다. 
당시에는 자가주택 소유율이 10% 정도에 그치고 있어서 나머지 90%에 

이르는 세대는 민간임대주택에 의존하고 있었다. 따라서 인구의 증가에 

따른 주거비의 급상승 때문에 1890년 노동자 주택법(The Housing of the 
Working Classess Act)이 제정되어 지방정부의 저소득층 주택건설을 의

무화 하였다. 그러나 지방정부의 주택건설 성과는 미미한 것이었다. 
1890년부터 1910년까지 건설된 주택의 99%는 민간이 건설한 것이었다. 
그러나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주택난이 심각해지고 주택 임대료가 급증

하자 노동자의 가두시위가 심해지고 노동조합도 주택문제를 강력한 사

회문제로 제기하였다. 1919년 제정된 주택도시계획법(Addison Act)을 통

해 주택과 도시건설 부문에 있어서 정부가 많이 규제할 수 있는 법적인 

구조를 확보하였다. 특히 1917년 러시아에서 발생한 볼셰비키 혁명으로 

인하여 노동자들의 사회주의화가 염려됨에 따라 시장주의를 주장하던 

보수당조차 공공임대주택의 대량건설을 후원하게 되었다. 이러한 추세

는 1978년 대처가 집권하기까지 계속되었는데 당시 지방정부와 비영리 

기관인 주택협회(Housing Association)가 소유하고 있던 임대주택은 650
만호에 달하여서 전체 주택재고량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한편 

소득의 증가, 주택금융시장의 확장, 중산층의 확대로 자가 주택소유율은 

60%로 상승하는 반면,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증가는 민간임대주택을 재

고를 점차적으로 감소시켜 민간임대주택은 전체주택재고량의 10% 정도

로 감소하였다(박신영[2007]).
1975년 이후 영국의 주택정책은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다. 그 변화의 

기본적인 방향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공급 위주 정책에서 

수요자 위주의 정책으로의 변화이다. 둘째, 수혜자가 대다수의 국민에서 

특정 취약층으로 보다 적은 수를 위한 정책으로의 변화이다. 셋째, 공공

부문과 민간부문에게 달리 적용되던 규제를 일반적으로 동일하게 하며, 
민간의 규제를 완화하고, 공공부문도 민간부문의 자원을 이용할 수 있

도록 하여 전반적으로 하나의 주택시장을 만들어 낸 변화이다. 이 같은 

변화의 배경은 복지국가를 유지하기 위하여 발생하는 정부의 재정부담

을 완화하고자 하는 정치경제적인 요구가 있었던 것이 가장 중요한 이

유라고 할 수 있지만 사회적인 변화도 무시할 수 없다. 부부와 자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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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인 가족으로 구성되어 있던 가구가 미혼모, 독거노인, 비가족 가

구 등의 다양한 형태로 변하면서, 정부가 획일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

로는 그들의 다양한 주택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렵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를 시작하게 된 가장 큰 배경이 된 것은 1970년대 중반

에 발생한 영국 경제의 위기상황이었다. 오일 쇼크를 시작으로 영국 경

제의 위기는 스털링에 대한 투기로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하기에 이르

렀다. 영국화폐의 위기는 79년 이후에 경기불황으로 계속되면서 정부의 

지출을 급속하게 감속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정부의 주택보

조금도 크게 감소하게 되고 80년 이후에는 Right-to-Buy(RTB) 프로그램

을 실행하기 시작하였다. RTB는 지방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공공임대주

택을 임차인이 원하면 시가보다 싼 값으로 분양하는 것이었다. 그 후 15
년 동안 150만호 이상의 공공임대주택이 분양되고 영국의 공공주택비율

은 1980년의 31%에서 2001년에는 15% 이하로 감소하게 되었다. RTB 
프로그램은 주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던 노동자 가구(working class)의 

주택소유율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따라서 1985년 이후 일

어난 경기의 붐에 발맞추어 생긴 주택가격의 인상으로 그들의 재산축적

에 큰 도움이 되었다(Henley[1998]). 그러나 분양되지 못한 공공임대주택

에는 빈곤한 가구들이 더욱 집중하여 거주하는 현상을 남기게 되었고 

그들의 재산축적 상태는 주택부동산 가격의 상승과 함께 상대적으로 더

욱 악화되었다.
1975년 이후 영국 정부는 미국과 같이 모기지 이자에 대한 세금공제

(mortgage interest relief: MIR)를 시작하였다. 이는 1970년 중반에 모기지 

이자율이 급증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한 것이었다. 처
음에는 25,000 파운드까지의 주택은 모기지의 전액을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었다. 당시 평균 주택가격이 10,000 파운드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모기지 이자 세금공제는 거의 제한이 없다고 할 수 있었다. 1980년 이후 

주택가격이 급증하게 되자 상한선을 30,000 파운드로 인상하였지만, 점
차로 많은 주택이 30,000 파운드 이상의 모기지를 가지게 되었다. 

중산층 자가주택 소유자에게 매우 인기가 좋았던 모기지 이자 공제는 

1993~94년에는 연간 80억 파운드에까지 육박하였다. 그러나 MIR는 두 

가지 비판을 초래하였다. 첫째는, 고소득층이 받는 혜택이 저소득층이 



72  주택시장 및 정책에 관한 연구

[그림 1-6] MIR의 수혜자 수와 보조금 총액

 자료: Stephens et. al(2005), p. 22

받는 혜택보다 많다는 이유, 둘째는 MIR가 자가주택의 수요를 증가시켜 

주택가격을 상승시킴으로써 새로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가구를 불리

하게 한다는 점이었다. 이 같은 이유 때문에 1994년에는 모기지 이자의 

20%만 공제를 허락하였고, 그 후 점차적으로 그 비율을 줄여서, 2000년

에는 MIR 프로그램을 완전히 제거하였다. 다행히도 당시 이미 주택가격

이 많이 상승되어 있어서 30,000 파운드 상한선에 저촉되는 경우가 많았

고, 주택금융시장의 자율화로 인하여 이자율이 이미 매우 낮아졌기 때

문에 MIR의 제거로 인한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았다. MIR을 전면 폐지

하는 대신 저소득층의 주택구입을 위하여 자가주택 소유자의 주거바우

처라고 할 수 있는 ISMI(income support for mortgage interest)를 도입하였

다(그림 1-6 참조).
현재 영국에서 가장 중요한 주택정책은 1970년 이후 점차적으로 도

입된 주거급여제도(housing benefit system)이다. 주거급여는 임대인에게 

지급되는 rent rebate와 임차인에게 지급되는 rent allowance가 있다. rent 
allownace는 주거할 수 있는 주택을 수혜자가 원하는 곳으로 선택할 수 

있다. 소위 벽돌과 시멘트에 하던 공급 위주의 주택보조(brick and 
mortar subsidy)는 점차로 수요자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로 대치되었다. 

비용(단위: 백만 파운드)

수혜자 수(단위: 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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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영국의 주요 주택정책과 그에 들어간 보조금 내역(1975~2000년)

(단위: 10억 파운드, 1999~2000년 경상가격)

1975~76 1980~81 1985~86 1992~93 1999~2000

공공임대주택건설비 9.73 5.67 4.66 5.33 2.71

지방공사수입금 2.97 3.9 1.65 0.50 -0.95

공급정책 합계 12.70 9.57 6.31 5.83 1.76

Rent rebate 0.49 0.56 3.99 4.55 4.24

Rent allowance 0.09 0.14 1.45 3.64 4.82

MIR 2.18 4.19 7.12 5.50 1.67

ISMI - - - 1.35 0.48

수요정책 합계 2.76 4.89 12.56 15.04 11.21

총 계 15.46 14.46 18.94 20.86 12.97

자료: Stephens et. al(2005), p. 20.

<표 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거급여는 1975~76년에 155억 파운드의 

총주거보조금의 18%밖에 차지하고 있지 않았지만, 1985~86년에는 189
억 파운드의 66.8%, 1999～2000년에는 130억 파운드의 86.4%로 그 중요

도가 급증하였다(Stephens 외[2005]). 주거급여제도의 도입은 지난 30여
년 동안 영국 주택정책에서 지속적으로 일어났던 공급 위주의 정책에서 

소비 위주의 정책으로의 전환을 가장 웅변적으로 말하여 주는 것이다. 
주거 급여의 가장 큰 목적은 수혜자의 주거비를 제외한 가처분 소득 수

준이 빈곤 수준으로 떨어지기 않게 하는 것이다. 주거급여의 참여도는 

2000년 현재 약 70~75%로 추계되고 있다. 참여도는 프로그램에 자격이 

되는 사람들 중에서 실제로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의 비율을 

말한다. 
1999~2000년 현재 영국은 주거복지를 위하여 GDP의 약 1.5%를 지출

하고 있다. 주택정책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1975~76년에는 GDP의 

5% 이상을 지출한 것에 비하여 상당히 많이 감축되었다고 말할 수 있

다. 동시에 주택시장의 규제는 점차로 완화하였다. 민간임대업자에 대한 

규제는 대폭 완화하였으며, 지방정부가 소유하고 있던 Council Hou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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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점차 비영리 주택업자인 Housing Association(HA)에게 양도되었다. 
HA에 관한 규제도 완화되어서 그들도 민간금융시장에서 자금을 동원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다.

4. 독 일

독일은 OECD 주요 나라에 비하여 주택소유율이 매우 낮은 편이다. 
2003년 현재 주택소유율은 45%(구 동독은 약35%) 정도로서 미국의 68%, 
영국의 70%, 프랑스의 56%, 스페인의 82%에 비해 상당한 차이가 있다. 
독일도 자가소유에 대한 세금의 혜택이 있는데, 주택을 소유함으로써 발

생하는 가상임대료(imputed rent)에 대하여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모기지 이자와 재산세를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 미국보다는 그 

혜택이 적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임대주택이 많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민간임대주택시장이 많이 발달하여 있고 상대적으로 정부나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은 많지 않다. 2003년 현재 존재

하고 있는 3,900만호의 모든 주택재고에서 공공주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약 15% 정도인데, 도시주택조합(municipal housing association)이 270
만호, 주택코압(housing cooperatives)은 230만호, 공공 주택조합(public 
housing association)은 39만호, 교회가 14만호 등을 소유하고 있다(Walter 
and Just[2007]). 

독일은 연방정부의 형태를 띠고 있고 역사적으로 지방분권이 상대적

으로 많이 발전되어 있는 나라이다. 때문에, 중앙정부는 주택임차법, 세
금제도, 보조금 제도 등의 주택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법과 규제를 제정

하고, 주정부는 중앙정부와의 협조를 통하여 어떠한 법과 규제, 보조금 

제도 등을 이용할지 정한다. 그러나 건물의 안전 등에 관한 건축법에 관

한 사항은 주정부의 고유권한으로 되어있다. 주거급여에 관한 사항은 

연방법을 통하여 시행하지만 공공주택 보조 등에 관한 사항(보조금의 

정도, 수혜 대상 등)은 주정부의 재량에 달려있다. 사이즈가 큰 지방정

부는 많은 경우 시립주택회사(municipal housing companies)를 소유하고 

있다. 많은 경우 지방정부는 공공주택뿐 아니라 민간 주택업자들에게도 

필요한 대지와 도시 인프라를 제공하고 있다(Ammann[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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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저소득층 주거복지정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하나

는 전 국민 누구에게나 일정한 자격만 갖추어지면 지급되는 entitlement
로서의 주거급여(Wohngeld)가 있다. 둘째로는 각 주정부의 재정능력과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 정해지는 주택보조금이다. 주택보조금은 공공주

택뿐 아니라 민간주택에게도 주어진다.
독일은 1965년부터 주택급여제를 실시하고 있다. 통일이 이루어진 

후에는 1991년부터 모든 동독 주민에게도 주택급여제가 실시되고 있다. 
독일의 주택급여는 임대주택뿐 아니라 자가소유주택의 비용을 지불하

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임대주택의 주거급여(Mietzuschuss)는 임차인에게 

주어져서, 그들이 마음대로 원하는 주택을 구할 수 있다. 소유주택의 주

여급여(Lastenzuschuss)는 자가주택 소유자에게 지급된다. 수혜자의 자격

과 수혜금액은 가족의 수, 소득, 주거비에 의해서 결정된다. 주거비는 임

대료, 모기지 지불액, 수리비 등을 포함하지만 주택의 난방, 온수를 위한 

금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혜택액의 최대 금액은 지역의 주거비에 따라

서 다르게 결정된다. 
지방정부가 직접소유 관리하는 공공임대주택은 주택재고량의 약 6%

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지만 독일은 민간주택업자, 교회, 코압 등에게도 

상당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주택보조는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는

데, 지방정부가 주택을 건설할 대지를 제공한다던지, 노인, 신체부자유

자 등을 위한 주택을 건설하는 개발업자에게 이자율을 낮추어 대출은 

한다던지, 보조금을 지불한다던지 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 독일이 비

교적 낮은 자가주택 소유율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높은 주거 서비스 수

준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러한 정부의 보조에 의한 것이다. 2007년 이전

에는 보조금의 운영에 관한 기준을 중앙정부에서 제정하고 그 금액이나 

실제의 이용 정도는 주정부에서 재량으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2007년 

이후에는 보조금의 운영에 관한 기준의 제정도 주정부에 이양되었다. 
그러나 독일의 하부정부로의 권한 이양은 영국과 미국에 비하여 훨씬 

작은 변화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독일의 주택정책은 이미 많은 부분 지

방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복지사업에 대한 정부의 예산이 작아지고 있다. 

주택복지에 대한 예산도 줄고, 1990년부터는 비영리 주택회사의 세금 



76  주택시장 및 정책에 관한 연구

혜택도 감축되었다. 주택부문에 대한 정부가 줄어들면서 1987년에는 

390만호이던 공공주택의 수도 2001년에는 210만호으로 감소하였다. 많

은 공공주택이 민간으로 분양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노숙자(homeless 
people)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강화되었다. 2002년 개정된 주택법에서는 

주택정책의 목표가 모든 국민이 아니고 취약층에 속한 국민으로 한정되

었다. 정부의 역할은 주택의 공급자(provider)에서 주택공급을 가능하게 

하는 자(enabler)로 전환되었다(Busch-Geertsema[2004]). 
주택금융시장의 활성화와 모기지 상품개발을 통하여 자가소유율을 

높이고자 하는 노력이 강화되었다. 독일은 소득에 비하여 주택가격이 

높은 편이고 모기지 은행이 대체적으로 영국이나 미국에 비하여 높은 

자가지급분(downpayment)을 요구하기 때문에 충분한 자산이 없는 젊은

층은 모기지 대출을 받아 자기집을 구입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편이었다. 모기지를 승인받을 만큼 충분한 자가지급분를 저축하려면 소

득의 10%를 저축하는 젊은 부부는 15년 동안을 저축하여야만 한다 

(Tomann[1996]). 또 장기 고정이자율 모기지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초기

에 상환의 부담이 큰 front-loading problem이 있다. 인플레이션이 있어 

명목이자율(nominal interest rate)이 높아지는 경우에는 front-loading 
problem이 악화되기 마련이다. 이렇게 소득은 높지만 축적하여 놓은 재

산이 충분하지 않은 젊은층의 주택구입을 위한 자가지급분과 front- 
loading problem을 해결하려면 크게 세 가지 정책을 생각할 수 있다. 첫
째, 이들이 더 많은 저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이 있다. 둘째, 
정부가 모기지의 초기 부담을 적게 하고 점차 그 부담을 늘여가는 모기

지 상품(graduated-payment mortgage)에 대한 초기보증을 서는 것이다. 셋
째, 변동이자율의 모기지 상품을 개발하여 저소득층이 더 낮은 이자율

로 모기지를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최근 서브프라임 모기지 

시장의 문제에서 보다시피, 저소득층은 변동이자율 모기지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경제의 변동에 따라 소득이나 이자율이 변함에 따라 쉽게 악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위험분석을 잘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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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저소득층 주거복지정책의 세계적인 추세

국내 주거복지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에 앞서서 미국과 서유럽을 

위주로 한 선진국가들의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복지정책의 추세를 위에

서 서술한 국가별 사례를 기반으로 하여 몇 가지로 요약한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가 국민 전체의 주거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복

지국가의 모델은 후퇴하고 있는 반면, 저소득층의 주거문제에 있어서는 

국가의 적극적인 재정적, 제도적 후원이 계속되고 있다. 민간부문과 공

공부문이 거의 같은 시장에서 운영되고 있는 여러 가지 섹터(가령 교육

이나 의료 등) 중에서, 주택부문을 더욱 민간부문에 의존하고 있는 것은 

거의 보편적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주택은 상당 부분 자유경쟁을 기반으

로 하는 시장의 메커니즘을 이용하여 중산층 이상의 주거문제를 해결하

려고 하고 있는 추세이다. 또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세금제도, 주택금융

시장의 개발 등 안정되고 효율적인 시장 메커니즘을 더욱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인 자각은 주택이 주거생활의 근본적인 

요소로서 모든 국민에게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정

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지만, 주택은 또한 개인의 자산으로서 재

산 축적의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정부의 과다한 개입은 시장의 효율

적인 운용을 저해한다는 생각에 기인하고 있다.
둘째, 정부의 개입이 줄어듦에 따라 전체적으로 저소득 주택부문의 

효율성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중 가장 눈에 띠는 것은 공

급 위주의 정책에서 소비 위주의 정책으로 전환하여 소비효율성을 증대

하고자 하는 노력이다. 공급 위주의 정책에서 소비 위주의 정책으로의 

변환은 단지 미국과 영국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그림 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덴마크, 프랑스, 네덜란드, 스웨덴 같은 국가도 1980년대에서 

1990년대를 거치면서 소비 위주의 정책으로 주거복지정책을 전환하였

다. 1984년에는 [그림 1-7]의 모든 나라가 공급 위주의 정책에 더 많은 

자원을 쓴 것에 반하여 1998년에는 독일을 제외한 모든 나라에서는 소

비 위주의 정책에 공급 위주의 정책보다 더 많은 자원을 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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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유럽 국가들의 공급정책과 수요정책에 소요된 정부예산 

(위 그림: 1984년, 아래 그림: 199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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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Residential Welfare and Housing Policies: The Experience and Future of 
Korea, 한국개발연구원, 차문중(2005), p.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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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공급정책에서 소비정책으로의 전환으로 저소득층의 주택 선택

권이 수혜자에게 주어짐과 동시에, 각종 수혜자의 다양한 수요를 만족

시키기 위해 공급의 메커니즘도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이양되고 있

다. 한편, 중앙정부의 역할은 저소득층의 주택을 공급하는 공급자

(provider)에서 저소득층의 주거복지를 향상시키는 자원을 제공하는 주

택공급을 가능하게 하는 자(enabler)로 변하고 있고 지방정부는 중앙정

부의 정책을 수행하는 대리인(agent)에서 지역주민의 주거수요를 만족시

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정부와 민간의 자원을 이용하여 최선의 방법을 

찾아내는 촉진자(facilitator)로서 변화하고 있다.
넷째, 주택을 단순히 건물로 취급하여 주택건설만이 주거문제를 해

결하는 관건이라는 관점을 탈피하고 주택이 가격이 높은 자산이라는 점

을 인정한 주택금융제도의 개발과 확립, 또 주거비가 민간부문 소비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택에 대한 세금이 국민의 소

비행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주택과 주택금융에 대한 세금

제도를 이용한 정책이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역할

이 건설에 참여하는 방법에서 금융이나 세금 제도를 이용한 방법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하여서 정부의 역할이 결코 미약해졌다고 할 수는 없

다. 단지 정부 정책의 선택이 직접적인 채널에서 간접적인 채널로 변화

하였을 뿐 오히려 그 영향력은 증대할 수도 있다.

제6절  주거복지 현황 

1. 주택보급 상태

한국의 주거복지 상태는 국민소득의 증가에 따라 꾸준히 향상되어 왔

다. 전국의 주택 보급률은 1995년 86%에서 2000년 96.2%로 증가하였고, 
2006년에는 107.1%로 증가하였다.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보급률은 다른 

지역에 비해 훨씬 떨어지는데 2006년 현재 서울은 91.3%, 수도권은 96.9%
로 조사되고 있다. 주택보급률은 주택재고 수를 가구 수로 나눈 것이다. 
그러나 주택보급률 통계의 중요한 결점은 보급률이 100%가 넘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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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이상

평균

가구

원수

전

국

2000년
14,312
(100.0)

2,224
(15.5)

2,731
(19.1)

2,987
(20.9)

4,447
(31.1)

1,443
(10.1)

345
(2.4)

134
(0.9)

3.12

2005년
15,887
(100.0)

3,171
(20.0)

3,521
(22.2)

3,325
(20.9)

4,289
(27.0)

1,222
(7.7)

267
(1.7)

93
(0.6)

2.88

증 감

(증감률)
1,575
11.0

946
42.5

790
28.9

338
11.3

-158
-3.6

-221
-15.3

-78
-22.6

-42
-31.0

-0.24

<표 1-4> 가구원수별 가구 수 

(단위: 천 가구, %)

자료: 건설교통부, 주택업무편람 

하여서 주택재고량이 충분하다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주택보급률을 

계산하는 데 전국 가구 수의 20%에 해당되는 1인 가구는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또 가족관계가 없이 한 주택에 같이 사는 가구도 포함되

어 있지 않다. 소득이 오르면서, 자녀의 수가 줄며, 결혼이 늦어지고, 핵
가족화 되어가고 있는 한국사회에서는 빠른 속도로 평균 가구원 수가 

감소하고 있다. <표 1-4>에 보는 바와 같이 2000년 평균 가구원 수는 

3.12명인 데 비해 2005년에는 2.88명으로 감소하였다. 특히 1인 가구 수

는 2000년에 15.5%였던 것이 2005년에 와서는 20%로 증가하였다. 
한편, 분자에 해당되는 주택수 통계에 오피스텔이나 다가구 주택안

에 몇 개의 구분되어 있는 거처(living quarter)가 같이 있는 것을 하나의 

주택으로 세었기 때문에 상향조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다가구 주택의 

상당수는 주택의 규모가 작거나 시설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는 것을 주

의할 필요가 있다.
인구 대비 주택 공급이 충분한가의 여부는 불완전한 통계값인 주택

보급률보다 인구 천 명당 주택 수로 더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표 

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선진국 여러 나라와 도시에 비해 한국의 주택

공급은 아직 매우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서울 및 수도권의 주택재

고량은 다른 선진국에 비하여 많이 떨어져 있다. 2005년 현재, 상대적으

로 환경과 시설이 열악한 다가구 주택에서 구분된 거처를 독립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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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a> 인구 천 명당 주택 수(2005년)

토 교 503

파 리 522

런 던 411

수도권 254 (315*)

서 울 236

  주: * 다가구 주택 구분 거처 반영 시

자료: 건설교통부, 주택업무편람 2007.

<표 1-5b> 1990년경 인구 천 명당 주택 수

벨기에 390

덴마크 471

핀란드 458

프랑스 430

서  독 425

영  국 400

스웨덴 471

미  국 426

자료: Nesslein(2003).

계수한다고 할지라도 1,000인당 주택 수는 도쿄의 503, 파리의 522, 런던

의 411에 비하여 크게 떨어지는 315에 불과하다. 

2. 자가 주택 보유 상태

한국의 자가 주택 보유율은 이제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크게 떨어

지지 않는다. 2005년 현재 한국의 자가 점유율(rate of owner occupancy)은 

55.6%이다. 자기집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보유율은 60.3%로 일부 주택소

유자는 자신의 집이 아닌 다른 사람 소유의 주택을 임차하여 그곳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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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가

1980년 2003년
공공임대

주택 비중

(2003)Rent
Owner
occupi

ed
Coope
rative Other Rent

Owner
occupi

ed
Coope
rative Other

미국 - - - - 31.7 68.3 - - 1.0

일본 - - - - 36.6 61.2 - - 7.0

영국 43 57 - 0 29.5 70.5 - 0 19.2

오스트리아 43 52 - 5 39 58 - 3 14.3

벨기에 38 59 0 3 31 68 - 2 7.0

덴마크 43 55 1 1 40 53 7 0 20.0

핀란드 30 63 0 7 34 63 0 3 17.2

프랑스 41 47 - 12 38 56 - 6 17.5

독일 61 39 - 0 55 45 - 0 6.5

아일랜드 24 76 - 0 18 77 - 5 4.6

룩셈부르크 39 60 - 1 26 67 - 7 1.9

네덜란드 58 42 - 0 45 55 - 0 34.6

포르투갈 39 52 - 5 21 75 - 4 3.3

스페인 21 73 - 6 11 82 - 7 0.9

스웨덴 42 42 16 0 39 46 15 0 21.0

<표 1-6> 각 국의 자가점유/거주 현황(2003년 기준)

자료: 1) National Board of Housing, Building and Planning, ｢Housing Statistics in the 
European Union 2004｣, Sweden; 미국 센서스, 일본 센서스, 영국 주택서베이 결과

      2) 건설교통부, 2007년 주택업무 편람.

거주하고 있다. 이렇게 상당한 수의 주택소유자가 자신이 소유하지 않

은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은 한국의 주택시장의 거래가 시장의 

효율적인 작동을 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거래비용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주택시장이 효율적으로 작동하려면 수요자가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주택을 선택하고 그 주택에 빨리 거주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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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표 한국(’05) 일본(’03) 미국(’03) 영국(’02) 독일(’02)

주택보급률 105.9 109.3 108.5(’03) 105.2 100.6

1,000명당 주택 수 282 422 416 426 473 

주택당 건평 63.1(’00) 94.9(’00) 148(’01) 87(’01) 95

1인당 주거면적 23.0 33.8(’00) 65.3(’01) 44.0(’01) 41.6(’01)

자가 보유율 62.9(’04) 61.2 68.3 70.4(’03) 42.6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5.5 4.9 3.7 3.8 6.0 

<표 1-7> 주거수준 지표의 국제비교

자료: 손재영(2007), 세미나 자료.

직장의 위치나 가구원의 변화, 소득이나 경제적인 상황의 변화에 따라 

주택의 크기나 가격, 위치 등에 대한 수요가 변하기 마련이다. 이렇게 

수요가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거래비용이 높은 경우에는 다른 주택

으로 이주하지 못하고 적합하지 않은 주택에 거주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렇게 해서 생기는 주거복지의 감소는 거래비용이 낮아진다면 해소될 

수 있는 것이다. 주택시장은 상품의 다양성 및 높은 가격 등으로 인하여 

자연히 거래비용이 다른 재화에 비하여 높은 편이다. 따라서 부동산 정

보의 교환이나 소유권의 교환에 대한 거래비용을 낮출 필요가 있다. 
물론 한국보다 높은 주택보유율을 가진 미국, 영국, 포르투갈, 스페인 

등이 있지만, 프랑스 독일 같은 나라는 한국보다 낮은 주택소유율을 가

지고 있다. 주택을 소유하는 것이 사회 안정에 끼치는 외부성에 대하여

는 많은 언급이 있지만, 그 양에 대하여는 별로 확실한 실증적인 증거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나라에서 자가 소유에 대하여 정부가 상

당 부분 보조를 하고 있는 이유는 자가 소유로 인한 긍정적인 외부효과

보다는 정부의 보조를 받는 중산층의 정치적인 후원이 더 중요한 이유인 

것 같다. 자가주택소유율 증대 자체는 주거복지정책의 가장 기본적인 목

적으로 가질 필요는 없는 것 같이 보인다. 이에 비해, 국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질과 소득 대비 주거비에 지출하는 비용이 다른 소비에 비

하여 과분하지 않은 것이 가장 중요한 정책목표로 되어야 할 것이다.
<표 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인당 주거면적이나 한 주택당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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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Ⅰ Ⅱ Ⅲ Ⅳ Ⅴ Ⅵ Ⅶ Ⅷ Ⅸ Ⅹ

전국 6.7 5.8 4.4 3.8 3.6 3.3 3.3 3.1 3.1 3.3 
수도권 13.9 10.4 6.7 5.4 4.3 4.7 4.7 4.3 4.8 5.0 

지

방

전체 5.0 4.2 3.7 2.9 2.7 2.3 2.5 1.9 1.9 2.0 
대도시 11.7 6.7 4.4 3.9 2.7 2.7 2.9 2.2 2.5 2.5 

중소도시 6.7 4.2 3.1 2.7 2.8 2.3 2.2 1.8 1.7 2.0 
군부 3.3 3.3 2.8 2.1 2.5 1.6 1.5 2.2 1.3 1.2 

평으로 보면, 한국의 주택상황은 선진 여러 나라에 비해 매우 취약한 것

을 알 수 있다. 2005년 현재 한국의 일인당 주거면적은 23.0㎡로 미국의 

약 3분의 1, 영국이나 독일의 약 절반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또 주택의 

평균 크기도 63㎡로 다른 나라에 비하여 매우 작다고 할 수 있다.

3. 주거비 부담

충분한 주거생활의 질을 보장하려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질뿐 아니

라 주거비가 가구의 경제력에 의해서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가 하는 데 

달려있다. 주거비의 부담능력의 지표로는 통상 소득 대비 주택가격(price 
income ratio: PIR)과 소득 대비 임대료 부담(rent to income ratio: RIR)이 

많이 쓰인다. <표 1-8>은 2005년 현재 지역별, 소득계층별 중위 소득가구

의 PIR과 RIR을 나타내고 있다. 통상 국제 비교에서는 PIR의 값으로 4~5
배, RIR의 값으로 25%를 기준치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RIR계

산에서는 주택유지에 필요한 모든 비용(보증금의 이자비용, 난방비, 수도

료 등)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포함한다면 약 10%를 더해야 할 것

으로 보인다. 
<표 1-8>에 의하면 소득이 오를수록 주거비의 부담이 적어진다는 일

반적인 추세와 합치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평균으로 보아서, 한국

의 주거비 부담은 특별하게 큰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저소득층의 주거부

담, 특히 수도권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은 매우 높은 것으

로 판단된다.

<표 1-8a> 소득계층별 PIR(중위수) 
(단위: 배)

자료: 국토 연구원(2005), 주택수요 및 주거실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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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Ⅰ Ⅱ Ⅲ Ⅳ Ⅴ Ⅵ Ⅶ Ⅷ Ⅸ Ⅹ

전국 37.5 25.6 19.6 17.3 16.2 15.9 15.3 17.0 15.3 12.3 

수도권 42.0 27.5 23.0 21.9 21.3 19.3 19.2 18.9 15.9 13.9 

지

방

전체 34.5 23.0 16.7 14.6 12.9 13.7 11.5 9.9 11.4 8.1 

대도시 37.9 24.6 18.6 15.6 14.9 13.1 12.4 10.6 13.6 13.6 

중소도시 34.0 23.0 16.3 14.4 13.1 13.8 11.5 9.9 10.6 6.9 

군부 29.9 22.6 13.8 11.7 12.6 11.6 9.6 6.6 8.8 6.8 

<표 1-8b> 소득계층별 RIR(중위수) 

(단위 %)

자료: 국토 연구원(2005), 주택수요 및 주거실태 조사.

4.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및 주택

주거생활의 질을 결정하는 데는 주택의 수만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주택의 질과 그 곳에 사는 가구인 수에 비해 충분한 공간이 있는가 하

는 것도 중요하다. 경제 성장에 힘입어 주택의 규모도 많이 증가하였다. 
일인당 주거면적도 지속적으로 넓어져 가고 있고, 인구당 주택의 수도 

계속 증가하여 오고 있다. 그러나 윤주현 외(2005)에 의하면 2000년 현

재 일반 가구의 23.4%에 이르는 334만 가구가 주택법에서 정한 최저주

거기준에 미달한다고 한다. 2005년 실시한 주택수요조사에 의하면 이는 

1,590만 가구 중 16.0%인 255만 가구로 줄어들었지만 아직도 상당한 가

구들이 주거 기준에 미달된 주거환경을 가지고 있다. 특히 욕실, 부엌 

등의 주택시설이 기준 미만인 경우가 많아 이러한 주택은 개보수를 통

하여 시설을 완비하거나 보다 나은 양질의 새로운 주택으로 교체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한국의 전반적인 주택정책과 주거복지

의 수준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한국의 주택공급은 양적

으로 질적으로 아직 국제 수준에 비하여 낮다고 판단된다. 특히 수도권 

지역은 그 지역의 주택수요에 비하여 많이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

급 위주의 정책이 시급해 보인다. 둘째, 아파트 건설보조 및 분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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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가구 수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합계

시설기준 

미달가고

침실기준

미달가구

면적기준

미달가구

2000 1,431 334 248 49 130
2005 1,590 255 194 38 75

<표 1-9>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주: 2000년과 2005년에 기준의 차이로 직접 비교는 어려운 점이 있음.
자료: 국토연구원. 

규제 위주로 펼쳐온 주택정책은 주택소유율을 국제적인 수준으로 향상

시켰다고 보이므로 더 이상 중산층 이상의 주택소유를 보조하는 정책의 

필요성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셋째, 그러나 이러한 주택정책들

이 중산층 이상에게 가장 큰 혜택이 돌아가고 저소득층의 주거복지를 

향상하는 데는 크게 기여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주거비의 부

담도 중산층 이상의 계층은 전반적으로는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판단되

지만 저소득층에게는 매우 과중하다고 판단된다.

제7절  저소득 주거복지 정책의 현황과 그에 대한 평가

본 절에서는 현재 국내에서 실행되고 있는 주요 저소득층 주거복지 

지원정책들을 설명하고 그에 대한 평가를 위에 제시한 정책평가기준에 

의거하여 평가하고자 한다. 현재 실행되고 있는 주요 저소득층 주거지

원정책으로는 크게 나누어 보아 공공임대주택과 전세자금대출 정책이 

있다. (표 1-10 참조)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주택급여가 있지만 이는 

기초생활보장대상자에게 주는 생활비의 일부 항목이기 때문에 흔히 외

국에서 시행되는 바우처나 주거급여와 같다고 생각하기 어렵다. 그러나 

주거복지정책도 복지 전반에 대한 정책의 일부이기 때문에 후에 따로 

언급하고자 한다. 이 세 가지 구체적인 주요 정책 각각에 대하여 좀 더 

상세히 살펴본 후에 전반적인 정책방향과 집행과정에 대해서도 평가하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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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입주자격
지원액 

임대조건과 기간

사업자, 
재원조달

국민

임대

주택

전용50㎡
미만

무주택세대주로서 월평균소득

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

-
시중 전세가격의 

50~ 
80% 

수준

- 2
년

, 
입주자격재심사 

대한주택공사
, 

지자체

-
재정 

10~40%
-
주택기금 

 40~ 50%
-
사업자 

10%
-
임차인 

10~30%

전용50㎡ 
이상~

60㎡ 이하

청약주택에 가입한 무주택세

대주로서 월평균소득이 전년

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70% 

이하인 자

전용 60㎡ 
초과

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세

대주로서 월평균소득이 전년

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자

매입

임대

주택

① 제
1
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

한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

령에 의한 차상위계층

② 제
2
순위

-
모부자복지법 시행규칙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

상 모부자가정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자

-
임대조건

(
임대보 증

금 및 임대료
): 

시중

금액의 
30~50%

- 2
년

, 
입주자격재심사

대한주택공사
, 

지자체

-
재정 

45%
-

국민주택기

금 
40%

-
지자체 

10%
-
입주자 

5%

영구

임대

주택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국가유공자

, 
일군위안부

, 
북

한이탈주민

-
보호대상 모자가정

, 
장애인 

등록자

- 
기타 

-
시장가격의 

25% 
정도

-
재정 

85%

<표 1-10> 주요 주거복지 프로그램별 정책대상집단 및 지원조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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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입주자격
지원액 

임대조건과 기간

사업자, 
재원조달

근로자

서민 

전세자금

대출

-
만

20
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주

(
단

독세대주 제외
) 

연간급여가 
3
천

만원 이하이고 무주택세대주

-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

금의 
10% 

이상을 지불하신 분

-
연소득 

3
천만원 이하

-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할 경우
:
최

고 
6,000

만원 이내에서 

전세금액의 
70%

까지 

(
주민등록표상 자녀수

가 
3
명 이상인 경우 최

고 
8,000

만원까지
)

-
연대보증인을 입보하는

경우
: 

최고 
5,000

만원 

이내에서 전세보증금의 

70%
까지

-
이자율 

4.5%~5.5%
- 2

년
, 2

회연장 가능

국민
, 

우리
, 

농

협은행 대행

-
국민주택기금

영세민 

전세자금

대출

-
만 

20
세이상의 무주택 세대주

(
단

독세대주 제외
)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서 아래요건을 모

두 구비한 자

-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

금의 
10% 

이상을 지불한 자

-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고 임차보

증금이 아래의 지역별 전세금액 

이하인 경우

*
지역별 전세금액

: 
서울시 

5,000
만

원
, 

광역시 및 수도권 과밀억제권

역 
4,000

만원
, 
기타 지역 

3,000
만원 

(
주민등록표상 자녀수가 

3
명 이상

인 경우 지역별 전세금액
: 

지역별 

각 
6,000

만원
, 5,000

만원
, 4,000

만원
)

-
지역별 호당대출 한도 서

울시 
3,000~4,200

만원 광

역시 및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 
2,800~3,500

만원 기

타 지역 
2,100~2,800

만원

-
자녀수가 

3
명 이상인 

경우 대출액이 많아짐

-
이자율 

2%
- 2

년
, 2

회 연장가능

국민
, 

우리
, 

농

협은행 대행

-
국민주택기금

<표 1-10>의 계속

  주: 2006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3,444천원

자료: 건설교통부, 2005, 국민주택업무편람.
건설교통부, 2005, 8.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업무처리지침(전문개정)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주거복지→국민주택기금) 
장경석(2007), 15쪽, 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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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계

(호)
영구

임대

50년 

공공임대

(재개발/
주거 환경 

포함)

건설

임대

(5년)
(공공/
민간

/건축

허가)

국민임대

(다가구/
부도

매입 포함)

사원

임대

(5/10/
50년)

매입

임대

(3년/5년)

전세

임대

(소년

소녀

포함)

‘06 1,330,204
190,077 93,450 651,071 111,224 39,966 235,624 8,792

(14.3%) (7.0%) (48.9%) (8.4%) (3.0%) (17.7%) (0.7%)

1. 공공임대주택

가. 현 황

2006년 현재 공공임대주택 재고수는 약 133만호로 전체주택 1,353만

호의 약 9.8%에 이른다. 그러나 그중 49%에 해당되는 65만호는 5년간만 

임대주택으로 쓰고 그 후는 분양하는 소위 건설임대 형태이다. 따라서 

정작 장기 임대주택이라고 할 수 있는 영구임대주택, 50년 공공임대주

택, 전세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를 모두 합하면 약 40만호로 전체주택의 

약 3.0%에 불과하다(표 1-11 참조). 참여정부에 들어서 세운 주택종합계

획에 의하면 2012년까지 공공임대주택수를 전체 재고의 15%(230만호), 
2017년까지 20%(340만호)까지 건설하겠다고 계획하고 추진 중이다. 기

존의 주택을 구입하여 임대하는 매입임대는 약 26만호로 전체 임대주택

의 17.7%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3년 이후에 급속하게 증가하였다. 위치

별로 보면 서울과 경기도에 있는 공공임대주택은 약 30% 정도이다. 소
유별로 보면, 주택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의 재고는 33만여

호로 전체의 약 26.9%를 차지하고 있다. 그 외에 지자체는 12.8만호로 

10.3%, 민간건설사업자가 57만호로 45.4%, 매입사업자가 21만호를 소유

하고 있다.

<표 1-11> 2006년 말 현재 형태별 임대주택 재고량

자료: 건설교통부, 주택업무편람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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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방법으로는 주택건설 택지를 공급하거나 

공급가격의 할인, 토지수용권 부여 등을 하는 택지지원방법, 건설비를 

시장가격보다 낮은 이자율로 장기 대출(10년 거치 20년 상환 또는 1년 

거치 19년 상환)하여 주는 금융지원, 취득세, 등록세, 종합토지세, 재산

세, 도시계획세 등의 세금을 면제 또는 감면하여 주는 세제지원의 방법

을 쓰고 있다. 
공공임대주택의 시작은 1980년대 중반의 주택가격의 급상승, 특히 전

세가격의 폭등이 사회불안의 요소가 된 것을 기화로 한다. 1988년 이후 

의욕적으로 실행한 주택 200만호 건설계획에는 분양주택 150만호 이외

에 5년 장기 임대주택 15만호, 사원임대주택 10만호, 영구임대주택 25만
호 등 총 50만호의 임대주택이 포함되어 있었다. 영구임대주택은 사업비

의 85%를 정부재정에서 부담하여 건설하고 그 입주대상도 최저소득계층

이여서 본격적인 저소득층의 주거프로그램이었다. 그러나 지어진 주택의 

입지와 가격 등이 입주대상자의 주택수요와 일치하지 않아서 대규모 입

주자 미달 사태가 발생하였고, 1993년 이후는 사업이 중단되었다. 
1992년부터는 차상위 소득계층을 위하여 50년 공공임대주택과 5년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였다. 이 주택들은 정부가 주택건설비를 보조하

는 대신 일정기간 특정한 계층에게 임대하는 조건을 부여하였다. 50년 

주택은 당초 사업비 50%를 재정으로, 20%를 국민주택기금으로 보조하

고, 5년 주택은 국민주택 기금의 보조만으로 충당하였다. 입주자격은 

청약저축가입자 중 무주택세대주이며 생활보호대상자, 국가유공자, 일

군위안부, 보호대상 모자가정, 귀순북한 동포들에게는 입주 우선권을 

주었다.  
국민임대주택은 1997년 영구임대주택 5만호 건설공약을 내세운 김대

중 대통령 후보가 당선됨으로 시작되었다. 기존의 공공주택건설을 10년

형과 20년형으로 구분하여 입주자격은 10년형은 도시근로자가구 월평

균 소득의 70%, 20년형은 50%이하인 무주택자로 고쳤다. 그 후 2001년 

20만호로 목표가 증가하였고, 2002년에는 100만호 건설계획으로 확대되

었다. 한편, 입주자격도 주택의 면적에 따라 구분하였고 임대의무기간도 

30년으로 통일하였다.
노무현 정부에 이르러 이를 계승하여 2006년 현재까지 11만호가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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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되었고 2012년까지 모두 112만호의 재고를 확보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민임대주택건설의 재원조달은 해마다 약간의 변동이 있지만, 대
략 주택의 면적에 따라 정부재정이 10~40%, 국민주택기금에서 40~50%, 
사업자(주택공사나 지자체) 부담이 10%, 입주자 부담이 10~30%로 정하

여져 있다. 건설에 대한 보조금은 주택의 위치나 대지의 가격에는 관계

없이 주택의 크기에 따라 정해진다. 예를 들면, 2005~06년에는 50㎡이하

는 재정 40%, 국민주택기금 40%, 입주자 10%, 사업자 10%로 재정을 분

담하고 50~60㎡은 재정 20%, 국민주택기금 45%, 입주자 25%, 사업자 

10%로, 60~85㎡은 재정 10%, 국민주택기금 50%, 입주자 30%, 사업자 

10%로 각각 부담한다. 건설되는 지역은 경기도가 35%로 가장 많고, 서
울은 택지확보가 어려운 관계로 인해 1% 미만이다. 입주자격도 주택의 

크기에 따라 소득의 한계가 정하여 있다. 50㎡ 미만은 도시근로자 월 평

균소득의 50% 이하의 무주택세대주이고 50~60㎡은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60㎡ 이상은 100% 이하의 청약저축가입 무주택세대주에 한하고 

있다.
매입임대사업은 임대주택의 건설만으로는 조속한 시일 안에 저소득

층의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착안하여 시작하였다. 이 제도

는 1993년 미분양 해소, 퇴직자 투자처를 제공할 목적으로 도입되었는

데, 85㎡ 이하 주택을 5호 이상 소유하는 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5년 

이상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매입임대사업은 기존의 주택을 매입하기 

때문에 주택의 질을 확실하게 보증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또 빠른 

시일 안에 많은 물량을 확보하기 어렵다. 그러나 매입임대사업은 새로

운 주택을 신축하는 것에 비해 몇 가지 장점이 있다. 첫째, 주택건설에 

걸리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둘째, 새로 짓는 국민임대주택이 저소득

층의 주거입지에 대한 취향을 잘 반영하지 못하는 데 반하여, 현재 저소

득층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하여 재임대하기 때문

에 그들의 주거지에 대한 취향을 잘 반영할 수 있다. 셋째, 같은 지역에 

많은 주택을 매입할 수 있다면, 장래 재개발을 손쉽게 할 수 있는 근간

을 마련할 수도 있다. 이를 위하여 국민주택기금이 호당 가격 6,000만원

까지 5.5% 이자율로 융자해주고 각종 세금을 면제 또는 감면해준다. 
2006년 현재 매입임대주택의 재고량은 23만 5천호로 전체 임대주택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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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17.6%를 차지하고 있다. 매입대상은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공동주택

이고 현재 입주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와 장애인 등록자, 보호

아동, 가정폭력피해자, 탈 성매매여성, 가출 청소년 등의 가장 취약계층

이라 할 수 있다. 매입임대주택의 재원은 정부가 45%, 국민주택기금 

40%, 사업자 10%로 공공부문이 95%를 담당하고 입주자가 5%를 감당하

고 있다.
기타 국민주택기금에서는 중형임대주택자금, 공공임대주택자금, 재

개발임대주택자금, 사원임대주택자금, 다세대주택자금, 다가구주택자금, 
재개발 재건축 사업자금, 보훈주택자금, 주거환경개선자금, 불량주택개

선자금, 농어촌 주택 개량자금, 리모델링사업자금 등의 장단기 주택 관

련 대출 프로그램을 시장의 이자율보다 낮게 보급하고 있다. 금융시장

보다 낮은 이자율 때문에 대출한도, 대출 대상자, 관련 주택 등에 대한 

각각의 제약이 있다.

나. 평 가

전술한 바와 같이 저소득층의 주택은 주택시장의 구조상 기존 주택

의 필터링을 통해 주로 공급된다. 또한 주택가격이 소득에 비해 비싸기 

때문에 저소득층의 점유형태는 많은 부분 임대에 의해 만족된다. 그러

나 아파트 대량 공급과 분양가 규제를 기조로 한 한국 주택정책의 부작

용 중에 하나는 저소득층을 상대로 하는 민간 임대업이 정상적으로 발

전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국의 주택정책은 강력한 토지이용으로 인한 

토지공급의 축소에도 불구하고 신축된 아파트의 분양가격을 낮추는 데 

주력하여 왔다. 결과적으로 경제발전과 도시개발에 따라 발생하는 부동

산에 대한 자본상승이득(capital gains)이 초기 아파트 소유자에게 많이 

귀속되었다. 자연히 아파트 분양에 대한 수요가 주택투자의 대부분의 

자금을 흡수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가격상승 이익을 분산시키기 위해, 
한 가구가 주택 2개 이상 소유하는 것을 억제하며, 잦은 전매를 억제하

는 정책을 시행하여 왔다. 이러한 환경속에서는 소규모 민간 임대업자

가 활성화되기 어렵다. 대규모 개발업자나 건설업자의 경우에도 신축 

아파트 분양에 대한 수요가 지속되어서 선분양, 후건축의 개발모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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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한, 건설비의 모든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임대주택사업이 상대

적으로 유리하지 않기 때문에 대규모 주택 임대업자의 시장참여가 저조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민간 주택업이 억제된 환경하에서는 정부가 주도적으로(임대

주택을 중심으로) 소형 평수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좋은 정책으로 생

각된다. 또 아직 임대주택시장이 잘 발달될 수 없는 상태에서 지자체를 

포함한 정부가 대형 임대업자가 되는 것은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비를 

낮추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큰 대지를 마련하여 대

규모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것은 세 가지의 큰 문제점이 있다. 첫째

는 저소득층 주택을 고밀도로 공급하는 경우, 저소득층 가구들이 밀집

하여 거주함으로써 그 주택단지의 사회적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 빈
곤, 결손가정 등이 집합됨으로 인해 그 지역 주민들이 희망을 잃게되고 

반사회적인 범죄 등의 활동에 가담함으로써 그들의 신분상승이 불가능

해 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위험은 저소득층의 생활양식에 

따라 생기기 쉬운 문제이지만 그들이 대규모로 밀집하여 거주하는 환경

을 만듬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가중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곳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의 사회적 결손감(social stigma)을 조장시킨다면 저소

득층 주거복지정책의 목적의 달성을 약화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
라서 이러한 문제를 염려하는 그 근처 지역 주민은 이러한 저소득층 주

거단지의 건설을 반대할 가능성이 많고, 이러한 주민의 반대는 정치적

인 세력이 되어 지방정부의 협조를 얻어내기 힘들게 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둘째는 이러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대지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

이다. 많은 경우에, 저소득층의 주택들은 도심에 가까운 지역에 입지하

여 있고, 이러한 좋은 입지조건은 도시재개발의 요인이 된다. 물론 재개

발을 성공적으로 실시한다면 그 지역의 지대가 상승하게 되고 전반적으

로 사회 전체에 이익이 된다. 그러나 성공적인 재개발 사업으로 정리된 

주거환경은 기존의 주민보다도 소득이 높은 중산층의 주거수요를 충족

시키게 된다. 결과적으로 기존의 저소득층은 기존의 주택에서 나와서 

새로운 주택을 확보하여야 하는 어려움을 감당하여야 할 뿐 아니라, 저
소득층의 주택재고를 감소시킴으로 인해 저소득층 주택하부시장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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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을 상승시킬 수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도시 재개발 사업을 이용하

여 저소득층의 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정책은 상당한 어려움을 내재하

고 있다. 한편, 상대적으로 새로운 주택대지를 확보하기 쉬운 교외지역

은 저소득층의 입지 선호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전술한 바와 같

이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저소득층은 노동시간이 상대적으로 길기 때문

에 직장에 가깝게 거주하는 것이 주택의 크기라던지 시설보다 중요한 

경우가 많이 있다. 따라서 교통이 불편하고 많은 시간을 출퇴근에 소비

하여야 한다면 좋은 품질의 주택이라도 저소득층이 선호하지 않을 수 

있다. 적합한 대지가 확보된다면 주택건설은 생산적 효율성이 높은 정

책이다. 그러나 소비적 효율성은 낮은 정책이다. 많은 선진국들에서 지

난 2~30년 동안 공공임대주택으로 대표할 수 있는 공급자 위주의 정책

에서 바우처, 주거급여 등의 소비자 위주의 정책으로 전환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공급자 위주의 정책이 소비 효율성이 낮기 때문이다.
셋째, 저소득층 임대주택의 생산가격을 낮추기 위하여 흔히 소형 평

수의 표준 디자인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러한 주택은 저소득

층의 다양한 주택수요를 만족시키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가족 수가 많

은 가구는 질이 낮더라고 면적이 넓은 주택을 원할 것이다. 특히 국민임

대주택 건설계획처럼 주거복지정책의 중요한 목적이 빠른 시일에 많은 

양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라면 공급된 주택의 위치, 디자인, 
가격 등이 그 지역 저소득층이 원하지 않은 형태일 가능성이 높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공급체제는 주택의 

life-cycle에 따라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다. 주택의 

재고량이 가구 수에 비하여 충분해지고 일부의 주택들이 노후하면서 저

소득층의 주택으로 공급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저소득층의 주택공급을 

빠른 시일 안에 증가시키려면 정부가 직접, 간접으로 보조하는 저소득

층 주택건설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수도권같이 소득에 비하여 주택

가격이 높은 곳에서는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의 공급이 많이 필요하

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수도권에서의 공공임대주택건설이나 기존의 주

택을 매입하여 임대하는 정책은 크게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빠른 시일 

안에 재고량을 늘이는 방법으로는 매입임대주택보다 임대주택의 건설

이 훨씬 더 유리할 것이다. 그러나 위에 기술한 세 가지 문제점을 고려



제1장  저소득층 주거복지를 위한 정책방향  95

하면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려면 주거복지정책의 주관을 중앙

정부나 주택공사같이 중앙집중된 상태에서 획일적으로 기획․집행되는 

것을 지양하고 지역의 주택시장과 지역경제 상황을 고려할 수 있는 지

방자치단체와 지역 NGO 등의 협의하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변화할 필

요가 있다. 단순히 50㎡ 이하의 국민주택을 장소에 불문하고 100만호를 

건설한다는 정책목표는 정책의 효율성(특히 소비효율성)에 비추어 매우 

바람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형평성에 관한 평가는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융자 지원과 같이 다

음 절에서 다루기로 하겠다. 현재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대규모 공공임

대주택 건설계획은 주택시장과 건설시장의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주택시장에의 영향은 지역 주택시장의 상태에 따라 크게 차이

가 있을 것이다. 공급이 제한을 받고 있는 시장에서는 저소득층의 주거

비가 크게 절감할 것이나 공급이 이미 충분한 지역에서는 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어떤 지역이 공급의 제한을 받고 있는지 하는 질문

에 대하여는 주택보급률, 인구당 주택 수, 자가 점유율, 주거비 지출비율 

등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또 건설시장에 대한 영향은 공공임대 주택

의 건설시기가 주택경기와 어떻게 맞물려 있느냐에 달려있을 것이다. 
건설경기가 호황인 경우에 대규모의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것은 건

설단가를 크게 올릴 가능성이 있으므로 회피하여야 한다. 한편, 건설이 

불황인 경우에는 공공임대주택의 건설은 건설경기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경제를 자극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공공임대주택 건설계획은 경

제 육성을 위한 정치적인 목적으로 남용되기 쉽다. 대규모 건설, 토목사

업은 단시일에 많은 고용효과와 연계효과(linkage effect)를 통하여 지역

경제 활성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기간의 임기를 가지고 있

는 지역 기관장의 입장으로는 과잉투자가 되더라도 더 많은 공공임대주

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인센티브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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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융자 지원 프로그램

가. 현 황

국민주택기금에서 전세기금으로 융자하는 프로그램은 저소득영세민 

전세보증금 대출프로그램과 근로자-서민 전세보증금 대출프로그램이 있

다. 저소득영세민 전세보증금 대출프로그램은 1990년부터 시작되었고 

근로자-서민 전세보증금 대출프로그램은 1994년부터 시작되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 두 개의 주요 프로그램 외에 소년소녀가정, 대리양육가

정, 교통사고 유자녀가정 등에게도 전세보증금을 대출하여 주고 있다. 
기본적으로 전세자금 융자 프로그램은 시장의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

로 전세 보증금을 일정기간 대출하여 주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을 이용

하여 차입한 세입자는 2년 후 대출액을 전액 상환하여야 하지만 2회까

지 연장이 가능하다.
근로자-서민 전세보증금 대출프로그램은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인 근

로자-서민에게 연이율 4.5%로 1(3)년 거치 19(17)년 상환으로 호당 3천

만원에서 1억원까지 대출하는 프로그램이다. 영세민에게는 전용면적 

60㎡ 이하(어떤 지역에서는 85㎡ 이하), 전세 보증금이 서울 5천만원 (광
역시 4천만원, 기타지역 3천만원)이하의 주택에 대해 연이율 2%로 대출

하는 프로그램이다. 전세보증금 프로그램의 이용도는 2006년 약 10만가

구로, 대상가구인 1~4분위 가구 수의 약 3%에 불과하다(표 1-12 참조). 
근로자-서민 전세보증금 대출프로그램은 서울지역에서 총대출금액의 

45%가 대출되었고 영세민 프로그램은 서울지역에서 77%가 대출되었다. 
전세대출금의 이용도가 이렇게 저조한 이유는 저소득층 가구의 신용도

가 낮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이들에게는 담보할 만한 자산이 없기 때문

에 주택금융신용보증이나 친인척, 친구 등의 연대보증으로 신용담보를 

하고 있다. 2006년 현재 영세민의 61.5%, 근로자서민의 29%가 연대보증

에 의존하고 있다. 평균 대출액은 저소득 영세민은 2,400만원 근로자 서

민은 1,900만원 이다. 2000년에는 지원금액이 근로자-서민이 9,608억원, 
영세민이 1,692억원이었으나 지난 6년간 약간 증가하였다. 소년소녀 가

정 등의 대출 프로그램은 2006년 약 1,000호에 불과하다. 



제1장  저소득층 주거복지를 위한 정책방향  97

저소득영세민 근로자-서민 합계

지원금액(억원) 5,587 15,348 20,935

지원가구 수 23,725 80,033 103,758

평균융자액(만원) 2,355 1,918 -

<표 1-12>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융자현황(2006년)

   자료: 건설교통부, 국민주택기금업무편람.

수요자를 위한 주거복지 프로그램에는 주거급여와 전세보증금 대출 

외에 무주택자로서 주택마련저축(청약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 장기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자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의 전세보증금

을 대출한 경우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300만원까지 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프로그램도 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프로그램으로 혜택을 받

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그 규모는 그리 크지 않으리라 추측된다.
국민주택기금의 전세보증금 대출 프로그램은 한국의 주거복지정책 

중 수요자 위주 정책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전세가 서민층 주거점유형

태의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프로그램은 그들의 주거

복지 개선에 상당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보증금 대출 프

로그램의 가장 어려운 점은 소득과 재산이 낮고 신용도가 낮은 저소득층

에게 몇 천만원이나 되는 전세 보증금을 대출해 주는 데 있다. 현재 친척 

등 다른 사람이 연대보증을 서거나 개인보증보험을 가입하여서 대출자

의 신용 위험을 낮추고자 하지만 이 방법도 효과적인 방법은 아니다. 저
소득층 가구에게 연대보증을 할 수 있는 사람을 구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닐 뿐 아니라 개인보증보험을 가입하는 데는 부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를 대출자가 부담한다면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시장가격보다 낮은 

이자율의 혜택이 감소하게 된다. 결론적으로 전세자금 융자 지원 프로그

램의 효율성은 자본시장의 정보의 불완전성(incomplete information)에 의

해 크게 저해될 수밖에 없다. 
현재 전세보증금 융자 프로그램의 크기나 혜택을 받는 가구 수, 집행

방법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이 주택금융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작을 것

으로 추산된다. 또 융자 프로그램은 주택수요를 증대시켜 주택가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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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승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겠지만 현재 수준으로는 주택금융시장이나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나. 공공임대주택과 전세자금 융자 프로그램의 형평성 문제

현 주거복지정책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공공임대주택과 전세자금 융

자 프로그램의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는 수평적 형평성뿐만 아니라 수

직적 형평성이 결여되었다는 점이다. 이 문제는 이미 정희철(1997), 김혜

승(2004), 정희철(2004), 정희철(2006), 김현욱 외(2004), 장경석(2007), 진
미윤(2007)에서도 지적되었다. 수평적 형평성의 첫번째 문제로는 주거복

지정책의 혜택을 받는 사람의 숫자가 프로그램 사이즈에 의해 국한되어 

있는 점에 있다. 자연히 동일한 조건을 가진 가구라 할지라도 프로그램

에 선택이 되면 혜택을 받고 프로그램에 선택을 받지 못하면 혜택을 받

지 못한다. 이러한 수평적 형평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가장 효과적인 방

법은 복지 혜택을 영국의 Housing Benefit처럼 응시자격이 되는 모든 사

람에게 제공하는 entitlement 프로그램으로 실행되는 것이다. 현재 보건

복지부에서 집행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 프로그램만이 유일하게 

자격요건이 되는 모든 수급자에게 같은 혜택을 지급한다. 그러나 전술

한 바와 같이 그 금액이 너무 작기 때문에 주거복지 프로그램이라고 하

기 어려운 지경이다.
둘째는, 정책프로그램들이 각각 디자인되어 있기 떄문에 프로그램들 

사이에 어떤 조정이 전혀 없었다는 점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김혜승(2004)의 연구에 의하면 가구당 수혜액이 가장 큰 프로그램

은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5년 공공임대주택으로 1년에 787만원으로 추

정되었다. 다음은 국민임대 주택수혜자로 연간 평균 152만원, 영구임대 

135만원, 50년 공공임대 100만원, 영세민 전세자금 74만원,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51만원 순서로 되어 있다(표 1-13 참조). 장경석(2007)의 연구

도 일반적으로 공급 위주 프로그램의 혜택이 수요자를 위한 프로그램보

다 훨씬 많다고 보고하고 있다. 
세 번째 수평적 형평성의 문제는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책정 방법

에 의한 것이다. 현재 임대료의 책정은 시장가격을 참조하기는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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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대출금액 대출금리

대출기간(또는 

수혜기간) 및 

상환방법

수혜자 

편익(만원/년)

공공임대 

주택공급

영구임대 － － 50년 135.2
국민임대 － － 30년 152.2

5년공공임대 － － 5년 786.5
50년공공임대 － － 50년 99.9

주거비 

지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월편익 9.3만원) － 6년 92.2

영세민 

전세자금
(월편익 7.5만원) 연 3.0% 6년 74.3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월편익 5.1만원) 연 5.5% 6년 50.6

주택개량 

지원

불량주택 

개선자금
2,000 연 3.0%

1년 거치 19년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63.6

농어촌주택 

개량자금
2,000 연 3.9%

5년 거치 15년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60.6

주거환경 

개선자금
3,418 연 3.0%

1년 거치 19년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108.7

<표 1-13> 주거복지 프로그램별 수혜자 편익

자료: 김혜승 (2004), 72쪽.

본질적으로 토지구입, 건설비 등의 원가에 기인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

적으로 초기에 건설된 주택은 근래에 건설된 주택에 비해 시내로의 접

근성이 높고 건설원가가 낮은 경우가 많다. 근래에 건설된 주택일수록 

토지가격도 높아지고, 주택의 품질도 향상된 경향이 있으므로 건설원가

가 높기 마련이다. 그러나 임대료를 건설원가에 준하여 책정하는 경우

에 품질이 떨어지더라도 시내로의 접근성이 높기 때문에 시장가격이 높

은 주택은 그렇지 않은 주택보다 임대료가 낮은 경우가 많이 발생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시장가격보다 건설원가를 중요시하여 가격을 정하는 

방식은 이렇게 복지 프로그램에 참여한 역사가 긴 가구를 우대하는 결

과를 낳게 되어 수평적 형평성을 위배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를 현재시가를 기준으로 하고 원가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방법은 이러

한 수평적 형평성을 제거할 수 있는 간단하고 용이하며 상대적으로 쉽

게 실해할 수 있는 방법이다. 현재 고려하고 있는 부담능력을 고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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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계
소득

1분위

소득

2분위

소득

3분위

소득

4분위

소득

5분위

소득

6분위

소득

7분위
이상

평균

소득

공공

임대
주택

프로

그램

영구임대 136 99
(72.8)

22
(16.2)

5
(3.7)

4
(2.9)

1
(0.7)

1
(0.7)

4
(2.9) 72.5

국민임대 358 81
(22.6)

96
(26.8)

73
(20.4)

59
(16.5)

4
(1.1)

26
(7.3)

19
(5.3) 124.6

공공임대(5년) 90 6
(6.7)

8
(8.9)

12
(13.3)

23
(25.6)

2
(2.2)

13
(14.4)

26
(28.9) 183.8

공공임대(50년) 122 9
(7.4)

17
(13.9)

33
(27.0)

32
(26.2)

6
(4.9)

10
(8.2)

15
(12.3) 178.1

주거비

지원
프로

그램

기초생활

보장수급자
189 155

(82.0)
26

(13.8)
6

(3.2)
2

(1.1) 49.9

영세민
전세자금대출

172 60
(34.9)

54
(31.4)

34
(19.8)

15
(8.7)

3
(1.7)

5
(2.9)

1
(0.6) 113.8

근로자․서민
전세자금대출

171 13
(7.6)

26
(15.2)

42
(24.6)

49
(28.7)

11
(6.4)

16
(9.4)

14
(8.2) 177.4

<표 1-14> 주거복지 지원프로그램별 실질수혜가구의 소득수준 및 소득분포

(단위: 가구수(%), 만원)

자료: 국토연구원, 2004. 5, ‘임대주택 주거실태조사’
국토연구원, 2004. 8, ‘임차가구 주거실태조사’

     김혜승(2004), 71쪽.

임대료 책정방식은 이러한 수평적 형평성의 문제를 수정하려는 것이 아

니고 수직적 형평성을 높이고자 하는 정책이다. 그러나 모든 공공임대

주택의 임대료를 설정하는 데 건설원가를 고려하지 않고 시장가격을 고

려한다면 수직적 형평성을 높이는 동시에 수평적 형평성을 제거하는 방

안이 될 것이다. 
현재 공공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의 임대료 지불능력을 전혀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수직적 형평성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  또 수직적 형평성

의 문제는 공공임대주택의 실제 수혜자가 애당초 정책목적으로 돕고자 

하는 계층과 다르기 떄문에 발생하기도 한다. 이 문제를 가장 잘 보여주

고 있는 것은 공공주택 공급프로그램의 가장 큰 수혜자는 5년 공공임대

주택이다. <표 1-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5년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가 

1년 평균 받는 보조는 786만원으로서 영구임대주택이나 50년 공공임대

주택 입주자가 받는 혜택보다 6~7배가 넘는다. 그러나 같은 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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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가구주의 10분위 소득분포에 따른 국민주택기금 대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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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비교 대상은 ｢도시가계연보(2002)｣의 가구주 소득.
자료: 김현욱 외(2004), p.265.

보는 바와 같이 5년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의 평균소득은 영구임대 주

택입주자보다 훨씬 높은 편이다. 이 표에 의하면 영세민과 근로자-서민 

프로그램 사이의 수직적 형평성 문제는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프로그램 참여자가 어떠한 소득 계층인가를 살펴본, 김현욱 

(2004)의 연구보고에 따르면 국민주택기금의 전세금 대출 프로그램에 

가장 많이 참여하는 소득계층은 중산층이라고 할 수 있는 소득 6~7분위

이고 도움이 가장 필요한 소득 1~2분위의 가구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
림 1-8 참조). 

이같이 프로그램 간의 형평성이 크게 위반된 원인은 주거복지 프로

그램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과정이 단편적이기 때문이다. 전체적인 주거

복지정책에 대한 방향이 확실하지 않고 각 프로그램들 간에 수혜자나 

정부보조의 크기 등이 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의 정도에 따라, 프
로그램의 성공도에 따라 수혜자의 수와 보조금 등이 정해지는 현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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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초

생활비
435,921 734,412 972,866 1,205535 1,405412 1,609,630

주거급여 33,000 33,000 44,000 44,000 55,000 55,000

접근방식으로는 프로그램 간의 형평성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또 

공급정책이 수요정책보다 그 수혜액이 큰 이유는 정부의 분양가 저하를 

통한 공급 위주의 주택정책의 관성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3. 주거급여(housing allowance)

보건사회부에서는 최빈층을 위하여 1999년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

장법에 의거하여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최저 생계비 및 

주거급여(housing allowance)를 지급하고 있다. 여기에서 제정된 주거급

여는 1~2인 가구에는 매월 33,000원 3~4인 가구에는 44,000원, 5~6가구

에는 55,000원으로 정하여 있다(표 1-15 참조). 그러나 주거급여로 지급

되는 금액들은 그들의 주거비를 충족시키기에는 턱도 없이 작은 액수이

고, 이러한 금액을 정한 것은 최빈층 가구의 최저 주거생활을 보장하고

자 하는 목적이 아니고 의료, 교육 등의 다른 항목과 같이 그들의 최저 

생계비를 추산하는 데 도움을 주기위하여 따로 책정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 수혜자는 소득과 자산의 크기와 부양의무를 담당할 

수 있는 부양의무자가 존재하는가 하는 점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2006
년 12월 현재 기초생활보장금을 받는 수급자는 인구의 약 3.2%인 153만 

5천명으로 추정되고 있다(보건복지부). 
주거급여가 효과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영국, 스웨덴, 네덜란드 등의 

나라에서는 그 지불금액이 매월 20만원 이상 되고, 주거 바우처가 시행되

고 있는 미국에서는 하나의 바우처가 400달러에서 600달러나 되는 데 비

해 현행 한국의 주거급여는 매우 낮게 책정되어 있다. 한국의 주거급여는  

<표 1-1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월간 최저생계비(2007년)

자료: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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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금액이 실제 들어가는 주거비에 비해 너무나 작은 금액이기 때문에, 
주거급여로 지급되는 금액이 반드시 주거비에 들어가고 있는가를 검증

할 필요가 전혀 없다. 반면, 이 주거급여는 그 수혜자가 국민기초생활보

장법에서 지정하고 있는 가구로 제약되어 있기 때문에, 보장법에 해당

되지 않는 가구 중에서 주거비가 과중하게 지출되어서 주거비 보조가 

절실한 가구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2007년까지 정액으로 지급되던 주거급여는 2008년 1월부터 기초생활

급여가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로 나뉘어서 지급되고 주거급여는 현금급

여액의 20.65%로 제한된다. 따라서 주거급여로 지급되는 비용은 명목상 

30만원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주거급여의 산정은 실제 주거비에 

근거하지 않고, 소득인정액이 현금급여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거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 2007년 현재 주거비 곤란자에 대한 개별

적인 주거급여를 산정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 중에 있다. 이렇게 주거

급여 수급대상자를 확대하고 주거급여액도 증가시키는 경우에는 현행 

주거복지정책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행을 위한 복지정책의 전반적

인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다.

4. 전반적인 정책방향과 예산규모

2006년 예산에 의하면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위하여 정부의 경상비 

보조는 약 9천억원, 국민주택기금에서 약 3조 2천억원을 지출하도록 하

였다. 영세민 전세금 대출과 근로자-서민 전세금 대출로는 1조 6천억원

을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출하도록 하였다. 기존의 다가구 주택을 매입하

여 이를 시장가격보다 낮게 재임대하는 프로그램에는 약 2천 7백억원을 

책정하였다(표 1-16 참조).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주거급여를 제외하고 주거복지에 들어가

는 국가의 보조금 전체 규모는 2006년 현재 약 5.9조원으로 GDP의 약 

0.7%이다. GDP 대비 비율로 보면 주택복지 예산은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서부유럽 국가보다는 훨씬 낮지만 미국의 0.5%에 비해 결코 낮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한국이 주택부문에 높은 정부의 보조를 할 수 있는 요인 

중에 가장 큰 요인은 지난 20여년 동안 주택채권과 주택복권으로 비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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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조건

국민임대주택건설 110천호 4.1조원

재정지원 8,989억원

국민주택기금지원 32,127
억원(11만호)

영세민전세금대출 30천호 6,000억원

호당 최고 3,500만원

(3자녀이상은 4,200만원), 
연2.0%
*전세임대 포함

근로자서민

전세금 대출
50천호 1조원

호당 최고 6,000만원, 연 

4.5%
다가구매입임대주택 4.5천호 2,678억원 호당 7,000만원

개발이주자전세 0.5천호 100억원
호당 최고 4,000만원, 연 

2.0%
합  계 195천호 5.88조원 -

<표 1-16> 건설교통부의 주거복지 프로그램 예산계획(2006년)

자료: 건설교통부, 2006, 주택업무편람 자료 발췌.
      장경석(2007), 18쪽.

4.5조원가 넘는 자본금을 가진 국민주택기금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대부분이 공공임대주택의 건설이나 전세 대출같이 자본재에 대한 지

출이기 때문에 하나의 주택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가구당 혜택은 적은 

정책들이다.
공공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과 전세자금대출 등의 혜택을 받는 가구 

수는 모두 약 70만호 정도이여서 전 가구 수 1,589만호의 약 4.3%이다. 
정부에서 지출하는 1년 보조금을 유입금으로 환산하기 위하여 5-6%의 

이자율로 전환하여 본다면 1년에 받는 주택 보조금은 가구당 평균 100
만원 이하로 추정된다. 국제적으로 비교하여 볼 때에 주택보조를 받는 

가구 수의 비율이나 가구당 받는 수혜액이나 매우 저조한 상태라고 평

가할 수 있다. 
정부의 주택보조금의 총액이 정해져 있다면 수혜자의 숫자가 많아지

면 가구당 수혜액이 적어지고, 가구당 수혜액을 높이려면 수혜자의 숫

자가 적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치적인 결정에 의해 정부 보조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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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이 적게 정해진다면 이를 많은 수혜자에게 조금씩 나누어 주는 것

보다 도움이 많이 필요한 극빈자 계층을 확보하여 이들에게 적당한 혜

택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많은 사람에게 보조금을 조금씩 나누어주

게 되면, 많은 수혜자를 관리하는 데 행정비가 많이 들 뿐 아니라 혜택

을 받는 계층의 주택복지 수준이 크게 개선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1998년 경제위기 이후 민간주택금융시장이 크게 확장되었기 때문에 정

부나 국민주택기금이 중산층의 주택복지를 위한 보조를 하여야 할 필요

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참여정부의 국민주택건설계획안을 제외하고 현재 주거복지정책을 

총체적으로 보면 일관적인 접근방법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그간 집행된 주거복지정책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지엽적인 목

적을 위하여 국한된 수급대상자와 많지 않은 자원을 투입하는 형태로 

실행되어 왔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참여정부 이전에 많은 자원을 하

나의 일관된 프로그램에 집중투입하지 못한 것은 아마 주거복지정책이 

정부의 우선순위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생각된

다. 참여정부 이전 지난 수십 년 동안 한국의 주택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표는 어떻게 하면 신속하게 많은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느냐 

하는 것이었다. 주거복지가 정책목표로 등장한 것은 상대적으로 최근의 

일이었다. 
특히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문제는 아직도 주택정책에서 차지하는 영

역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러한 이유에서인지 저소득층에 대한 주

거복지에 관한 정책들은 전반적으로 명확한 정책목표가 없고, 여러 가

지의 다양한 소규모 프로그램을 난발하는 경향이 있다. 단편적인 소규

모 프로그램의 난발은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한다. 앞에서 길게 설명한 

프로그램들 간의 형평성 문제뿐 아니라, 각종의 프로그램마다 수혜자를 

선발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수혜자의 입장에서 보면 프로그램의 혜

택을 받기위한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들다. 따라서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율이 낮고 수혜자 계층이 한정되어 있다. 또 각 프로그램마다 

가능한 수혜자를 세분하는 것은 주택하부시장의 조정역할을 저해하게 

된다. 주택시장이 효율적으로 신속하게 움직이려면 수요자나 공급자나 

가까이에 있는 하부시장으로 쉽게 이전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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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절  정책제안

아래에 제시하는 정책제안들은 현재 국내 주거복지프로그램의 현황

과 문제점의 분석, 외국의 사례 등을 종합하여 사회정책으로서의 주택

복지정책이 어떻게 개선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

한 것이다. 여기에 제시된 제안들 중에는 현재 일부 시행하거나 변화를 

고려하고 있는 사항들도 있다. 그러한 면에서 여기에 제안된 정책들은 

어떤 획기적인 새로운 변화를 추구한다기보다는 현재 집행되고 있는 정

책들을 어떠한 틀에서 접근하고 개선해야 하는가 하는 점에 중점을 두

었다.  또 이 보고서에서는 그 기본적인 방향만을 제시하였기 때문에 집

행할 수 있는 정책으로 개발하려면 차후 집행계획을 위한 후속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1. 정부는 지원하고자 하는 정책수혜자의 범위를 
축소하여야 한다.

[그림 1-9]는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향후 10년간에 있어서의 주거복지

정책의 청사진이다. 이것을 보면 정부는 소득 1분위에서 7분위까지 주

택소유자 전반에 대한 재정지원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인다. 또 이

에 따르면 저소득층이라 할 수 있는 소득 1~4분위에 대하여는 공급 위

주의 정책으로는 장기 (매입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장기전세주택의 

공급과 수요자 위주의 정책으로는 바우처와 전세대출금 지원을 계속할 

것임을 표시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현재 실행하고 있는 주거복지정책

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의 가구 수가 1,600만 정도이기 때문에 그 10분의 1은 160만 가

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소득 1분위에서 4분위까지를 정책대상이라고 

하면 600만 가구가 넘는다. 현재 수준에서 아무리 주거복지 예산이 훨씬 

더 많이 확충된다고 할지라도, 그 수혜가구 수가 200만 가구가 되리라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물론 소득만이 주거복지정책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지체장애자, 독거노인, 미혼모 등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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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2017년 소득분위별 주거복지 청사진

93

주거비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아서 주거생활의 불안정을 가져올 수 있는 

차상위 계층도 고려하여야 한다. 이렇게 보면 현재 주거복지에 사용하

고 있는 재정으로 보나 서구 복지국가의 경험으로 보아 수혜자에게 돌

아가는 혜택이 그들의 주거복지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까 하는 점에 

있어서 큰 의구심을 일으킨다. 이는 계획이라기보다는 이상 또는 바람

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따라서 정책목표가 되는 수혜자층을 더 축소하고 그들 각자에게 돌

아가는 혜택이 더 커질 수 있도록 수정하여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현재 한가구당 받는 혜택이 적은 것을 고려하면 수혜가구 수를 늘리는 

것보다 프로그램이 돕고자하는 계층을 좀 더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정책수행의 효과를 보다 더 확실하게 측정할 수 

있을 것이다. 너무 많은 주택복지정책을 수행함으로 인하여 정부는 수

직적 형평성과 수평적 형평성을 성취하지 못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정
부의 보조가 최고로 취약한 계층에 집중되지 못하고 오히려 중산층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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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 편향되고 있으며, 같은 취약층 가구 중에도 주택복지혜택을 받는 

정도가 편차가 너무 큰 것이다. 
한편 정부가 직접적인 규제를 이용하여 주택시장 전반에 개입하는 

것은 점차 줄여가야 한다. 정부의 역할은 저소득층의 주거문제를 돕는 

것 이외에 주택시장의 원할한 작동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것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규제완화와 강화를 번갈아 이용하여 주택

경기를 조정하려는 것은 주택시장의 원할한 작동을 방해할 뿐 아니라 

이러한 규제의 변화에 대한 정보를 선점하여 이익을 보려는 비효율적인 

지대추구활동(rent-seeking activities)을 조장하게 된다.

2. 주거복지정책과 일반복지정책을 일원화하여야 한다. 

주거복지를 위한 예산이 증가된다면 보건복지부가 집행하고 있는 기

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주거복지 수혜자의 중복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 

두 개의 복지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기초생

활보장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는 현실적인 금액이 아니다. 최근

에 들어서 시행하는 총 수급액을 정해놓고 주거급여에 해당되는 비율만 

높이는 방법은 주거급여로 지급되는 금액은 높이게 되지만 실제로 수급

자의 주거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은 아니다. 또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소

득만이 주거복지의 혜택을 받아야 하는 유일한 판단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 주거복지정책은 소득유지정책(income maintenance policy)과는 달리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더라도 주거수요가 시장을 통하여 충분하게 공급

되지 않는 계층의 주거복지를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노인층, 
미혼가정, 식구가 많은 가정, 소년소녀 가장, 신체장애가구 등의 소수계

층의 주택수요는 시장 메커니즘만을 통해서는 잘 충족되지 못할 가능성

이 높기 때문에 이들 계층에 따른 독자적인 주거복지 계획이 필요할 것

으로 보인다.
주거복지와 일반복지를 연계하는 데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한 

가지 방법은 기초생활보장대상자의 혜택에서 주거급여를 제외하고 건

설교통부의 주거복지프로그램의 주거 바우처나 주거급여로 대체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부서 간의 예산 조정이 불가피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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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복지부의 주거급여에 관한 예산을 건설부의 주거복지프로그램

의 예산으로 이전하여야 할 것이다. 그뿐 아니라, 수급자를 선별하는 과

정에서 응시자의 소득이라던지 가족사항 등에 관하여 두 부서 간의 정

보교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기초생활보장 프로그램이 바우처 등의 주거비 

보조프로그램까지 같이 집행하고 건설교통부는 공공임대주택 프로그램

의 건설, 관리 등 공급 위주의 정책에 집중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

다. 이렇게 되면 복지부는 가구당 지급액의 추산하는 과정에서 해당되

는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식비 등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게 되어서 좀 

더 균형적인 액수를 추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한편, 건설교통부는 

공공임대주택의 건설, 관리 등에 집중하게 한다. 이러한 경우 두 가지의 

주거복지 프로그램이 서로 중복될 가능성이 많다. 다시 말해서 복지부

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공공임대주택 혜택자가 중복되는 경우가 생

겨서 일부 가구에는 많은 정부의 보조가 들어가는 반면 어떤 가구에는 

아무런 혜택도 돌아가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러한 중복의 가능

성을 줄이는 방법으로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를 시장가격으로 정하여

서 공급자의 수지를 좋게 하고 더욱 많은 주택을 공급하도록 하고 대신 

수혜자는 복지부의 주택급여에서 주거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불하도

록 계획하는 방법을 생각하여 볼 수 있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후자의 접근방법이 행정적으로 더 효과적으로 보

인다. 이러한 방법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저소득층 주택의 공급메커니즘

과 주택보조금의 배분을 분리하여 생각하여야 한다. 다시 말해서 건설

부와 지방주택공사들이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을 빠른 시일 안에 건설할 

수 있는 정책적 후원이 있어야 하지만 그 주택들의 임대료 등의 산정은 

시장가격으로 하고 정책대상인 주거 취약계층이 그 주거비를 감당할 수 

있도록 주거급여나 바우처를 발행하는 것은 복지부에서 관할하는 것이

다. 이렇게 하면 (보조금을 받는 사업자를 포함한) 주택건설업자의 수익

성이 좋아져서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반면, 주거보조금의 형평

적인 분배는 수요정책으로 통제함으로써 효율성과 형평성을 동시에 높

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현재는 주거복지에 대한 보조가 작은 편이고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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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보장 프로그램 참여자의 수가 비교적 제한적이기 때문에 복지정책

으로 인한 주택시장과 노동시장의 왜곡이 크지 않을 것으로 추측되지만 

복지혜택의 확장은 시장의 왜곡을 증대시킬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따

라서 복지정책의 확장계획은 정책의 효율성과 형평성에 대한 연구뿐 아

니라 시장왜곡의 크기도 미리 예측하여 분석하여야 할 것이다. 또 이러

한 복지혜택이 차상위 계층으로 확산됨에 따라 노동이 가능한 자들에게

는 노동의 인센티브를 최대한으로 제공하는 negative income tax(earned 
income tax credit) 등의 정책으로 전환하여야 할 것이다.

3. 주거복지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이양하여야 한다.

현재 주거복지정책은 주로 중앙정부의 기획과 집행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건설교통부가 주거복지정책의 방향을 정하고, 필요한 법을 제정하

며 국민주택기금과 경상비의 재정을 확보한다. 공공임대주택의 건설은 

주택공사,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업자가 참가한다. 경우에 따라 지자체가 

대지를 제공한다던지 지방세를 면제한다던지 개발을 주관한다던지 하

는 방법으로 중앙정부와 협력하고 있다. 많은 경우에 지자체의 재량은 

제한되어 있다. 특히 지방재정이 충분하지 않은 지자체의 경우는 그 지

역의 주거복지 프로그램의 거의 전부를 중앙정부와 주택공사와 같은 사

업자에게 의존하여야 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필자는 주택의 절대공급 재고량이 충분한 경우 수

요자 위주의 정책이 더 우수하다고 판단되었지만 재고량이 충분하지 않

은 경우에는 공급 위주의 정책이 우수하다고 생각한다. 필자의 생각으

로는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과 몇 개의 대도시에서는 주택공급이 

아직 충분한 수준에 도달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급 위주의 

정책이 더 적합하고, 인구가 감소하거나 정체되어 있고 주택 미분양 사

태가 계속되는 지역에서는 소비자 위주의 정책이 더 우수한 정책이라고 

판단된다. 기존 수요가 높고 공급이 딸리는 지역에서 과도한 세금이나 

건설규제 강화로 공급을 억제하는 정책은 수도권 지역의 가격상승을 부

추기고 수도권의 지역경제를 위축시켜 국가경제를 위축시키는 부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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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일으킨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지역에서는 오히려 택지공급을 늘이고 

건물용적률을 높이고 재개발 등의 도시개발을 유인하여 주택공급의 탄

력성이 더 증진될 수 있는 정책을 실행하여야 한다. 이러한 지역에서 바

우처 등의 수요자 위주 정책을 실시하게 되면 주택공급이 단시간에 늘

어나지 못하는 결과, 저소득층의 주택가격은 급등하는 반면 실제로 그

들의 주거환경은 나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한편, 주택의 절대 공급재고량이 인구에 비해 충분한 지역에서 추가

로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을 실행할 경우 공급된 주택 가격을 추가로 낮

추게 되겠지만, 정부가 공급한 주택이 그 지역의 수요자가 원하지 않는 

주택일 경우가 생기기 쉬우므로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로 인한 주택시장

의 비효율성을 유발하기 쉽다. 이러한 경우에는 공급정책보다 확실하게 

우수하다는 수요자 위주의 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누가, 어떻게 이렇게 다른 시장상황을 구별할 수 있을까? 

지역 주택시장의 상황을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지역에 거

주하고 있는 주민, 주택개발업자 또는 관료들이다. 따라서 공급정책과 

수요자 정책을 어떻게 배합하고 그들 사이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주체는 

중앙부서의 관리나 사업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주거복지의 실

무를 지방정부로 하루 빨리 이전하여야 한다. 중앙정부는 주거복지정책

의 방향과 필요한 법을 제정하고, 지방정부의 활동을 감독하며, 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공공자원을 확대하고 어떻게 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

분할 수 있는가에 집중하여야 한다.
주택공사나 지방공사 등의 대규모 정부후원 기관들이 공공주택을 건

설하기 때문에 시장의 수요를 잘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정책 목적이 

빠른 시일 안에 많은 숫자의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려면 대규모의 대지

를 확보해야 하는데, 이러한 목적을 이루려면 지방도시 또는 대도시 중

심에서 멀리 떨어진 외곽지 등이 유리하다. 그러나 이러한 입지는 노동

시간이 많고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긴거리를 출퇴근하여야 

하는 저소득층에게는 별로 유용하지 않다. 또 국민주택의 경우 정부나 

국민주택기금의 보조금 지불형태가 주택의 크기에 따라 정해져 있어서, 
건설비용을 낮추려면 주택의 크기나 디자인을 획일화하기 쉽기 때문에 

수요자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려운 면도 있다. 서울 같은 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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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서의 저소득층 주택 수요는 주택의 크기나 품질보다는 위치와 가격

이 중요한 변수일 가능성이 높고, 주택가격이 낮은 소도시에서는 저소

득층도 큰 사이즈의 주택과 좋은 품질을 선호할 수도 있다. 공공임대주

택의 공급이 획일적으로 경직화 되면 지역의 주택시장과 수요자층의 요

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입주자 계층이 제한되고 정책의 실효성

이 떨어지기 마련이다.
주택정책의 지방화는 김정호(2006) 등에서 주장되었다. 지방정부가 

효과적으로 지방주택문제를 해결하려면 그들에게 그러한 자율권이 주

어질 뿐 아니라 그들이 자율권을 이용하여 효과적으로 대치할 수 있는 

행정능력이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지역주택복지정책을 효과적으로 수

행하려면, 지역경제 및 지방 주택시장의 상황을 잘 아는 유능한 지방 정

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앙정부에 오랫동안 의

존하여 온 지방정부는 이러한 행정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차원의 딜레마를 가지고 

있지만, 주택문제가 지역적인 문제라는 사실을 확실히 인식한다면, 점차

적으로 가능한 사업부터 차차 지방정부로 이전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할 

것이다.  
국민주택 100만호 건설사업의 경우에도 100만호 건설이라는 정치적

인 목적만을 달성하기 위해서 중앙정부는 건설물량에 주안점을 둘 것이

고 그 주요 사업체인 주택공사는 수익성에 포커스를 둘 것이다. 지방정

부는 그 지역 내에 저소득층이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주택을 건설함으로

써 생기는 부정적인 외부효과와 주민들의 반대로 인하여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주택의 입지가 적합하지 않은 곳에 짓고자 할 가능성도 높다. 그 

결과는 그 지역에 사는 저소득층이 별로 원하지 않는 위치에, 그들의 주

택수요에 알맞지 않는 주택을 건설함으로써 정책의 효율성을 저하할 가

능성이 높다.
따라서 중앙정부, 지방정부, 수혜자, NGO 등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의 인센티브를 조정할 수 있는 사업이 필요하다. 가령, 미국의 LIHTC처

럼 저소득 주택정책의 실현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정치적, 행정적 

목적, 수혜자의 복지 증진으로 아울러 달성되려면, 성공적인 지방행정가

에게 더 많은 자원이 배분될 수 있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지자체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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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 경쟁은 지자체장들의 지대추구(rent-seeking)를 지양하고 잘하는 지

자체의 모델을 다른 지자체에서 모방하게 되어 지방행정의 혁신을 도모

할 수 있을 것이다.
주거복지정책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게 되면 지방 간의 복지의 수

준 차이 때문에 이러한 차이를 노리는 사람들로 인해 인구이동을 유발

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정부의 복지혜택이 주정부마다 크게 차이가 나

기 때문에 이를 welfare magnet라고 하여 복지혜택이 적은 주에서 복지

혜택이 큰 주로 가난한 사람들이 이전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미
국의 주정부 간의 복지혜택의 차이는 가장 적은 주와 가장 많은 주의 

차이가 2배에 달한다. 이렇게 큰 차이가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지역 간 

인구이동은 다른 경제적, 개인적인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다. 그러

나 한국의 경우, 지방정부가 다른 주거복지정책을 선택한다고 해서 지

역 간 복지혜택의 차이가 그렇게 클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4. 주택공사의 일부 업무를 민영화하여야 한다.

현재 주택공사는 건설교통부의 주택 및 도시건설정책을 실현하는 네 

가지 주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첫째, 주택공사는 토지공사와 더불어 

대규모 토지개발을 주도하고 있다. 둘째, 공사는 민간건설회사와 더불어 

주택건설의 많은 물량을 제공하고 있다. 셋째, 공사는 주택건설과 주택

정책에 대한 연구업무를 하고 있다. 넷째, 공사는 건설교통부의 공공임

대주택의 건설 및 관리를 통하여 저소득층 주거복지정책의 중요한 부분

을 집행하고 있다. 한편 국민주택기금은 건설교통부의 주택정책과 주거

복지정책에 들어가는 공공 재정의 큰 부분을 담당하여 매년 건교부의 

경상예산의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 이렇게 주택공사와 주택기금은 개발

시대부터 지금까지 정부의 주택정책과 주거복지정책의 중요한 메커니

즘이지만, 현재의 정치경제 상황하에서는 지배구조와 임무에 주요한 결

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택공사의 경우 주거복지 실현의 임무와 효율적인 주택, 택지조성

의 임무가 상당 부분 서로 상충되고 있다. 현재 주택공사는 독립채산제

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가 공공임대주택 등의 주거복지 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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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하면 사업비의 일부를 국민주택기금과 정부의 예산에서 정하여진 

보조금을 지급받게 되고 공사의 적자를 정부가 전적으로 보전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현재의 구조는 영리사업과 비영리 사업 간의 경계를 분

명히 할 수 없는 지배구조이기 때문에 공사에 soft budget constraint를 제

공함으로써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정책

적으로 정부보조가 필요없는 사업에서는 공사의 사업은 민간부문의 사

업자와 같은 효율성을 창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영리사업과 비영리사업

을 동시에 집행하여야 하는 공사의 입장에서 보면 영리사업 부문에서 

비효율성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할지라도 이를 비영리사업에서 발생

하는 손실과 구별할 수 없기 때문에 영리사업에서 최대의 효율성을 추

구하여야 할 인센티브가 약하다. 반대로 정부도 주거복지 사업에 투자

된 보조금 정책에 대한 효율성, 형평성 등의 목표를 달성하려고 100% 
책무성(accountability)을 요구하기 어려운 것은 공사가 동시에 영리사업

을 추구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가장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공사의 이익사업

은 전적으로 민간화(privatization)하고 공익사업에 대한 업무만을 담당

하는 부분은 100% 정부의 관할하에 놓는 것이다. 앞서 나열한 주택공

사의 사업 중에 분양주택건설은 민간기업이 하는 업무와 동일한 것이

므로 민간화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 공공임대주

택의 건설과 관리도 공공예산에서 세금혜택이나 보조금 등의 직접, 간
접의 정책을 사용한다면 민간 건설회사에서도 똑같이 감당할 수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장단점을 검토하여 심각하게 민영화를 고려할 수 있

을 것으로 보인다. 도시건설이나 토지개발의 업무에 있어서는 정부의 

개입이 전적으로 시장에게 의존하는 것보다 소비자 사회후생의 측면에

서 우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사의 고유업무로 남겨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다만 이런 경우 토지공사와 상당부분 임무가 중복되는 점

이 있기 떄문에 혹자는 토지공사와 통합하여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필자는 두 기관의 통합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왜냐

하면 기업문화가 다른 두 기관을 통합하면서 생기는 기회비용이 상당

히 클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두 개의 공사가 도시개발사업에 있어 동시

에 활동할 수 있는 것도 두 공사 간의 경쟁을 유발할 수 있는 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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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5. 국민주택기금을 전적으로 저소득층 주택공급을
위한 기금으로 변환한다.

국민주택기금은 관치금융이 지배하고 있던 개발시대에는 매우 필요

한 장치이다. 은행의 이자율을 시장이자율보다 낮게 하고 수출산업 부

문의 투자를 증진시키기 위해 낮은 금융권의 이자율을 그 부문에 집중 

제공하였던 관례 때문에 주택부문에 민간의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급속한 도시화 때문에 도시주택의 수요는 급증하고 새로운 주택

을 빠른 기간 동안에 많이 건설하여야 하는 사회경제적인 요구 때문에 

주택건설의 금융을 위한 주택기금의 필요성이 절실하였다. 그러나 1997
년 이후 금융부문이 대폭 자유화된 상태에서는 이렇게 주택건설을 전문

으로 하는 기금의 필요는 거의 없어졌다고 볼 수 있다. 과잉 투자로 말

미암아 수익률이 낮은 산업부문에 대한 대출보다 담보가 안전하고 수익

률도 좋은 주택부문의 대출이 시중은행 측으로 보아도 훨씬 매력적인 

분야이기 때문이다. 한편 저소득층의 주택복지가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기금의 필요는 크게 늘어난 

셈이다. 따라서 기금의 역할은 주택시장 전반에 대한 금융을 지원하는 

것을 지양하고, 저소득층 주거복지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사업에 전

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현명한 선택으로 보인다. 
현재 국민주택기금은 두 가지의 주요한 문제점을 지닌 것으로 생각

된다. 첫째 기금이 너무나 많은 주택 금융제품을 가지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이러한 제품들은 건설교통부의 주거정책이 새로운 프로그램

을 개발할 때마다 기금에서 일부 또는 전부 재정을 부담하였기 때문이

다. 교통건설부의 입장으로는 국민주택기금에서의 지출이 경상예산보다 

집행하기 쉬울 것이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새로운 주택정책을 수

립하게 되고 그 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재원으로써 기금이 쉽게 이용되

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렇게 개발된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효과있는 정

책들을 일관성 있게 실행하기는 어렵기 마련이다. 둘째로, 기금은 금융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주택금융 업무를 자체적으로 담당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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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치금융 당시에는 주택금융으로 자금의 공급이 여의치 않았기 때문에 

기금이 거의 주택금융자금의 원천으로서 거의 독자적인 위치를 차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일반은행이 주택금융시장에 진입함을 허용하게 됨에 

따라 국민주택기금이 주택금융시장에서의 가지고 있던 상대적으로 우

월한 위치가 없어졌다. 이제는 마땅히 국민주택기금은 저소득층의 주거

복지를 위하여 전적으로 이용되어야 할 것이다.
전문금융기관이 아닌 주택기금이 어떻게 주택복지를 위하여 유용하

게 쓰일 수 있을까? 전술한 바와 같이 한국의 주거복지정책에 대한 정

부의 지출은 국제적으로 보아 이미 상당한 수준에 도달해 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20여년 동안 주택채권, 주택복권 등으로 축적된 국민주택기

금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금융기관에 대한 간섭이 심했던 개발

연도에는 주택건설 부문으로 투자가 잘 이루어질 수 없었기 때문에, 기
금은 빠른 도시화로 인해서 생겼던 주택공급의 압력을 처리할 수 있었

던 중요한 자본이었다. 하지만 정부주도 금융이 없어지고 시장이자율이 

크게 하락한 지금 민간의 저축과 투자가 얼마든지 주택부문으로 유입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국민주택기금을 모기지 시중은행의 모기지 주

택융자자금의 공급원으로 쓰는 것을 전적으로 중지하고 이를 저소득층 

주거복지정책에 100% 사용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기금의 운용자금은 건설교통부 장관의 재량으로 지출할 수 있고 매

년 기회예산처의 예산 주기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주택건설을 위

한 장기적인 투자 계획을 수립하는 데 유리하다. 한편, 이러한 기금은 

중앙정부의 부서가 매년 예산주기의 계획과 감사를 받지 않게 됨으로써 

건교부 임의로 사용됨에 따라 낭비와 부패의 온상이 되기 쉽다. 이런 점

에서 볼 때, 국민주택기금의 운용자금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하나는 

지방정부나 지방주택공사가 매년 자기 지역의 주거복지정책을 위하여 

미리 정해진 금액을 쓸 수 있는 block grant로 하고 나머지는 지자체들이 

서로 경쟁적으로 응시하여 대출하여 갈 수 있는 창구로 만드는 안을 생

각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지방정부의 주거정책이 그 지역 주택시장과 

지역경제에 맞게 개발될 뿐 아니라, 서로 경쟁적으로 독창적인 프로그

램을 개발하는 노력을 하게 되어 좋은 제도가 빨리 전파되고 채택될 수 

있는 통로가 될 것이다. 건설교통부는 자신이 정책을 개발하여 집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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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보다는 지방정부가 독자적이고 자발적으로 그 지역에 적합한 정책

을 개발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를 감독, 평가함으로써 지역 

간의 주거복지를 경쟁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6. 전세보증금 보험제도를 도입한다.

사실 전세보증금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권리

이다. 통상 임대주택시장이 잘 발달되어 있는 여러 나라에서는 임대인

이 임차인에게 계약된 시일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러한 보증금은 예탁계정(escrow account)을 설정하여 제3자가 

관리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한국의 전세제도는 소비자 금융과 주택금융이 발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생적으로 개발되어 정착되었기 때문에 임대인이 예탁계정

에 보증금을 수탁하는 대신 임대인 자의대로 처분하게 허용한다. 왜냐

하면 전세보증금에 대한 이자소득이 주택임대료를 대신하기 때문이다. 
반면 임차인은 실제로 주택의 사용권을 담보로 사용하고 있다. 다시 말

하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제 날짜에 돌려주지 않으면 그 주

택에 계속 거주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임대인이 만일 그 주택을 

담보로 다른 자에게서 대출을 받았는데 그 대출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서 건물이 제삼자에 의해 압류 강제 매각(foreclosure)되거나 임대

인이 임차인 모르게 그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에 

대한 권리가 위협받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 생기는 임차인의 위험을 축소하기 위하여 임차인은 

전세권을 임대주택에 설정할 수 있는 제도가 형성되었다. 또 보증금의 

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전세권을 설정하지 않더라도 주택을 매매하는 데

서 생기는 자금에 대한 우선 청구권을 가질 수 있도록 되어있다. 이러한 

제도는 저소득층이 전세금을 반환 받지 못하는 위험을 낮추는 역할을 

하지만, 실제로 이러한 과정은 법정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임

차인의 주거생활에 상당한 충격을 주게 된다. 예를 들면 어떤 가구가 직

장을 바꾸거나 가족상황의 변화가 있어서 이사를 가기 위하여 다른 전

세주택을 물색한다고 하자. 또 그는 새로운 전세주택의 보증금을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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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보증금으로 충당하고자 계획하였다 하자. 이런 

경우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생겨서 결국 몇 개월이 지난 후에 여러 가

지 법적인 과정을 거쳐서 다시 찾는다 할지라도 보증금을 제 때에 찾지 

못하였기 때문에 전에 물색하여 놓았던 전세주택은 놓치게 되고 개인의 

생활에 상당한 부정적인 충격을 입게 된다.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은 저소득층의 주거복지정책의 중요한 목적이

다. 많은 저소득층이 전세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전세보증금의 확실

한 반환은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안정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전세보

증금의 반환은 저소득층만의 문제는 아니다. 민간 간의 계약이 확실하

게 이행되는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정부의 중요한 역할이라는 측

면에서도, 전세 보증금 반환이 계약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를 마련하는 것에 대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 사용되는 제도에서는 보증금의 반환에 대한 위험, 특히 임대인

이 계약상의 보증금 반환일을 지키지 못하는 위험에 대한 부담은 거의 

전적으로 임차인이 지고 있다. 이러한 불공평한 위험부담 분할을 좀 더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변화시켜야 한다고 생각된다. 이를 위하여 전세대

출금 반환 보증보험 같은 제도를 생각할 수 있다. 이 보험제도는 기본적

으로 모기지 보험같이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계약대로 이행할 수 없

는 경우에, 보험회사에서 이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것이다. 보증금 반환

에 대한 위험을 보험회사에서 감당하는 대신 회사에 보험료를 지급하는 

것이다. 특히 저소득층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저액 전세금의 경우에는 

강제적으로 보험을 들도록 하여야 한다.
전세계약 시 이러한 보험에 강제적으로 가입하게 하는 데는 몇 가지 

장점이 있다. 물론 첫째로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이 보증되기 때문

에 임차인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된다. 기존의 전세권등록제도에 비해 

보증보험은 임차인이 신속하게 보증금을 환수 받을 수 있다. 마치 자동

차 사고가 나는 경우, 사고의 원인제공자를 가려내서 그에게 사고로 인

한 비용을 부과하는 데 시간을 소비하지 않고, 상해보험 가입자는 보험

처리를 함으로써 신속하게 다시 사고처리를 하여서 다시 자동차를 사용

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같다. 둘째로, 전세보증금 반환 보험제도는 현

재 제도하에서 전세보증금 대출의 수혜자가 많이 생기지 않는 이유,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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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가구가 신용보증을 확보해야 하는 어려움을 제거하기 때문에 

더 많은 저소득층이 대출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을 들은 전세 계약은 유동화가 가능하다

는 것이다. 모기지 보험이 모기지의 상환위험을 제거함에 따라 유동화

가 더욱 가능하게 된 것처럼, 전세상환금 보증보험도 전세계약에서 적

시에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위험을 제거하기 때문에 이러한 

계약을 바탕으로 채권을 발행함으로써 전세 계약금을 유동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 유동화한 채권을 채권시장에서 판매함으로써 더 많은 

전세보증금 대출을 위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보험이 현

재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상품을 어떻게 개발하며, 어떻게 보험

료를 책정할 것인가, 또 보험료는 임대인, 임차인, 보증금 대출업자 중 

누가 얼마나 감당해야 하는가 등의 많은 실제적인 문제는 향후 더 연구

해 보아야 하겠다.
세금혜택을 이용한 간접적인 저소득층의 주거복지정책의 하나로 전

세보증금의 이자나 임대료 등의 주거비를 소득에서 공제하는 방안을 생

각할 수 있다. 이는 소득에 비하여 주거비를 많이 지불하여야 하는 대가

족 저소득층 등을 돕는 데 유용한 정책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

책은 저소득층의 소득이 애당초 낮아 소득세 면제자가 많기 때문에 별

로 실효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소득공제보다는 negative income 
tax 같이 저소득층의 노동시장 참여를 조장하면서 생활비 보조를 할 수 

있는 정책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된다.

7. 주거복지를 측정하는 적절한 지수를 개발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주거복지 현황을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몇 가지 주요 주거

복지지수(housing welfare index)를 개발하고 체계적으로 보급 사용하는 

것을 제안한다. 현재 통상 사용되는 지수들은 제6절에서 이미 의논하였

다. 이러한 지수들은 시계열의 비교나 국내 지역 간, 계층 간 주거복지

를 측정하는 데 유용할 뿐 아니라 국제비교도 가능하게 한다. 첫째, 무
엇보다도 현재 사용되는 주택보급률은 오해의 여지가 많기 때문에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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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사용하지 않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 실제 주택보급의 정도를 나

타내는 지표를 사용해야 한다. 주택법규로서 정의하는 다가구 주택, 다
세대 주택, 업무용 오피스텔, 주거용 오피스텔 등의 분류를 지양하고 실

제 한 가구가 주택으로 사용되는 주택을 포함하고 일인가구도 가구 수

에 포함한 개정된 주택보급률이 하루 빨리 필요하다. 둘째, 기존의 주택 

중에서 시설이 기준에 미달되는 것은 차감하고 계수화하여야 한다. 왜

냐하면 장기적으로 볼 때, 이런 주택들은 개선되어야 할 것들이기 때문

이다. 셋째, 인구 대비 주거 면적과 주택수는 가구별 주거면적이나 주택

수에 비하여 가구원수를 고려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꼭 필

요한 지수이다. 주거 면적 뿐 아니라, 침실수와 욕실수도 주거환경의 질

을 표시하는 지수로서 유용하다. 넷째, 물리적 주거환경에 대한 지수뿐 

아니라 경제적인 지수로서 주거비부담지수(housing affordability index)의 

개발이 시급하다. 이 주거비 부담지수에는 주택가격(또는 전세보증금, 
월 임대료)과 가구의 소득뿐 아니라 주택을 유지하기에 필요한 금융비

용과 세금 등의 부가적인 비용도 같이 포함하여야 한다. 이러한 지수들

의 정확한 정의에 관하여는 Kim and Lee(2006)를 참조하기 바란다.

제9절  결 론

경제성장과 더불어 국민의 주거환경은 상당히 발전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수도권 지역은 주택의 공급이 부족한 형편이고, 전국적으로 아

직도 상당히 많은 저소득층이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하고 있다. 저

소득층의 주거환경은 아직도 국제적인 수준에 비교하여 볼 때 열악한 

편이다. 최근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문제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사회

통합이라는 명제로 인하여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더욱 많은 관심을 끌

고 있다. 주거비의 과다한 부담은 당대의 소비 생활에 필요한 저소득층

의 가처분 소득을 축소시킬 뿐 아니라 다음 세대에 대한 투자를 충분하

게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가난의 대물림 현상을 부추긴다. 정부의 복지

정책이 확장됨에 따라 주거복지에 관한 문제는 주택정책의 규제 완화, 
주택금융시장의 발전 방향은 물론 전반적인 복지정책과 함께 생각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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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혜택이 커짐에 따라 주택시장뿐 아니라 

노동시장에서의 왜곡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주택시장과 노동시장의 왜

곡의 정도는 효율성과 형평성과 더불어 주거복지정책을 평가하는 중요

한 판단기준이 된다. 현재 주거복지에 쓰는 예산은 상당한 것으로 판단

되지만 그 결과는 수혜를 받는 가구 수도 적은 편이고 일가구당 받는 

수혜액도 적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현재의 사업들이 주로 자본재에 

투자함으로써 수혜자 가구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적다. 또 현재 수혜를 

받고 있는 가구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수직적, 수평적 형평성이 결여

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택시장은 지역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기 마련이다. 따라서 주거복

지정책도 지역의 사정에 따라 달라져야만 한다. 중앙정부의 상명하달식

으로는 지역의 사정에 맞는 정책을 기획하고 집행하기 어렵다. 특히 현

재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국민주택 100만호 건설계획은 지역마다 다른 

주택시장과 그곳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의 주택수요를 충족하지 못할 가

능성이 높다. 공급 위주의 정책은 공급효율성은 높지만 소비효율성이 

낮기 때문에, 효율성이 높은 주거복지 정책을 위해서는 주택정책의 지

방화가 필수적이라고 생각된다. 지역의 주택시장의 상황에 따라 공급정

책이 시급한 곳도 있고 반대로 수요정책이 유리한 곳도 있다. 정책의 선

택에 대한 판단은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 주택공사, 주택개발업자, 
그 지역의 주민 등의 의견을 받아들여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재량권

을 주어야 한다.
중앙정부는 정책의 방향과 기획, 정책수행의 가이드라인, 정책실행의 

평가를 중점적으로 하고 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원은 과감하

게 지방정부에 이양하여 지방정부의 정책수행 능력을 신장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그 지역의 

주민과 주택건설업자와 협력하여 그 지역에 가장 알맞은 정책을 찾아 

실행할 수 있어야 한다.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에게 권한을 이양하는 반

면, 지방정부들이 경쟁적으로 보다 낳은 정책을 창출해 갈 수 있도록 혁

신적이고 모범적인 지방정부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현재 국민주택기금의 수익금은 이 같은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데 

적합할 것으로 보인다. 수익금 중의 일부는 정액교부금(block grant)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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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에게 제공하여 지방정부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반

면, 그 자원의 사용에 대한 책무성(accountability)은 정책의 성과지표를 

평가하여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 일부 자금은 지

방정부들이 경쟁적으로 계획한 사업을 심사하여 평가하여 선발하면 지

방정부들 사이에서 생기는 혁신적인 정책들이 다른 지역으로 빨리 전파

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주택공사는 현재 영리를 추구하는 사업과 주거복지정책을 두 가지 

다 실행하고 있다. 이같이 영리사업과 복지사업을 동시에 추구하기 때

문에 공사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따라

서 공사는 시장의 규율에서도 엄격하게 판단되지 않고 정부의 책무에 

대한 평가도 해이하게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애매한 지배구조를 지양하

기 위해서는, 영리사업은 민간화하고 주거복지사업은 직접 정부의 지시

를 받아 활동할 수 있도록 양분화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정책은 시장메커니즘을 최대한 사용하여야 한다. 정책의 

실현이 시장참여자의 선택의 폭을 좁히고 그들 간에 경쟁을 제한하게 

되면 주택하부시장 간의 조정이 잘 일어날 수 없게 된다. 그렇게 되면 

주택시장의 효율적인 운영이 방해받게 된다. 마지막으로, 현재 사용되는 

주택보급률은 오해의 여지가 많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 주택의 수를 보고하는 통계치도 다가구 주택, 오피스텔 등의 

새로운 주거형태를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반면, 주거복지 및 주거비 부

담 계수(housing affordability index)의 개발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주택의 

질, 취약 계층의 주택 소비 상태, 소득, 이자율, 주택가격이나 월세, 세금 

등도 포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저소득층의 주택문제는 주택시장 전체와 유기적인 연관

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의 주거복지는 전반적인 주택정책에 

의해서 상당부분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를 향상하려면 주택정책 전반에 관한 조정이 필요한 점도 있다. 이 보고

서에서는 현재 주요 주택부동산 정책으로 사용되고 있는 각종의 규제와 

주택에 대한 세금제도에 대하여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

한 주택정책 전반에 대한 조정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하여야 한다. 신정부가 들어섬에 따라 주택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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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전반적인 틀이 바뀔 가능성이 있지만 이 보고서에서 제시한 저소득

층을 위한 주거복지정책에 대한 제안들은 전반적인 주택정책이 어떻게 

바뀐다 할지라도 그 기본적인 방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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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２장

지역별 수요특성을 고려한
국민임대주택 공급정책 개선방안 

이  창  무 (한양대학교)

제1절  서  론

그동안 참여정부의 국민임대주택 공급정책은,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을 통해 서민주거안정을 추구한다는 정책적 목표 달성을 위해, 공

급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물량적인 목표량을 달성하는 데 주력한 나

머지 정책수혜 대상자의 수요특성을 고려한 공급계획을 세우지 못하였

다. 이러한 물량공급 우선 정책의 부작용으로 최근 지방의 국민임대주

택의 경우, 심각한 수준은 아니나, 미입주 사례가 발생하는 등 수요와 

공급의 지역별 불일치가 심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는 평형배분 및 평형별 재정지원기준 등 지역별 수요특성을 고려

한 공급계획의 수립이 불가능한 정책구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우선적인 정책수혜자들의 미입주가 발생하여 차선적인 정책

수혜자들의 입주를 허용해야 하는 등 정책효과의 누수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향후 물량 위주의 공급정책이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심화

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저소득층의 주거문제 해결을 정부의 직접공

급에만 의존하는 정책적 선택의 비효율성에 대해서도 많은 지적이 있어 

왔고, 주택바우처제도와 같은 대안적인 방안에 대한 논의도 지속적으로 

있어 왔다.
결국 참여정부의 주거복지정책의 큰 줄기를 이루고 있는 국민임대주



132  주택시장 및 정책에 관한 연구 

택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재평가와 정책수혜자의 수요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설정된 물량공급 우선 정책에 대한 다각적인 보완이 요구되고 있

다. 본 연구는 이러한 국민임대주택정책의 실효성을 지역별 수요특성의 

분석을 통해 진단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지역별 수요

특성 차이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지역별 수요특성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공급정책을 제시하고, 저소득층 주거복지정책의 지역별 차별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일차적으로 기존 문헌의 정리를 통해 현 국

민임대주택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진단을 실시한다. 특히 전국단위의 실

효성이 아닌 지역단위의 실효성 차이 분석에 초점을 맞추어 선행연구를 

고찰한다. 이어지는 세부적인 분석단계에서는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특

성자료를 취득하여 입주율 및 입주자들의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현 국민

임대주택 운영의 문제점을 파악한다. 또한 획일적인 공급정책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의 근원을 파악하기 위해 지역별 수요특성의 차이를 분

석한다. 수요특성 분석을 위해 대한주택공사가 2000년 1월부터 2006년 

11월까지 전국에 공급한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특성자료를 취득하였

으며, 이 자료를 지역별 인구 및 연령구조, 토지이용의 특성, 주택시장의 

특성 및 국민임대주택의 입지적 특성 등과 연결하여 분석함으로써 지역

별 수요특성의 차이를 분석한다.

제2절  국민임대주택 공급정책 개관

1. 국민임대주택 공급정책의 현황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 건설은 1971년 대한주택공사가 서울 개봉

지구에 13평형의 임대주택 300호를 공급하면서부터 비로소 시작되었다. 
이후 적지 않은 변화과정을 겪은 공공임대주택정책은 참여정부의 출범

과 함께 획기적인 전환기를 맞이하였다. 2002년 5월 20일 대통령 주재 

경제장관 간담회에서 2003년부터 2012년까지 국민임대주택을 100만호 

공급한다는 방침이 발표되었으며, 이어 2003년 9월 서민․중산층 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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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 지원대책을 통해 2003년에서 2012년까지 10년간 국민임대주택 100
만호와 10년 장기공공임대주택 50만호 등 총 150만호의 장기공공임대주

택을 건설하여 3.4%에 불과한 공공임대주택 재고를 15%로 제고하는 방

안이 발표되었다. 이러한 정책적인 결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2003년 12
월에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어 국민임대주

택 건설을 위한 재원조달 및 택지확보 방안, 사업추진절차 간소화, 국민

임대주택 확보방법 다양화 등의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다. 이러한 발빠

른 행보를 통해 국민임대주택은 우리나라의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정책

의 근간으로서 자리를 잡게 되었다. 공급계획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자체별 임대주택 수요를 감안하여 건설하기로 계획되어 있으며, 2012
년까지 약 10만호를 매년 공급할 방침이 세워져 있다.

그러나 정책추진과정에서 총량적인 공급량 목표 달성에만 초점을 맞

춘 결과, 무리한 집행이 이루어졌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일차적으로 국

민임대주택의 수요량 산정과 지역별 배분에 대한 합리적인 검토가 불충

분했다는 점이다. 총량적인 수요추정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민임대주택의 수요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전국의 최저주거기

준 미달 가구 수를 파악해야 한다. 건설교통부에서 정한 최저주거기준2)

을 토대로 면적, 시설, 침실기준 중 하나라도 기준에 미달하는 총가구의 

수를 공공부문의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가구의 총량으로 판단하는 것이

다. 이렇게 파악한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중에서 1인 가구 및 농촌 가

구(면지역 거주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를 제외한 가구 수를 국민임대

주택의 총소요량으로 산정한다.
<표 2-1>은 실제 건설교통부(현 국토해양부)에서 국민임대주택 소요

를 산출하기 위해 사용한 자료와 관련 수요추정 연구결과를 재구성한 

것이다. <표 2-1>에 나와 있는 수치에 따라 국민임대주택의 총소요량을 

계산해 보면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는 총 334만호이며, 분포를 보면 수

도권에 113만 가구(33.7%), 비수도권에 221만 가구(66.32%)가 존재한다.

  2) 2004년 건설교통부는 주택법 제5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

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저주거기준을 설정하였

다.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 및 용도별 방의 개수, 필수적인 설비 기준, 구조성능 

및 환경기준 등의 항목을 설정, 최저주거기준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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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지역별 국민임대주택 공급실적 및 가구 수

지 역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국민임대주택 

소요가구

국민임대주택

배분

국토연구원

수요추정

가구 수

(천가구)
구성비

(%)
가구 수

(천가구)
구성비

(%)
가구 수

(천가구)
구성비

(%)
가구 수

(천가구)
구성비

(%)

합 계 3,344.0 100.0　1,490.3 100.0 1,000 100.0　 895 100.0

수

도

권

서 울  571.9 17.1 436.2 29.3  292.7 29.3 227 25.4
인 천  114.6  3.4 78.7 5.3 52.8 5.3 193 21.6
경 기  440.4 13.2 211.8 14.2 142.1 14.2 37 4.1
소 계 1,126.9 33.7 726.7 48.8 487.6 48.8 457 51.0

광

역

시

부 산  277.2  8.3 202.2 13.6 135.7 13.6 74 8.3
대 구  186.2  5.6 126.2 8.5 84.7 8.5 48 5.4
광 주  77.5  2.3 53.1 3.6 35.6 3.6 30 3.4
대 전  70.3  2.1 52.2 3.5 35.0 3.5 34 3.8
울 산  61.1  1.8 32.4 2.2 21.7 2.2 25 2.8
소 계  672.3 20.1 466.1 31.4 312.7 31.4 212 23.7

지

방

권

강 원  150.6  4.5 32.4 2.2 29.7 3.0 19 2.2
충 북  117.1  3.5 28.2 1.9 18.9 1.9 31 3.5
충 남  152.3  4.6 15.3 1.0 10.3 1.0 29 3.3
전 북  171.5  5.1 34.0 2.3 22.8 2.3 23 2.5
전 남  243.1  7.3 27.0 1.8 18.1 1.8 22 2.4
경 북  365.2 10.9 63.4 4.3 42.5 4.3 38 4.3
경 남  291.6  8.7 65.5 4.4 44.0 4.4 50 5.6
제 주  53.3  1.6 19.7 1.3 13.2 1.3 14 1.6
소 계 1,544.7 46.2 285.5 19.2 199.5 20.0 226 25.2

자료: 건설교통부, 󰡔2007 국민임대주택 업무편람󰡕, 2007; 강미나, 󰡔국민임대주택 수요추

정 연구󰡕, 국토연구원, 2007.

이 중 1인 가구와 농촌 가구를 제외한 149만 가구가 국민임대주택의 소

요가구로 산출된다. 지역별 소요량은 수도권 73만 가구(48.8%), 비수도

권 75만 가구(52.2%)로 추정할 수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총량적인 계

산과정은 몇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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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 소요가구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1인 가구와 농촌 가구

를 제외하는 이유는, 1인 가구 및 농촌 가구는 공공지원주택보다는 주거

비보조 및 주택개량지원 같은 지원수단이 효과적이며, 농촌에 고층형태

의 공공지원주택을 건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논의에 근거한

다(권병조[2006]). 하지만 이와 같은 논의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

으며, 특히 1인 가구의 비중이 점점 높아져 가고 있는 상황에서 1인 가

구를 제외한 소요가구의 산정이 유효한지에 대한 의문점이 발생한다. 
또한 현재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중 1인 가구의 비율이 낮지 않음을 감

안한다면 이러한 수요산정방식의 현실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최종적인 국민임대주택의 지역별 배분은 국민임대주택의 총공급호

수인 100만호를 단순히 국민임대주택 소요가구의 비율과 동일하게 배분

하는 방식으로 결정되는데, 이는 결국 모든 지역의 공공지원주택(국민

임대주택) 소요가구 중 67%를 국민임대주택에 수용하고자 하는 계획이

다. 국민임대주택 소요가구 중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로 수용할 수 

있는 67%란 비율에 대한 근거로 건교부에서 제시한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의 입주능력 분석에 의하면, 도시거주 2인 이상 가구 가운데, 113만 

1천 가구가 국민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하며, 이 중 공공지원대상인 소득 

40% 이하 가구는 77만 4천 가구로 나타나 이 비율이 67%로 계산된다

(건설교통부[2007]).
하지만 지역별 수요에 대한 고려가 없는 단순한 총량적인 계획은 지

역별 수급 불일치로 인해 공급효과를 저하시키며, 추후 대량의 미임대 

가능성을 야기할 수도 있다. 이러한 수요량 추정 및 배분의 문제점을 해

결하기 위해 국민임대주택의 수요특성을 고려한 수요추정연구의 필요

성이 대두되었고, 이에 따라 추가적인 수요추정연구가 진행되었다. 강미

나(2007)의 국민임대주택 대상가구의 입주의사와 입주능력을 고려한 수

요추정 결과에 따르면, 기존 수요추정방식과 동일한 소득 기준을 이용

하고 1인 가구를 포함하는 일반가구를 대상으로 분석하였을 때 총수요

가 오히려 90만 가구로 감소하는 결과를 보여준다. 또한 수요량이 임대

료 설정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변화하며, 지역별 수요특성이 상당히 차

별화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이와 같은 국민임대주택의 공급계획

에 있어 수요특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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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국민임대주택의 지역별 공급현황

수도권 비수도권 전국

서울 인천 경기 소계
5대광역시

지방 소계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국민임대

배분계획

(%)
29.3 5.3 14.2 48.8 13.6 8.5 3.6 3.5 2.2 20.2 51.2 100.0

2003~05년 

건설실적

천호 24.3 5.7 101.8 131.7 8.9 10.8 12.6 8.6 3.1 78.4 122.4 254.2

% 9.5 2.2 40.0 51.8 3.5 4.3 5.0 3.4 1.2 30.9 48.2 100.0

자료: 주택도시연구원, 󰡔국민임대주택백서󰡕, 2006; 통계청, 󰡔건설실적󰡕, 각년도.

초기의 수요추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추정된 수요량

에 입각하여 급속한 공급이 진행되고 있고, 이에 따른 결과로 2003～05
년의 건설실적에서도 수도권에 51.8%, 비수도권에 48.2%로 계획된 분배

량에 비해 수도권의 공급량이 약간 많은 상황을 보여준다(표 2-2 참조). 
그러나 지역을 좀 더 세분화하여 수도권 내부와 비수도권 내부의 세부

계획을 비교하여 보면 지역 간 수요 및 배분계획과 실제 건설된 실적 

간에 커다란 괴리를 보이고 있다. 특히 수도권 중 서울의 경우 국민임대

주택의 수요가 높으나 택지부족으로 인해 계획의 절반 수준 이하의 비

율로 공급되고 있으며, 대신에 경기도에서는 수요와 계획보다 2배 정도

의 임대주택이 공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대광역시에서도 비교적 높

은 수요와 배분계획을 가지고 있는 부산과 대구서는 임대주택 건설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지방에서는 높은 비율로 배분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대도시의 인근도시로의 외연화가 초래한 결과이

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수요를 무시한 채 공급물량을 채우기 위하여 

택지가 있는 곳에 건설했기 때문임을 무시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김
진유[2007]).

대한주택공사에서 2005년까지 조사한 국민임대주택의 사업실적을 

보면, 1998년부터 2005년 말까지 사업승인을 기준으로 총 354개 지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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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8,179호, 수도권은 128개 지구에 193,059호(서울의 17개 지구 29,355호 

포함)가 공급되었으며, 이 중 70.9%가 그린벨트지역에서 공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경우를 보면, 2003년까지 대한주택공사와 서울시 SH
공사가 시행한 도봉, 등촌, 상암, 장월, 장지, 발산, 마장지구 등 7개 지

구만이 공공시설 이전지이나 도시 내 자투리공지 등 완충녹지를 대상으

로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였을 뿐 그 이후는 대부분 도시외곽의 그린벨

트지역을 대상으로 국민임대주택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경향이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배경동[2006]). 결국 수요에 대

한 면밀한 분석도 없었으나, 배분된 수요량 또한 공급가능지의 분포에 

따라 배정된 공급량을 우선 공급하는 물량 위주의 공급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2. 세부적인 국민임대주택 공급정책의 경직성

평형의 배분은 초기에는 공급평형 기준 14평형에서 20평형에 국한되

어 있던 것을 1～4분위 소득계층의 실질적인 평균 거주면적과,3) 1인 가

구의 증가를 고려하여 11평형에서 24평형까지 다양하게 공급하는 것으

로 변화되었다(권병조[2006]). 또한 각 평형의 공급배분을 30:30:40으로 

대형평형의 공급을 대폭적으로 늘리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정하였다. 하
지만 지원기준의 변동이 있었고, 공급가능 평형을 다양화하였음에도 불

구하고 현재 국민임대주택 평형별 재정지원 규모에는 큰 차이가 있다.. 
I형의 경우는 40%의 재정지원이 이루어지는 데 비해, Ⅱ형과 Ⅲ형은 각

각 20%, 10%의 재정지원만 이루어지고 있어 입주자의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또한 현재 자금조달의 40～50%를 차지하고 있는 국민주택기금운용

은 국민임대주택의 공급평형에 제한을 두어 일정 기준을 충족시킬 경

우에만 융자가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표 2-4>는 국민주택기금운용계

획 중 임대주택의 융자기준을 보여주고 있다. 표에서 살펴보면 현재

  3) 국토연구원의 ｢2002 도시거주가구 주거실태조사｣(2002)에 따르면, 소득 1분위 도시

가구의 평균 거주면적(전용 기준)은 15.7평, 소득 2분위는 16.8평, 소득 3분위는 18
평, 소득 4분위는 18.7평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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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억원)

사업연도
구분

(분양평형)
계 재정

국민

주택기금
입주자 사업자

19998～
2002

18～20평 100% 30 40 20 10

2003
Ⅰ형(14～15)
Ⅱ형(16～18)
Ⅲ형(18～20)

100%
100%
100%

30
20
10

40
20
30
40

10
10
10

2004
Ⅰ형(14～15)
Ⅱ형(16～18)
Ⅲ형(18～20)

100%
100%
100%

40
20
10

40
10
30
40

10
10
10

2005～06
Ⅰ형(14～15)
Ⅱ형(16～18)
Ⅲ형(18～20)

100%
100%
100%

40
20
10

40
45
50

10
25
30

10
10
10

자료: 건설교통부, 󰡔국민임대주택업무편람󰡕, 2007.

<표 2-3> 연도별 재정 및 기금 지원기준

 

<표 2-4> 연도별 국민임대주택 평형별 지원액

임대주택의 융자기준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자금지원의 규모가 지정되

어 있어 국민임대주택 공급이 일정 기준의 평형에 국한되는 실정을 만

들 수 있다. 결국 전용면적 60㎡ 이상의 공급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

은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공급지원제도에도 불구하고 국민임대주택의 평형별 공급실적은 

(단위: 만원)

1999 2000～02 2003 2004～05 2006 2007 2008

호당 

2,160

호당 2,470(2001년 

사업승인분에 

한하여 호당 3,085)

-전용 35m2 이하: 호당 1,730
- 35～45m2 이하: 호당 2,100
- 45～60m2 이하: 호당 2,470

1,816
2,205
2,594

1,950
3,037
4,125

2,127
3,129
4,499

2,373
3,491
5,019

  주: 상환조건: 10년 거치 20년 상환, 이자율: 연 3%
자료: 건설교통부, 󰡔국민주택기금운용계획󰡕, 각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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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 50㎡ 이하

50～
60㎡
이하

60㎡ 초과

입주

자격

무주택 세대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

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자

※ 단독 세대주는 전용면적 40㎡ 이하인 

주택에만 입주 가능

무주택 세대주로서 전

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당 월평균 소득 이하

인 자

선정

순위

제1순위: 당해 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자

제2순위: 당해 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자치구의 연접 시/군/자
치구 중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자

제3순위: 제 1, 2순위 이외의 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 50% 이하인 자에

게 순위보다 우선공급 

제1순위: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4회 이상 납입한 자

제2순위: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회 이상 납입한 자

제3순위: 제1, 2순위 이외의 자

  주: 4인 이상인 세대는 4인 가구 월평균 소득 적용.
자료: 국민임대주택(http://kookmin.jugong.co.kr/)

<표 2-5> 입주자격 및 선정순위(제32조 제1~3항)

I형이 21.9%, Ⅱ형이 15.4%에 불과하고, Ⅲ형이 60.97%로 계획 시 배정

된 40%를 훨씬 상회하는 공급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현상은 소형 평형

을 기피하는 각 지자체의 요구가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계

획과는 다른 평형대별 공급현황을 정상화하기 위해 2006년에는 I형의 

공급이 41.9%로 확대되었다. 특이한 상황은 재정이 풍부한 서울시의 경

우 국가재정 대신에 지방재정을 투입하여 총 7,690호의 중형(전용면적

(84㎡) 국민임대주택의 공급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이러한 공급평형에 대한 제약 혹은 경직성과 함께 입주자격에 대한 

기준도 지역별로 차이가 나는 상황을 고려하지 못하고 전국적으로 일괄

적인 기준을 유지하고 있다. 소득을 기준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당 월평균 소득의 50%, 70%, 100%의 기준에 따라 각각 전용면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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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주택규모별 사업승인 실적

(단위: 호, %)
평형별

분양면적

Ⅰ

(11～

15평)

Ⅱ

(16～18평)

Ⅲ

(19～24평)

지방

재정

투입

전용면적 36㎡ 이하 39㎡ 41㎡ 45㎡ 46㎡ 49㎡ 50㎡ 51㎡ 55㎡ 59㎡ 84㎡

계 468,652호
102,665

(21.90)

66,664

(14.22)

5,763

(1.23)

12,400

(2.64)

121,902

(26.01)

12,424

(2.65)

456

(0.09)

88,521

(18.89)

2,429

(0.51)

47,738

(10.18)

7,690

(1.64)

1998

～

02

118,782
23,013

(19.37)

11,672

(9.83)

352

(0.30)

8,706

(7.33)

27,810

(23.41)
- -

31,014

(26.49)
-

16,215

(13.65)
-

2003 71,791
6,066

(8.45)

11,084

(15.44)
- -

20,132

(28.07)

4,300

(5.99)
-

16,045

(22.35)
-

13,593

(18.93)

551

(0.77)

2004 91,423
9,245

(10.100)

19,086

(20.88)

1,588

(1.74)

366

(0.37)

33,169

(36.28)

2,356

(2.58)

456

(0.05)

18,016

(19.710

810

(0.88)

5,776

(6.32)

585

(0.64)

2005 96,183
26,460

(27.51)

14,746

(15.33)

1,294

(1.35)

2,865

(2.98)

18,369

(19.10)

4,839

(5.03)
-

13,339

(13.87

1,238

(1.29)

8,028

(8.35)

5,005

(5.20)

2006 90,473
37,881

(41.87)

10,076

(11.11)

2,529

(2.79)

493

(0.54)

22,402

(24.76)

929

(1.02)
-

10,107

(11.17)

381

(0.42)

4,126

(4.56)

1,549

(1.71)
  주: 2006년 다가구 매입(6,339호) 실적 제외.
자료: 건설교통부, 󰡔국민임대주택업무편람󰡕, 2007.

50㎡ 이하, 50～60㎡, 60㎡ 이상의 평형이 배분되고 있는 실정이다.4) 이
는 작은 면적일수록 낮은 소득계층의 가구가 입주하도록 배분기준을 설

정한 것이다. 그러나 가구의 지역별 소득격차 및 가구특성(가구원 수 

등)에 적합한 면적 등에 대한 고려 없이,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

로 입주자의 면적 한도를 설정한 것은 공급과 수요 간의 불일치를 야기

하여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4) 현재는 60㎡ 이하이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가구의 

입주가 가능하나 50㎡ 이하의 경우 50% 이하인 가구에 입주 우선권이 주어진다.



제2장  지역별 수요특성을 고려한 국민임대주택 공급정책 개선방안  141

3. 지역별 수급 불일치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공급목표는 수요를 고려

했다기보다는 총량적인 소요량만을 파악한 정치적인 선택이었다. 또한 

총수요의 지역별 배분도 지역별 수요를 고려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측

면이 많으며, 공급 가능성에 입각한 선택이 주를 이루었다고 볼 수 있

다. 이는 결국, 배정된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 신규 택지 개발을 통한 공

급이 가능한 경기도에 수도권 대부분의 배정물량을 집중시킴으로써 권

역 내 불균형현상을 야기하였다. 이러한 지역별로 불균형한 공급에 따

른 영향으로 특정지역에 국민임대주택의 공급이 집중되는 현상이 발생

하고 있다. 경기도 화성시의 예를 들면, 화성시의 임대주택 비율이 1/4임

에도 불구하고, 2만호에 가까운 추가적인 국민임대주택의 공급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어, 화성시가 ‘화성시=임대도시’로 낙인 찍힐까 우려하고 

있다(이완희, 2006).
또한 지역별 수요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이루어진 국민임대주택 

공급은 몇몇 지자체에서 우려할 수준은 아니나, 장기 미임대 현상을 발

생시키고 있다(김진유[2007]). 이러한 미임대 현상과 관련하여 각 연도별 

국민임대주택 최초 신청률의 변동을 살펴보면, 2000년 전국 평균 211%
에서 2005년 90%로 매년 신청률이 크게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더하여 신숙진(2006)의 추계에 의하면, 2008년부터 공급량이 급

격히 증가하여 연간 7만～10만호의 입주물량이 발생할 계획이다. 결국 

공급될 물량이 현재 공급된 물량과 엇비슷한 규모이며, 이와 같은 규모

의 추가적인 공급이 이루어질 경우 미임대 발생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표면적으로 미임대 현상이 심각하지 않더라도, 우려되

는 부분은 정책의 우선대상자가 아닌 차선자들의 입주로 국민임대주택

이 채워질 수 있다는 것이며, 이는 정책효과의 누수라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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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 연도별 국민임대주택 미임대 추이

 (단위: 호,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신규공급(A) 5,356  9,152 14,187 24,142 27,876  21,415 29,248

공급누계(B) 5,356 14,508 28,695 52,837 80,713 102,128 131,376

연말

미임대

호수

신규(C)
(C/A)

-  462 1,851 1,870 4,315 4,147  4,251

- (5.0) (13.0) (7.7) (15.5) (19.4)  (14.5)

누계(D)
(D/B)

- 462 1,851 2,355 4,315 6,027  5,291

- (3.2) (6.5) (4.5) (5.3) (5.9)  (4.0)

장기 미임대

(D-C)/B

- - - 485 - 1,880  1,040

- - - (0.9) - (1.8)  (0.8)

  주: C는 당해 연도 신규공급 중 연말 미임대호수, D는 당해 연도 말 총미임대호수, 장
기 미임대는 1년 이상 미임대 상태인 호수.

자료: 주택도시연구원, 󰡔국민임대주택백서󰡕, 2006.

<표 2-8> 연도별 공급호수 및 최초 입주자 모집 시 신청현황

(단위: 호, %)

연도 지역별 공급호수 신청호수 신청률(%) 비 고

2000

계 5,356 11,321 211
최고: 제주연동

(4.3 : 1)

최저: 안산고잔
(0.9 : 1)

수도권 4,056 7,693 190
광역시 880 1,800 205
기 타
도 시 420 1,828 435

2001

계 9,152 17,563 192
최고: 광주신기

(4.7 : 1)

최저: 김해장유
(0.9 : 1)

수도권 3,875 6,586 170
광역시 1,104 3,143 285
기 타
도 시 4,173 7,834 188

2002

계 14,187 18,451 130
최고: 대구안심

(3.1 : 1)

최저: 포천송우
(0.6 : 1)

수도권 8,456 9,944 118
광역시 4,155 6,872 165
기 타
도 시

1,576 1,635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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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의 계속

(단위: 호, %)

연도 지역별 공급호수 신청호수 신청률(%) 비 고

2003

계 23,135 33,491 145
최고: 서울등촌

(4.1 : 1)

최저: 목포용해
(0.3 : 1)

수도권 7,698 10,903 142

광역시 5,380 6,710 125
기 타
도 시 10,057 15,878 158

2004

계 27,876 26,083 94
최고: 춘천퇴계

(4.2 : 1)

최저: 포천송우
(0.06 : 1)

수도권 14,891 10,748 72

광역시 3,873 5,248 136
기 타
도 시 9,112 10,087 111

2005

계 21,415 19,242 90
최고: 강릉회산

(4.1 : 1)

최저: 인천논현
(0.2 : 1)

수도권 8,006 3,541 44

광역시 2,997 3,999 133
기 타
도 시

10,412 11,702 112

자료: 주택도시연구원, 󰡔국민임대주택백서󰡕, 2006.

제3절  지자체별 국민임대주택의 수요 및 공급 특성

1. 국민임대주택의 수요특성에 대한 기존 연구

국민임대주택의 계획수립단계에서부터 현재까지 수요와 관련된 연

구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연구가 국가

적 공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거시적인 차원에서 수요량을 파악하는 데

에 주안점을 두었을 뿐, 미시적인 차원에서 잠재적인 수요자들의 수요

특성을 연구한 경우는 많지 않다. 그러나 최근 들어 입주자들의 다양한 

수요특성을 살펴볼 수 있는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특히 소량이나마 국

민임대주택의 미임대가 발생함에 따라 특성별로 차별화된 수요요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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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하기 위한 연구의 필요성이 부각되었다(김진유․이창무 외[2006], 
김진유[2007]).

국민임대주택의 수요특성에 대한 연구는 크게 네 그룹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의사를 결정짓는 요인에 대한 분

석으로, 기입주자의 특성이나 입주 신청자의 특성을 통해 현시화된 수

요그룹의 특성을 살펴보거나, 특정 국민임대주택단지에 대한 입주선호

도 설문을 바탕으로 입주결정요인을 분석한 두 가지 유형의 연구들을 

포함한다. 둘째는 국민임대주택의 규모 선택요인에 대한 분석으로, 마찬

가지로 기입주자의 현시화된 수요와 설문조사를 통한 선호도 분석의 두 

가지 유형을 포함한다. 셋째는 임대료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으로, 국민

임대주택의 임대료 수준을 결정짓는 요인에 관한 분석이 이에 속한다. 
마지막 넷째는 국민임대주택의 공급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용자 편익의 

배분에 대한 연구이다.

가. 입주결정요인 분석

포괄적인 공공임대주택 입주결정요인에 관한 연구는 독립변수로 가

구특성 및 주택특성, 지역특성을 고려한 분석이 이루어져 왔다. 대표적

인 예로 김신영․장희순(2005)은 설문조사를 통해 연령과 직업, 가구소

득 등 가구특성과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의사가 관련이 있는지를 분석하

였고, 분석결과는 입주의사가 가구소득과 주택 점유형태라는 변수에 의

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일반적인 가구특성이 아닌 입지요

인에 관심을 가진 연구로는 국민임대주택이 아닌 재개발임대주택의 경

우이기는 하나 남진․황인자(2006), 김천일(2006)의 연구가 있다. 
남진․황인자(2006)는 주택재개발 후 공급된 임대주택에 입주할 것

인지, 아니면 주거대책비를 지원받고 이주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결정모

형을 독립변수인 주택특성, 가구특성 외에 거리의 대리변수인 통학시간

과 월 교통비용 변수를 도입하여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기존 주택

평수가 적을수록, 월 교통비용이 적게 들수록, 보증부 월세가 아닌 전세

가구인 경우 임대주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임대주택까지의 이주

거리가 입주의사에 영향을 미침을 보여주었다. 또한 김천일(2006)은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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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를 종속변수로 한 다중로짓모형(multi-level logit model)을 사용하

여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선호도가 입지별로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가

를 분석하였다. 이때 사용한 독립변수인 지역의 단위는 서울과 경기도

의 자치구(시)와 건설교통부의 주택종합계획(2003～2012)에서 제시된 16
개 소생활권 등 두 개였으며, 이를 개별가구의 특성과 함께 분석한 결과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입주가 직장이 많은 도심권에서 선호되고 있음을 

보여 주거가 직장에 가까울수록 입주의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

음을 보였다. 이들의 연구는 국민임대주택의 입지가 입주수요를 결정짓

는 데 중요한 요인임을 보여주었고, 따라서 입주대상자들의 직장 위치

와 관련하여 수요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기존 논의를 

뒷받침하는 기초연구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류강민․김진유 외(2007)는 설문을 통해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의사

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는데, 분석의 주요 결과는 

현재 주택과의 거리(이주거리)가 멀수록, 직장과의 거리가 멀수록, 현재 

주택의 규모가 클수록, 인지도가 낮을수록 입주의사를 표명할 확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주거리 증가에 따른 입주선택확률

의 감소는 소형주택 거주자일수록 심하게 나타났다. 앞의 국민임대주

택 입주자 및 입주신청자의 특성 분석결과와 마찬가지로 입주가능자들

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한 개별적인 입주의사 결정요인 분석에

서도 국민임대주택의 입지가 입주수요에 중요한 요인임을 다시 확인해 

주고 있다.
김진유(2007)는 국민임대주택 입지가 입주의사에 미치는 영향도를 

좀 더 직접적으로 분석하였는데, 수도권 국민임대주택 입주자들의 경우 

평균 이주거리가 10.6km에 불과하며, 수도권 입주신청자들의 경우는 이

보다 큰 14.2km임을 보여준다. 또한 주요 수요권역(1차상권)의 영역은 

입주자들의 경우 74.3%가 20km 이내이며, 신청자들의 경우 75.1%가 반

경 15km 이내라고 제시하고 있다. 이는 평균적으로 수요자의 70% 정도

를 포괄하는 1차상권의 범위가 15km 정도로 수요권역의 공간적인 범위

가 그리 크지 않음을 보여준다.



146  주택시장 및 정책에 관한 연구 

나. 주택규모 수요 분석

정의철(2002)과 최열․김종성(2003)은 거주기간, 주택유형, 점유형태, 
이전주택규모, 층수 등과 같은 주택특성과 성별, 연령, 가구원수, 월소

득, 승용차수와 같은 가구특성, 행정구역별 지역특성을 독립변수로 사용

하여 주택규모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이들은 각각 수도권지역과 부산

을 대상으로 하여 순서형 프로빗 모형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분석결

과, 가구의 자동차 수, 소득과 같은 경제 관련 변수가 주택규모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과거에 거주했던 주택규모 또한 현

재 주택규모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 연

구는 전국이 아닌 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였고, 표본수가 제한됨에 따라 

주택의 규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역적 특성에 대한 충분한 고려를 

하였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들은 분석결과를 통해, 현재 거주하는 주택의 규모가 입주의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향후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의 규모가 

다양화되고 현재보다 큰 규모의 주택도 포함되어야 함을 의미한다고 주

장하고 있다. 향후에는 주택가격이 낮아 저소득층의 경우에도 30평(100
㎡) 이상의 중형 주택에 살고 있는 가구가 많은 지방 중소도시지역의 경

우에는 현재보다 큰 규모의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된 연구로서 국민임대주택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았으나, 

이상일․이창무(2006a, 2006b)는 주택수요면적이 가구특성 및 소득특성 

등 다른 요인을 통제하며, 지역별로 차이가 존재함을 보여준다. 분석결

과, 동일한 가구가 서울에 거주하는 경우 다른 수도권지역에 거주하는 

것에 비해 강남권일 경우에는 20%, 비강남권일 경우 17.4%의 거주면적 

감소를 수반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역으로 상대적으로 주택임대

료가 저렴한 지방도시의 경우 서울에 비해 동일한 특성의 가구라고 하

더라도 더 넓은 주거면적을 수요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와 관련

하여 임혜순․이학동(2007)은 국민임대주택이 건설 예정인 원주문막지

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택선호도 및 수요예측 조사를 통해 

방이 3칸 이상인 구조에 규모는 20평형대 이상인 중대형 평형을 선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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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국민임대주택의 공급시 중대형주택의 공급확대

가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류강민․김진유 외(2007)는 입주가능자들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

과를 바탕으로 입주가능자들의 선호 주택규모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 
선호 주택규모는 현재 주택의 규모, 가구원 수, 소득 및 자산에 의해 결

정되며, 현재 거주하는 주택의 규모가 가장 중요한 결정요인이라고 주

장하였다. 이는 지역별로 차별화되어 있는 가구당 거주면적의 차이가 

국민임대주택의 규모 결정에 차이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간접적인 결과

를 보여준다. 이와 관련된 연구로서 대한주택공사(2007)는 안성진사지구

의 수요조사를 통해 평형대별 수요편차가 크며, 특히 소형평형의 경우 

안성 및 평택 주변의 경우 수요가 부족하여 국민임대주택단지의 건설이 

불확실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평형의 공급비율은 고정되어 있

어 배분의 조정이 쉽지 않다.

다. 국민임대주택 지불의사 임대료 결정요인 분석

최근 들어 공급비용과 주변 임대료 수준에 기초한 획일적인 국민임

대료 수준의 결정에 대한 회의적인 논의들이 진행되어 왔다. 현재의 국

민임대주택 임대료 체계는 입주자의 부담능력에 대한 엄밀한 고려 없이 

동일 규모의 주택에 동일 임대료를 적용하고 있어 소득이 낮은 가구의 

경우 부담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실제로 지난 10월 경기북부지역의 국

민임대주택 입주자들의 임대료 납부거부 및 갱신계약 거부 사례는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가장 대표적인 연구로서 진미윤

(2007)은 응능응익형 국민임대주택 임대료 산정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응능응익형 임대료 체계’란 주택으로부터 나오는 주거서비스에 

대한 대가뿐 아니라 소득, 자산 등 입주자의 주거비 부담능력까지 동시

에 고려해 임대료를 결정하는 방식을 뜻하며, 이를 위해 국민임대주택 

입주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최저생계비 대비 전세환산

액이 전체 소득의 21%를 차지한다는 점을 바탕으로 월소득 대비 월임

대료 비율(Rent-to Income Ratio: RIR)이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대

료를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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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세부적인 지불의사금액에 대한 분석으로 이창무․나강열 외

(2007) 및 유명한․이창무․나강열(2007)은 각각 PSM(Price Sensitivity 
Method)과 CVM(Contingent Valuation Method) 기법을 사용하여 다양한 

지불의사금액을 도출하였는데, 국민임대주택의 지불의사 임대료가 가구 

구성원 수, 가구주 연령, 가구주 교육수준, 현재 주택의 평형, 가구 월평

균 소득, 가구 총부채, 가구의 금융자산과 부동산 자산 등의 가구개별특

성 등에 의해 결정됨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 연구의 분석결과는 가구소

득과 금융자산 모두 국민임대주택의 지불의사 임대료를 높이는 요인으

로 작용하나 금융자산이 소득보다 지불의사 임대료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들은 이를 현 국민임대주택의 임대계약형태가 

보증금의 비중이 비교적 크기 때문으로 해석하였다. 
위의 연구들이 국민임대주택의 임대료 산정에 있어 개별가구특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을 증명하였다면, 이광민․이창무(2007)는 지불의사

금액이 단순한 가구특성뿐만 아니라 국민임대주택의 입지와 이주거리 

등 지역적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지불의사금액을 종

속변수로 비선형회귀모형을 이용하여 가구특성 외에 거리특성과 지역특

성(4개의 지역더미변수)을 독립변수에 추가하여 분석한 결과, 이주 시 증

감된 직주거리와 각 시별 지역적인 차이가 지불의사 임대료에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는 국민임대주택 지불의사 임대료가 현 거

주주택의 지역별 임대료 수준 등의 지역적 요인의 영향을 받아 결정된다

는 것을 보인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통해 국민임대주택의 임대료 산정과

정에 있어서 획일화된 총량적 수요추정방식을 탈피, 개별가구특성과 지

역특성 등을 고려한 새로운 임대료산정방식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라. 국민임대주택의 공급에 따른 사용자 편익의 배분에 

관한 연구

조윤애․김태룡(2004)은 국민임대주택의 공급에 따른 사용자 편익의 

배분에 관한 연구를 통해 국민임대주택사업이 목표로 하고 있는 저소득

층 입주대상계층에 제대로 배분될 수 있는가를 국민임대주택의 평균적

인 입주자의 주거비 부담가능성이라는 기준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오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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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2000)은 6대 대도시의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편익분석을 통해 지역

별 소득수준별 형평성을 추론하였다. 그 결과 입주자의 편익은 서울이 

가장 높고 대전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구원 수가 많고 소득

수준이 높고 가구주 연령이 높으며 가구주의 교육연한이 짧을수록 입주

자의 편익이 높음을 밝혀냈다. 장영희․박은철․용혜경(2003)은 공급량

이 확대되는 공공임대주택을 하나의 체계로 운영하는 통합안을 제시하

였고, 소득계층별로 배분하여 공급하고 각 계층별로 임대료를 차등부과

하며, 공급되는 주택규모를 세분화하여 계층별 혼합을 유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정의철(2006)은 Stone-Geary 효용함수를 이용하여 소득수준이 증가함

에 따라 입주자 편익이 증가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분석결과 입주자 

편익의 지역적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서울을 기준으로 한 지역

더미변수의 추정계수는 여타 조건이 통제된 경우 경기지역 입주자의 편

익이 가장 높은 것으로 추정되어 오동훈(2000)의 연구결과를 재확인하

고 있다. 좀 더 세부적으로는 지방 대도시(부산, 대구, 대전)의 입주자 

편익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방 중도시(전주, 청주)의 입주자 편

익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지역별 편익 배분의 형평성

을 해소하기 위해 입주자 선정기준이나 지불임대료 산정방식에 대한 제

도적 개선의 필요성이 있음을 주장하였다.
장경석(2007)은 공공임대주택의 직접공급방식과 임대료 보조정책의 

효과를 비교한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재무적 순비용5)을 고려한 국민임

대주택과 전세자금대출 프로그램의 비용효과성6) 비교분석을 통하여, 국
민임대주택 프로그램이 수도권의 서울, 인천, 수원 등의 지역을 제외한 

전국에서 전세자금대출 프로그램이 국민임대주택에 비해 효율적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경제적 순비용7)을 고려할 경우에는 전국의 모든 지역

  5) 재무적 순비용은 토지 및 주택개발의 직접비용으로부터 임대료수입과 투자자본의 

잔존가치를 차감한 비용임.
  6) 국민임대주택의 재무적 순비용과 경제적 순비용을 전세자금대출 프로그램의 재무

적 순비용과 경제적 순비용으로 나누어준 비율을 통해 효과성을 판단할 수 있음(분
석에서 할인율은 각각 6%를 사용하였음).

  7) 경제적 순비용이란 직접비용과 조세감면, 이자 보조금과 같은 간접보조금에서 임대

료수입과 투자자본의 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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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국민임대주택 프로그램이 전세자금대출 프로그램보다 비용효과성

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어 국민임대주택의 직접공급보다는 전세지원제

도와 같은 임대료보조시스템의 활성화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에 더욱 

효율적인 방안임을 제시하였다.

2. 국민임대주택 수요특성의 지역별 차이

각 지역별로 유지되고 있는 주택시장은 지역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일단 그러한 수요를 담고 있는 주택공급상황을 간단하

게 살펴보면, 2005년 전국의 주택보급률은 106%이나 서울은 90%에 불

과하고, 전라남도와 같은 지방은 135%로 심각한 편차를 보이고 있다. 
주택유형에 있어서도 수도권이나 광역시에서는 아파트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데 반하여 지방에서는 여전히 단독주택의 비중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좀 더 직접적으로 강미나(2007)의 연구에서 제시된 국민임대주택 대

상가구8)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가구원 수의 경우 수도권이나 광역시에 

비해 지방 도지역의 1인 가구의 비율이 월등히 높은 양상을 보여준다. 2
인 가구의 비율은 엇비슷하나 3인 이상 가구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지방 

도지역에서 낮은 양상을 보여준다. 결국 국민임대주택의 공급에 있어서 

지방도시에서는 1인 가구에 대한 고려가 더욱 신중히 이루어져야 할 필

요성이 대두된다. 
지역별 통근특성 또한 적지 않은 차이를 보인다. 수도권은 대중교통의 

이용률이 높으나 광역시의 경우 상대적으로 자가용의 이용률이 높다. 반
면에 지방 도지역의 경우는 도보나 자전거의 이용이 급격히 높아지는 양

상을 보인다. 이는 수도권이나 광역시에 비해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수

단의 보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향
후 이러한 대중교통시설의 건설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8) 국민임대주택 대상가구란 “소득수준이 일정수준 이하인 무주택가구로서 정부의 정

책적 지원이 필요한 가구”로 정의할 수 있으며, 대상가구의 규모는 다음과 같이 추

정할 수 있다.
국민임대주택 대상가구 = 일반가구 수×무주택가구 비율×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일정수준 이하 가구 비율



제2장  지역별 수요특성을 고려한 국민임대주택 공급정책 개선방안  151

<표 2-9> 2005년 주택보급률 및 유형별 주택 현황

(단위: 천 가구, 천호)

보급률 

(%)
가구 

수

유형별 주택현황

주택재고 

총계
단독 아파트 연립 다세대 

영업용 

건물 내 

주택

전국 105.9 12,491
13,223 4,264 6,963 559 1,229 209

100% 32.2% 52.7% 4.2% 9.3% 1.6%

서울 89.7 2,588 2,322(100%) 19.64% 54.22% 6.33% 18.56% 1.29%

인천 107.6 672 724(100%) 15.75% 54.70% 3.04% 25.41% 1.10%

경기 100.8 2,716 2,736(100%) 19.08% 62.43% 5.63% 11.70% 1.17%

부산 101.4 954 967(100%) 26.99% 57.39% 4.24% 9.62% 1.76%

대구 92.5 658 609(100%) 29.23% 60.10% 1.31% 7.39% 1.97%

광주 103.2 368 379(100%) 25.33% 70.98% 1.32% 1.06% 1.32%

대전 102.0 373 380(100%) 23.42% 63.68% 4.21% 7.11% 1.32%

울산 99.7 277 277(100%) 24.19% 63.90% 3.25% 6.50% 2.17%

강원 126.8 390 494(100%) 47.57% 44.53% 4.66% 0.81% 2.23%

충북 119.5 382 456(100%) 45.61% 47.59% 3.73% 1.32% 1.75%

충남 129.1 492 635(100%) 52.91% 38.74% 3.78% 2.83% 1.73%

전북 125.5 477 598(100%) 50.00% 45.32% 2.51% 0.67% 1.51%

전남 135.4 496 671(100%) 63.19% 32.19% 1.94% 0.75% 1.79%

경북 126.0 697 878(100%) 53.99% 37.36% 3.19% 3.19% 2.16%

경남 115.8 815 943(100%) 44.64% 48.25% 2.76% 2.55% 1.80%

제주 111.1 138 153(100%) 53.59% 24.18% 7.84% 11.76% 2.61%

자료: 건설교통부, 󰡔시도별 주택보급률󰡕, 2007.

 

받아들인다면, 지방 도시에서 주민들의 이주지 선택은 직장위치에 훨씬 

더 민감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한 영향으로 공공임대주택의 이주거

리가 지방도시에서 상대적으로 가까운 양상을 보여준다. 결국 공급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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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0> 지역별 가구원 수

(단위: %, 명)

시/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이상 

가구

계

평균 

가구원

수

전국 39.0 27.2 15.9 13.7 3.3 0.8 100.0 2.2

수도권 38.1 26.6 17.1 13.7 3.6 0.9 100.0 2.2

5대 광역시 35.8 27.9 15.9 16.6 3.0 0.9 100.0 2.3

지방 도지역 43.0 27.6 14.0 11.6 3.2 0.7 100.0 2.1

자료: 강미나, 󰡔국민임대주택 수요추정연구󰡕, 국토연구원, 2007.

<표 2-11> 지역별 통근수단 및 통근시간

(단위: %, 분)

시/도 자가용
대중

교통
도보 자전거 기타 무응답

통근

시간 

(편도)

전국 13.3 22.0 14.1 1.5 48.5 0.7 15.5

수도권 11.6 29.9 10.8 1.3 46.0 0.4 18.8

5대 광역시 14.2 21.5 9.0 1.2 52.7 1.3 14.3

지방 도지역 15.3 10.1 22.9 2.0 49.1 0.6 11.2

자료: 강미나, 󰡔국민임대주택 수요추정연구󰡕, 국토연구원, 2007.

국민임대주택의 실질적인 수요권이 작은 구도를 고려하여 수요추정 및 

그에 따른 공급계획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가구당 주택면적이나 1인당 주거면적을 살펴보면, 쉽게 예상할 수 

있듯이, 수도권에 비해서는 광역시에서, 광역시에 비해서는 지방도시에

서 주거면적이 넓어지는 양상을 보여준다. 1인당 주거면적을 비교하면, 
수도권에 비해 지방도시의 1인당 주거면적이 3.9㎡(20.9%) 더 넓은 양상

이 유지되고 있다. 



제2장  지역별 수요특성을 고려한 국민임대주택 공급정책 개선방안  153

(단위: %)

15분 

거리 

이하

30분 

거리 

이하

1시간 

거리 

이하

1시간 

30분 

거리 

이하

1시간 

30분 

거리 

이상

무응답 계

전국 6.3 22.2 39.5 15.8 15.4 0.8 100.0

수도권 5.3 17.8 36.5 19.8 19.7 0.8 100.0

5대 광역시 5.4 24.5 41.1 14.0 14.4 0.6 100.0

지방 도지역 9.3 29.5 44.8 8.7 6.6 1.1 100.0

자료: 강미나, 󰡔국민임대주택 수요추정연구󰡕, 국토연구원, 2007.

<표 2-12> 지역별 공공임대주택 희망 입주거리

<표 2-13> 지역별 주택 사용면적 

(단위: ㎡)

시/도 가구당 주택사용면적 1인당 주택사용면적

전국 43.1 19.8

수도권 41.2 18.6

5대 광역시 42.3 18.7

지방 도지역 46.6 22.5

자료: 강미나, 󰡔국민임대주택 수요추정연구󰡕, 국토연구원, 2007.

주택점유형태를 보면 수도권에 비해 광역시, 광역시에 비해 지방도

시의 월세 비중이 급격히 높아지는 양상을 보여준다. 역으로 전세의 비

중은 수도권이 44.5%인 데 비해 광역시는 36.8%, 지방도시는 23.0%로 

급격히 줄어드는 양상을 보여준다. 이러한 차이는 국민임대주택의 임대

계약형태가 지역특성에 맞게 차별화될 때 정책효과가 더 향상될 수 있

을 뿐 아니라 지방도시의 경우 바우처제도와 같은 임대보조금제도의 도

입 가능성이 수도권에 비해 더 높다는 점을 보여준다.
 주택의 수요와 공급의 결과로 형성되는 주택 임대료의 수준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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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4> 지역별 주택점유형태

(단위: %)

시/도 전세
보증부 

월세
월세

보증금 

사글세
무상 기타 계

전국 36.2 40.9 14.7 0.3 7.7 0.2 100.0

수도권 44.5 44.4 7.2 0.0 3.6 0.3 100.0

5대 광역시 36.8 40.8 16.5 0.2 5.6 0.1 100.0

지방 도지역 23.0 35.5 24.8 0.9 15.6 0.2 100.0

자료: 강미나, 󰡔국민임대주택 수요추정연구󰡕, 국토연구원, 2007.

<표 2-15> 지역별 임대료 현황

(단위: 만원)

임대료

전세
보증금 있는 월세 보증금 없는 월세

(사글세 포함)보증금 월세

전국 3,321.9 740.0 20.2 30.2

수도권 4,007.0 721.4 23.1 29.9

5대 광역시 2,534.6 716.3 16.6 20.0

지방 도지역 2,208.6 794.9 17.8 35.5
자료: 강미나, 󰡔국민임대주택 수요추정연구󰡕, 국토연구원, 2007.

지역 간 큰 차이를 보여준다. 전세를 기준으로 지방도시는 수도권에 비

해 절반 정도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월세의 수준은 전세보다

는 작은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월세의 경우는 오히려 지방도시가 더 높

은 상황을 보여준다. 이는 특이한 현상으로 가격이 안정되어 있는 지방

의 경우 월세의 수준이 전세의 수준에 비해 높게 형성되어 있거나, 사글

세와 같은 극빈층의 월세수준은 최소수준으로 지역에 상관없이 유지되

거나, 또는 자료 수의 한계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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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민임대주택 공급 및 입주자 특성의 지역별 차이

앞에서 살펴본 잠재수요자들의 지역별 특성에 더하여 실제로 국민임

대주택에 입주한 가구들의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그러한 잠재수요가 어

느 정도로 실현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자.
우선 지역별로 국민임대주택 입주가구의 가구당 가구원 수를 살펴보

면, 강미나(2007)의 연구결과로 제시된 잠재수요가구 중 1인 가구의 비율

인 39.0%에 훨씬 못 미치는 가구(28.45%)가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서울의 경우는 1인 가구의 입주 비율이 0.71%
에 불과한 반면 충남의 경우는 40.5%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수도권, 광
역시, 지방 간의 특별한 경향성은 보이지 않는다. 다만 서울시와 같이 국

민임대주택의 공급량이 주택재고량에 비해 적은 지역에서는 경쟁적인 

구도하에 1인 가구의 입주가 제약된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가 가족단위의 가구와의 경쟁에서 1인 가구의 입주가 제약되기 때

문인지 또는 1인 가구의 입주의사가 낮거나 입주능력이 부족하기 때문

인지에 대해서는 차후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국민임대주택 입주가구의 임대계약형태를 보면, 월세/보증금의 비율

은 수도권이 가장 높고, 광역시, 지방으로 갈수록 그 비율이 작아지는 

경향성을 관측할 수 있다. 이는 지방의 경우 두드러지게 월세의 비중이 

높은 임대계약형태들이 유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국민임대주택이 

그러한 수요특성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 또한 

국민임대주택의 입주과정에서 보증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정책대상자의 

탈락현상에 대한 개연성을 보여주는 결과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에 대

해서는 좀 더 엄밀한 분석이 요구된다.
지역별로 공급된 평형의 배분에 대해 손쉽게 취득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입주시점의 입주자 자료를 이용하여 지역별 평형 배분을 정리하면 

지역 간에 편차가 있는 평형별 공급현황을 살펴볼 수 있다. 소형(39㎡ 
이하)의 경우는 수도권이 34.0%, 광역시가 25.7%, 지방이 24.4%로 수도

권의 공급비율이 높았던 반면, 대형(52～59㎡)의 경우는 수도권이 9.8%, 
광역시가 12.2%, 지방이 14.2%로 어느 정도 지방의 대형 임대주택에 대

한 수요가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가장 주택임대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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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6> 지역별 국민임대주택 입주가구의 가구당 가구원 수

(단위: 호, 인)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이상 가구
평 균 

가구원 수

수

도

권

서울 4 (0.71%) 68 (12.12%) 489 (87.17%) 3.78

인천 1,194 (25.13%) 887 (18.67%) 2,670 (56.20%) 2.71

경기 6,048 (30.93%) 3,664 (18.74%) 9,841 (50.33%) 2.51

5대 

광

역

시

부산 772 (21.24%) 686 (18.88%) 2,176 (59.88%) 2.81

대구 511 (21.52%) 394 (16.59%) 1,470 (61.89%) 2.87

광주 1,475 (28.23%) 977 (18.70%) 2,773 (53.07%) 2.59

대전 967 (29.51%) 554 (16.91%) 1,756 (53.59%) 2.62

울산 459 (33.28%) 240 (17.40%) 680 (49.31%) 2.49

강원 1,143 (28.43%) 739 (18.38%) 2,139 (53.20%) 2.58

충북 1,140 (28.28%) 671 (16.65%) 2,220 (55.07%) 2.58

충남 1,167 (40.45%) 390 (13.52%) 1,328 (46.03%) 2.41

전북 1,086 (31.70%) 625 (18.24%) 1,717 (50.12%) 2.55

전남 783 (25.88%) 576 (19.70%) 1,646 (54.41%) 2.69

경북 299 (20.18%) 221 (19.47%) 685 (60.35%) 2.78

경남 1,399 (28.52%) 961 (19.59%) 2,545 (51.89%) 2.56

제주 372 (19.35%) 358 (18.63%) 1,192 (62.02%) 2.85

전국 18,819(28.45%) 12,011(18.16%) 35,327(53.40%) 2.71

자료: 대한주택공사에서 제공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자료를 재구성(2000년 1월부터 

2006년 11월까지의 93,403개의 입주자 특성자료 중 결측치를 제외한 66,157개 표

본으로 구성).

비싼 서울시의 경우는 소형의 공급확대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재

정을 이용하여 전용면적 60㎡ 이상의 국민임대주택을 매년 10% 이상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재정이 풍부한 지자체의 경우 정

책적 대상계층에 대한 고려보다는 국민임대주택의 외부효과를 줄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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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7> 지역별 국민임대주택 입주가구의 평균 월세/보증금 비율 

   (단위: %)

월세/보증금 비율

수도권

서울 0.92%

인천 1.16%

경기 1.01%

5대
광역시

부산 1.12%

대구 0.80%

광주 0.59%

대전 0.92%

울산 0.97%

강원 0.97%

충북 0.85%

충남 0.61%

전북 0.62%

전남 0.60%

경북 0.83%

경남 0.67%

제주 0.90%
자료: 대한주택공사에서 제공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자료를 재구성(2000년 1월부터 

2006년 11월까지의 93,403개의 입주자 특성자료 중 결측치를 제외한 93,164개의 

표본으로 구성).

위한 정책적 선택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시장임대료 수준과 국민임대주택 임대료 수준 간의 지역 간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입주자 자료를 바탕으로 주변지역 시세와 비교해 보면 서

울, 경기, 부산, 대구, 대전, 경북을 제외하면 모든 지역에서 국민임대주

택의 전세환산 평당 전세가가 비슷한 평형(19～24평형)의 주변지역 시세

보다 비싼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국민임대주택의 입지가 고려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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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8> 지자체별 국민임대주택 공급 평균면적 분포 

(단위: 호, %)

수도권 비수도권 전국

서울 인천 경기 소계
5대 광역시

지방 소계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소계

평균
면적
(㎡)

46.89 44.44 45.26 45.16 47.70 44.50 45.62 51.36 45.19 47.02 47.35 46.31

39㎡
이하

190 1,915 12,141 14,246 1,004 1,067 1,625 333 779 4,808 8,047 12,855 27,101
(31.9%)(29.4%)(35.1%) (34.0%) (26.6%)(36.4%)(28.7%) (8.4%) (32.5%) (25.7%) (24.4%) (24.9%) (29.0%)

49㎡
이하

55 3,723 11,222 15,000 668 926 2,488 511 547 5,140 9,035 14,175 29,175
(9.3%) (57.1%)(32.4%) (35.8%) (17.7%)(31.6%)(44.0%)(12.9%)(22.8%) (27.5%) (27.4%) (27.4%) (31.2%)

51㎡
이하

257 720 7,369 8,346 1,490 748 1,285 1,989 976 6,488 11,201 17,689 26,035
(43.3%)(11.1%)(21.3%) (19.9%) (39.4%)(25.5%)(22.7%)(50.3%)(40.7%) (34.7%) (34.0%) (34.2%) (27.9%)

59㎡
이하

92 158 3863 4,113 615 190 257 1,124 95 2,281 4,698 6,979 11,092
(15.5%) (2.4%) (11.2%) (9.8%) (16.3%) (6.5%) (4.5%) (28.4%) (4.0%) (12.2%) (14.2%) (13.5%) (11.9%)

계
594 6,516 34,595 41,705 3,777 2,931 5,655 3,957 2,397 18,717 32,981 51698 93,403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자료: 대한주택공사에서 제공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자료를 재구성(2000년 1월부터 2006년 11월까

지 9,3403개의 입주자 특성자료로 구성).

<표 2-19> 서울특별시 국민임대아파트 적용시기별 평형비율

적용시기 계
18평형

(전용12)
22평형

(전용15)
26평형

(전용18)
33평형

(전용25.7)

2003. 3. 17 100% 30% 40% 20% 10%

2005. 7. 22 100% 0% 35% 40% 25%

2006. 1. 23 100% 10% 35% 40% 15%

자료: 서울시(http://www.seoul.go.kr/)

않은 해당 지자체의 평균 전세 시세와 비교하였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

과일 수도 있으나, 전반적으로 정책수혜자의 측면에서 입지나 주택의 질

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 주거비용이 꼭 저렴하다고만은 볼 수 없다는 해

석이 가능하다. 또한 절대적인 임대료의 수준이 아닌 상대적인 관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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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0> 국민임대주택 전세환산평균 및 지자체별 평균 평당 전세가격

(단위: 천원,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평균

서울
2,435(59.2) 2,432(54.1) 3,176(72.3) 3,196(75.1) 3,187(72.5)

 66.6%
4,110 4,495 4,395 4,255 4,395 

인천
2,201(95.5) 2,589(101.5) 2,425(97.8) 2,823(121.4) 2,779(117.8) 2,739(108.5)

106.9%
2,305 2,550 2,480 2,325 2,360 2,525 

경기
1,847(74.8) 2,206(75.2) 2,217(71.6) 2,536(84.3) 2,480(87.6) 2,452(82.0) 2,365(70.4)

77.8%
2,470 2,935 3,095 3,010 2,830 2,990 3,360 

부산
2,143(90.8) 2,154(90.5) 2,309(100.2) 1,940(85.3) 1,924(81.4)

89.6%
2,360 2,380 2,305 2,275 2,365 

대구
1,674(80.1) 2,142(91.7) 2,264(101.1) 2,503(113.5) 2,479(102.7) 2,391(93.8)

97.2%
2,090 2,335 2,240 2,205 2,415 2,550 

광주
1,208(83.6) 1,211(80.5) 1,930(121.4) 1,737(105.3) 1,982(115.2) 2,227(124.1)

106.1%
1,445 1,505 1,590 1,650 1,720 1,795 

대전
1568(101.2) 1,554(88.3) 2,047(102.1) 2,105(95.0) 2,195(99.5) 2,224(99.3) 2,250(100.2)

98.1%
1,550 1,760 2,005 2,215 2,205 2,240 2,245 

울산
1,741(103.9) 2,009(106.0) 1,960(102.6)

104.2%
1,675 1,895 1,910 

강원
1,147(92.9) 1,136(89.4) 1,890(137.0) 1,916(129.5) 2,079(135.9) 2,071(129.8)

120.6%
1,235 1,270 1,380 1,480 1,530 1,595 

충북
1,698(125.3) 1,426(102.6) 1,982(134.4) 1,810(121.1) 1,999(129.4) 1,786(111.6)

120.8%
1,355 1,390 1,475 1,495 1,545 1,600 

충남
1,990(147.4) 1,989(134.4) 1,999(118.3) 1,851(113.2) 2,099(116.9) 2,074(113.6)

122.8%
1,350 1,480 1,690 1,635 1,795 1,825 

전북
1,452(119.0) 1,452(116.6) 1,544(118.3) 1,561(116.5) 1,726(120.7) 1,791(117.1)

118.0%
1,220 1,245 1,305 1,340 1,430 1,530 

전남
1,353(114.2) 1,606(135.5) 1,580(131.7) 1,620(135.0) 1,675(135.6)

130.4%
1,185 1,185 1,200 1,200 1,235 

경북
1,559(115.9) 1,765(127.9) 1,813(126.8) 1,761(123.1) 1,824(124.1) 1,957(123.5)

123.6%
1,345 1,380 1,430 1,430 1,470 1,585 

경남
1,148(64.0) 1,156(58.7) 1,972(95.7) 1,944(94.6) 1,910(91.2) 1,886(85.3)

82.2%
1,795 1,970 2,060 2,055 2,095 2,210 

제주
1460(89.8) 1,460(92.4) 2,064(115.6) 2,123(114.8) 1,906(101.9) 1,901(101.4)

103.1%
1,625 1,580 1,785 1,850 1,870 1,875 

총
평
균

1,625(86.3) 1,671(88.6) 1,786(89.5) 2,091(102.9) 2,109(100.0) 2,147(102.8) 2,074(102.6)
96.4%

1,882 1,886 1,996 2,032 2,109 2,088 2,021
  주: 각 지역별로 위쪽은 대한주택공사에서 제공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자료의 보증금과 월세를 

전월세 전환율 10%를 적용하여 환산한 평당 전세가이고, 아래쪽은 지자체별 19평에서 24평까

지의 평당 전세가의 평균값임. (  ) 안은 해당 입주시점 국민임대주택 평당 전세가 /지자체별 

평균 평당 전세가격의 비율임.
자료: 대한주택공사에서 제공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자료를 재구성(2000년 1월부터 2006년 11월까

지 93,403개의 입주자 특성자료); 부동산 11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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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시세와 비교하면 서울이나 광역시의 수혜의 폭이 지방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이 각 국민임대주택의 수요특성은 지자체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요약하면 기본적인 가구의 특성은, 수도권에 비해 지방

에서 1인 가구의 비율과 월세의 비중이 높으며, 통근수단에 있어서는 대

중교통의 이용이 적고, 도보의 비중이 상당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어, 
이주거리에 한계가 있는 현황을 보여준다.

그러나 공급된 국민임대주택의 평형 분포는 실질적인 수요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으며, 임대계약형태에 있어서도 잠재수요자

들의 경우는 월세의 비중이 높은 데 반하여 국민임대주택 입주자들의 

경우는 그러한 경향성이 반영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임대

료의 수준에 있어서도 지방의 경우는 수도권이나 광역시에 비해 그 수

혜의 폭이 작은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일반적인 국민임대주택 대상자

의 현 거주특성이 국민임대주택의 수요특성을 그대로 반영한다고는 볼 

수 없으나, 상당한 연계성을 추론할 수 있고, 그렇다면 현재의 평형별 

공급배분형태나 임대계약 조건, 국민임대주택 임대료 수준은 지역별 수

요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주

거면적의 수요특성에 대하여는 다른 요인이 통제된 좀 더 엄밀한 분석

이 요구된다.

제4절  국민임대주택 수요 결정요인 분석

1. 분석모형 및 자료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민임대주택의 수요특성은 지역별로 상당

한 차이를 보여준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지역별 수요특성 차이가 가구

특성을 통제하고 나서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즉, 수요특성으로 임대료와 주택평형을 수요특성으로 선택하고, 각각의 

종속변수에 대하여 회귀모형을 구성하여 지역별 특성이 한계적으로 어

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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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대한주택공사에서 제공한 국민임대주택 입주

자 자료이다. 자료의 공간적인 범위는 전국이며, 2000년 1월부터 2006년 

11월까지의 대한주택공사가 공급한 전국의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하였거

나 입주계약을 체결한 가구의 자료 93,403개 중 결측치를 제거한 23,444
개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표 2-21>은 분석에 사용된 변수와 기초통계량을 보여주고 있다. 임
대료는 입주자별로 현재 지불하고 있는 보증금과 월세를 전월세 전환율 

10%를 적용하여 전세로 환산한 가격으로 평당 전세가를 이용하였으며, 
평당 전세가의 기초통계는 평균이 204만원이었으며, 최소 110.5만원 최

대 325만원으로 나타났다. 입주자의 주거면적(전용면적 기준)은 평균 14
평이며, 최대 18평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의 연령은 평균 

59세이며, 남성 가구주가 6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가구원 수는 2.76명이며, 가구원 수가 2명 이하인 입주세대가 전체의 

4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1인 가구의 선호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지역특성 변수는 먼저 지역을 6대 광역시와 9개의 도로 나누어 

더미변수로 처리하였으며, 광주지역과 경기지역의 표본이 각각 5,225개, 
5,092개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였다. 

또한 지역특성에 대한 추가 분석으로 사용한 임대료의 경우 부동산

114(주)에서 제공한 2000년부터 2006년까지의 각 연도별 19평 미만과 

19～24평의 평균 아파트 평당 전세가격의 평균으로 이루어졌으며, 서울

지역의 평당 전세가가 매년 가장 높은 가격을, 전남지역은 매년 가장 낮

은 평당 전세가를 보이고 있다. 인구밀도는 통계청 자료를 이용하여 

2005년의 1ha당 사람 수인 ‘인/ha’를 단위로 사용하였으며, 서울지역이 

가장 높은 17인/ha을 나타낸 반면, 강원도 지역의 경우 0.09인/ha로 나타

나 가장 낮은 인구밀도를 보이고 있다. 
국민임대주택 공급비율의 경우 % 단위를 사용하였으며, 2006년까지

의 지역 주택재고량 대비 국민임대주택 분양(입주)실적 비율이다. 2006
년까지의 국민임대주택 분양실적 자료는 건설교통부에서 발행한 󰡔2007 
국민임대주택 업무편람󰡕을 참고하였으며, 주택재고량은 통계청의 자료

를 이용하였다. 빈도분석 결과 평균 1.44%의 공급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서울지역이 가장 작은 0.14%, 전북지역이 가장 많은 1.99%의 공급비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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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1> 변수의 구성 및 기초통계량

변 수 평균값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표본 수

종속변수

(log of) 현재 
평당(3.3㎡) 

전세환산가(만원)
204.01 50.76 110.46 325.57 

23,444

주거면적
(전용면적, 평) 14.02 1.98 10.89 17.85 

독
립
변
수
 

입주자 
특성

가구주 연령(세) 58.97 12.89 6.00 88.00 
가구주 연령제곱 3643.08 1437.50 36.00 7744.00 

성별(1=남) 0.67 0.47 0.00 1.00 
가구원 수(명) 2.76 1.30 1.00 10.00 
월소득(만원) 46.39 53.86 0.00 300.00 

지역
특성1
(서울

=0)

수도
권

인천(더미=1) 0.15 0.36 0 1
경기(더미=1) 0.22 0.41 0 1

5대 
광역
시

부산(더미=1) 0.03 0.16 0 1
대구(더미=1) 0.01 0.08 0 1
광주(더미=1) 0.22 0.42 0 1
대전(더미=1) 0.01 0.08 0 1
울산(더미=1) 0.05 0.21 0 1

강원(더미=1) 0.03 0.16 0 1
충북(더미=1) 0.05 0.22 0 1
충남(더미=1) 0.01 0.09 0 1
전북(더미=1) 0.02 0.15 0 1
전남(더미=1) 0.13 0.33 0 1
경북(더미=1) 0 0.02 0 1
경남(더미=1) 0.02 0.13 0 1
제주(더미=1) 0.05 0.21 0 1

지역
특성2

임대료
(전세가, 만원) 203.82 67.92 118.50 449.50 

인구밀도
(인/ha) 1.88 2.47 0.09 17.00 

국민임대주택 
공급비율(%, 

호/주택재고량×100)
1.44 0.43 0.14 1.99 

우선순위
(동일지역=1) 0.69 0.46 0.00 1.00 

시점
특성

(‘00년
=0)

2001년(더미=1) 0.16 0.36 0.00 1.00 
2002년(더미=1) 0.19 0.39 0.00 1.00 
2003년(더미=1) 0.17 0.38 0.00 1.00 
2004년(더미=1) 0.17 0.38 0.00 1.00 
2005년(더미=1) 0.18 0.38 0.00 1.00 
2006년(더미=1) 0.07 0.26 0.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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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고 있다.
우선순위 변수의 경우 국민임대주택의 전용면적이 50㎡(약 15평) 미만

의 경우 당해 지역 및 인근 지역에 우선순위를 둘 수 있으며 50㎡ 이상의 

경우도 당해 지역에 우선적인 공급을 할 수 있게 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

고 있다. 변수의 기초통계량에서도 입주자의 69%가 동일 지역으로 이주

한 것을 볼 때 이러한 인센티브 효과가 작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2000년부터 2006년까지의 시점에 따라 국민임대주택의 공급평

형이 달라지기 때문에 입주평형에 대한 정확한 선호를 파악하기 위해서

는 시점별 차이를 고정시킬 필요가 있다. 따라서 2000년을 기준값인 ‘0’
으로 처리하고 2001년부터 2006년까지를 각각의 더미변수로 처리하여 

시점별 차이를 통제하였다. 

2. 분석결과

지불임대료 결정모형의 추정결과는 기본적인 자료로 파악할 수 있

는 상황을 확인해 준다. 일단 Model I은 입주자의 가구특성이 통제된 

상태에서 각 지자체별로 지불하는 임대료 수준의 차이가 있는지 분석

하는 모형의 성격을 지닌다. 분석결과는, 서울과 비교하여 수도권에 해

당되는 경기도와 인천시의 경우 11.8～17.5% 정도 국민임대주택 임대

료가 낮은 수준을 보이며, 나머지 광역시의 경우는 31～54%, 그리고 지

방의 경우는 26.6～78.9%로 지방으로 갈수록 지불하는 임대료의 수준

이 낮아짐을 보여준다.
그러나 해당 지역의 해당 시점의 전세 시세를 추가적인 변수로 도입

하면 양상은 달라진다. 즉, Model Ⅱ는 지역의 시중 전세가가 통제된 상

황에서 각 지자체별로 국민임대주택에 지불되는 임대료의 수준이 얼마

나 낮은지를 보여주는 추정계수값을 도출하게 된다. 추정결과는 평균적

으로 서울시와 비교하여 광역시가, 광역시보다는 지방에서 주변 시세에 

비해 더 높은 수준의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추가적으로 우선순위가 높은 해당지역 입주자의 더미변수를 도입하

면, 선택권도 우선적이나 지불하는 임대료 역시 동일한 가구특성을 지

닌 가구보다 낮은 임대료를 지불하게 되는 경향성을 보여준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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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2> 지불임대료 결정모형 추정결과

변 수
Model I Model Ⅱ Model Ⅲ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상수항 5.22987*** 0.01388 3.23215*** 0.03306 3.24973*** 0.03320 

입
주
자
 
특
성

가구주 연령(세) 0.00240*** 0.00043 0.00038 0.00051 0.00044 0.00051 

가구주 연령제곱 -0.00002*** 0.00000 0.00000 0.00000 0.00000 0.00000 

성별(1=남) -0.00603*** 0.00172 -0.01383*** 0.00205 -0.01405*** 0.00205 

가구원 수(명) 0.00264*** 0.00067 -0.00606*** 0.00079 -0.00591*** 0.00079 

월소득(만원) -0.00028*** 0.00002 0.00006** 0.00003 0.00006** 0.00003 

평형(3.3㎡) 0.00839*** 0.00046 0.01314*** 0.00053 0.01307*** 0.00053 

지역
특성1
(서울

=0)

수
도
권

인천(더미=1) -0.11777*** 0.0059 0.86503*** 0.01404 0.85806*** 0.01409

경기(더미=1) -0.17454*** 0.00581 0.50570*** 0.01167 0.50318*** 0.01167

5대 
광
역
시

부산(더미=1) -0.43787*** 0.00768 0.54396*** 0.01542 0.53622*** 0.01548

대구(더미=1) -0.32830*** 0.01059 0.67459*** 0.01857 0.66671*** 0.01861

광주(더미=1) -0.54192*** 0.00633 0.95529*** 0.01854 0.94849*** 0.01857

대전(더미=1) -0.30996*** 0.01088 0.79698*** 0.01949 0.78688*** 0.01957

울산(더미=1) -0.41355*** 0.00661 0.88887*** 0.01836 0.87926*** 0.01844

강원(더미=1) -0.77589*** 0.00737 0.70099*** 0.02167 0.69735*** 0.02167

충북(더미=1) -0.47084*** 0.00659 1.02400*** 0.02039 1.02000*** 0.02039

충남(더미=1) -0.26564*** 0.01034 1.11591*** 0.02258 1.11190*** 0.02258

전북(더미=1) -0.67508*** 0.00722 0.88023*** 0.02162 0.87625*** 0.02162

전남(더미=1) -0.73163*** 0.00641 0.99731*** 0.0216 0.99285*** 0.02161

경북(더미=1) -0.54632*** 0.03674 0.92052*** 0.0476 0.91365*** 0.04759

경남(더미=1) -0.78897*** 0.00841 0.39502*** 0.01896 0.38775*** 0.019

제주(더미=1) -0.47422*** 0.00689 0.93586*** 0.01804 0.93328*** 0.01804

지역
특성2

임대료
(전세가, 만원) 0.00524*** 0.00007 0.00521*** 0.00007 

우선순위
(동일지역=1) -0.01149*** 0.00216 

시점
특성

(‘00년
=0)

2001년(더미=1) 0.12934*** 0.00420 

2002년(더미=1) 0.21092*** 0.00404 

2003년(더미=1) 0.36523*** 0.00415 

2004년(더미=1) 0.36506*** 0.00405 

2005년(더미=1) 0.40149*** 0.00421 

2006년(더미=1) 0.50034*** 0.00483 

N 23444 23444 23444

R2(adj. R2) 0.797(0.797) 0.712(0.712) 0.713(0.712)
 주: *유의수준 10%, **유의수준 5%, ***유의수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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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순위가 있는 가구가 자기의 지불능력에 알맞은 평형을 선택하는 결

과로 볼 수 있다.
입주평형 결정요인을 위한 변수의 구성은 <표 2-23>과 같다. 종속변

수는 국민임대주택 입주평형(전용면적)이며,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가구특성 변수(가구주 연령, 연령제곱, 성별, 월소득, 가구원수), 
우선순위, 지역별 더미변수, 지역별 평당 전세가, 인구밀도와 같은 지역 

변수로 구성하였다. 
지역특성을 지역별 더미변수로 하였을 때의 분석결과는 Model I과 

같다. 앞 절의 변수 구성에서 가정한 것처럼 연령은 입주평형에 비선형

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과 연령제곱 변수와의 2차함수를 구성한 결

과, 최댓값이 51로 나타나 51세까지 입주평형이 증가하다가 자녀들이 

출가하여 가구원 수가 줄어들고, 퇴직 등으로 인해 소득이 줄어드는 51
세 이후 대형평형에 대한 선호가 줄어듦을 쉽게 생각할 수 있다.

가구주 성별의 경우 남성 세대주가 여성 세대주보다 더 높은 평형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의철(2002), 최열․김종성(2003)의 연

구결과와 일치하며, 남성이 여성에 비해 넓은 주택에 대한 선호가 더 크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구원 수의 경우, 1명 증가 시 0.4평이 증가하며, 
이는 가구원 수의 증가로 인해 소비해야 할 주거면적이 증가하기 때문

으로 판단된다. 월소득의 경우도 소득이 증가할수록 더 많은 주거면적

을 선호함을 알 수 있다.
Model I은 각 지자체별 더미변수를 도입하여 가구특성이 통제되었을 

때 가구당 거주면적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보여준다. 추정결과는 

서울시에 비해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동일한 특성의 가구가 더 넓은 국

민임대주택을 소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추정결과의 편차가 커서 

명확한 추세를 보여주지는 못하나 평균적으로 살펴보면 지방의 경우 더 

넓은 주거면적을 소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다.
Model Ⅱ의 경우는 지자체 더미변수 대신에 각 지자체의 도시특성과 

입주우선순위 더미를 도입한 추정결과이다. 추정결과는 도시의 임대료 

수준과 인구밀도가 높을수록 소비하는 국민임대주택의 면적이 감소하

는 것으로 나타난다. 지자체 더미변수와 지자체별 임대료를 함께 도입하

는 경우 지자체 더미변수의 통계적인 유의도가 달성되지 못하는 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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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3> 주거면적 모형 추정결과

변 수
Model I Model Ⅱ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상수항 9.39054*** 0.18733 10.12049*** 0.18571 

입주자 

특성

가구주 연령(세) 0.05570*** 0.00610 0.05514*** 0.00629 
가구주 연령제곱 -0.00055*** 0.00006 -0.00054*** 0.00006 

성별(1=남) 0.20910*** 0.02443 0.19011*** 0.02518 
가구원 수(명) 0.37581*** 0.00919 0.37607*** 0.00944 
월소득(만원) 0.00714*** 0.00032 0.01270*** 0.00026 

지역

특성1
(서울=

0)

수도권
인천(더미=1) 1.60234*** 0.09334 
경기(더미=1) 0.04886*** 0.10908 

5대 

광역시

부산(더미=1) 4.20020 0.15206 
대구(더미=1) 0.06148 0.15048 
광주(더미=1) 1.01436*** 0.08965 
대전(더미=1) 0.72264*** 0.08363 
울산(더미=1) 1.39108*** 0.08209 

강원(더미=1) 1.47894*** 0.10429 
충북(더미=1) 0.66752*** 0.09780 
충남(더미=1) 2.60091*** 0.52161 
전북(더미=1) -0.93003*** 0.11925 
전남(더미=1) 0.78186*** 0.09087 
경북(더미=1) 1.47423*** 0.10213 
경남(더미=1) 1.29887*** 0.09323 
제주(더미=1) 2.86171*** 0.14574 

지역

특성2

임대료

(전세가, 만원)
-0.00260*** 0.00025 

인구밀도

(인/1,000㎡)
-0.01838*** 0.00597 

국민임대주택 공급비율

(%, 호/주택재고량×100 )
0.54714*** 0.02981 

우선순위

(동일지역=1)
0.04547* 0.02505 

시점특

성

(‘00년=
0)

2001년(더미=1) 1.63698*** 0.05864 1.38345*** 0.05482 
2002년(더미=1) 0.05915 0.05746 0.06188 0.05403 
2003년(더미=1) 0.98010*** 0.05859 0.79601*** 0.05438 
2004년(더미=1) 0.88751*** 0.05731 0.60768*** 0.05397 
2005년(더미=1) 0.62652*** 0.05970 0.29819*** 0.05514 
2006년(더미=1) 1.46791*** 0.06794 1.19450*** 0.06428 

N 23,444 23,444
R2(adj. R2) 0.321(0.320) 0.278(0.277) 

 주: *유의수준 10%, **유의수준5%, ***유의수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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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았다. 이는 해당 지자체의 주거비용에 따라 수요자의 주거소비면적이 

조정된다는 기존의 이론적인 수요이론을 반영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또한, 지자체의 주택재고량 대비 국민임대주택의 입주물량이 많을

수록, 입주자가 우선순위 대상자일수록 주거면적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공급량이 많을수록 경쟁이 약해지고 상대적으로 넓은 

평형의 당첨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고, 우선순위가 높을수록 넓은 평형

에 대한 우선적인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성은 향후 공급물량이 급속히 증가할 때 정책적인 수혜의 

정도가 비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결과로 볼 수 

있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자료를 이용한 입주평형 

분석에서는 50세를 전후하여 입주평형에 대한 선호가 바뀜을 알 수 있

으며, 소득이 높고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더 넓은 입주평형을 원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또한 더미변수를 이용한 지역특성 분석에서는 서울지역

이 기타 지역보다 입주평형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지역의 

높은 인구밀도와 택지부족으로 인한 국민임대주택 공급부족, 높은 임대

료 등으로 인해 입주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증가하여 입주평형이 감

소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지역특성을 대변하는 평당 전세가격과 국민임대주택 공급비율, 인구

밀도 변수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지역 임대료가 높고 인

구밀도가 높을수록 임차인에게 주거면적 소비에 대한 부담이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국민임대주택 공급비율이 클수록 넓은 평형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민임대주택의 공급이 부족한 지역에서

는 입주자가 더 높은 평형을 선호하여 입주하길 원해도 제한된 공급으

로 인해 주거면적을 제한받게 된다. 그러나 국민임대주택 공급이 많은 

지역일수록 입주자의 선호에 따라 입주평형을 선택할 기회가 더 많아지

며, 이로 인해 입주평형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국민임대주택의 현시화된 수요특성이 지역별로 차별화되어 있

으며, 이러한 수요의 차별화된 특성을 고려할 때, 공급 시 평형에 대한 

지역별 차별화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서울 또는 대도시권의 경우 높은 

임대료 및 인구밀도로 인해 주거면적을 소비하는 데 부담을 가지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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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다른 지방보다 낮은 평형에 입주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일률적인 

평형을 공급할 것이 아니라 지역특성을 감안한 평형 차별화가 이루어져

야 함을 의미한다. 즉, 공급면적별로 엄격하게 정부지원 비율이 설정되

어 있는 현 제도는 상당한 보완이 요구되며, 공급면적에 대한 정부의 재

정지원 비중의 차별화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제5절  결론 및 정책제언

기존 연구결과와 입주자 자료를 이용한 지역별 수요특성 분석결과는 

지역별로 수요특성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함을 보여준다. 요약하면 기본

적인 가구의 특성은 수도권에 비해 지방에서 1인 가구의 비율과 월세의 

비중이 높으며, 통근수단에 있어 대중교통의 이용이 적고, 도보의 비중

이 상당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어, 이주거리에 한계가 있는 현황을 보

여준다.
이에 더하여 임대료 수준도 지방보다 수도권이나 서울의 경우 주변

시세에 비해 낮은 수준의 임대료를 지불하여 그 수혜의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난다. 가구특성을 통제한 보다 엄밀한 분석에서도 지방의 국민임대

주택 입주자의 정책적인 수혜의 폭이 적은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동일한 입주자들의 평형 선택에 대한 결정모형은 가구의 특성

이 동일한 경우에도 지방의 경우 더 넓은 평형을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지역별 수요평형의 차이는 각 지자체의 시장특성을 

변수로 도입하여 분석하면, 저밀도 도시일수록, 주택공급이 많을수록, 
또 주택재고에 대한 국민임대주택 기공급비율이 높을수록 넓은 평형의 

국민임대주택을 선택하게 됨을 보여준다.
그러나 공급된 국민임대주택의 평형 분포는 지방에 대형의 공급이 

적고, 수도권에 많은 반대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즉, 현재의 공급 

상황을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지방보다는 수도권, 그중에서도 서울에 넓

은 평형의 국민임대주택의 공급이 이루어졌다. 특히 지방재정이 풍부한 

서울시의 경우는 일반적인 국민임대주택의 공급평형을 초과하는 국민

임대주택의 공급이 10% 이상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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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평형에 따라 재정 및 지원의 정도가 달라지는 현 국민임대주택 

관련 제도하에서는 각 지자체의 수요특성을 감안한 공급평형의 적절한 

배분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전국을 대상으로 

국민임대주택이라는 공공재의 공급을 동일한 기준에서 유지하고자 하

는 현 시스템의 문제라고 판단된다. 또한 국민임대주택의 전반적인 공

급체계가 중앙이 주도하게 되는 시스템상의 문제점을 내재하고 있는 것

도 사실이다. 따라서 지자체별로 차별화된 수요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유연한 공급제도로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공공임대주택

의 제도적인 틀이 각 지자체별로 독립적인 결정구조를 가지고 창조적으

로 발전될 수 있는 새로운 틀을 짤 필요도 있다고 판단된다.
공급평형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격차 외에 임대계약형태에 있어서도 

월세 비중이 높은 지방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고 있어, 이로 인한 정책적 

수혜대상자의 탈락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또한 수요권역의 경우도 지방

의 수요권역이 수도권이나 광역시에 비해 작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러

한 상황을 고려한 좀 더 정밀한 수요추정의 지역별 차별화 방안이 고려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러한 지역별 차별성을 고려한다면 

그 차별화된 수요특성을 감안하여 정책적 대상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기초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좀 더 전향적으로 이와 같은 현상을 고려한다면, 상대적으로 월세의 

비중이 높고, 주변 주택의 시세와 큰 차이가 없고, 주택보급률 또한 높

은 지방에서 중앙정부의 직접공급형태의 국민임대주택이 공급되는 것

이 효율적인 선택인지에 대한 고민도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

한 지방 주택임대시장의 특성을 감안한다면 현재의 직접공급 시스템보

다는 바우처제도와 같은 임대료보조제도를 지방에 우선적으로 도입하

여 운영하는 것도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공공재정 투입

의 효과와 효율성을 높이는 대안으로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기본적으로 중앙정부가 전국의 저소득층 주거안정

문제를 총괄하여 계획하고 집행하는 데 따른 결과로 볼 수 있다. 해외 

공공임대주택제도의 운영사례를 살펴보면, 외국의 경우는 우리의 국민

임대주택의 총량적인 수요추정 공급방식과는 달리 지역별․계층별로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본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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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는 ｢지역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한 공적임대주택 정비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을 통하여 지역의 다양한 주택수요에 대응한 공적임대주택의 정

비를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성을 존중하면서 추진하기 위한 기본방침을 

정하고, 지역주택계획에 근거하는 공적임대주택 등의 정비에 관한 사업, 
교부금의 배분 등에 대한 사항 등을 통해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는 ｢건설 및 주거에 관한 법전｣에서 사회통합을 고려

한 균형적이고 다양한 주택공급을 위해 지자체에 의해 수립되는 주택종

합계획(PLH)에 각 지역별 수요를 고려한 공공임대주택건설계획을 포함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영국의 경우는 1919년 ｢주택도시계

획법｣을 제정하면서, 지방정부는 당해 지구의 주택소요를 파악한 후, 이
에 입각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공공주택을 건설하도록 하였으며, 1989
년 ｢지방정부주택법｣에서는 주거적정성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지방정부는 기준 이하에 거주하는 가구의 실태를 매년 파악, 이를 

공공주택 건설물량의 판단기준으로 삼고 있다(건설교통부[2006]). 
이와 같은 외국의 사례에서 지자체가 사업주체가 되거나, 지자체의 

의견이 공급에 있어서 중요하게 반영되는 이유는, 공공임대주택제도 자

체가 복지정책이므로 주민에게 가까운 공적주체인 지자체가 그 주체여

야만 하고, 국가는 각 지자체가 특색 있는 복지정책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주체여야 한다는 견해가 밑바탕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주택도

시연구원[2002]). 다만 국내의 여건상 각 지방 지자체의 재정이 자체적

인 국민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기에 열악한 여건을 유지하고 있어 국가

적인 재원배분에 대한 적절한 해법을 찾을 필요가 있을 것이며, 이러한 

배분과정에서 각 지자체별로 발생할 수 있는 님비현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광역적인 차원에서 조정될 수 있는 인센티브제도의 활용이 필

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선진국 사례와 같이 각 지자체가 해당 지역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정

책의 결정권을 갖는 급진적인 변화가 쉽지는 않겠지만, 그러한 방향성

을 감안한 제도 개선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최소한 일관성

과 실적 위주의 국민임대주택 공급보다는 지역별 특성이 고려되는 유연

한 공급제도나 바우처제도와 같은 지역별로 차별화된 저소득층 주거복

지정책이 우선적으로 시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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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지상품 개발을 통한 
주택구입용이도 증진방안: 정책과제의 분석

조  만 (KDI 국제정책대학원)

제1절  서  론

1. 연구의 배경

우리나라의 주택금융시장은 외환위기 이후 비약적인 양적․질적 성

장을 하였다. 특히, 2000년대 들어서 세계적인 저금리환경과 국내은행에 

대한 대출자유화로 인하여 우리나라 주택대출잔액은 세계죄고 수준의 

고속성장을 하였고, 현재 GDP 대비 대출잔액으로 본 시장심화 정도는 

이미 일본, 프랑스, 홍콩 등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대출시스템의 

구성에 있어서도 외환위기 이전 국민주택기금등의 공공 자금조달기관

에 총 대출의 절반 정도를 의존하던 체제에서 현재는 시중은행, 저축은

행, 보험회사 등의 민간대출기관이 주류를 이루는 시장 위주의 시스템

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주택금융시장의 확대는 중산층-저소득층이 저축과 대출을 

통하여 자기 힘으로 주택구입을 하는 것을 용이하게 만들어 주고, 따라

서 내집 마련의 꿈을 더 많은 소비자에게, 그리고 더 빠른 시간 내에 실

현가능하게 할 수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자가주택거주율은 외환위기 

당시 전국(서울)의 경우 47%(33%) 수준에서 2006년 말 59%(51%)로 상

승하였다. 전세입주가구의 비율은 동 기간 중 반대의 추세를 보이고 있



174  주택시장 및 정책에 관한 연구

다. 즉, 전국(서울)이 37%(53%)에서 21%(33%)로 각각 감소하였다. 따라

서 전국의 전세가구는 현재 약 20% 수준의 월세가구와 비슷한 정도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1) 
그러나 이와 같은 주택대출시장의 고속성장이 과연 ‘실수요자’의 주

택구입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주었는가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과, 향후 

여러 소비자계층의 주택구입용이도를 높일 수 있는 모기지 상품개발 및 

그에 따른 위험관리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겠다. 이

와 관련하여 주택구입에 따른 소비자행태를 보여주는 미시적 자료인 결

혼 후 내집장만에 걸리는 시간은 2000년대 들어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

임을 보여 주고 있다. 또한, 주택재고량이 선진국에 비하여 아직 낮은 

수준인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주택금융의 확대는 주택수요와 가격의 상

승요인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고, 실제로 주택가격상승의 조짐이 보이는 

지역이나 시기에는 일괄적인 대출규제로 이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상

황에서 최초주택구입자, 자가주택이 없는 청․장년 층, ‘주택부유-현금

부족(house-rich-cash-poor)’ 노년층 등의 다양한 소비자계층을 대상으로 

한 차별화된 모기지상품의 종류는 무엇이고, 그 상품에 내재한 현금흐

름위험의 관리와 효율적인 자금조달 방법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알아보

는 것이 이 연구의 주 목적이다.

2. 연구의 방향

한 국가의 특정 시점에 있어서의 주택금융시스템을 평가하는 기준으

로 일반적으로 중개과정의 효율성(intermediation efficiency)을 들 수 있

다. 이 기준은 같은 종류의 주택대출상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할 경우 중

개비용이 적게 드는 시스템이 더 효율적이라고 정의하고 있다.2) 그러나 

  1) 위의 통계는 󰡔가계조사󰡕(2003년 이전에는 󰡔도시가계조사󰡕)의 매년 자료를 기초로 

한 것이다. 여기서 언급된 자가거주율(소유하는 집에 거주하는 가구의 비율)은 ‘주
택소유율’(집을 한 채라도 가지고 있는 가구)과 구분되는데, 후자의 경우 2004년 󰡔
사회통계󰡕에 의하면 62.9%로 자가거주율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더 자세한 논의

는 제3절 참조.    
  2) Diamond and Lea(1992)는 미국과 유럽 국가들의 주택대출에 따른 금융중개비용의 

효율성을 정의하고, 이에 근거하여 이들 국가들의 주택금융시스템을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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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의는 대출상품의 다양성, 자금조달 및 대출에 따른 리스크의 관리, 
그리고 자산건전성에 대한 적절한 규제와 같이 시스템 전반의 효율성을 

보여주는 지표로는 한계가 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Mercer Oliver 
Wyman(2005)과 Duebel(2004) 등은 시스템의 효율성을 더 포괄적으로 정

의하고 있다. 즉, 위에서 설명한 협의의 효율성 외에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대출상품들이 얼마나 광범위한 소비자계층에게 주택구입을 가능

하게 해 주는가 하는 것과(Duebel은 이를 시장의 완전성(Market 
Completeness)으로 정의하고 있음), 개별대출 및 시스템전반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리스크가 얼마나 견실하게 관리되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실제

로 영국과 같이 모기지시장이 발달된 나라에서는 4,000개가 넘는 모기

지상품이 민간-정부 관련 중개기관에 의해 개발․판매되고 있고 (Miles 
[2003]), 이를 통하여 차입능력이 취약한 여러 소비자계층의 주택구입용

이도를 높여주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향후 주택금융시스템이 더욱 발전함에 따라 다양한 

모기지상품이 개발․보급될 것으로 예견된다. 상품개발은 기본적으로 

중개기관 등의 시장참여자의 몫이나, 이 상품을 통하여 여러 수요자계

층의 주택구입을 용이하게 하고 국가 전체의 주택소유율을 높이는 것

은 정책당국이 고려해야 할 정책사안이라고 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기

존의 대출조건에 제약을 받는 ‘한계차입자’(marginal borrower)에 대한 

파악과 그들의 주택구입용이도를 높일 수 있는 상품의 보급을 확대할 

수 있는 정책방안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한계차입자는 주택대출 시 담보인정비율(Loan-to-Value ratio, LTV), 

총부채상환비율(Debt-to-Income ratio, DTI), 그리고 소비자신용등급3) 등

의 대출제약조건에 의한 신용배급(credit rationing)으로 현재 시장에서 제

외되었으나, 이들 대출조건의 변화를 통하여 차입이 가능해지는 소비자

를 일반적으로 지칭한다. 예를 들면 70%의 최대 허용치 LTV를 80%로 

올리거나, 허용치 DTI를 40%에서 45%로 올리는 경우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는 가정하에서 원하는 주택의 구입이 가능해지는 소비자를 지

  3) 이 조건들 이외에도 차입자의 직업, 상품의 종류, 담보물(주택)의 유형과 위치 등이 

대출제약조건으로 작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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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한다. 이 방식은 소비자의 소득분위, 연령 등 차입자에 관련된 변수만

을 이용한 대출수요의 파악에 비하여 대출상품의 특성과 소비자의 상환

능력까지를 고려한 더욱 정확한 실수요자 선별방법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한계차입자를 규정하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사안에 대한 

적절한 분석을 요하게 된다.4) 첫째, 소비자의 대출상품 선택에 따라 초

기 상환액 부담의 정도가 달라지게 되고, 이는 특정 소비자가 기존 LTV
와 DTI의 대출제약조건에 저촉되는지의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다. 구체

적으로, 대출상품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바꿈에 따라 대출초기 차입자의 

상환액 부담을 낮출 수 있고, 따라서 주택구입용이도를 높일 수 있다.

∙대출만기의 연장(예: 20년에서 30년으로)
∙원금의 부분적 상환(예: 60%의 원금은 대출 기간 중 분활상환하고 

나머지는 만기 시 갚음)
∙대출 초기 이자만 지급(예: 5/1 하이브리드 변동율 상품)
∙원금상환의 점증적 증가(예: 역원금상환 모기지, negative amortization 

mortgage)
∙주택지분의 공유(정부, 대출기관 등에 의해서) 

위에서 열거한 상품자체의 특성 이외에도 시중금리, 주택가격 등의 

경제변수도 차입자의 주택구입용이도에 영향을 주게 되고, 이에 대해서

는 제3절과 제4절에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둘째, 대출제약조건인 DTI와 LTV는 대출 이후 차입자의 소득, 주택

가격, 이자율 등의 경제변수가 변함에 따라 그 값이 변하게 되고, 따라

서 대출채권의 신용위험도 또한 달라지게 된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 상품 중 2/28 옵션 변동율 상품이 그 좋은 예

인데, 이는 위의 3번째, 4번째 조건을 이용하여 대출 초기 2년간 소비자

는 원금상환 없이 이자의 일부만을 내고, 미지급분 이자는 원금에 가산

되는(역 원금상환) 상품이었다. 따라서 이는 소비자의 상환부담을 대출

초기에 매우 낮추어 주었고, 많은 한계차입자의 주택구입용이도를 높여 

  4) 이 두 가지 이외에도 선호하는 주택의 가격과 위치(예를 들면 ‘버블세븐’지역인가의 

여부)에 따라 대출에 관련된 DTI와 LTV가 변하게 되고, 따라서 대출조건의 제약여

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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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었다. 그러나 시장이자율이 적용되고 원금상환이 시작되는 3년째부터

는 시장금리가 변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소비자의 상환부담이 크게 늘게 

되고, 이로 인하여 대출채권의 대량 부도사태로 이어지고 있다.5)

본 연구의 주 목적은 우리나라에서 저소득층, 최초주택구입자와 같

은 소비자계층의 주택구입용이도를 높일 수 있는 몇 가지 상품에 대해

서 대출시기와 대출 이후의 상환액부담 정도를 관련 경제변수에 대한 

시나리오분석을 통하여 비교하고, 이와 같은 상품들의 리스크관리와 관

련된 몇 가지 제도적․정책적 사안을 논하는 데 있다. 분석의 대상이 된 

주요 상품으로는 고정금액상환-고정률모기지(Constant Payment Fixed- 
Rate Mortgage, CP-FRM), 혼합형 변동률상품(Hybrid Adjustable-Rate 
Mortgage, H-ARM), 이자율조정상한변동률상품(Capped-ARM)과 더불어 

최근 영국, 호주 등지에서 정책지원 주택금융상품으로 사용되고 있는 

지분공유모기지(Shared Equity Mortgage, SEM)가 포함되었다.
본 연구의 분석모형과 관련된 문헌으로는 Miles and Pillonca(2007)와 

Miles(2004)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문헌과 본 연구의 차이점으로, 첫째, 
본 연구에서는 현재 국·내외 모기지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위의 네 가

지 상품에 대한 동적 시나리오분석을 수행함에 있어 가계소득, 인플레

이션, 단기이자율에 대한 시계열모형을 국내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하였

고, 둘째, 관련 정책사안 및 상품의 리스크관리에 대하여 국·내외 문헌과 

외국사례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함으로써 기존 문헌들에 비하여 더욱 

포괄적인 연구를 시도하였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향후 과제로 Lin, 
Cho and Yang(2007)에서와 같이 상품에 내재한 리스크를 직접 계량화하

여 비교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나, 이를 위해서는 모기지의 

조기상환과 채무불이행에 대한 소비자행태모형을 국내 자료를 사용하

여 추정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5)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가 미국의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에 미치는 여파에 대해서는 

Greenlaw, Hatzius, Kashyap, and Shin(2008)을, 그리고 서브프라임보기지 시장의 성장

-쇠퇴과정과 우리나라에 주는 교훈에 대해서는 Cho(2008)을 참조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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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논문의 구성  

본 연구는 이후 다음의 제5절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2절에서는 우리

나라의 주택금융시장의 지난 10여년간의 발전과정과 현재의 구성에 대

하여 논하고, 동 기간 중 자가거주율의 추세에 대하여 개관하였으며; 제
3절에서는 소비자의 주거형태 결정과 주택구입용이도에 관련된 이론 및 

국․내외의 실증적 자료를 정리하였고; 제4절에서는 몇 가지 모기지상

품의 상환액부담에 대한 동적 시나리오분석과 그 결과에 대해서 토의하

였으며; 제5절에서는 모기지위험의 관리방안에 대해서 논의하였고; 마

지막으로 제6절에서는 분석 결과와 향후 연구과제 등에 대한 몇 가지 

결언을 하였다.  
제4절의 분석결과와 관련하여 한 가지 언급할 것은 지분공유모기지

(SEM)가 초기상환부담을 크게 낮추어 줄 수 있고, 차입자를 주택에 대

한 일부소유에서 완전소유로 변환시킬 수 있는 유망한 상품으로 나타나

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지분공유아파

트와 관련된 시사점으로 논의할 수 있는 것은, SEM은 기본적으로 입주

자의 자금조달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차입자가 선호하는 지역이나 주

택형태를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특정지역, 특정단지에 한

정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제안된 지분공유아파트에 비하여 소비자의 주

거형 결정과 관련된 효용도를 더 높여 줄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이 상품과 관련하여, 정부지원의 유무와 형태, 소유지분의 이전조건 등

에 대한 더욱 심도있는 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상품을 개

발․보급하는 것이 향후 연구과제 중의 하나라고 하겠다.6)          

     

  6) Whitehead and Yates(2005)와 Miles and Pillonca(2007)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정부지원

이 없이 상용화하기에는 아직 이르고, 이를 위한 분석이 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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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주택대출잔액 및 자가거주율 추세

1. 주택대출시장의 추세와 현황

우리나라의 주택대출시장은 외환위기 이후 매우 큰 폭의 양적 성장

을 이루었다. <표 3-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택대출잔액(Mortgage Debt 
Outstanding or MDO)은 1996년 말 약 36조원에서 2007년 5월 말 현재 

302조원으로 크게 증가하였다.7) 상대평가에 있어서도 대출잔액은 동 기

간 중 총가계대출에서의 비중이 24%에서 54%로 늘어났으며, GDP 대비 

비율도 8.1%에서 35.7%로 증가하였다. MDO의 GDP 대비 비율은 현재 

일본, 프랑스, 홍콩 등과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네덜란드, 덴마

크, 영국, 미국 등 70%를 상회하는 국가들에 비해서는 아직 절반 정도의 

수준이다(표 3-1 참조).
2000년 이후 세계적인 저금리환경과 유동화상품에 의한 대규모 자금

조달추세에 힘입어 세계 주요 국가들의 주택대출시장은 큰 폭의 MDO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이들 국가들과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MDO 증가

율은 중국, 舊소련국가 등의 몇 나라를 제외하고는 세계 최고의 수준을 

보이고 있다: 즉, 2000년 이후 우리나라의 MDO 증가율은 연복리평균 

34%이고, 이는 동 기간 중 그리스의 32%, 아일랜드의 25%, 스페인의 

20%, 이탈리아의 16%, 미국의 14%, 프랑스의 10%보다 높은 수준이다

(그림 3-2 참조).
주택금융시스템의 구성에도 큰 변화를 보이고 있는데, 외환위기 이

전 국민주택기금 등의 ‘특수경로’(Special Circuit) 자금조달기관에 의존

하던 시기에서 시중은행 등의 민간대출기관에 의해 주도되는 시장 중심

의 형태로 변화하게 되었다. 즉, <표 3-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민주택

기금으로 대표되는 공공주택대출의 비중이 1990년대에는 약 50%에 달

하는 점유율을 보였으나, 그 비중이 외환위기 이후 급격하게 떨어져 

2007년에는 약 7%에 불과한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민간주택대출기관 

  7) 이 액수는 은행권, 비은행권, 공공기관의 주택대출을 모두 합한 액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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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주택대출 및 가계대출 잔액

(단위: 말잔기준, 조원, %)

1996 1997 1998 2000 2001 2004 2006 2007년 5월

A. 총주택대출
36.4
(100)

43.3
(100)

44.2
(100)

51.5
(100)

93.9
(100)

240.2
(100)

298.8
(100)

302.4
(100)

총민간주택대출
18.2

(50.0)
22.7

(52.4)
20.8

(47.0)
22.3

(43.3)
86.4

(92.0)
222.6
(92.7)

276.7
(92.6)

279.8
(92.5)

예금은행
14.9

(41.0)
16.7

(38.6)
16.4

(37.0)
20.3

(39.4)
86.4

(92.0)
169.7
(70.6)

217
(72.6)

217
(71.8)

비은행 금융기관
1) 3.3

(9.0)
6.0

(13.9)
4.4

(10.0)
2.0

(3.9)
-
-

36.9
(15.4)

43.2
(14.5)

45.4
(15.0)

보험회사
2) -

-
-
-

-
-

-
-

-
-

12.2
(5.1)

14.3
(4.8)

15.3
(5.1)

상호저축은행
-
-

-
-

-
-

-
-

-
-

3.8
(1.6)

2.2
(0.7)

2.1
(0.7)

총공공주택대출
18.2

(50.0)
20.6

(47.6)
23.4

(53.0)
29.2

(56.7)
7.5

(8.0)
17.6
(7.3)

22.1
(7.4)

22.6
(7.5)

국민주택기금3) 18.2
(50.0)

20.6
(47.6)

23.4
(53.0)

29.2
(56.7)

7.5
(8.0)

14.7
(6.1)

15.7
(5.3)

16.2
(5.4)

한국주택금융공사
-
-

-
-

-
-

-
-

-
-

2.9
(1.2)

6.4
(2.1)

6.4
(2.1)

B. 총가계대출 151.0 185.0 165.8 241.1 303.5 449.4 550.4 550.4

C. 국내총생산(명목) 448.6 491.1 484.1 578.7 622.1 779.4 847.9 847.9

B/C (33.7) (37.7) (34.3) (41.7) (48.8) (57.7) (64.9) (64.9)

A/B (24.1) (23.2) (26.7) (21.6) (30.9) (53.4) (54.3) (54.9)

A/C (8.1) (8.7) (9.1) (9.0) (15.1) (30.8) (35.2) (35.7)
  주: 1) 농협 등 신용협동기구 포함.

2) 2000년 이전 통계에는 비은행금융기관에 포함.
3) 소비자금융(개인 주택구입자금, 전세자금) 포함. 건설회사 등을 대상으로 한 

공급자 금융 제외

(  ) 안의 숫자는 퍼센트를 나타냄.
자료: 김인규(2007); 김경환(2003); 이중희(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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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GDP 대비 주택대출잔액(국제비교)

자료: Renaud and Kim(2007); European Mortgage Federation.

[그림 3-2] MDO 증가율(2000년~현재)

자료: European Mortgage Fe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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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2004 증감(%)
총부채 1,752 2,609 48.9

 금융기관 부채 1,017 1,742 71.2
 비금융기관 부채 42 39 -7.1

 개인적으로 빌린 돈 209 197 -5.7
 전세금-임대보증금 473 629 33.0

 기타 17 10 -41.2
소득1분위(<20%) 3,118 4,119 32.1

소득2분위(20~40%) 2,890 3,578 20.3
소득3분위(40~60%) 2,795 4,067 45.5
소득4분위(60~80%) 3,455 4,894 41.6
소득5분위(>80%) 5,914 8,933 51.0

30세 이하 1,696 2,608 53.8
30~39세 2,854 4,379 53.4
40~49세 4,394 5,829 32.7
50~59세 4,198 6,398 52.4

60세 이상 3,220 5,345 66.0

<표 3-2> 가계부채내역(가구 평균)-소득분위별 연령별

(단위: 만원)

 자료: 최필선․민인식(2007); 노동패널자료로부터 저자들이 계산.

중에는 예금은행과 농협을 포함한 비은행금융기관의 시장점유율이 각

각 72%와 15%이고, 보험회사와 상호저축은행은 5%와 1%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와 같은 주택금융시장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인하여 이제 민간대출

기관들이 경쟁을 통하여 다양한 소비자계층을 위한 상품을 개발하는 것

이 가능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가족보조 등의 수단보다는 저축과 융자

를 통하여 자기 힘으로 주택을 마련하는 풍토가 정착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고 하겠다. 실제로 최필선․민인식(2007)은 2001년과 2004년의 

노동패널자료를 이용하여 가구의 평균부채 중 금융기관의 부채는 동 기

간 중 총 71%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나, 비금융기관으로 부터의 부채 그

리고 개인적으로 빌린 돈은 모두 감소하였음을 보여준다(표 3-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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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전세금-임대보증금은 3년 사이 33%의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다.8) 

2. 국내 주택대출시장의 개선과제

우리나라 주택대출시장은 지난 십여년간의 급성장과 함께 향후 개선

되어야 할 몇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대출시장의 성장과정

에서 3년 이하 만기의 대출상품이 급격하게 늘어나서, 2002년에는 전체 

신규대출의 76%에 달하게 된다(표 3-3(A) 참조). 2004년 이후 금융감독 

당국이 LTV와 DTI의 규제를 통하여 정책적으로 대출의 장기화를 유도

하였고, 그 결과 2006년에는 3년 이하 만기의 상품이 36% 정도로 줄어

들었고, 반면 10년 이상의 만기를 가진 상품이 2006년 59%로 크게 증가

하게 되었다. 대출잔액 기준으로도 유사한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2007
년 말 기준으로 3년 이하 만기상품의 비율이 25% 정도이고, 10년 이상

의 장기대출은 58%를 보이고 있다(표 3-3(B) 참조).  
이와 같이 장기대출의 비중이 높아진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나, 아직

도 25%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3년 이하의 단기 대출상품을 장기

화 하는 것이 향후 정책과제라고 하겠다. 특히, 3년 만기시 자동재융자

를 해주는 ‘롤-오버’(rollover) 대출상품, 그리고 비은행권에 의해서 발행

된 후순위채권 등이 향후 이자율의 급격한 상승이나 주택가격하락과 같

은 경제충격이 발생하는 경우 채무불이행의 빈도를 높이고, 주택대출시

장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하겠다.   
둘째, 현재 우리나라에서 판매되고 있는 모기지상품의 약 97%가 3개

월 CD금리 등에 연계된 변동율상품(ARM)이다.9) 변동율모기지는 자산

가치가 시장이자율의 변동에 관계없이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점에서 고

정율모기지에 비해서 대출기관의 리스크를 줄여주는 반면, 차입자에게 

이자율변동에 따르는 리스크를 전가시키는 상품이다. 이에 반하여 고정

율상품(FRM)은 소비자의 상환액 증가리스크를 감소시켜 주는 장점이

  8) 󰡔노동패널자료󰡕에서는 전세금-임대보증금을 가계의 부채항목으로 정리하고 있다. 
참고로 부동산(주거용 및 상용)이 가계평균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1년 87.2%
에서 2004년 89.6%로 증가하였음을 자료는 보여주고 있다.

  9) Kim(200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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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은행권 주택대출의 만기구조

A. 신규대출(1998~2002년 - 국민은행; 2004~2006년 - 전 은행권) 

(단위: %)

1998 2000 2002 2004 2005 2006

3년 이하* 4 63 76 54 47 36

3~10년 13 21 9 4 4 5

10년 이상 83 17 15 42 49 59

출처 : 이중희(2002) (2002년까지); Kim, Kwan Young(2007)(2004~2006).

B. 대출잔액(은행권, 연말잔액 기준) 

(단위: %)

2004 2005 2006 2007

3년 이하* 60 44 30 25

3~5년 16 17 13 10

5~10년 4 5 6 7

10년 이상 21 34 51 58

.

자료: 금융감독원(2008년 3월 13일, 정례브리핑 자료)

있으나, 대출자에게는 시장이자율의 변동에 따른 대출채권의 자산가치 

변화, 그리고 향후 소득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소비자에게는 대출

초기 상환액부담이 소득에 비해서 높아지는 ‘초기 과부담’(front load)의 

문제를 가져오게 된다. 
이에 관련하여 Campbell and Cocco(2003)는 소득 대비 대출액이 높은 

차입자가 미래의 소득-저축-부도위험 등을 고려하여 이성적으로 모기지

를 선택할 경우 고정율모기지가 변동률에 비하여 우월한 상품임을 보여

주고 있다.10) ARM은 FRM에 비하여 대체로 금리가 낮고, 초기할인이자

 10) Campbell-Cocco의 모형은 소비자가 대출 이후의 경제변수 - 구체적으로 인플레이션, 
이자율, 주택가격, 근로소득을 고려하여 상품선택을 할 경우 소득에 비하여 높은 대

출을 받는 차입자에게는 FRM이 소비자효용을 더 높여주는 이성적인 선택임을 보여

준다. 구체적으로, 대출액이 차입자의 연간소득의 3,75배가 넘는 경우 FRM이 항상 

소비자의 효용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외에도 위험회피도(risk-aversion)이 

클수록, 그리고 향후 경제변수들의 예상변동율이 클수록 FRM이 선택되어야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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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teaser rate)로 인하여 대출 시 초기상환부담이 작다. 문제는, 대출 이

후의 상환액증가위험보다는 낮은 초기상환액을 선호하는 소비자의 근

시안적 상품 선택(consumer myopia)으로 인하여, 실제로는 저소득층과 

같은 한계차입자들에게 ARM이 더 선호되고 있다는 것이다(Miles[2003,  
[2004]). 그러나 결과적으로, 대출에 따른 위험도의 측면에서는 ARM이 

FRM에 비하여 대출 이후 이자율의 변동과 상환액의 급격한 증가로 인

한 채무불이행 위험이 높은 상품임이 외국의 경험에 의하여 실증되고 

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가 그 한 예인

데, 이 경우 대부분의 상품이 2-28이라는 혼합형변동률상품이고(처음 2
년간 고정률 이후 매년 이자율이 재책정됨), 매년 대량으로 돌아오는 

최초이자율재책정 시 원금상환의 시작과 시장이자율로의 조정으로 인

하여 상환액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이는 대량 채무불이행 사태로 이어

지고 있다.  
셋째, 현재 우리나라 주택대출을 위한 자금조달은 은행과 비은행금

융기관이 예금과 CD발행 등을 통한 단기자금원에 의존하고 있다. 2004
년 출범한 주택금융공사의 MBS를 통한 장기자금조달은 현재 약 2% 정
도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와 같은 단기자금에 의한 장기주택대출은 

이자율이 낮고 만기에 따라 상승하는 정상적인 수익률곡선하에서는 높

은 예대마진으로 대출기관의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이자율이 

상승하거나 역전된 수익률곡선(inverted yield curve)하에서는 대출기관의 

자산건전성을 해칠 수 있고, 이는 정책지원이 필요한 소비자계층에 대

한 안정적인 대출자금의 공급도 저해할 수 있음이 외국의 사례에서 보

여지고 있다. 실제로 1980년대에 있었던 미국의 저축은행 대량도산은 

이와 같은 단기차입-장기대출 방식의 자산운용이 주요 원인이었다. 이

에 영향을 받아 미국의 주택소유율은 1980년 65%에서 1993년 63%로 뒷

걸음질 치게 된다.11)

국내 MBS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한편으로는 장기고정율모기지와 

 11) 그 이후 1990년대 MBS와 장기채권 위주의 자금조달이 확대되면서 주택대출시장에

서의 유동성이 높아졌고, 저소득층, 최초주택구입자 등을 위한 대출상품이  개발․

보급됨에 따라 주택소유율은 2000년대 초 69%까지 상승하게 된다. 미국 MBS시장

의 발전과정은 Cho(200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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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현금흐름에 있어서의 불확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정형화하기가 용

이한 상품의 비중을 늘려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또 한편으로는 

MBS 발행과 유통에 있어서 기준금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장기채시장

의 발전이 병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주택대출

의 만기가 20년 이상으로 장기화되어감에 따라 5년에서 10년 정도 만기

를 가진 국채시장의 유동성이 높아지고, 이를 통하여 장기대출상품을 

기초로 한 MBS의 시장금리가 형성되는 것이 유동화를 통한 자금조달의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12)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서 주택금융의 확대는 때때로 ‘주택가격안정’

이라는 정책목표와 상충되는 것으로 인식되어, 주택가격의 상승지역이

나 시기에는 일괄적인 대출규제로 이어지고 있다. 주택대출의 확대가 

주택가격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이유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그 첫 번째는 주택구입에 있어 레버리지의 증가로 인한 투자수익

률의 상승이다. 즉, 주택에 대한 실제 투자수익율이 주식이나 채권 등 

다른 투자상품에 비해서 낮은 경우라도 대출을 늘려 주택을 소유할 경

우 투자자본에 대한 수익률이, 그리고 그에 따른 위험도 또한, 올라갈 

수 있다는 가설이다(김인준․이창용[2007]). 특히 전세제도가 있는 우리

나라의 특수한 주택시장의 여건에서 이와 같이 레버리지 효과의 가능성

이 크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주택시장 내부의 구조에서도 대출증가와 가격상

승의 상관관계를 찾아볼 수 있다. 즉, 현재 우리나라의 주택재고량은 

1990년대의 2백만호 건설 등 대규모 공급확대에도 불구하고 여타 선진

국에 비해서 매우 낮은 상황이다. <표 3-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구 

1,000명당 주택재고량은 우리나라가 2005년 말 기준 280인 데 비하여, 
최근 MDO가 크게 증가한 스페인은 539에 이르고, 그 외에 스웨덴(488), 
덴마크(484), 독일(479), 미국(427), 일본(423), 영국(417), 헝가리(416), 폴
란드(337)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이다. 이와 같이 상대적으로 제한된 주

택공급하에서는 대출의 증가가 소유주택에 대한 수요곡선을 상향 이동

 12) 현재 우리나라 채권시장에서는 3년 만기 국고채가 가장 유동성이 크고, 시장의 기

준금리로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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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고, 그로 인한 가격상승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하겠다. 
또한 장기임대주택이 2006년말 기준으로 총 주택재고량의 3%에13) 불과

한 실정에서 주택대출의 증가는 임대주택의 부족으로 기인한 소유주택

에 대한 추가 수요상승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3. 우리나라 자가거주율-전세입주자비율 추세

주택금융의 확대는 궁극적으로 주택소유율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

는데, 이 절에서는 우리나라의 주거점유형태(자가거주, 전세, 월세)가 시

간대, 그리고 소득-연령별로 구분된 소비자계층별로 어떻게 변화하여 

왔는지를 알아보기로 한다.14) 이를 위하여 사용된 자료는 1990년부터 

2006년까지의 매년 󰡔가계조사󰡕(2003년 이전은 󰡔도시가계조사󰡕)를 이용

하였다. 이 자료는 매월 층화표본조사에 의하여 3000~6000가구에 대한 

상세한 소득-지출사항과 주거형태에 대한 조사결과를 담고 있다.  
[그림 3-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국의 자가거주율은 1990년의 33%

에서 2006년의 59%까지 꾸준히 상승하였다. 특히 서울의 경우 외환위

기 이전까지는 32~33% 정도로 답보상태였으나, 외환위기 이후에는 

33%~51%까지 빠르게 상승하였다.15) 이와 같은 자가거주율의 상승에

는, 외환위기 이전까지는 주택 2백만호 건설로 인한 공급확대가, 그리

고 그 이후 시기에는 주택대출의 확대가 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가정

해 볼 수 있다.   
전세입주자의 비율은 자가거주율과 반대의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13)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기획예산처(2007).
 14) 구체적으로 자가거주자비율, 전세입주자비율, 그리고 월세입주자비율을 매년 서울

과 서울 이외 지역, 그리고 소득 5분위 (소득분포의 20% 단위로 구분된), 6개 연령

층 (24세 이하, 25~34, 35~44, 45~54, 55~64, 65세 이상)별로 구분하여 산정하였다.
 15) 󰡔가계조사󰡕 이외에도 주택소유율을 볼 수 있는 자료는 󰡔사회통계조사󰡕와 󰡔인구주택

총조사󰡕가 있다. 자료출처에 따른 주택소유율/자가점유율은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

다(2004년의 󰡔사회통계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주택소유율은 62.9%이고 2005년
의 󰡔인구주택총조사󰡕에 나타난 자가거주율은 55%임). 본 연구에서는 시계열-횡적 

분석의 이점으로 인하여 가계조사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가계조사󰡕에는 가구의 순

자산(net worth), 실제 주택가격 등이 누락되어 있어, 가구단위의 미시적 분석에 사용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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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참조), 전국적으로 1990~2000년 기간 동안 40%에서 37%로 소

폭 하락하였으나, 그 이후의 시기에는 37%에서 21%로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따라서 나머지 주거형대인 월세가구비율은 2006년 말 전국적으로 

약 20% 정도로 전세가구비율과 거의 유사한 수준에 이르렀다. 서울의 

경우 전세가구비율은 더 급격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즉, 1990~99년 사

이에는 44%에서 53%로 증가하여 전체 가구의 절반 이상이 전세를 이용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이후에는 전국의 추세와 마찬가지로 53%에서 

33%까지 급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2000년 이후 

급증한 주택대출시장이 서울을 포함한 전국에서 자가거주율을 높이고 

전세입주자비율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소득별, 연령별, 거주지별로 분화된 소비자계층의 자가거주율은 1999~ 

2006년 사이에 대체로 소득이 올라갈수록, 그리고 연령층이 높아질수록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부록 1 참조). 그러나 예외적으로 1999년
에는 소득 1분위(소득분포의 20% 이하)의 자가거주율이 2분위(20~40%) 
보다 높고, 65세 이상 연령층의 자가거주율이 매우 낮았다. 서울의 경우

도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2006년에 이르러 최저소득층인 1분위

의 자가거주율이 최고소득층인 5분위를 제외한 다른 소득계층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999~2006년 사이의 증감율은 전국과 서울 

모두 소득 1분위(20% 이하)와 연령6계층(65세 이상)의 자가거주율 증가

가 가장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자가거주율 상승이 저소득층-고령층에 두드러지게 나타나

는 것은 그 계층이 동 기간 중 주택대출의 중요한 수혜계층이었음을 간

접적으로 보여준다. 이와 관련하여 최필선․민인식(2007)은 노동패널 조

사자료를 이용하여 소득별, 연령별 가계부채의 증감을 2001~04년 자료

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소득 1분위(20% 이하의 소득분포)의 평균가

계부채가 소득 2․3분위보다 절대액 기준으로 더 높고, 60세 이상 연령

층의 가계부채가 동 기간 중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하였음을 보여주고 있

다(표 3-2 참조). 이에 대해서는 더 심도있는 미시적 자료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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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자가주택거주율(전국, 서울)

자가주택거주율(전국,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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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서울 다항식 (전국) 다항식 (서울)

자료: 연도별 󰡔가계조사󰡕 (2003년 이전은 󰡔도시가계조사󰡕). 

[그림 3-4] 전세입주자비율(전국, 서울)

전세입주자비율(전국,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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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연도별 󰡔가계조사󰡕 (2003년 이전은 󰡔도시가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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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모기지상품과 주택구입용이도의 상관관계

1. 주택점유형태 결정의 이론적 근거

개인이 주택을 소유할 것인가 아니면 전세․월세를 통해 임대할 것

인가에 대한 결정은 여러 경제적․인문적 변수들에 영향을 받는다. 즉, 
소득(항상소득 및 임시소득), 순자산(net worth) 등과 같은 가계의 경제적 

변수와, 가구원 수, 연령, 학력 등과 같은 인문적 변수들이 그것이다. 우
리나라의 연구결과는 미국의 문헌들과 대체로 같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

는데, 자산, 소득이 높을수록 임대보다는 소유를 선호하며, 보증부 월세 

보다는 전세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가구원 수가 많을수

록 그리고 연령이 높을수록 소유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정
의철[2004], 이상일․이창무[2006]).

그러나 소유․임대의 결정은 위의 변수 이외에도 두 가지 주요 변

수에 영향을 받는다. 그 첫 번째는 주택소유에 따르는 금융비용에 해당

하는 사용자자본비용(User Cost of Capital for Owning: UCCO)이다. 
UCCO는 주식투자분석의 경우 사용되는 주가 대비 수입비율(Price- 
Earning, or PE, ratio)의 역수에 상응하는 통계이며, 상용부동산의 경우 

건물의 자산가치(P)로 1년치의 임대료(R)를 나눈(R/P) 자본화비율(Cap 
Rate)에 해당한다. 주택의 경우 모기지 이자에 대한 세금공제, 재산세, 
양도소득세율 등이 UCCO에 반영되는데, Mishikin(2007)과 Quigley and 
Rafael(2004)의 정의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 

   

      
     (1)

식 오른쪽의 첫 번째 항은 모기지 이자율을 보여주는데, 이는 실질이

자율(rm)과 예상물가상승율( )의 합에서 모기지 이자상환에 대한 소득

세 공제를(소득세율 ti에 의한) 뺀 순비용으로 결정된다. 두 번째 항은 주

택보유세에 대한 것으로 보유세 납부에 대한 소득세 공제가 있는 경우 

그 것을 제한 순비용이며, 세 번째 항은 예상주택가격상승률(실질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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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 ge
와 로 구성)에서 양도소득세율(tp)를 제한 음의 비용(즉, 이의 상

승이 주택소유비용을 낮추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는 주택의 유지 및 

감가상각 비용을 주택가격의 비율로 나타낸 것이다. 
식 (1)의 UCCO는 주택소유에 대하여 투자자가 요구할 수 있는 최소

한의 수익률로 해석할 수 있다. 즉, 그 값이 낮아(높아)질수록 동일한 임

대수입을 가정할 때 주택의 자산가치를 높이게(낮추게) 되고, 따라서 소

유에 대한 수요를 증가(감소)시키게 된다. 다른 변수들의 값이 동일하다

고 가정할 때, 모기지 이자율이 낮을수록, 소득세율이 높을수록, 예상 주

택가격상승율이 높을수록, 양도소득세율이 낮을수록, UCCO는 낮아지게 

된다. 예상인플레이션의 상승은 이로 인한 모기지 이자율의 상승과 예

상주택가격의 상승 중 큰 것의 값에 의해서 UCCO에 미치는 순영향이 

결정된다. 
이제 우리나라의 주택금융시스템이 시장 위주로 전환됨에 따라 주택

대출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따라서 식 (1)에 포함된 이자율, 인
플레이션 등의 경제변수가 변함에 따라 소비자의 주거비용과 소비행태

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예를 들면, 예상주택가격상승률(ge)이 높아지는 

경우 주택의 자산가격을 올리게 되며, 기존 주택소유자의 복지를 증진

시키게 된다. 그러나 신규주택구입자의 주택구입용이도는 떨어지게 되

고, 이로 인한 양의 소비자 복지가 신규구입자로부터 기존소유자에게로 

이전(welfare transfer)된다(Quigley and Rafael[2004]). 또한, 예상인플레이

션이 높아지는 경우 신규 및 기존주택소유자가 이용하는 모기지상품의 

종류에 따라 소비자복지에 대한 영향이 다르게 된다. 즉, 고정률모기지 

이용자의 경우에는 주택가격상승효과 만이 생기게 되나, 변동률모기지

의 이용자는 위에서 논의한 인플레이션 상승의 두 가지 효과, 즉 모기지 

이자율과 주택가격 상승 모두에 영향을 받게 된다.
소유-임대에 영향을 주는 두 번째 요소는 주택대출에 따르는 규제이

다. 즉, 소비자가 원하는 지역에서 원하는 가격의 주택을 구입하고자 할 

때, 최대 DTI, 최대 LTV, 신용등급 등과 같은 대출조건에 제약을 받을 

경우 소비자는 그 주택의 구입이 어려워지고, 차선의 주택을 구입하거

나 아니면 소유주택시장으로부터 제외될(rationed out) 수 있다는 것이다. 
주택금융시장의 확대는 유동성의 증가와 상품개발을 통하여 대출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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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제약 정도를 완화하여 일반적으로 더 많은 가구가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온다. 
우리나라에서도 1990년대에는 30% 정도까지 허용 가능하였던 LTV

가 이제는 60~70%까지 상승하였고, 이는 원하는 주택의 가격 대비 40~ 
30%의 가계자산이 있을 경우 소비자는 다른 대출조건에 제약을 받지 

않는 한 주택구입이 가능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집값의 

40%를 내고 있는 전세입주자는 주택대출을 이용할 경우 적어도 현재 

거주하고 있는 수준의 주택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더 나

아가서 같은 소비자가 두 번째 주택을 구입하여 40%의 전세계약금을 

받고 60%의 대출을 얻는 경우 이 소비자는 100%의, 아니면 그 이상의 

레버리지를 이용하여 두 번째 주택의 구입이 가능하게 된다. 이는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주택을 고수익․고위험의 투자재로 만드는 역할을 하

게 되며, 임대전용주택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실정에서 소유주택에 대한 

수요의 더 큰 상승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식 (1)의 기대주택가

격상승률(ge)을 높이게 되며, 주택가격 상승과 신규구입자로부터 기존주

택소유자로의 복지이전효과도 증가시키게 된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대출 시 본인거주목적의 주택구입과(예를 들면, 1년 이상의 본인거주) 
투자목적의 구입을 구분하여 대출 및 가산금리 결정에 반영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DTI와 LTV 규제의 완화는 소비자의 주택구입용이도와 함께, 제5절

에서 논의할 바와 같이, 모기지의 위험관리 측면도 고려되어야 한다. 
DTI 규제는 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높은 레버리지를 통한 주택투자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생각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완화는 이 관점에서도 분석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LTV의 규

제는 현재 가계자산이 부족한 가구의 주택구입에 상당한 제약요인이 되

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이에 대한 완화가 중․저소득층의 주택구입

용이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 한 예로 [그림 3-5]에서는 

현재 주택금융공사 대출상품의 LTV 분포를 보여주고 있는데, 전체 대

출자의 약 80% 이상이 최대 LTV 근처인 50~70% 사이에 있는 쏠림현상

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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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주택금융공사 론의 대출분포(LTV 계층별) 

주택금융공사 론의 대출분포 - LTV 계층별 (주택금융월보, 2007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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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택구입용이도지수 추세와 제약조건

주택구입용이도의 일반적인 추세를 보여주기 위하여 두 가지 지표가 

널리 사용되고 있다. 즉, (1) 중간치 주택가격을 중간치 가계소득으로 나

눈 소득 대비 주택가격비율(Price-to-Income Ratio: PIR), 그리고 (2) 중간

치소득(IM)을 특정 모기지상품을 대출받기 위해 필요한 최소가계소득

(IQ)으로 나눈 주택구입용이도지수(Housing Affordability Index: HAI)가 

있다. PIR은 대출조건 및 상품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지수이고, 반면 

HAI는 특정 대출조건과 한 가지의 모기지상품을 가정한 통계이다. 후자

는 다음의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  
 
                                                (2)

  



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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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우리나라의 주택구입용이도지수(HAI)와 가격대비소득비율(PIR)

자료: Ji and Kim (2007)

식 (3)의 IQ
는 주어진 대출상품하에서 대출 당시의 모기지상환액(m0)

을 허용가능한 최대 DTI( )로 나눈 값이다. m0는 식 (3)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최대 LTV( ), 대출당시의 이자율(r0), 그리고 대출상품의 여

러 다양한 특성 (Z)에 의해서 결정된다. PIR은 낮을수록, HAI는 높을수

록 평균적으로 주택구입이 더 용이해졌음을 나타낸다. 
우리나라의 경우 Ji and Kim(2007)에 의해 발표된 HAI가 있는데, 이는 

30년 만기 FRM과 50%의 LTV, 33% DTI, 그리고 대출기간 중 일정원리

금 상환을 가정하여 만들었다. [그림 3-6]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우리나

라에서는 1980년대 말 높은 주택가격 상승률로 인하여 PIR이 10 정도의 

높은 수준을 보였으나,16) 그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00~01년에는 4 
정도의 수준이 된 후, 2003년과 2006년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하여 다시 6 
정도로 상승하게 된다. Ji and Kim(2007)에 의해 발표된 HAI도 유사한 주

택구입용이도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PIR과 가장 큰 차이점은 1999년부

터 시작된 낮은 시장이자율과 주택대출자유화의 영향으로 주택구입이  

 16) 이 결과는 차문중, 손재영, 정의철(2004)에 의해 보고된 수치로 1980년대 말의 13보
다 낮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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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미국의 HAI - 전체, FRM, ARM  

미국의 HAI - 전체, FRM, A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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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하게 용이해졌음을 보여주고 있다. 비교를 위하여 [그림 3-7]은 미

국의 전국부동산중개인협회에 의해서 매달 발간되는 HAI을 보여 주는

데, 이는 ARM과 FRM의 상품별로 작성되어 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HAI가 관찰된 전 기간 동안 ARM이 FRM에 비하여 주택구입을 

더 용이하게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ARM의 기준금리가 단기이

자율이고, 대부분 초기 할인이자율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위에서 논의한 HAI는 특정 소비자의 주택구입용이도를 보여주는 지

표로서 다음의 두 가지 한계가 있다. 첫째, 식 (3)에서 표시한 바와 같이 

m0는 최대 LTV( ), 대출당시의 이자율(r0), 그리고 대출상품의 여러 다

양한 특성 Z(이자율 변동 여부, 만기, 원금상환조건 등)에 의해서 결정된

다. 상품의 종류가 바뀜에 따라 초기상환액 m0도 바뀌며, 대출 후 원리

금상환 흐름과 그에 따른 대출위험도도 바뀌게 된다.    
둘째, HAI는 대출 당시의 주택구입용이도만을 보여주고 대출 이후 

경제변수들이 변함에 따라 생기는 상환액부담과 대출리스크의 변화는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다음 절에서는 Miles(2003), 한국주택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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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Miles and Pillonca(2007) 등에서 사용한 주택대출상품의 동적 

DTI 분석모형을 사용하여 여러 모기지상품의 대출 당시와 대출 후 소비

자의 상환액지급 부담에 주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제4절  모기지상품과 대출상환액 부담의 분석

1. 주택구입용이도를 높이기 위한 모기지상품

모기지상품은 여러 변수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구분할 수 있다.17) 현
재에도 여러 나라에서 많은 종류의 신상품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중 많

은 경우 주어진 DTI와 LTV 제약조건하에서 초기상환액 부담을 낮춤으

로서 소비자의 주택구입용이도를 높이기 위하여 개발된 것이다. 일반적

으로 모기지계약조건의 변화를 통해 소비자의 초기상환액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방법은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만기의 연장이다. 즉, 같은 조건하에서 대출기간을 늘리는 경

우(예를 들면 20년에서 30년으로) 소비자의 초기상환액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반면, 대출기관의 원리금재상환 리스크는 커지게 된다. 이와 유사

한 상품으로 홍콩에서 사용되고 있는 VMM(Variable Maturity Mortgage)
은 변동율상품의 일종으로 이자율이 바뀌는 경우 만기를 조정함으로써 

소비자의 매월 상환액을 고정시키고 있다. 
둘째, 초기 이자만을 지급하는 시기를 포함시키는 방안이다. 미국의 

프라임 모기지시장에서 통용되고 있는 5/1 ARM과 같이 초기 5년간 고

정율을 적용한 이자만을 지급하고(IO 또는 Interest Only 기간) 그 이후 

매년 이자율을 재조정하여 원금상환을 같이 하는 상품이다. 이 경우 최

초 이자율 조정에 대한 상한선(Rate Cap)을 적용할 수 있고, 조기상환에 

 17) 한국주택학회(2005)는 이자율 변동 여부에 따라 고정률과 변동률, 만기에 따른 구분, 
원금상황방법에 따른 구분, 고정률에서 변동률로 또는 그 반대로의 전환성 여부, 조
기상환에 따른 벌금 유무, 채무변제 우선순위에 따라 1차, 2차 또는 그 이외의 

Top-up 모기지, 담보물에 따른 구분하고, 그 이외에도 역모기지, 원금증가모기지

(Negative Amortization), 물가조정모기지(Price Level Adjsuted Mortgage), 변동만기모

기지(Variable Maturity Mortgage) 등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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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벌금이 없는 상품이 주종을 이룬다. 반면, 지난 몇 년간 미국에서 

발행된 서브프라임 상품은 많은 경우 2/28과 같이 초기 2년간 FRM의 

IO 기간을 적용하고, 그 이후 매년 이자율을 조정하며 조기상환에 대한 

벌금이 있다. 따라서 이자율조정이 더 초기에 이루어지고 조기상환에 

대한 벌금으로 인하여 소비자 부담과 채무불이행의 확률을 높이는 상품

이다. 상용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모기지의 경우 많이 사용하고 있는 벌

룬모기지(Balloon Mortgage)도 초기상환부담을 낮추어 주는 상품인데, 이
는 10년 만기 20년 원금상환과 같이 원금의 상환기간을 늘려주고 만기  

시에 남은 원금을 일시 상환하는 방식이다.       
셋째, 주택가격 상승이나 주택지분을 공유하는 방법이다. 가격상승공

유모기지(Shared Appreciation Mortgage: SAM)와 지분공유모기지(Shared 
Equity Mortgage: SEM) 등도 소비자의 초기상환 부담을 현저하게 낮추어 

줄 수 있다. SAM은 Guttentag 등에 의하여 1960년대에 제안되었으나 실

제로 사용되는 경우가 매우 드문 반면, SEM은 최근 영국과 호주에서 지

원이 필요한 소비자계층을 위한 정부지원상품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Miles and Pillonca(2007) 등에 의해서 상용화가 연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위에서 논의한 상품들의 주요 특성을 보여줄 수 있는 

아래 표에서 설명된 네 종류 모기지의 대출 당시와 그 이후 경제여건이 

변함에 따른 상환액 부담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A. 고정률 상품 B. 변동률 상품 C. 혼합형 (1) D. 혼합형 (2)

만기 20년 (또는 30년) 20년 20년 20년 

이자율 변동 없음
전 대출기간, 

매년 재조정

초기 5년 고정률,

이후 매년 재조정

초기 5년 고정률,

이후 매년 재조정

원금상환

전 대출기간 중 

완전 분활상환, 

일정 원리금 지급 

전 대출기간 중 

완전 분활상환

초기 5년간 이자만 

지급, 이후 완전 

분활상환

초기 5년 이자만 지급, 

이후 완전 분활상환

이자율 

조정상한
해당 안 됨 없음 없음

‘5/2/2’ 조정구조 

(전 대출 기간 중 

최대조정치 5%, 5년 

이후 처음과 그 다음 

조정상한 각각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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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자산공유 모기지(SEM, 상품 E)를 분석에 포함시켰다. 
SEM의 구조는 정부주택 관련 기관이나 대출기관이 주택자산의 일부를 

소유하고, 소비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임대료를 내고 나머지 주택지분

을 본인이 내는 계약금과 주택대출로 충당하는 형식이다(Whitehead and 
Yates[2005], Miles and Pillonca[2007]). 예를 들면 소비자가 1억원짜리 주

택을 구입할 경우 주택가격의 30%인 3천만원을 계약금으로 내고, 4,000
만원의 주택대출을 받으며 나머지 3천만원은 정부나 대출기관에 임대료

를 내는 형식이 된다. 통상 임대료는 호주와 영국의 경우 정부지원 프로

그램으로 운영되어 시장임대료보다 낮게 책정된다. 임대지분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예: 대출 후 5~10년 이후) 점차 차입자에게 이전되어 모기

지 담보에 가산되고, 따라서 차입자는 만기 시 통상 주택지분의 전부를 

소유하게 된다. 이 상품은 저소득층, 특정 지역으로 이주하는 교육공무

원 등의 주거지원을 위해서 쓰이고 있다.18)

위에서 설명한 지분공유모기지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논의가 되고 있

는 ‘지분공유아파트’와는 두 가지 측면에서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다. 첫
째, 이는 기본적으로 주택구입자의 자금조달방식이며, 지분공유아파트

와는 달리 특정 지역의 특정 건물에 종속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소비자

의 선택의 폭을 넓혀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둘째, 이 제도가 도입된 영

국, 호주에서는 아직 이 상품에 대한 전면적인 상용화가 이루어지지 않

은 상태이고, 차입자가 지분소유자에게 납부하는 낮은 임대료를 통하여 

정부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 논의되고 있는 제도는 

정부지원 없이 민간펀드가 지분을 공유하는 보다 시장 중심적인 방안이

다. 이 경우 수익률이 민간투자자들의 기대치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가 

하는 문제와 함께, 임대료를 감안했을 때 차입자의 지출부담을 과연 줄

여 줄 수 있는가하는 문제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 외에도 SEM의 도입을 위해서는 주택의 관리, 이사, 주택가격 상승분

의 공유 등에 대한 복잡한 법적․경제적 문제들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18)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박신영․최은희․남원석(2007)에 의하여 지분공유제의 도입에 

대한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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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나리오 분석모형

위에서 열거한 상품의 매 시기 상환부담 정도를 보여주기 위하여, 주
택가격 대비 대출액( 0)를 초기 대출액(M0)과 동 시기 주택가격(H0)의 비

로 나타내며(  ), 소득 대비 상환액(0)을 초기상환액(m0)과 동 

시기 차입자소득(y0)으로 나타낸다(  ). 앞 장의 식 (3)에서 설명

한 바와 같이 상품의 특성에 따라 m0는 달라지게 되는데, 부록 2에서는 

위 상품들의 초기상환액을 각각 도출하여 보여주고 있다. 대출 당시 대

출액 한도(최대 LTV 또는 자산제약조건)와 상환액 한도(최대 DTI 또는 

소득제약조건)는 각각 ≤ 
와 ≤ 

로 나타낼 수 있다.19) 
소비자가 주어진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 최대 허용치 LTV인 

max

를 취하고( ∙  ) 상품 C와 D에서처럼 초기 IO 시기를 가지

는 경우(즉,    ∙) 초기 소득 대비 상환액은 다음과 같이 나타 

낼 수 있다. 

  




∙
 ∙                                     (4)        

따라서 초기 DTI는 대출 당시의 이자율, LTV, 주택가격, 그리고 가

계소득에 의해서 결정된다. 원금상환을 하는 상품의 경우 부록 2에서 

보여진 것처럼 식 (4)는 모기지상환상수에 의해서 복잡하게 나타나게 

되며, 주어진 소득하에서 는 더 큰 값을 가지게 된다. SEM의 경우 초

기차입금이 공유자산부분(Me0)과 대출부분(Md0)으로 나누어지게 되고, 
    , 후자에 대하여 초기 DTI를 같은 방법으로 구할 수 

 19) 위의 조건을 사용하여 Linneman and Wachter(1989), Gyourko, Linneman, and Wachter 
(1999), 정의철(2004)은 개별 소비자가 위 대출심사조건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구하여 

소유․임대 결정모형의 독립변수로 사용하였다. 예를 들면, 초기에 이자만을 내는 경

우, 소비자의 소득과 이자율이 주어진 상황에서 소비자가 구입할 수 있는 최대주택

가격은 
 
 ∙ 

 ∙ 
 이고, 대출조건심사조건이 없는 상황에서 소비자가

결정하는 주택가격이 이보다 클 경우(H* > HI) 소비자는 대출조건에 제약을 받게 

된다. H*는 통상 소득 및 자산제약 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는 가구의 표본으로 주택

가격함수를 구한 뒤 전 가구에 도출된 함수를 적용하여 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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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대출 이후 식 (4)에 포함된 세 가지의 경제변수[r, y, H]는 모두 변하

게 되고, 따라서 도 변하게 된다. 논의의 편의를 위해서 주택가격이 일

정하다고 가정할 때, 대출 이후 t시점에서의 이자율(rt), 실질가계소득증

가율(gt)(대출 이후 연평균), 그리고 연평균인플레이션( )을 반영하여 

를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소비자가 B의 변동률상품을 선택하였다

고 가정하였고, 각 상품의 의 도출은 부록 2 참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위 식에서 고정률상품인 A는 초기이자율과 t시점의 이자율이 동일하

게 된다. 식 (5)를 이용하여 위에서 열거한 모기지상품에 대한 를 

Miles(2003)와 Miles and Pillonca(2007)에 사용된 방식을 이용하여 세 가

지 시나리오에 따라 아래에서 분석하였다. 즉, 기본 시나리오(Baseline 
Scenario), 완만한 충격(Mild Shock) 시나리오, 그리고 급격한 충격(Severe 
Shock) 시나리오가 그것이다.  

위에서 설명한 시나리오분석은 모기지론에 내재하고 있는 채무불이

행위험과 조기상환위험의 본격적인 측정을 위한 전초단계로 이해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대출 후 DTI와 LTV가 경제변수의 변화에 따라 바뀌

고, 따라서 상품의 위험도가 변하는 것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경제변수

에 대한 시뮬레이션모형과 DTI와 LTV가 상품에 내재한 두 가지 리스크

(채무불이행과 조기상환)에 주는 영향을 보여주는 소비자행태모형이 필

요하다고 하겠다. Lin, Cho and Yang(2007)이 그와 같은 모형의 한 예가 

될 수 있는데, 그들은 특정 모기지상품의 DTI가 40%를 넘을 확률

(Probability of Liquidity Shortage, PSHORT)과 더불어 LTV가 100%를 넘

을 확률(Probability of Negative Equity, PnegQ)을 이자율, 주택가격, 가계

소득의 상관관계를 고려한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모형을 이용해서 구

하였다. 국내에서도 향후 이와 같은 연구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되며, 본 

고에서는 위에서 열거한 상품이 우리나라의 경제변수를 고려할 때 식 

(5)에서 규정된 동적 DTI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에 그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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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두고자 한다.       

3. 시나리오 분석결과
 

가. 기본 시나리오(Baseline Scenario)

식 (5)를 각 상품에 적용하기 위하여 초기 경제변수와 대출조건을 다

음과 같이 가정하였다: FRM의 금리가 되는 장기이자율 5.6%(상품 A), 
ARM의 기준금리가 되는 단기이자율 4.8%(상품 B, C, D), 실질소득성장

률(gt) 3%(1990년부터 2007년까지의 실제 수치를 이용하여 보수적으로 

설정), 인플레이션( ) 4%로 가정하였다. 또한 70% 초기 LTV(  = 
M0/H0 = 0.7), 33% 초기 DTI(  = 0.33), 초기 주택가격은 가계소득의 4
배로(H0/y0 = 4),20) 그리고 기본 시나리오에서 모기지 금리가 대출 이후 

같은 수준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SEM의 경우 차입자가 40%
의 주택지분에 대한 주택대출을 받고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자산공유

기관에 임대료(re)를 내며, 이는 장기이자율에서 2% 낮은 수준으로 가정

한다. 또한 11~20년 사이에 임대지분이 매년 3%씩 모기지에 가산되어 

상환원금이 높아지는 방식과, 이전 지분이 11~20년 사이 1.8%씩 점증하

는 두 가지 이전방식을 가정하였다.
[그림 3-8]은 처음 네 종류의 모기지상품(A에서 D)의 기본 시나리오

하에서의 상환부담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표에서 점선으로 표시된 

FRM은 더 높은 장기이자율로 인하여(4.8%와 5.6%의 차이) 상환부담이 

전 대출기간 중 ARM보다 높게 나온다. 초기 5년간의 IO상품은 앞의 두 

모기지보다 초기 상환부담이 적게 나오나, IO 기간이 끝나는 6년째부터

는 원금의 상환이 시작되는 관계로 두 상품보다 상환부담이 더 높게 나

타나고 있다. 처음 두 상품인 FRM과 ARM은 각각 초기 DTI가 20%와 

17.6%로서, 후자가 전자의 86% 정도의 수준을 보이고 있고, 시간이 지

남에 따라 소득이 상승하여 두 상품 모두 상환부담이 줄어드는 추세를  

 20) 이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다소 낮은 수치이나, 이를 사용한 분석의 주 목적이 주어

진 대출조건하에서 상품 간의 비교에 있기 때문에 분석결과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

로 판단된다. 만약 DTI의 채무불이행 위험에 대한 영향을 계량적으로 분석하는 경

우에는 소득 대비 가격비율의 설정이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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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모기지상환부담 분석(1)-기본 시나리오

보이고 있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경제변수에 대한 충격이 없으므로 상

품 C와 D는 (이자율 조정 상한선 유무에 따라 나눈) 전 기간 DTI가 같

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3-9]에서는 비교를 위하여 기본 시나리오에서 FRM에 대한 변

수의 값을 다음 네 가지로 바꾸어 보았다: (1) 장기이자율이 5.6%에서 

8%로 상승하는 경우, (2) (1)과 병행하여 LTV가 80%로 올라가는 경우, 
(3) (1)과 병행하여 LTV가 90%로 상승하는 경우, 그리고 (4) FRM 만기

가 20년에서 30년으로 바뀌는 경우이다. 예상되는 바와 같이 (1)~(3)의 

경우에는 원래의 FRM(점선)에 비하여 상환부담이 점차 늘어나고, (4)의 

경우에는 상환부담이 떨어지게 된다. 초기 상환부담이 위 네 가지의 변

화에 대해서 처음 20.3%에서 각각 24.2%, 27.6%, 31.3%, 그리고 17%로 

변하게 된다.  

나. 충격 시나리오

대출 이후 모기지론의 상환부담과 신용위험의 정확한 측정을 위해서

는 관련 경제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고려한 시뮬레이션 모형을 필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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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모기지상환부담 분석(1)-기본 시나리오(다른 변수의 사용)  

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Miles and Pillonca(2007)에서와 같이, 각 상

품의 동적 DTI가 경제변수의 충격 시나리오하에서 변화하는 추세를 간

단한 시계열 모형을 통하여 보여주고자 한다.  
먼저 <표 3-4>는 주요 경제변수들에 대한 1990~2007년 사이 한국과 

미국에서의 평균과 변동률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는 장-단기 이자율, 
인플레이션, 실질소득상승률, 그리고 실질주택 가격상승률이 포함되었

다. 한국의 경우 모든 변수가 2000~07년 기간 동안 훨씬 낮은 표준편차

를 보이고, 낮은 이자율과 인플레이션, 그리고 높은 실질소득성장률과 

실질주택 가격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대출 이후의 경제변수에 대한 시나리오 분석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간단한 시계열모형을 사용하기로 한다. 

                       (6)

                            (7)

       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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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한국과 미국에서의 평균과 변동률(1990~2007년)

한국(1990~2007)

단기이자율1) 장기이자율2) 실질소득성장률 인플레이션 실질주택가격

평 균 9.47% 7.84% 3.83% 4.51% -1.05%

표준편차 5.24% 3.41% 13.87% 2.35% 6.63%

한국(2000~2007)

단기이자율1) 장기이자율2) 실질소득성장률 인플레이션 실질주택가격

평 균 4.81% 5.62% 7.02% 2.95% 1.68%

표준편차 1.07% 1.46% 7.25% 0.82% 5.59%

미국(1990~2007)

단기이자율3) 장기이자율4) 실질소득성장률 인플레이션 실질주택가격

평 균 4.53% 5.81% 0.23% 2.82% 2.41%

표준편차 1.72% 1.32% 1.93% 1.06% 3.56%

미국(2000~2007)

단기이자율
3)

장기이자율
4)

실질소득성장률 인플레이션 실질주택가격

평 균 3.48% 4.72% -0.27% 2.71% 5.53%

표준편차 1.67% 0.67% 1.21% 0.97% 2.34%

   주: 1) 3개월 CD 금리, 2) 5년 국채 이자율, 3) 1년 국채(Constant Maturity Treasury or 
CMT) 이자율, 4) 10년 국채(CMT) 이자율.

인플레이션과 실질소득 성장율은 AR(1)회기분석모형을 이용하였고, 
ARM의 금리가 되는 단기이자율은 동 기간 인플레이션의 변수로 나타

내고, FRM의 금리는 대출 이후 고정된 것으로 가정하였다. 결과의 비교

를 위하여 한국과 미국의 시계열자료를 이용하여 위 모형의 상수들을 

구하였는데, <표 3-5>는 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회귀방정식의 결과는 한국과 미국 자료가 대체로 유사한 결과를 보여

주고 있으며, 기울기변수에 대한 계수   는 모두 통계적으로 높

은 신뢰도를 보여주고 있다. 결과에 있어서 한 가지 다르게 나타난 것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단기이자율의 반응인데, 미국에 비해서 한국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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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한국과 미국의 모형상수

CPI Growth

  R-squared RMSE

한국
0.0447 0.9867 0.98 0.87

(0.66) (132.95)

미국
0.0349 0.9896 0.98 0.41

(0.94) (136.15)

Short Rate

  R-squared RMSE

한국
1.2015 1.9584 0.63 3.16

(2.42) (18.71

미국
3.2745 0.8086 0.52 2.31

(15.59) (19.56)

Real Income Growth

  R-squared RMSE

한국
0.3483 0.9242 0.86 5.25

(0.93) (37.42)

미국
0.0054 0.9714 0.94 0.53

(0.18) (78.29)

  주: (  ) 안의 숫자는 t-statistics를 나타냄.

더 민감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참조).   
위의 결과를 바탕으로 초기 인플레이션과 실질소득 성장률에 대한 두 

가지의 충격 시나리오를 가정하였다: (1) 완만한 충격(mild shock)으로 인

플레이션이 대출 후 20년 동안 매년 동적 예측치(dynamic forecast)보다 1
단위의 표준편차만큼 더 높고, 실질소득증가율이 동적예측치보다 1단위

의 표준편차만큼 낮는 값으로 움직인다. (2) 급격한 충격(severe shock)으
로 앞의 시나리오에서 두 변수의 예측치에 각각 2단위의 표준편차를 가

감한 값으로 움직인다. 계산의 편의상 시간단위를 매년으로 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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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변수들의 연평균값(대출 이후 20년간)   

CPI Growth Short Rate Long Rated4) Income GR

baseline1) 4.0% 4.8% 5.6% 3.0%

mild shock2) 8.9% 10.4% - -1.8%

severe shock3) 13.8% 14.5% - -8.7%

  주: 1) 초기 가정한 변수의 값이 변하지 않음.
2) CPI 변동률과 소득 변동률의 예측치에 1단위 표준편차의 Shock을 가함.
3) CPI 변동률과 소득 변동률의 예측치에 2단위 표준편차의 Shock을 가함.
4) 고정률에 적용되는 장기이자율은 변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였음.

 

<표 3-6>에서는 4개 변수들의 각 시나리오하에서의 연 평균값을 보여주

고 있다.
[그림 3-10, 3-11]에서는 경제상황이 악화되는 두 가지 충격 시나리오 

하에서 각 상품의 상환부담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경우 상환부담

의 순서가 크게 바뀌고 것을 나타나고 있다. 우선 완만한 충격하에서는 

세 가지 ARM 상품들이 모두 FRM에 비하여 높은 상환부담을 나타내게 

되고, 초기 5년 IO 상품(D)도 전 기간 FRM에 비하여 더 높은 상환부담

을 보이고 있다. 두 번째 상품인 ARM은 FRM에 비해서 1.26배의 DTI를 

보이고 있다. 실질소득성장률의 하락으로 인하여 FRM도 상환부담이 기

본시나리오에 비해서 늘어나지만, 상환부담의 증가는 ARM에 비하여 현

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형성되고 있다. 
급격한 충격시나리오하에서는 ARM의 상환부담이 매우 크게 늘어나

게 되고, 두 번째 상품인 ARM의 경우 초기상환액부담이 소득의 17%수

준에서 34%로 급증하고 있다. FRM에 비해서도 1.47배의 소득 대비 상

환부담을 보여주고 있다. 이 시나리오에서 주목할 사실은 5/2/2 구조의 

이자율 조정 상한이 있는 상품 D가 그렇지 않은 상품 C에 상환부담을 

약 20% 정도 낮추어 준다는 것이다(즉, 초기 DTI가 C의 경우 31.8%이고 

D는 25.6%이다).  
마지막으로 자산공유모기지는 예상대로 초기상환부담을 크게 낮춰주

고(FRM의 20%에 비해서 13%의 수준), 이후 주택자산이 차입자에게 이전

되는 11년째에는 매년 3%씩의 지분을 10년간 이전할 경우 18% 정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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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 모기지상환부담 분석(2) - 완만한 충격 시나리오

[그림 3-11] 모기지상환부담 분석(3) - 급격한 충격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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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yment-to-income ratio - Equity Sharing Mortg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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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 모기지상환부담 분석 - 지분공유모기지 

늘어나게 되고, 그 이후 완만하게 하락해서 14% 수준으로 떨어지게 된

다. 매년 지분이전 비율을 1.8%씩 점증시켜서 만기 시 모든 지분이 이전

되도록 하면 상환액부담이 완만하게 증가하여 만기 시에는 19% 정도의 

DTI를 보여주게 된다. 이 상품에 대한 공유지분의 정도, 그에 대한 이전

방식, 임대료의 결정 등에 대한 더 구체적인 분석은 향후 연구과제로 하

기로 한다.
위의 결과가 보여주듯이 변동률상품의 경우 초기 낮은 상환액부담을 

보이나 경제변수의 충격이 있을 시에는 DTI가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

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환부담의 증가는 신용위험의 증가로 이어 지

는데, 영국의 경우 DTI가 1%(percentage point) 상승함에 따라 법원에 신

고되는 채무불이행건수가 2.1% 증가된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Miles[2003]). 다음 장에서는 이와 같이 주택구입용이도를 높이는 모기

지상품의 개발과 병행하여 고려해야 할 리스크의 관리방안에 대해서 국

내외 자료와 문헌을 토대로 논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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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모기지리스크의 관리방안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모기지상품 개발을 통하여 한계차입자의 

주택구입용이도를 진작시키는 것은 대출에 따르는 리스크를 어떻게 관

리하고, 관련 민간-공공기관 간에 어떻게 공유할 것인가하는 문제와 병

행하여 고려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모기지론과 그것을 기초로 한 유

동화상품에 내재하고 있는 두 가지 위험의―차입자의 채무불이행위험

과 조기상환위험의―효과적인 관리가 대출기관의 자산건전성과 주택금

융시스템 전반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하여 중요한 과제라고 하겠다. 아

래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네 가지 정책사안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즉, MBS와 Covered Bond(CB) 등의 발행을 통한 장기채권에 의한 

자금조달방안, 공공-민간 모기지보험제도의 도입, 대손충당금 및 자기자

본비율규제와 관련된 정책과제, 그리고 모기지리스크 관리를 위한 자료

구축이 논의되었다.      

1. MBS/CB 등을 통한 안정적인 자금조달방안

제2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우리나라의 주택대출은 은행예금, 
CD 발행 등 단기자금조달에 의존하고 있다. 이는 자금조달과 대출에 있

어서 만기불일치의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대출자금의 안정적인 공급이

라는 측면에서도 위험도가 높은 자금조달 방식임이 외국의 사례에서 보

여지고 있다. 그 한 예로 단기자금조달-장기주택대출의 영업모형에 의

존하던 미국의 저축은행들이 1970년대 말과 1980년대 초의 고금리와 역

전된 수익률곡선 시대를 거치면서 자산건전성의 악화로 인한 대량부도

사태를 경험하게 되고, 이 당시 단기뮤추얼펀드의 확대로 인하여 자금

유치에 있어서의 경쟁 심화와 ‘역중개현상(disintermediation)’으로 인하여 

대출자금이 고갈되는 사태로 이어졌다. 또한 대출자금의 조달이 원활하

지 못하게 됨에 따라 저소득층, 무주택자 등을 위한 상품개발도 벽에 부

딪히게 되고, 이에 대한 결과가 1980년대의 주택소유율 하락으로 나타

나게 된다.  



210  주택시장 및 정책에 관한 연구

1980년대 이후 미국과 유럽국가들은 이와 같은 단기자금조달방식에

서 MBS와 같은 유동화상품과 대출된 모기지를 담보로 한 채권인 CB의 

발행 등을 통한 장기자금조달방식으로 전환하는 추세이다. 미국의 경우 

1980년대 중반까지도 미미했던 MBS 발행 수준이 현재에는 전체 대출잔

액의 약 50% 정도가 MBS를 통한 대출임이 보여지고 있다(Cho[2007]). 
유럽국가들의 경우 대출기관이 포트폴리오에 보유한 모기지대출을 담

보로 발행하는 CB에 의한 자금조달이 최근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전
통적으로 독일이 CB시장을 주도하여 왔으나, <표 3-7>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5년 기준으로 덴마크가 독일을 제치고 가장 큰 CB시장으로 성

장하였으며, 영국, 스페인, 아일랜드, 폴란드 등에서도 2000년대 들어 

CB제도를 도입하고 그 발행을 늘리고 있다.
MBS와 CB는 모두 투자자의 기호에 맞는 채권상품의 개발을 통하여 

연-기금, 생명보험회사와 같은 기관 투자자들을 통한 자금조달을 늘리

고 주택대출시장에서의 유동성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또한 

채권의 장기화를 통하여 은행예금 등을 통한 대출의 경우 생길 수 있는 

만기불일치의 문제를 해소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자금조달방

식은 다음의 세 가지 면에서 차이가 있고, 국내 모기지시장의 발전을 위

해서는 이 차이점들을 고려하여 두 가지 방식의 장점을 모두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제도개선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 MBS의 발행은 대출심사(underwriting)-자금조달(funding)-채권관

리(servicing)의 기능분화를 전제로 한다. 따라서 MBS를 통한 자금조달

은 이들 기능에 대한 전문화를 가져올 수 있으나, 이와 같은 기능분화가 

이루어져 있지 않은 시장상황하에서는 CB의 발행이 차선책으로 검토될 

수 있다. 둘째, MBS의 발행은 신용위험의 이전을 통하여 대출기관의 자

기자본비율의 달성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반면, CB는 대출채권이 대출

기관의 포트폴리오에 남아 있고 그에 내제되어 있는 위험 또한 이전되

지 않는 관계로, 대출기관의 입장에서 볼 때 이와 같은 ‘규제중개

(regulatory arbitrage)’의 효과가 없다고 하겠다. 셋째, MBS는 구조화된 

상품(structured financial products)을 통하여 대출기관과 투자자 사이의 개

별대출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를 완화 시킬 수 있다는 것이 최근 

문헌에서 논의되고 있다(Oldfield[2000], DeMarzo[2005], Downing, Jaff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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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Wallace[2005]). 이 점에 있어서도 CB는 MBS에 비하여 상품구조가 

단순하고, 담보에 내재된 리스크를 상품자체에서 관리하는 것에는 더 

한계가 있다고 하겠다.
위의 논의에 근거하여 우리나라의 자금조달방식의 개선을 위한 몇 

가지 정책방향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먼저, 앞 절에서 분석한 한계차입

자의 주택구입용이도를 높일 수 있는 모기지상품들―즉, 장기고정율상

품, 이자율상한이 있는 혼합형 상품, 지분공유모기지 등의 보급을 위한 

안정적인 자금조달방안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2004년 MBS 발행기관으로 출범한 주택금융공사가 국민주택기금과 함

께 대상소비자계층의 설정, 그들을 위한 모기지상품의 개발―보급, 그리

고 그 상품의 자금조달을 MBS 발행 등을 통해서 담당하는 구체적인 공

조방안과 역할분담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주택금융공사

에게 MBS발행뿐만이 아닌 채권발행 등을 통하여 당장 유동화가 어려운 

상품에 대해서는 장기 매입-보유를 허용함으로써, 그와 같은 상품의 확

대와 채권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을 단기적으로 달성하고, 장기적으로는 

유동화상품을 통한 자금조달을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21) 
또한 소비자의 상품 선택을 돕기위하여 여러 모기지상품의 위험도와 장

단점에 대한 체계적인 소비자교육도 장기고정률상품과 같은 안정적인 

상품의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         
MBS시장의 활성화와 병행하여, 은행 등 민간주택대출기관의 자금조

달 개선방안으로 CB시장의 도입과 활성화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CB는 MBS와 함께 주택대출에 있어서 자금조달의 만

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으로 유럽국가에서 활용되고 있다. 이 경우 발

행기관의 신용등급과 채권시장에서의 위치가 이를 통한 자금조달에 있

어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하겠다. 독일의 경우 대형 상업은행에 소속되

어 있는 모기지은행이 주로 판트브리프(Pfandbrief)를 발행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채권의 종류는 CB와는 다르지만 연방주택대출은행(Federal 
Home Loan Bank)에 의해서 채권이 발행되고 이를 통해서 조성된 자금이 

 21) 2차 모기지시장이 발달한 마국에서도 우량모기지를 기초로한 MBS의 경우 95% 이
상이 원리금상환흐름이 정형화된 15년이나 30년 만기의 고정률 상품에 의존하고 

있다. 



212  주택시장 및 정책에 관한 연구

<표 3-7> 유럽국가의 CB 발행잔액

         (단위: 총CB발행잔액, 백만유로)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덴마크 165,862 193,980 202,678 226,164 249,728 286,238

독 일 247,484 255,873 261,165 259,199 249,848 237,547

스페인 11,539 14,328 25,266 58,448 96,083 157,663

스웨덴 75,060 65,294 70,865 81,569 81,428 92,808

프랑스 47,701 43,006 44,351 21,079 26,816 32,133

영 국 n/a n/a n/a 5,000 15,668 25,439

헝가리 n/a n/a n/a 3,622 4,962 5,072

아일랜드 n/a n/a n/a n/a 2,000 4,140

폴란드 n/a n/a 99 183 223 558

라트비아 8 14 30 36 54 40

리투아니아 n/a n/a n/a n/a 14 14

자료: European Mortgage Federation National Experts; National Central Banks; OECD.

회원 대출기관(주로 저축은행)의 대출에 이용되고 있다. 은행의 규모가 

비교적 큰 우리나라에서는 개별 은행이 CB 등의 채권을 발행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보이나, 다수의 은행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발행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2. 공공-민간 모기지 보험제도의 도입 

3장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주택대출차입자는 현재 최대

허용치 LTV 부근으로의 쏠림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모기지론에 대한 

수요를 LTV규제가 많은 부분 억제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이
의 상향조정을 통하여 자산축적이 낮은 소비자층의 주택구입용이도를 

높이는 한편, LTV의 증가분에 대해서는 모기지보험을 통하여 위험도를 

대출기관과 보험제공기관 간에 공유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모기지보험은 외부 신용보강(external credit enhancement)의 일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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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 미국의 모기지보험

1997 2006

연방주택청(FHA) 11.8% 2.6%

민간 모기지보험(PMI) 14.0% 8.9%

합 계 25.8% 11.5%

 자료: Inside Mortgage Finance(May 2007).

미국의 연방주택청(FHA)이 1930년대 대공항 직후 장기고정률상품에 

대한 공적보증을 제공하면서 시작되었다. 그 이후 FHA의 성공적인 운

영이 확인된 후 1950년대에 미국에서 민간 보험회사에 의한 모기지보

험이 시작되었다. 또한 1980년대부터 시작된 2차시장에서의 MBS발행

을 통한 대규모 주택자금조달이 시작되면서 Fannie Mae와 Freddie Mac
에 의해 제공되고 있는 투자자에 대한 원리금지급보증과 함께 위의 공

공-민간 모기지보험은 주택대출시장의 투자자들에게는 신용위험으로 

생기는 현금흐름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대출기관 및 MBS 발행기관에

게는 높은 레버리지로 인한 리스크를 제3의 기관과 공유하게 하는 역

할을 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통계로, 최근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시장의 성장과

정에서 모기지보험이 신규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표 3-8>에서 보는 

바와 같이 크게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FHA의 경우 1997년 

11.8%에서 2006년 2.6%로, 민간보험의 경우 14%에서 8.9%로 줄어들고, 
대신 MBS-ABS상품의 구조화를 통한 내부 신용보강(Internal Credit 
Enahncement)에 의존하는 비중이 더 늘어나게 된다. 이는 모기지대출과 

유동화 과정에서 제3자에 의한 신용평가와 대출위험의 공유가 그 만큼 

줄어들었다는 면에서 대출시스템 전반의 리스크를 올렸고, 현재의 서브

프라임모기지 사태에 일조를 하였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Hassler 
[2007]). 

이와 같이 미국에서 시작된 모기지보험제도는 1990년대 들어 OECD 
국가들을 중심으로 도입․시행되기 시작하였다. 부록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럽, 아시아의 여러 나라에서 각국의 고유 상황에 부합하는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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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모기지보험제도의 정착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서울보증보험과 미국의 Genworth에 의한 민간모

기지보험이 도입단계에 있다. 향후 모기지보험시장이 활성화 되면 LTV
규제의 완화를 통한 자산제약차입자의 주택구입을 용이하게 해주는 효

과 이외에도, 대출심사기준을 상품의 종류, 소비자의 신용등급, 서류의 

구비 정도 등의 위험요소를 더욱 차별화하여 고려하는 방향으로 발전하

는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정책사안으로 우리나라에서 민간 모기지 보험과 함께 

공공 모기지 보험제도의 도입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는 정부지원이 필

요한 소비자계층에 대해서 정부의 명시적 신용보완을 통하여 그들을 위

한 상품의 안정적인 공급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부록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재 모기지 보험제도를 시행 또는 고려 중인 국가의 

대다수가 공적 모기지 보험을 도입하고 있다. 이에 대한 예외는 15개국 

중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의 3개국 정도이고, 호주의 경우 1999년까지 

공공 모기지 보험제도를 시행하였으나 그 이후 민영화하여 현재에는 민

간 모기지 보험만이 운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주택금융공사에 소속되어 있는 주택신용보증

기금을 정부의 정책목표와 관련된 특정 모기지론에 대한 공적 보험서비

스을 제공하는 기능으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예를 들

면, 국민주택기금과 주택금융공사 모기지를 저·중소득층의 최초주택구

입자가 차입할 경우 대출액한도를 현재의 70%에서 85~90%까지 올리고 

그 증가분에 대해서는 상품의 종류, 소비자의 신용등급을 고려하여 신

용손실의 부보비율(loss coverage rate)과 보험수가를 결정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공적모기지보험의 도입과 관련해서 외국의 두 기관에 

대한 벤치마킹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 미국의 FHA 보험제도

는 재산축적이 낮거나 신용등급이 낮은 소비자를 위한 특화된 공적 모기

지보험 프로그램이다. 따라서 FHA보험의 이용자는 LTV가 90%가 넘는 

소비자에 대한 보험이 대부분이며, <표 3-9>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국의 

소비자신용등급지수가 680점 이하가(700점이 대략 평균임) 80%를 상회

하고 있다. <표 3-8>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최근 신규대출시장에서 그 비

중이 줄어들었으나, 최근 서브프라임사태를 해결하기 위하여 FHA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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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신용등급별 신규대출 분포1)
FHA보험 모기지의 퍼센트 (발행액 기준) 

영 업

총 액

신용경력

의 부재

>300
≤539

>540
≤579

>580
≤619

>620
≤679

>680
≤850

크레딧스

코어의 

미수집

1992 4.48 0.10 0.38 1.07 3.59 3.17 87.22
1993 4.59 0.12 0.40 0.96 2.97 2.47 88.48
1994 3.87 0.11 0.49 1.44 4.22 3.06 86.81
1995 3.38 0.16 0.51 1.15 2.68 1.77 90.35
1996 4.17 0.35 1.19 3.06 7.03 4.29 79.90
1997 2.45 0.91 1.76 3.60 6.30 2.98 82.01
1998 1.82 1.19 2.21 4.44 7.56 3.12 79.66
1999 1.72 1.13 2.29 4.57 7.59 2.88 79.81
2000 1.88 1.65 2.70 4.48 6.62 2.39 80.27
2001 1.35 1.38 2.51 4.20 6.24 2.26 82.05
2002 1.34 1.55 2.72 4.59 6.94 2.64 80.22
2003 1.47 1.72 3.24 5.53 8.54 3.24 76.25
2004c 3.23 1.76 4.06 8.19 14.11 5.88 62.77
2005b 6.83 3.68 10.45 22.82 40.02 16.20 0.00
2006b 5.67 3.52 9.92 22.76 41.35 16.79 0.00
2007b 5.08 4.43 11.12 24.35 39.98 15.05 0.00

<표 3-9> 미국 FHA보험 상품과 소비자신용등급

자료: IFE Group(2007), “FHA MMI Fund Review Report”중에서 발췌

역할이 다시 강조되고 있다. 이는 이 기관이 미국에서 모기지시장의 안

정성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험제공자(insurer of the last resort)’의 역

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우리나라의 주택금융공사와 유사한 기능을 담당하는 홍콩모기

지공사(Hong Kong Mortgage Corporation or HKMC)의 경우를 벤치마킹 

대상으로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즉, 1997년 홍콩의 주택소유율을 10년 

안에 60%에서 70%로 올린다는 미션을 가지고 출범한 HKMC는 그 당시 

70%였던 최대 LTV를 현재 95%까지 올리고, LTV증가분에 대해서는 민

간기관과 제휴하여 모기지 보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상품에 대

한 수요와 신용손실 정도에 대한 자료의 분석이 이와 유사한 상품을 국

내에 개발-보급하는 데 있어서 유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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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리스크를 고려한 대손충당금과 자기자본비율 규제 

금융감독당국에 의한 대손충당금과 자기자본비율 규제가 안전한 모

기지상품의 확대와,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높은 상품에 대한 대출억제

를 위한 효과적인 정책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 기존의 

자기자본비율에 대한 국제기준인 Basel I 하에서는 모기지의 위험가중

치가 50%로(MBS의 경우 20%로) 획일적으로 규정되었으나, 새 기준으

로 제안된 Basel II에서는 기본방식(Standard Approach)하에서 모기지의 

위험가중치가 35%로 낮아 졌고(MBS의 경우 채권의 신용등급에 따라 

정함), 내부등급방식하에서는 대출기관의 자체모형에 의한 상품의 등급

결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Basel II하에서는 여러 나라에서 

통용되고 있는 모기지상품이 서로 상이한 점을 감안하여 금융감독 당

국의 재량에 의하여 모기지상품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달리할 수 있도

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금융감독 당국이 모기지상품에 대한 리스

크를 고려하여 대출기관의 자산건전성을 감독하고, 더 나아가서 상품의 

위험도를 고려한 대손충당금과 자기자본비율을(상품별 위험가중치를 정

함으로서) 설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는 다음 절에서 설명

할 자료와 모형의 구축, 그리고 그에 대한 정기적인 검증과도 밀접한 관

계가 있다고 하겠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이에 대한 연구결과가 축적되

는 중임을 감안할 때 외국의 자료와 문헌에 나타난 결과를 참고해 볼 

수 있고, 이에 따르면 위험가중치의 상향조정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품

으로 다음을 고려할 수 있다.  

∙ARM, 특히 이자율조정 상한선이 없는 ARM
∙초기 LTV의 차이(예: 50% 이하 vs. 50-70% vs. 70% 이상(모기지보

험이 있는 경우))
∙후순위주택대출(Second Mortgage) 
∙소비자의 신용등급이 낮은 대출

∙대출심사 시 구비서류가 미비한 대출

[그림 3-13]에서는 미국의 우량-비우량모기지의 90일 이상의 연체비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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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 미국의 연체율(90+Days)-대출상품별

자료: 미국 전국부동산거래인조합 

상품의 종류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우량고정률

상품(Prime FRM)의 경우 지난 1998년 이후 평균 0.24%였으며, 이는 비

우량고정률상품(Subprime FRM)의 평균연체율 1.73% 보다 크게 낮은 수

준이다. 변동률상품의 경우 우량, 비우량 모두 고정률상품에 비해서 높

은 연체율을 보이고 있는데, 우량상품의 경우 0.36% 그리고 비우량상품

의 경우 2.09%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연체율은 현재 주택가격

의 하락, 변동률모기지의 이자율재책정 등으로 인하여 우량고정률상품

을 제외하고는 모두 빠르게 상승하고 있고, 비우량변동률의 경우 이미 

4.5%의 연체율을 보이고 있다.22) 
그러나 위와 같은 연체율의 총량적인 비교는 정책결정에 도움을 주기

에는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모기지상품의 위험도를 비교하는 데 

있어서는 ‘다른 관측 가능한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는(Ceteris Paribus)’ 

 22) 우리나라 시중은행의 주택대출연체율은 지난 4년간 월평균잔액기준으로 0.8% 수준

을 보이고 있고, 이는 다른 부문에 대한 은행권의 대출에 비해서 가장 낮은 수준이

다(예: 중소기업 1.4% 그리고 신용카드 2.2%). 또한 2003~04년의 1.6~1.8% 수준의 연

체율이 현재에는 0.5% 정도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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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 LTV와 소비자신용등급에 따른 모기지부도율

Expected Cumulative Failure & Short Sale Rates:
(Data source: Calem and LaCour-Little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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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Calem and LaCour-Little(2003)

가정이 필요하고, 이를 위헤서는 적절한 모형을 통한 결과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여러 문헌에 의해서 모형을 통한 모기지상품의 위험도

가 보고되고 있는데, [그림 3-14]에서는 Calem and LaCour-Little(2003)에 

의해서 보고된 LTV와 소비자신용등급의 모기지 채무불이행 정도에 주

는 영향을 보여 주고 있다. 그림에서는 같은 LTV 수준이라도 소비자신

용등급에 따라 부도율이 크게 차이가 남을 보여주고 있다. 구체적으로 

90% LTV의 상품이 최고신용등급(소비자신용스코어 740 이상)의 차입자

에게 대출될 경우 약 2%의 부도율을 보이는 반면, 최저신용등급(소비자

신용스코어 620 이하)의 차입자에게 대출될 경우에는 이외 3배가 넘는 

7.5%의 부도율을 보이고 있다. 이 외에도 ARM, 구비서류의 정도 등 다

른 상품특성과 그들의 상대적 리스크에 대해서는 Buist, Megbolugbe and 
Yang(1998), Ambrose and LaCour-Little(2001), Calhoun and Deng(2002), 
Lin, Cho, and Yang(2007) 등의 결과를 참고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국내자료를 이용하여 상품별 리스크에 대한 연구가 향후 활발하게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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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이를 위해서는 다음 절에서 논의할 바와 

같이 자료의 구축이 필수적이라 하겠다.        

4. 효과적인 위험관리를 위한 자료의 구축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모기지상품의 위험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상품․차입자․담보물의 특성이 포함된 모형의 설정이 필요하고, 또한 

이를 위한 자료의 축적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하겠다. 구체적으로 차

입자의 채무불이행과 조기상환에 대한 소비자행태모형, 채무불이행 시 

신용손실을 산정할 수 있는 손실률모형, 이자율, 주택가격 등의 예측모

형, 그리고 우리나라의 현재와 과거 경제상황을 반영한 스트레스 시나

리오에 대한 가정 등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아래에서는 이와 같이 위험

도측정에 사용되는 자료에 대한 몇 가지 특징과, 우리나라에서 그 같은 

자료를 구축하는 데 따르는 정책과제를 논하고자 한다.   
먼저, 특정 상품의 연체율, 부도율 등의 신용위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그 상품이 여러 경제상황하에서 어느 정도의 위험도를 보이는

가하는 것에 대한 실제자료의 구축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이는 저금리-
주택가격상승과 같은 호황기 뿐만 아니라 고금리-주택가격하락과 같은 

불황기에서 특정상품이 어떻게 반응하는가하는 것의 대한 자료가 첨단

금융기법을 통한 상품개발과 위험관리보다 훨씬 유용하다는 것을 의미

한다. 
그 한 예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서브프라임모기지의 신용손실률

은 그와 같은 상품이 주택가격하락기과 같은 경제상황에서의 부도율을 

가름할 수 있는 자료가 없었던 것이 위험도를 고려한 가격산정에 실패

한 원인의 하나로 거론되고 있다. 이에 관련된 자료로 [그림 3-15]에서는 

서브프라임모기지의 발행연도(vintage year)에 따라 손실률이 크게 차이

가 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미국의 주택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한 

2006년에 발행된 서브프라임모기지 상품은 이미 타년도의 상품보다 대

출 후 동일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훨씬 높은 손실률을 보여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국내에도 새로운 모기지상품을 보급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에 맞는 경기주기를 설정하고 그 기간 동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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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신용손실률(대출연도별)

미국 서브프라임모기지 신용손실율 - 대출연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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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구축을 의무화하며, 그와 같은 자료의 구축 이전에는 자기자본비율

의 설정 등에 있어서 보수적인 가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자료와 관련한 다음 사항으로 언급할 것은 시장상황을 적절히 반영한 

주택가격지수의 중요성이다. 이는 대출 당시의 LTV(origination LTV 또는 

OLTV)와 대출 이후 시장상황의 변화를 고려한 LTV(mark-to-market LTV 
또는 MLTV)가 채무불이행모형, 조기상환모형, 손실률모형에서 중요한 

변수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이론적 근거는 통상 옵션평가모형

에 의해서 설명되는 상환의사(willingness-to-pay)의 부재이다. 즉, 이는 대

출 이후 특정시점에서 담보로 사용한 주택가격이 남은 상환액의 현재가

격보다 작아질 경우(즉, MLTV가 100%를 넘을 경우) 차입자는 상환을 계

속하는 대신 담보를 대출기관에 넘기는 것(풋옵션을 행사하는 것)이 경

제적으로 더 유리하게 된다(Kau and Keenan[1995], Deng, Quigley, Van 
Order[2002] 참조). 따라서 다른 조건이 동일한 상황에서 주택가격이 하

락하는 시기와 주택가격이 최고점일 때에 실행된 대출의 채무불이행비

율이 통상 더 높게 나타나게 된다.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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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주택가격지수는 국민은행이 지역별-주택종류별로 자세

한 지수를 매달 산정하여 발표하고 있고, 이는 학계와 업계에서 유용한 

자료로 널리 쓰이고 있다. 그러나 지수산정에 쓰인 자료가 실거래가가 

아닌 호가에 의한 것이고, 표본집단의 구성 등에 따라 특정지역의 시장

가격과 체계적인 차이(systematic bias)가 있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언급할 흥미로운 사실은, 최근 이용만․박헌수․이창

무(2007)에 의해서 발표된 아파트실거래가를 기초로 한 주택가격지수와 

(‘반복매매모형’(Repeat Sales Model)을 이용한) 국민은행지수와의 차이

점이다. 즉, [그림 3-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거래가지수가 후자에 비

하여 가격변동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는 호가나 감정가에 

의한 가격지수가 시장정보의 반영이 늦게 되는 이유로 실거래가에 비하

여 낮은 표준편차를 가지게 된다는 미국 문헌에서의 보고와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인다.24) 
우리나라에서도 향후 실거래가를 이용한 가격지수 산정이 필요할 것

으로 보이나, 문제는 이에 대한 자료가 2006년 1월 이후에만 축적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국민은행지수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과 같은 

감정-호가자료와 실거래가 자료를 병행하여 사용함으로써 가격지수의 

정확도를 높이고 최대한 긴 시계열지수를 산정하는 방안을 연구하는 것

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언급할 것은 조기상환자료의 구축인데, 이는 현재 우리

나라 대부분의 모기지상품이 조기상환에 따르는 벌금을 부과하고 있어, 

 23) 채무불이행 지표로 사용되는 다른 변수로서 대출 후 주택가격의 변화와 상환액을 

고려한 주택가격 대비 대출잔액(mark-to-market LTV)과 특정 시점에서 주택가격의 

변동률을 고려하여 LTV를 100%가 넘을(따라서 음의 주택자산이 생길) 확률 

(probability of negative equity or pneq)이 있다. Pneq에 대한 설명과 적용은 Deng, 
Quigley and Van Order(2002)와 Lin, Cho and Yang(2007) 참조.  

 24) 감정 당시 시장정보의 부족으로 인한 낮은 표준편차와(appraisal smoothing) (Quan 
and Quigley(1989)외 다수의 논문), 감정사의 모럴해저드로 인한 편향된 감정결과가 

(appraisal bias) (Chonloy, Cho, Megbolugbe(1996)외 다수) 문헌에 보고되고 있다. 이와 

같은 부정확한 담보가격의 산출은 부도율 등의 리스크지표의 측정에 있어서 부정확

한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에 대해서 Cho, DeRitis, and Rosenblatt(2007)은 미국 

서브프라임자료를 이용하여 부정확한 담보가치의 산출이 서브프라임모기지의 대출 

당시 신용손실 예측치를 현저하게 낮추었고, 이는 리스크를 고려한 가격산정 실패

의 한 요인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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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6] 국민은행의 주택가격지수와 실거래가를 이용한 주택가격

지수의 비교(서울, 강남)

자료: 이용만, 박헌수, 이창무(2007)

이와 같은 제약이 없는 상황에서 소비자행태를 분석할 수 있는 자료의 

축적이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저소득층이나 대출조건에 

제약을 받는 차입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채무불이행위험은 높은 반면 조

기상환위험은 통상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본 연구의 주요 분석의 

대상에서도 벗어난다고 하겠다.  
그러나 장기고정률상품의 보급과 그와 같은 상품을 기초로 한 MBS

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에 있어서 조기상환위험에 대한 자료구축과 그

에 의한 위험가산금리의 산정방식은 중요한 연구과제라고 하겠다. 미국

의 경우 1986년 Salomon Brothers에 의해 처음 개발된 조기상환위험을 

고려한 동적가산금리인 Option-Adjusted Spread(OAS)가 MBS 딜러와 투자

자들 사이에서 조기상환위험의 가격산정에 있어서 공통언어로 사용되었

고, 이는 투자자들이 조기상환위험에 대해서 가지는 불확실성을 줄여주

고 MBS시장의 확대에도 크게 공헌하였음이 보고되고 있다(Citigroup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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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FRM이나 그와 유사한 상품의 보급을 확대

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조기상환벌금을 낮추거나 없애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FRM은 시장상황이 변함에 따라 ARM 등의 상품

에 대한 경쟁력이 크게 저하될 수 있고, 이 경우 조기상환벌금의 유무

는 FRM의 경쟁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즉, 시장환경이 지금과 같이 

저금리에서 고금리환경으로 변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에는 고정률상

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조기상환의 빈도도 낮게 된다. 그러나 반대

로 고금리에서 저금리로 바뀌는 시기에는 FRM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줄어들 수 있고, 이 경우 조기상환에 대한 벌금은 재융자 시 거래비용

을 높임으로써 소비자복지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고정률상품의 

경쟁력 또한 크게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조기

상환에 대한 벌금이 없는 FRM의 보급을 고려함으로써 이 상품의 경쟁

력을 높이고 소비자의 조기상환 행태에 대한 더 정확한 자료의(즉, 벌
금으로 인하여 왜곡되지 않은) 구축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제6절  결 언  

본 논문에서는 현재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주택금융시스

템 분석을 통하여 주택구입용이도를 높일 수 있는 상품개발과 그에 따

르는 금융리스크의 관리방안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이를 위하여 대출 

당시와 대출 이후 차입자의 상환부담 정도에 대한 시나리오 분석을 하

였고, 한계차입자의 주택구입용이도를 높여줄 수 있는 상품의 리스크관

리와 관련된 몇 가지 정책사안을 논의하였다. 다음이 본 연구의 주요 결

과와 논의된 정책제안을 요약하고 있다.  
고정금액상환-고정율모기지(Constant Payment FRM, CP-FRM)가 차입

자를 이자율 상승 등의 경제충격에서 보호해 주고, 따라서 이 상품의 확

대가 모기지시장 전체의 안정성을 위하여 바람직한 것임을 제4절의 시

나리오분석은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CP-FRM은 높은 초기상환액 부담

(‘front load’ 또는 ‘tilt’)의 문제가 있고, 이를 보완하여 차입자의 주택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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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용이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중의 하나로 ‘지분공유모기지’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앞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지분공유모기지는 차입자를 주택

에 대한 일부 소유에서 완전 소유로 변환시키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논

의가 되고 있는 ‘지분공유아파트’와는 달리 차입자가 선호하는 지역이

나 주택형태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의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제4절의 분석에서는 이자율조정상한이 있는 변동율상품(Capped- 

ARM)이 대출 이후 인플레이션이나 장-단기금리의 급격한 상승과 같은 

충격이 있을 시 상환액증가 충격을 크게 완화시켜 줄 수 있음을 보여주

고 있다. 따라서 금융감독 당국은 이와 같은 조정상한선이 없는 변동률

상품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이나 자기자본비율 등을 통한 건전성규제와 

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신용위험도가 높은 상품인 후

순위주택대출, 구비서류를 생략해 주는 대출에 대해서도 유사한 지도․

감독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현재 은행예금 위주의 단기 자금조달의 개선책으로 MBS시장의 활

성화를 들 수 있고, 이를 위해서는 유동화가 비교적 용이한 장기고정률

상품의 확대가 또한 필요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구조가 더 복잡한 모기

지상품을 통하여 주택구입용이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유일의 

MBS발행기관인 주택금융공사의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

각된다. 즉, 지분공유모기지, 혼합형변동률상품 등에 대한 자금조달과 

보증을 제공하고, 당장 유동화가 쉽지 않은 상품에 대해서는 금융공사

가 채권발행 등을 통해서 자금조달을 하고, 1차 시장으로부터 구입한 모

기지의 매입․보유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최근 유럽

에서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담보부채권상품(CB)의 도입을 통하여 은행 

등 1차 시장의 대출기관이 직접 장기채권의 발행을 통하여 자금조달을 

하는 방식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재산축적 정도가 낮은 소비자계층의 주택구입용이도를 높이는 방안

으로, 최근 시작된 민간모기지보험과 병행하여 공공모기지보험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이를 위하여 미국의 FHA와 홍콩

의 HKMC를 벤치마킹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FHA는 오랜 기간 신용등

급이 낮고 LTV가 90%를 상회하는 소비자들을 위한 특화된 보험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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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으로 운용되어 왔으며, 최근 서브프라임사태의 해결을 위한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HKMC 또한 10년전 출범 당시 70%였던 LTV상한을 모

기지보험프로그램의 개발 등을 통하여 현재 95%까지 끌어 올렸다. 이와 

같은 외국의 프로그램과 그 성과를 검토함으로써 국내 실정에 맞는 공

적모기지보험제도를 개발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효율적인 리스크관리를 위한 자료의 구축에 관해서 논

하였고, 여기에는 대출상품별로 구분된 연체율, 부도율, 조기상환율에 

관한 자료가 개별 대출기관의 내부 의사결정뿐만이 아니라, 주택대출업

계 전반에서 사용될 수 있는 위험도지표의 개발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

는 것이 향후 시장발전의 중요한 요소라고 하겠다. 이와 더불어 2006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실거래가격을 이용한 주택가격지수의 산정도 중

요한 기초자료의 구축으로, 이에 대한 연구와 활용이 기대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 가지 향후 연구과제가 언급되었는데, 이는 다음

의 세 가지의 상호관련된 분야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여러 모기지상

품에 대한 소비자선호도에 미시적 분석으로, 이는 각 상품에 대한 타겟 

소비자계층의 선별과 그들을 위한 상품개발에 활용될 수 있다. 둘째, 5
절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모기지의 리스크관리를 위한 소비자행태의 분

석이다. 특별히,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연체, 부도, 조기상환에 대한 행태 

분석을 통하여 여러 모기지상품에 내재한 현금흐름의 위험 정도를 측정

할 수 있고, 이는 Basel II를 통한 새로운 자기자본비율규제의 따른 대출

기관의 자체모형 개발을 위한 최선의 방법(best practice) 설정에도 필요

한 사안이라고 하겠다. 셋째, 다양한 형태의 MBS와 CB 등에 대한 연구

를 통하여 우리나라 투자자의 기호에 부합하는 채권상품을 개발하는 것

인데, 이는 앞서 논의된 모기지상품의 리스크관리를 위한 자료구축 및 

모형개발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언급할 것은 모기지시장의 확대를 통하여 한계차입자의 

주택구입용이도를 높이는 것은 임대주택시장의 발전과도 깊은 상관관

계가 있다는 것이다. 미국과 같이 민간-공공 임대주택시장이 발달되어 

있는 나라에서도 서브프라임 모기지사태와 같은 상황을 차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임대시장의 확대가 제기되고 있다(Gramlich[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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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임대주택재고량이 매우 낮은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는 주택대출의 

확대가 소유주택시장의 과열로 이어지는 것을 예방하기위해서는 저렴

한 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이 병행되어야 할 정책과제라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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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역 전국
연  도 1999 2006 증감
전체 46% (1.00) 59% (1.00) 30%

소득 1분위(<20%) 36% (0.79) 53% (0.91) 48%
소득 2분위(20-40%) 32% (0.70) 49% (0.83) 53%
소득 3분위(40-60%) 45% (0.98) 56% (0.95) 25%
소득 4분위(60-80%) 50% (1.10) 65% (1.10) 29%
소득 5분위(>80%) 64% (1.41) 72% (1.21) 11%
연령 1계층(<25세) 16% (0.34) 21% (0.36) 37%

연령 2계층(25-34세) 26% (0.56) 37% (0.63) 45%
연령 3계층(35-44세) 49% (1.07) 53% (0.90) 9%
연령 4계층(45-54세) 65% (1.44) 69% (1.17) 5%
연령 5계층(55-64세) 73% (1.60) 77% (1.30) 5%
연령 6계층(>=65세) 47% (1.04) 77% (1.30) 62%

지역 서울
연도 1999 2006 증감
전체 30% (1.00) 51% (1.00) 71%

소득 1분위(<20%) 20% (0.65) 53% (1.04) 173%
소득 2분위(20-40%) 22% (0.72) 45% (0.88) 109%
소득 3분위(40-60%) 25% (0.83) 51% (0.99) 105%
소득 4분위(60-80%) 34% (1.14) 49% (0.95) 43%
소득 5분위(>80%) 50% (1.66) 58% (1.13) 17%
연령 1계층(<25세) 14% (0.48) 19% (0.37) 31%

연령 2계층(25-34세) 19% (0.63) 34% (0.66) 80%
연령 3계층(35-44세) 29% (0.95) 47% (0.92) 65%
연령 4계층(45-54세) 54% (1.81) 55% (1.08) 2%
연령 5계층(55-64세) 49% (1.63) 67% (1.30) 37%
연령 6계층(>=65세) 36% (1.21) 89% (1.73) 144%

지역 서울 이외 지역
기간 1999 2006 증감
전체 49% (1.00) 61% (1.00) 26%

소득 1분위(<20%) 35% (0.72) 54% (0.88) 54%
소득 2분위(20-40%) 37% (0.76) 50% (0.93) 36%
소득 3분위(40-60%) 49% (1.01) 60% (1.19) 21%
소득 4분위(60-80%) 54% (1.11) 69% (1.16) 27%
소득 5분위(>80%) 68% (1.39) 74% (1.07) 9%
연령 1계층(<25세) 17% (0.36) 26% (0.36) 52%

연령 2계층(25-34세) 25% (0.52) 37% (1.42) 48%
연령 3계층(35-44세) 53% (1.08) 56% (1.48) 6%
연령 4계층(45-54세) 68% (1.41) 71% (1.28) 4%
연령 5계층(55-64세) 79% (1.62) 79% (1.11) 0%
연령 6계층(>=65세) 48% (0.99) 76% (0.96) 59%

❚ 부  록 1 ❚ 우리나라 자가거주율의 변화
-소득별, 연령별, 지역별

<별표 1> 우리나라 자가거주율의 변화 - 소득별, 연령별, 지역별

자료: 연도별 ‘가계조사’ (2003년 이전은 ‘도시가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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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록 2 ❚ 대출 후 동적 DTI의 도출

대출 당시 모기지상환액은 상품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다음

에서는  세 가지 상품의 경우 초기상환액 m0를 보여준다. (식 (4)~(6)의 

도출은 Miles(2003)과 한국주택학회(2005) 참조): 


                           (A1)


  








 


               (A2)


   

 


 



 


               (A3)

식 (2)~(4)는 각각 초기에 이자만을 지급하는 상품 (IO or Interest- 
Only), 대출기간 중 동일한 원리금을 상환하는 고정금리 상품 (Constant 
Payment Fixed-Rate Mortgage or CP-FRM), 그리고 원리금상환 변동금리

상품 (Amortizing Adjustable Rate Mortgage or A-ARM)의 초기 상환액을 

나타낸다. 
 다음으로 대출 이후 실질가계소득증가율(gt)은 아래와 같이 대출당

시의 소득, 대출 이후 t시점의 소득, 그리고 두 시점 사이 연평균물가증

가율( )로 나타낼 수 있다.  

  ≡ 
                (A4)

  ≡ 
  

                (A5)
 

소비자가 변동률상품을 선택한다고 가정하면 식 (6)과 (9)를 이용하

여 t시점의 소득 대비 상환액을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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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A6)

위 식에서 이자율은 고정율모기지인 관계로 변하지 않지만, 변동률

모기지인 경우는 이자율이 변하게 된다. 그 외에 가계소득과 실질소득

성장률 그리고 물가상승률은 대출 이후 변하게 된다. 식 (1)-(2)를 통하

여 IO론과 FRM에 대한 를 구할 수 있고, 자산공유모기지는 대출부분

에 대해서 FRM을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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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록 3 ❚ 모기지 보험의 국가별 유형

국가 모기지 보험의 형태 LTV 및 보상 범위

미국

 공적 보험: FHA, VA
 준공적 보험: Fannie Mae & Freddie Mac 
 민간 보험: 7개의 보험사

 LTV 범위: 80~97%
 보상 범위: 100% (공적) 
 20~35% (민간)

캐나다
 공적 보험: CMHC
 민간 보험: GEMIC

 LTV 범위: 75~100% 
 보상 범위: 100% (공적) 
 100% 이하 (민간)

호주
 공적 보험: HLIC(1997년 민영화) 
 민간 보험: 3개의 보험사

 LTV 범위: 75~97%
 보상 범위: 100% 또는 이하

영국
 민간 보험: Royal & Sun 외

 모기지 보상 보험(MIG)
 LTV 범위: 75~100%
 보상 범위: 100% 이하

프랑스  공적 모기지 보험
 LTV 범위: 80~100%
 보상 범위: 100% 

이탈리아  민간 모기지 보험
 LTV 범위: 80~100%
 보상 범위: 20~40%

스페인  민간 모기지 보험
 LTV 범위: 80~100%
 보상 범위: 20~40%

네덜란드  공적 모기지 보험
 LTV 범위: na
 보상 범위: 100%

스웨덴  공적 모기지 보험
 LTV 범위: 75~90%
 보상 범위: 100%이하

홍콩  민간과 정부(HKMC) 협력 모기지 보험
 LTV 범위: 70~95% 
 보상범위: 30% 혹은 이하

리투아니아  공적 모기지 보험
 LTV 범위: na
 보상 범위: 100%

라트비아*  공적 모기지 보험
 LTV 범위: na
 보상 범위: 22%

인도*  민간과 정부 협력 및 IFC
 LTV 범위: na
 보상 범위: n.a

태국*  공적 모기지 보험
 LTV 범위: na
 보상 범위: n.a

카자흐스탄*  공적 모기지 보험
 LTV 범위: na
 보상 범위: 30%

  주: 위 표는 한국주택학회(2005)에 보고된 내용에 각국의 LTV 범위 등을 보강하여 적

성한 것임;
* 표시 국가의 경우 모기지보험 프로그램을 개발 중인 국가들로, 숫자는 기대 추정

치임.  



제４장 

우리나라 도시별 주택경기 변동의 동행성에
대한 요인 분석

송  준  혁 (한국개발연구원)

제1절  서  론

우리나라의 주택가격은 저금리정책에 따른 유동성 및 주택담보대출 

확대, 분양가 자율화 및 분양권 전매 허용, 양도세 한시적 면세 등으로 

인해 2001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가운데 2002년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의 경우 전년동월 대비 40% 이상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참여

정부 초기에는 재건축단지에 대한 부동산 규제정책을 시행함에 따라 주

택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명목하에 시도된 행정중심복합도시를 비롯한 혁신도시, 기업도시 조성

으로 지방의 토지가격이 폭등하였고, 이후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대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신뢰성이 약화되고 판교신도시 분양 등이 겹치면서 

주택가격은 2005년 하반기 이후 다시 상승세로 반전하여 2006년에는 주

택가격의 거품 여부에 대한 논쟁이 만연할 정도의 높은 가격 상승세를 

나타냈다. 2007년 들어 정부의 강력한 조세 및 금융 규제에 힘입어 주택

가격은 다시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동결효과(lock-in effect)로 인한 

주택거래량의 감소로 주택시장은 최근 들어 전반적으로 침체되는 양상

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도시별 주택가격 상승률을 보면 모든 도시에서 이러한 높

은 상승세를 보였던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림 4-1]은 2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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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도시별 주택매매가격지수 상승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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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2000년 1/4분기~2007년 4/4분기 중 전년동기 대비 평균 상승률임.
 자료: 국민은행.

1/4분기부터 2007년 4/4분기까지의 우리나라 도시별 주택매매가격지수

의 평균 상승률을 나타낸 것이다. 서울 및 경기 지역 주택가격의 평균 

상승률은 9.8%로 여타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률을 상당히 상회한 반면 

마산, 목포, 순천은 오히려 주택가격이 하락하는 현상을 볼 수 있다. 이
는 주택가격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지역 또는 도시별로 상이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주택가격 변동을 전국적인 요인, 지역적

인 요인, 그리고 개별 도시의 자체적인 요인에 의해 설명되는 부분으로 

분해할 경우 최근에 관찰된 우리나라 주택가격의 높은 상승률은 대부분 

지역적 또는 자체적인 요인에 의해 주로 설명되어, 따라서 최근 자료만

을 놓고 볼 때, 우리나라에서는 주택경기 변동(housing business cycle)9) 
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추론은 장기

시계열에서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림 4-2]는 우리나라 26개 도시의 

1998년부터 2007년까지의 분기별 주택가격 상승률을 도시한 것이다.

 9) 일반적으로 경기란 경제활동과정에서 나타나는 팽창과 수축 현상을 의미하며, 경기

변동이란 이러한 경기의 동태적 현상을 표현하는 것이다. 경기변동은 일반적으로 

자기상관(auto-correlation)과 다른 변수들 간의 동행성(comovement)을 가지게 되는 

데, 본 연구에서의 주택경기 변동은 도시별 주택가격의 경기변동 현상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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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우리나라 26개 시도의 주택매매가격 상승률 추이

   자료: 국민은행.

이 그림에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장기시계열

로 볼 경우 전국적인 주택가격 변동이 대체로 유사한 움직임을 가지는 

것으로 보여 도시별 주택경기 변동의 동행성이 장기적인 시계열에서는 

관찰되고 있다. 둘째, 주택가격 상승기와 하락기의 시점에 상당한 이질

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즉, 상승기에는 상승시점에 대한 분산이 큰 

반면, 하락기에는 대체로 비슷한 시점에서 시작된다. 
주택경기 변동과 관련한 국내 연구 중에서 주택경기 변동의 대리변

수로 주거용 건축허가를 사용한 김재영(1992)은 우리나라 주택경기 변

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국민소득, 총통화량으로 대변되는 거시경제변

수와 주택건축허가규제로 대변되는 주택정책변수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주택정책변수의 영향력이 거시경제변수에 비해 더 큰 것으로 나

타났다. 허재완(1991)은 주택투자규모, 물가수준, 토지가격, 건설경기, 소
득수준 등이 주택매매가격 변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반면, 통화량

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특히 정부의 주택정책이 주택

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반면, 이주용(1992)은 

VAR 모형을 통해 단기적으로는 통화요인이, 장기적으로는 물가요인이 

주택가격 변동에 큰 영향을 보인다고 분석하였다. 한편 차문중(2004)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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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르면 소득이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미약하였다. 
대부분의 기존 연구의 특징은 주택과 관련한 총량지표를 이용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다는 것이다. 즉, 주택시장의 지역별, 도시별 이질성을 

고려하지 않고, 전국적인 규모에서 집계된 총량지표를 사용함으로써, 주
택시장에 존재하는 이질성과 지역적 특성을 충분히 감안하지 않고 있

다. 주택은 높은 이질성으로 인해 탐색비용이 크고, 지역 간 이동이 힘

들어 지리적인 공간이 가격결정의 중요한 요소라는 점에서 다른 자산과 

구별된다고 볼 수 있다. 총량지표를 사용할 경우 이러한 특수성이 감안

되지 않으며, 집계 시에도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일부 대도시의 주택시

장 상황에 의해 주택지표가 결정되므로, 이에 기반한 실증분석은 전국

에 걸친 주택시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할 개연성이 높다. 
주택경기 변동에 대한 이해는 주택시장과 관련한 모형 설정뿐만 아

니라 정부정책과 관련해서도 상당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만약 최근 

일부 지역의 높은 주택가격 상승이 해당 지역 및 도시의 주택시장의 특

성에 기인한 것이라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중앙은행의 금리정책이나 

중앙정부의 조세정책은 정당성을 가지기 힘들 것이다. 왜냐하면, 정부의 

금리, 금융 및 조세 정책은 전국을 대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특정한 지역 및 도시의 주택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는 

적절하지 않기 때문이다. 거시경제변수를 이용하여 개별 지역이나 도시

가 아닌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부의 주택정책이 합리화되기 위해

서는 도시별 주택가격의 상승과 하락에 어느 정도 공통적인 속성이 존

재하여야 한다. 다시 말해, 주택경기 변동의 존재 여부가 금리, 조세 등

을 통한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거시정책을 합리화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적 특성을 감안한 우리나라 도시별 주택경기 변

동에 동행성이 존재하는지를 실증적으로 살펴보고, 이러한 동행성이 어

떤 거시경제변수에 영향을 받는지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주택경기 변

동의 동행성을 보기 위해 도시별 주택가격의 변동을 전국적인 요인, 지
역적인 요인, 도시 자체적인 요인으로 분해한 후 이들 요인들의 동태적 

성격을 고려한 요인모형(factor model)을 설정하여 분산분해를 통해 도시

별 주택경기 변동에서 각 요인별 기여도를 분석하였다.10) 이와 함께 모

형에서 도출된 요인 중 특히 전국 요인이 어떤 거시변수에 의해 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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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되는지를 밝혀 주택가격과 관련한 이해도를 증진시키고자 한다. 전
술한 바와 같이 거시변수는 전국적인 요인에 주로 영향을 미치는 반면 

지역별 또는 도시별 요인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 따

라서, 정책당국의 어떤 거시변수가 주택가격에 어느 정도 파급효과를 

미쳤는지를 엄밀히 살펴보기 위해서는 전체 주택가격에서 지역별․도

시별 요인을 제거한 전국적인 요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적절할 것

이다. 거시정책변수가 주택가격에, 특히 전국적인 요인에 의한 주택가격

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구조적 벡터자기상관모형

(structural VAR)을 이용하여 최근의 주택가격 변동에 대한 통화정책의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통화정책이 주택가격 상승에 어떤 파급효과를 미

쳤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제2절  모 형

의 공분산 행렬 가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가진

다고 하자.

여기서 는 이고, 는 주대각원소의 값이 양수를 가지

는 행렬이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 는 개의 요인을 가지고 있는 모형

으로 구성할 수 있음이 알려져 있다. 즉,

이를 행렬 형태(matrix form)로 나타내면,

 10) 동태적 요인모형(dynamic factor model)에서는 시계열 자료상에는 어떤 특정한 관계

를 가지는 몇 개의 관찰 불가능한 공통요인(common dynamic factor)들이 있다고 보

고, 이러한 요인들이 경제 내의 동일한 구조적 충격에 의한 것이라고 가정한다. 이
러한 동태적 요인모형의 예로는 Kose, Otrok, and Whiteman(2003), Del Negro and 
Otrok(2005), Sarferaz and Uebele(2006)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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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은 의 계수행렬을, 는 차원의 확률적 

은닉요인(latent factor)을 나타내며, 는 의 시계열적 상관관계가 

없는 오차항을 의미한다. 즉,

이때 식 (1.1)의 공분산행렬은

여기서

와 같이 구성할 수 있다11). 
본고에서 고려하는 동태적 요인모형은 위와 같은 요인모형에다가 은

닉요인이 자기상관을 가지는 시계열로 구성된다. 이러한 구성을 통해 

은닉요인을 지속성(persistence)을 가지는 시계열로 설정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요인모형의 설정에서는 어떠한 경제적 인과관계에 대한 

명시적인 고려 없이 분석자료의 통계적 속성을 가장 잘 반영하는 요인

들을 도출한 뒤 이러한 요인들과 가장 연관성이 높은 경제변수를 식별

하는 과정을 거친다. 본고에서는 요인모형을 통해 주택가격에서 전국적

으로 영향을 받는 부분과 해당 지역에만 국한되어 영향을 받는 부분을 

분해함으로써 우리나라 주택가격에 있어 공통적인 주택경기 변동 요인

이 존재하는지를 살펴보는 것과 동시에 각 도시별 주택가격이 전국적인 

요인과 지역적인 요인에 의해 어느 정도 설명되는지를 계량화하고자 한

다. 통상 전국적인 요인은 주택경기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므로 도

시별 주택가격 변동에 대한 전국적인 요인의 기여도가 높을수록 우리나

 11) 요인모형과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은 Stock and Watson(2005), Breitung and 
Eickmeier(2005)를 참조하기 바란다.



제4장  우리나라 도시별 주택경기 변동의 동행성에 대한 요인 분석  241

라의 주택경기순환은 동행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동태적 요인모형을 설정한다. 즉,

(1.1)

여기서 는 각 도시를 의미하며, 은 지역더미(regional dummy)를 나타낸

다. 또한 는 각 도시별 주택가격의 평균 상승률을 의미한다. 본 연구

에서는 도시별 주택경기 변동의 동조성과 관련된 부분에 주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아래에서는 실제 주택가격 상승률에서 각 도시별 평균 상

승률을 제거한 시계열만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한편 식 (1.1)에서는 전

국 및 지역적 요인만을 명시적으로 도입하고 있는데, 이는 오차항은 도

시 자체 요인을 반영하는 요인임을 의미한다.
먼저, 오차항은 다음과 같은  차수의 자기상관 시계열(auto-regressive 

time series)로 구성된다고 가정하자. 즉,

   (1.2)

오차항의 잔차는, 자기상관은 없으나 이분산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

로 가정한다. 마찬가지로 은닉요인들도  차수의 자기상관 시계열이라

고 가정하고 오차항의 잔차도 오차항의 경우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가정하자. 

              (1.3)

여기서  또는 을 의미한다. 식 (1.2)~(1.3)에서는 모형

의 식별(identification)과 관련한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즉, 은닉요인 

및 요인계수(factor loading)들의 부호와 크기가 개별적으로 식별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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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전국에 걸치는 요인에 대한 계수는

서울에 해당하는 계수값을 양수라고 가정하고 은닉요인을 추출하였으

며, 은닉요인 및 요인계수의 크기를 식별하기 위해서 을 1로 정규

화하였다. 
은닉요인은 미관측변수를 의미하며, 이러한 모형을 추정하기 위해서

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첫 번째 방

법은 EM12) 등 우도함수를 이용하는 것이다(Gregory, Head, and Reynauld 
(1997), Stock and Watson(1993)). 두 번째 방법은 미관측변수에 대한 자

료보강(data augmentation)을 이용한 베이지안 기법을 사용하는 것이다

(Otrok and Whiteman(1998), Kose, Otrok, and Whiteman(2003)).
위와 같은 모형하에서는 추정해야 할 모수의 개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고전적인 우도함수 추정보다 자료보강을 이용한 베이지안 기법

으로 모형을 추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자료와 은닉요인이 

주어졌다고 보고 모수들의 조건부 확률밀도함수(conditional p.d.f)를 추

정하고, 반대로 자료와 모수들이 주어졌다고 보고 은닉요인들의 조건

부 확률밀도함수를 추정하는 추계적인 과정을 반복적으로 수행해야 한

다. 이런 과정으로부터 도출되는 사후 결합확률밀도(joint posterior)를 

이용하여 모수 및 은닉요인을 무한히 추출할 수 있다. 동 절차를 일반

적으로 MCMC(Markov Chain Monte Carlo) 과정이라고 일컫는다. 이러

한 일반적인 절차를 위에서 설정한 모형에 적용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

다. 먼저 모수와 은닉요인의 초기값을 적절히 선택한 후 전국과 지역에 

대한 은닉요인이 이미 결정되어 있다는 가정하에 전국과 지역에 대한 

모수를 사후 확률밀도함수에서 추출한다. 그런 다음, 모든 모수와 지역

에 대한 은닉요인이 결정되어 있다는 가정하에 전국에 해당하는 은닉

요인을 조건부 확률밀도함수에서 추출하고, 모든 모수와 전국에 대한 

 12) 요인모형과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은 Stock and Watson(2005), Breitung and 
Eickmeier(2005)를 참조하기 바란다. EM 과정은 다음의 두 과정으로 분해된다. 첫

째, 요인변수에 대한 초기값을 두고 우도함수를 최대화하는 모수를 추정하고

(Mstep), 둘째 추정모수를 두고 요인변수를 칼만스무딩을 통해 추정하는(Estep) 것

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연산과정은 우도함수가 최대화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진행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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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닉요인이 결정되어 있다는 가정하에 지역에 해당하는 은닉요인을 조

건부 확률밀도함수에서 추출함으로써 1개의 MCMC 과정이 종료된다. 
이와 같은 조건부 확률밀도함수하에서의 단계적 샘플추출(sequential 
sampling)을 Gibbs sampling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MCMC 과정을 통

한 모수 추정치는 어떤 특정한 값으로 수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주어진 자료 하에서 모수 및 요인변수들의 결합확률밀도함수의 분포는 

MCMC를 통해 도출될 수 있다.13) 
동태적 요인모형의 추정과 관련하여 사전적인 정보는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오차항 및 은닉요인의 시차는 각각 3으로 설정하였다. 요인

계수( )들의 사전확률분포는 으로,  오차항 및 

은닉요인의 시차항의 사전확률분포는 으로 설정하였다. 여기서 

는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각 도시별 주택가격의 분산( )은 역감마분포인 을 따르며, 
여기서 을 가지게 설정하였다.14) 사전확률분포에 대한 

위와 같은 가정들은 베이지안 추정과 관련한 일반적 형태로 받아들여진

다. 여기서 추정해야 하는 변수들의 개수는 다음과 같다. , , 

, 그리고 가 각각 26개, 전국적인 요인에 대한 AR 계수 3개,15)

지역적인 요인에 대한 AR 계수가 24( ), 그리고 각 도시별 주택가

격의 오차항 계수가 78( )로, 모두 209개의 모수가 추정되어야 한

다. 이처럼 많은 수의 모수 추정을 고전적인 방식으로 수행할 경우 굉장

히 힘든 작업이나, 베이지안 추정기법을 사용할 경우 큰 어려움 없이 수

행할 수 있다. 추정계수들의 수렴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모수 추출을 위한 반복 횟수를 5,000번까지 수행한 결과가 10,000으로 

 13) MCMC를 이용한 베이지안 추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부록을 참조하기 바란다.
 14) 베이지안 추정과 관련하여 어떤 계수값이 의 값을 가질 경우는 사전확률분포

를 베타분포로, 양수일 경우는 감마 또는 역감마분포를 가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15) AR 계수는 2와 4를 사용하여 분석해 본 결과 유사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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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하였을 경우 유사한 결과가 도출되는지, 또는 초기값을 변경시켰을 

때 유사한 결과가 나오는지 등을 통해 확인하는 과정을 거칠 수 있다. 
여기서는 반복추출 횟수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수렴성을 확인해 보았는

데, 반복추출 횟수를 50,000번 이상 수행하였을 경우 분포에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아래의 실증분석은 반복추출을 50,000번 수

행한 결과를 바탕으로 기술하였다.16) 

제3절  실증분석 

1. 자 료

실증분석에는 국민은행이 제공하는 주택 자료 중 시계열이 1987년 

1/4분기부터 2007년 1/4분기까지 구할 수 있는 26개 도시의 전년동기 대

비 주택매매지수 상승률을 이용하였다. <표 4-1>은 분석 자료의 기초 통

계량을 나타낸 것이다. 동 기간 중 전국의 평균 주택매매지수 상승률은 

4.2%를 기록하였다. 서울을 포함한 경기지역의 주택매매지수 상승률은 

전국 평균 상승률을 상회하여, 우리나라 주택가격의 상승이 주로 이 지

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외 지역의 경우, 창원과 울

산을 제외하면 모두 전국 평균 상승률을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

으며, 특히 목표와 순천의 경우 주택매매지수가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

을 보이고 있다. 전국적인 주택매매지수 상승률이 동행성을 가지는 지

를 살펴보기 위해 단순한 상관관계를 구해 보았으며, 그 결과를 <표 

4-2>에 제시하였다. 여기서 특징적인 것은 행정구역상 구분된 지역 내 

도시 간의 상관관계가 지역 외 도시 간의 상관관계보다 대체로 높게 나

타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서울을 포함한 경기지역 내의 도시 간 상관

관계는 대체로 0.7을 상회하는 반면 이 지역 외의 도시와의 상관관계는 

대부분 0.7을 크게 하회하는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부터

 16) 베이지안 추정과 관련하여 좀 더 자세한 내용은 Kim and Nelson(1999)을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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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전국 및 도시별 주택매매가격지수 상승률

 (단위: 전년동기 대비, %)

지역(8) 도시(26)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전국 4.20 7.84 -12.80 20.81

경기도

서울 5.07 9.09 -14.23 23.97
인천 4.36 8.60 -12.86 23.82
수원 5.40 11.04 -18.37 33.50
성남 6.16 11.26 -14.93 29.20
안양 6.47 9.98 -17.78 35.15
부천 5.20 9.41 -10.74 31.37
광명 6.74 11.68 -14.37 34.37
안산 6.57 12.11 -16.72 44.60

강원도
춘천 2.46 9.41 -16.34 33.21
원주 3.44 9.44 -15.00 31.63

충청북도
청주 2.18 6.53 -11.57 16.17
충주 2.23 7.12 -14.95 28.56

충청남도
천안 2.00 8.87 -12.35 23.13
대전 2.54 6.14 -10.42 19.73

경상북도

대구 3.01 9.16 -15.35 38.67
포항 2.21 7.89 -9.58 34.60
구미 3.48 9.36 -13.68 33.41

경상남도

마산 3.46 11.35 -12.69 50.26
창원 7.05 11.85 -18.72 55.39
부산 3.24 9.42 -13.08 29.93
울산 4.81 9.69 -15.55 31.98

전라북도
전주 0.91 5.84 -14.34 15.33
익산 2.39 7.64 -8.38 34.78

전라남도

광주 1.67 7.58 -15.67 29.85
목포 -0.16 7.28 -9.49 33.24
순천 -0.46 6.90 -13.20 19.28

  주: 분석기간은 1987년 1/4분기부터 2007년 4/4분기까지임.
자료: 국민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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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적인 요인이 도시별 주택가격에 일정 정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추

론이 가능하다. 그러나 어떤 도시나 지역에 대한 전국적인 요인의 영향 

정도가 상이할 경우 이와 유사한 형태의 상관관계가 나올 수도 있다. 
즉, 순수하게 지역적 상관관계라기보다는 어떤 두 도시의 주택가격이 

상호 간의 영향을 주고받지는 않지만, 모두 전국적인 요인에 의해 많은 

부분이 설명될 경우, 마치 두 도시 간 주택가격이 행정구역으로 정의된 

지역적 요인에 의해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비칠 수도 있다. 즉, 어떤 도

시의 주택가격이 다음과 같다고 하자.

여기서 은 전국 요인, 는 지역 요인, 는 도시 자체 요인이라고 할 

경우, 동일 행정지역 내  도시 간 주택가격의 상관관계는 다음과 

같다.

2. 동태적 요인 분석

동태적 요인 중 전국 요인 시계열에 대한 추정값을 <표 4-3>에 제시

하였다.17) 이들 추정치로부터 전국 요인은 자기상관이 강한 시계열임

을 알 수 있다. 전국 요인 시계열의 움직임은 [그림 4-3]에서도 좀 더 자

세히 살펴볼 수 있다. [그림 4-3]은 전국 주택매매가격지수 상승률과, 동
태적 요인모형에서 도출된 전국 요인의 사후확률분포의 중앙값과 80% 
구간(band)을 표시한 것이다. 사후확률분포를 살펴보면 전국 요인의 정

점이나 저점에서는 분포가 넓어지나, 상승구간이나 하락구간에서는 분

포가 좁게 형성되고 있다. 즉, 전국적 요인에 의한 주택가격 상승률이 

확대되거나 축소되는 구간보다는 정점이나 저점에 다다랐을 때 주택가

격 상승률의 변동성이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국 요인의 

 17) 동태적 요인모형의 추정결과는 <부록 2>에 수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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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중앙값 90%　 10% 중앙값 90%　 10% 중앙값 90%

0.75 0.87 0.97 　 0.14 0.21 0.27 　 -0.22 -0.18 -0.13 

<표 4-3> 전국 요인 시계열 추정

[그림 4-3] 전국 주택매매가격지수 상승률과 전국 요인 추이

        주: 짙은 실선은 전국 요인 사후분포의 중앙값을, 점선은 80% 구간

(band)을 표시한 것이며, 가는 실선은 전국 주택매매가격지수 상승

률을 나타낸 것임. 

시계열이 1987~89년, 2001~02년, 2006년 시기의 전국적인 주택가격 상

승기와 1992~1993년, 1998년 시기의 전국적인 주택가격 하강기를 잘 추

적하고 있어 전국 요인에 대한 추정결과가 자료를 잘 반영하고 있는 것

으로 평가된다. 
[그림 4-3]에서 관찰되는 또 다른 점은 전국 주택매매가격지수 상승

률과 전국 요인의 움직임이 대체로 유사하다는 점이다. 전국 주택매매

가격지수는 그 구성상 전국 요인과 더불어 지역 및 도시 자체 요인들의 

가중치의 합으로 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이들 지표들 간의 격차는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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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지역 및 도시 자체 요인에 의해 견인된 주택가격 상승 또는 하락률

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그림을 바탕으로 주택요인에 따른 주택가격의 추

이를 시기별로 유추해 보면 다음과 같이 기술할 수 있다. 1987년 저유가 

등 3저 호황과 통화량 증가, 88올림픽 특수 등 전국에 걸친 가격상승 요

인으로 급등세를 보이던 주택가격은 1988년 이후 노태우 정권 당시 시

행된 각종 규제정책 및 주택 200만호 건설계획 등에 따라 전국 요인에 

의한 주택가격은 하락세를 보였으나 분당, 일산 등 수도권 5개 신도시 

건설에 따른 청약 과열 등으로 지역 또는 도시별 요인에 의한 상승세는 

여전히 지속됨에 따라 전국 주택가격지수는 13%를 상회하는 높은 상승

세를 나타내었다. 이후 토지공개념18)의 본격적인 시행으로 주택가격은 

급격한 하락세를 보였는데, 전국 주택매매가격 상승률과 전국 요인의 

움직임으로 보아 이러한 토지공개념은 전국적인 범위에서 영향력을 가

졌던 것으로 추론된다. 1993년 김영삼 정권 이후 주택가격은 전국적으

로 안정세를 지속하였는데, 특히 노태우 정권 당시 시행된 2백만호 주택

공급의 효과가 특정 지역의 주택가격을 하향 안정화시키는 기능을 수행

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이 기간 중 전국 요인에 의한 주택가격 상승

률과 실제 전국 주택가격지수 상승률 간의 괴리가 확대되었는데, 이는 

주택 200만호 건설에 따른 지역적 요인에 의한 설명력이 확대되었기 때

문으로 사료된다. 1998년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외환위기로 인해 

침체된 국가경제의 조기회복 수단으로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추진함에 

따라 주택가격은 서서히 회복세를 나타내었다. 김대중 정부 초기의 분

양가 전면 자율화 및 분양권 전매 허용, 양도세 한시적 면세, 민영아파

트 재당첨 제한기간 폐지 및 임대주택사업자 요건 완화 등의 전면적인 

시행으로 전국적인 주택가격은 하락세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으며, 이
는 전국 요인으로 설명된다. 2002년 이후 강남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

로 한 주택가격 상승은 전국 요인보다는 도시 자체 요인에 기인한 바가 

큰데, 이는 2002년 이후 전국 주택매매가격 상승률과 전국 요인 간 괴리

 18) 토지공개념과 관련된 제도로는 택지소유상한제, 토지초과이득세, 개발부담금제를 

들 수 있다. 택지소유상한제는 1998년 12월 폐지되었으며, 토지초과이득세는 헌법

재판소의 위헌판결에 따라 1998년 12월 폐지되었고, 개발부담금제는 2004년부터 부

과가 중지되었으나, 2005년 8․31 조치로 인해 다시 부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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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확대되는 점에서 유추해 볼 수 있다. 2003년에 출범한 노무현 정부의 

양도세 중과, 종합부동산세 신설, LTV 및 DTI 규제 등 금융․세제에 걸

친 전방위적 부동산 규제정책으로 주택가격은 다시 하락하였으나, 2006
년 판교를 비롯한 신도시 청약 과열, 행정복합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조성과 관련한 일부 지방 땅값 폭등 및 토지보상비의 수도권 환류 등으

로 주택가격은 다시 높은 상승세를 시현하였다. 다만, 이 시기의 주택가

격상승은 전국적인 요인에 의해 이루어졌기보다는 일부 지역 및 도시의 

상승 요인에 기인한 바가 클 것으로 해석된다. 
[그림 4-4]는 각 도시별 주택가격 상승률과 전국 및 지역 요인을 나

타낸 것이다. 여기서 지적해야 할 점은 주택가격 상승률에 대한 지역별 

요인의 기여도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경상북도의 대구, 포

항, 구미의 주택가격 상승률에서 경상북도라는 지역적 요인에 의해 설

명되는 부분이 낮다는 것이다. 이것은 이들 도시들이 지역적으로 밀접

하지 않아 주택가격에 대한 상호 간 효과가 크지 않다는 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만약 이러한 현상이 특정한 지역에서만 관찰된다

면, 그 지역 내의 주택가격들의 특성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

나 이러한 현상이 분석대상 전 지역에서 관찰되는 것으로 보아 우리나

라 주택가격 상승률에 있어서 8개로 구분된 지역 내에서의 도시별 주택

가격 상승률의 동행성은 미미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더불어 [그림 4-4]는 2006년에 관찰된 주택가격 급등이 전국적

인 버블(national bubble)이었다기보다는 일부 지역이나 도시에 국한된 

현상(local bubble)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 기간 

중 경기도 내 도시들의 주택가격 상승률은 전국 요인을 상회하는 반면, 
기타 도시들은 대부분 전국 요인과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거나 하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경기도 내 도시들의 가격 상승은 도시 자체 

요인에 의한 부분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3. 분산분해

여기서는 주택매매가격 상승률 변동에 대한 전국, 지역 및 도시별 기

여율을 살펴보기 위해 분산분해(variance decomposition)를 통한 분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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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전국 및 지역 요인과 도시별 주택가격 상승률 추이

      주: 짙은 실선은 전국 요인(national factor), 점선은 지역 요인(regional factor), 가는 

실선은 평균을 제거한 도시별 주택가격 상승률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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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하고자 한다. 각 도시별 주택가격 상승률은 다음과 같은 분산형태

로 표시할 수 있다. 즉,

여기서 전국 및 지역 요인별 분산의 도시별 주택가격 상승률 변동에 대

한 기여도는

로 나타내며, 도시별 자체 요인에 의한 기여율은

로 각각 정의하였다. 
다음의 <표 4-4>는 26개 도시의 분산분해 결과를 요인별로 나타낸 

것이다. 전국 요인의 도시별 주택가격 상승률 변동에 대한 평균적인 기

여도는 대략 56%로 도시별 주택경기 변동의 동행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인천, 안산, 부산, 울산의 주택가격 상승률에 대한 

전국 요인의 기여도는 70%를 상회하고 있어 이들 도시 간에는 상당히 

높은 동행성이 관찰되었다. 특이한 점은 상대적으로 대도시임에도 불구

하고 대전 주택가격 상승률에 대한 전국 요인의 기여도가 상당히 낮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그림 4-4]에서 보면 대전의 주택가격 상승률은 

1980년 말에서 1990년대 초, 2003년 이후 시기에 전국 요인과 다소 괴리

된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2004년에는 전국 요인에 

의한 전국적인 주택가격 상승효과는 감소하고 있는 데 반해 대전의 주

택가격은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이는 행정복합도시와 관련하여 

이 지역의 주택가격이 급등한 데 기인한 것으로 추측된다. 지역 요인의 

주택가격 상승률에 대한 기여도는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으나, 도시 

자체적인 요인의 기여도는 20~70% 정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

나라 주택가격 상승률에서 도시 자체적인 요인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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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국　 지 역　 도 시

　 10% 중앙값 90%　 10% 중앙값 90%　 10% 중앙값 90%

서 울 0.689 0.715 0.738 0.001 0.002 0.003 0.258 0.281 0.307 

인 천 0.702 0.729 0.748 0.001 0.002 0.003 0.248 0.268 0.294 

수 원 0.535 0.560 0.581 0.002 0.003 0.004 0.413 0.435 0.459 

성 남 0.504 0.530 0.551 0.002 0.003 0.005 0.443 0.464 0.489 

안 양 0.465 0.488 0.507 0.002 0.003 0.005 0.487 0.506 0.529 

부 천 0.536 0.563 0.587 0.002 0.003 0.004 0.408 0.431 0.458 

광 명 0.533 0.559 0.580 0.002 0.003 0.004 0.414 0.435 0.460 

안 산 0.705 0.729 0.747 0.001 0.002 0.003 0.249 0.267 0.292 

춘 천 0.542 0.563 0.579 0.002 0.004 0.006 0.411 0.428 0.448 

원 주 0.608 0.629 0.646 0.002 0.003 0.005 0.346 0.362 0.383 

청 주 0.391 0.411 0.427 0.002 0.004 0.006 0.564 0.581 0.600 

충 주 0.496 0.513 0.526 0.002 0.003 0.005 0.468 0.481 0.497 

천 안 0.497 0.516 0.532 0.002 0.004 0.006 0.458 0.473 0.492 

대 전 0.380 0.397 0.411 0.003 0.005 0.007 0.578 0.592 0.608 

대 구 0.613 0.639 0.660 0.001 0.002 0.004 0.335 0.356 0.382 

포 항 0.403 0.426 0.446 0.002 0.004 0.006 0.545 0.565 0.589 

구 미 0.613 0.637 0.656 0.001 0.002 0.004 0.339 0.358 0.381 

마 산 0.364 0.389 0.410 0.003 0.004 0.007 0.578 0.600 0.624 

창 원 0.638 0.661 0.680 0.001 0.002 0.004 0.315 0.334 0.357 

부 산 0.744 0.772 0.792 0.001 0.002 0.003 0.204 0.225 0.252 

울 산 0.669 0.704 0.734 0.001 0.002 0.004 0.261 0.290 0.324 

전 주 0.669 0.695 0.713 0.002 0.003 0.006 0.277 0.294 0.319 

익 산 0.572 0.596 0.615 0.002 0.004 0.006 0.374 0.393 0.417 

광 주 0.600 0.624 0.645 0.002 0.003 0.005 0.347 0.367 0.392 

목 포 0.258 0.275 0.291 0.003 0.006 0.009 0.694 0.711 0.728 

순 천 0.300 0.322 0.344 　0.003 0.006 0.009 0.639 0.660 0.683 

<표 4-4> 요인별 분산분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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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같은 분석은 정부의 정책 대응에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

고 있다. 만약 어떤 특정 도시나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이 전국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정부가 이러한 주택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거시

정책수단을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반면, 주택가격의 상승이 

전국 요인보다는 도시 자체적인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거시정책수단을 

사용하여 주택가격 상승을 억제하려고 시도할 경우 오히려 여타 지역의 

주택가격에 악영향을 미쳐 전반적인 주택시장을 냉각시킬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주택가격이 상승한 도시의 어떤 요인이 문제

였는지를 파악하고, 이 도시에 적절한 미시적 대응을 하는 편이 더 효과

적일 것이다. 
또한 이 결과는 주택시장정책에 있어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강조되

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주택시장정책이 

대부분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져 왔으며, 지방정부의 경우 보조적

인 기능만 수행해 왔다. 그러나 분산분해 결과 도시 자체 요인의 기여

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어 지방정부의 주택 관련 규제나 정책도 주택가

격 상승률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다시 말해, 주택가격 

상승이 전국적인 현상이라면 중앙정부가 조세 및 금리 정책으로 대응

할 필요가 있으며, 도시 자체적인 현상일 경우 지방정부가 이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19) 이러한 분산분해 결과는 향후 우리나라의 주

택정책에 있어서 중앙과 지방정부의 역할 분담이 필요함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4. 전국 요인과 거시변수

동태적 요인모형에 의해 도출된 요인들은 자료들의 통계적 속성을 반

영한 것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경제변수에 의해 이러한 요인이 추출되는 

지는 명확하지 않다. 동태적 요인모형 중 전국 요인은 주택가격 상승률

 19) 물론, 이러한 정부의 개입은 개입의 당위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며, 
일반적인 경우 정부의 개입은 오히려 이로 인한 부작용이 크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

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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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관련하여 어떤 지역이나 도시보다는 전국적인 영향을 가진 경제변수

에 의존할 것이므로 이를 사후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이를 살펴

보기 위해서는 전국 요인과 개별 거시변수 간 시차상관관계를 살펴보거

나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전국 요인에 대한 설명력이 높은 거시변수를 추

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여기서는 다음과 같은 회귀분석을 설정하고 결

정계수( )를 살펴봄으로써 설명력이 높은 거시변수를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서 는 여러 가지 통화, 금리, 소득지표들의 증감률을 의미하며, 
는 설명변수의 시차를 나타낸다. 이러한 회귀분석 결과는 다음의 <표 

4-5>에 제시되어 있다.
통화지표는 일반적으로 전국 요인과는 높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금융기관 총유동성( )을 사용했을 경우 

결정계수가 대체로 0.1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는 하지만, 여타 변

수에 비해 결정계수는 그리 높게 나타나지 않았다. 금리지표를 사용하

였을 경우 콜금리와 CD금리에 대한 결정계수가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

났으며, 특히 이 금리들의 1분기 전의 값을 설명변수로 사용하였을 경우 

결정계수는 0.2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이한 점은 국고채 1년물

에 대한 결정계수는 미미한 수준에 그친 반면, 국고채 3년물에 대한 결

정계수는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국고채 3년물이 통

상 지표채권으로 사용되고 있어 유동성이 높아 시장여건을 더 잘 반영

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국민소득 지표의 경우 대체로 

0.08~0.17 수준의 결정계수를 보여주고 있다. 주택가격과 관련하여 거래

세, 양도세 등 세금변수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이나, 세제와 

관련한 구체적인 자료는 확보하기가 어렵고, 또한 세제가 이산변수의 

형태를 취하고 있어 전국 요인의 결정변수로 식별하는 것도 쉽지 않고,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차도 명확하지 않아 분석대상에서는 제외

하였다. [그림 4-5]에서는 전국 요인에 의한 주택가격 상승률과 정부의 

세금 및 규제 정책을 시기별로 나열하여 이러한 정부정책이 주택가격 상

승률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대략적으로나마 가늠해 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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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차( )

0 1 2

R2　 R2　 R2

통화

지표

0.09* 0.04 0.12** 0.08 0.12** 0.07 

0.10* 0.04 0.12** 0.05 0.13** 0.06 

0.18*** 0.10 0.20*** 0.12 0.20*** 0.12 

금리

지표

콜금리 -0.21** 0.08 -0.33*** 0.23 -0.43*** 0.40 
CD -0.22** 0.10 -0.33*** 0.24 -0.42*** 0.39 

국고채1년 -0.32 0.02 -0.37 0.02 -0.39 0.03 
국고채3년 -0.43*** 0.19 -0.54*** 0.29 -0.61*** 0.37 
회사채AA- 0.08 0.01 -0.03 0.00 -0.11 0.01 

소득

지표

국내총생산 0.30*** 0.16 0.27*** 0.13 0.22*** 0.08 
국민총소득 0.31*** 0.17 0.28*** 0.15 0.23*** 0.10 
국내총소득

(실질) 0.37*** 0.13 　 0.43*** 0.18 　 0.42*** 0.17 

<표 4-5> 전국 요인과 거시변수 간 회귀분석 결과

  주: 분석 자료는 1990년 1/4분기~2007년 4/4분기 중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임.

[그림 4-5] 우리나라 주택경기 변동과 부동산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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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에서와 같이 정부정책은 주택시장 경기변동과 상당히 밀접한 관련

성을 가지고 있어 정부정책이 주택경기 변동을 확대 또는 축소하는 주

요 원인 중 하나였던 것으로 파악된다.20) 

제4절  주택가격과 통화정책

거시변수 중 금리지표의 전국 요인에 대한 설명력이 높다는 것은 결

국 단기금리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중앙은행의 금리정책이 주택

가격 상승률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중
앙은행의 금리정책은 시장상황에 따라 결정되는 반응함수(reaction 
function)에 해당하는 부분과 순수한 통화충격에 의한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2003년 5월부터 2006년 1월까

지 지속된 중앙은행의 저금리정책 중 순수한 통화충격이 전국적인 주택

가격에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하는 것이다. 주택가격과 이자율

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이들 간의 회귀분석을 통해 이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려고 노력하여 왔다. 그러나 이와 같은 분석의 경우 문제

는 이자율에 존재하고 있는 반응함수를 적절히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이

다. 반응함수는 내생적이므로 계량경제학적인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으

며, 내생성과 외생성의 혼재로 인해 외부충격으로 인식되는 금리정책의 

효과를 올바르게 분석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구조적 벡터자기상관모형(structural vector 

autoregression)를 이용하여 순수한 통화충격을 식별하고자 한다. 이렇게

식별된 통화충격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질문에 답을 해보고자 한다. 

 20)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 또는 재정 정책보다는 분양가 자율화, 청약제도 완화, 토지공

개념 폐지 등 부동산 관련 규제들을 완화 또는 폐지함으로써 경기를 부양하고자 시

도한 경우가 허다하였다. 손정식․김관용․김용순(2002)은 VAR 모형을 통해 우리

나라의 주택매매 또는 전세가격의 경우 실질경제성장률이나 회사채수익률 등의 경

제변수에 의한 영향이 제한적임을 보였는데, 이들은 그 이유에 대해 우리나라의 주

택매매 또는 전세가격은 정부정책의 방향 및 주택가격에 대한 기대 등에 더 큰 영

향을 받기 때문이라고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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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만약 중앙은행의 외생적인 통화충격이 없었다면 2003년 2/4분기 

이후 전국 요인에 의해 설명되는 주택가격 상승률은 어떻게 되었

겠는가? 다시 말해, 중앙은행의 외생적 통화정책이 2003년 2/4분

기 이후의 전국 요인에 의한 주택가격 상승률에 어느 정도 기여했

겠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사건에 대한 역사

적 모의실험(counterfactual historical simulation)을 실시하여야 한다. 모험

실험은 2003년 2/4분기 이후의 구조적 통화충격을 제거하여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순수하게 내생적 반응함수에 의해서만 결정되도록 함으로

써 수행된다. 이 경우 전국 요인에 의한 주택가격 상승률과 역사적 모의

실험의 차이가 순수한 외생적 통화충격에 의한 주택가격 상승률이라고 

볼 수 있다. 전체 주택가격 상승률을 사용하지 않고 전국 요인에 의한 

주택가격 상승률을 사용한 이유는 통화정책의 효과는 전국을 대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지역 및 도시 자체적 요인에 의한 주택가격 상승률이 

통화정책과는 큰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분석을 위해 실질GDP 증감률,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국 

요인에 의한 주택가격 상승률, 콜금리 등 네 변수로 구성된 구조적 벡터

자기상관모형을 설정하였다. 즉,

  

여기서    [실질GDP 증감률,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국 요인, 콜금리]
로 구성되어 있다. 통화충격의 식별을 위해서는 Faust(1998), Uhlig(1999), 
Canova and De Nicolo(2002)에서 사용된 부호제약(sign restrictions) 식별

을 이용하였다. 구조적 벡터자기상관모형에서는 많은 경우 구조적 계수

행렬에 영(0)의 제약이나 공분산제약을 통해 식별을 추구하였다. 반면 

이들은 어떤 외생충격에 의한 충격반응함수에 부호제약을 둠으로써 이

러한 충격반응함수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사실들(stylized facts)과 

부합하도록 함으로써 구조적 충격요인을 식별하는 것이다. 좀 더 구체

적으로 설명하면, 베이지안 VAR 모형에서 추정된 잔차의 분산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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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추출된 난수벡터(random vectors)를 사용해서 특정한 시점에서의 

가상적인 구조적 충격을 도출한 뒤 이러한 가상적 충격에 의해 구해진 

충격반응함수가 이미 설정된 제약조건을 만족시키는지를 확인한다. 이

렇게 해서 구한 가상적 충격이 이미 설정한 제약조건을 만족하면 구조

적 충격으로 기록하고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처음의 과정으로 돌아가 

다시 난수를 추출하여 동일한 실험을 10,000번 반복한다. 아래에서는 구

조적 충격 가운데 기술 및 통화 충격만을 식별하고 이를 이용한 충격반

응함수를 제시하였다. 
먼저 기술충격에 따른 경제변수들의 충격반응함수를 살펴보도록 하

자. 기술충격을 식별하기 위해 충격에 따른 실질GDP 증감률은 2분기까

지 음수가 아니어야 하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양수가 아니어야 한다는 

부호제약을 부여하였다.21) [그림 4-6]은 기술충격이 경제변수에 미치는 

충격반응을 도시한 것이다. 기술충격은 3분기 정도까지는 주택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나, 신뢰구

간을 고려할 경우 그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기

술충격은 초기에 콜금리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다가 서서히 그 효과

가 소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통화충격의 식별에 사용된 부호제약으로는 충격에 따른 실질

GDP 증감률,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분기까지는 영(0) 또는 음수가 되어

야 한다고 설정하였다[2]. 이와 같은 식별조건에서의 통화충격에 대한 

충격반응함수와 90% 신뢰구간이 [그림 4-7]에 도시되어 있다. 분석결과, 
통화정책, 즉 콜금리의 상승은 전국 요인에 의한 주택가격에 음(-)의 영

향을 미치며 그 여파가 대략 8분기 동안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플레이션도 5분기 가량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은 방식으로 식별된 통화충격을 바탕으로 실시한 역사적 모

의실험 결과는 [그림 4-8]에 제시되어 있다. 분석결과, 2003년 2/4~3/4분
기 중의 주택가격 상승률은 통화정책의 외생적 충격에 상당히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후 2005년까지는 역사적 모의실험과 실

제 자료가 상당히 근접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통화충격이 주택가격  

 21) 부호제약과 관련해서는 Uhlig(1999)에서 사용된 시차구조를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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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외생적 기술충격에 의한 충격반응분석

  주: 점선은 90% 신뢰구간을 나타냄.

[그림 4-7] 외생적 통화충격에 의한 충격반응분석

  주: 점선은 90% 신뢰구간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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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실제 및 역사적 모의실험에서 도출된 전국 요인에 

의한 주택가격 상승률

  주: 분석기간은 1991년 4/4분기에서 2007년 4/4분기까지이며, 점선은

90% 신뢰구간을 의미함.

상승률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2006년 이후에

는 중앙은행의 금리정책이 긴축기조로 전환함에 따라 통화충격이 어느 

정도 가격을 하락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2007년 이

후 금리가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전국 요인에 의한 주택가격 

상승률이 역사적 모의실험 결과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이 기간 

중 실제로 통화충격은 음(-)으로 나타났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하

고 있으며, 자료에서 관찰된 높은 금리는 통화충격보다는 당시의 경제

상황을 반영한 반응함수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이 당시 관찰된 높

은 금리수준은 통화의 외생적 충격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주택가격, 
소비자물가, 실질GDP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 금리정책에 기인한 것이지 

순수한 외생적 충격에 기인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며, 이는 이 당시의 

통화정책이 긴축적이지는 않았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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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결 론

주택 등 부동산이 국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주

식, 채권, 또는 외환 등이 차지하는 비중에 비해 상당히 높다. 특히 주택

가격은 국민경제 내 자원 배분과 거주서비스를 통한 삶의 질에 직접적

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주택정책의 잠재적인 파급효과는 일반적인 거시

경제정책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어떤 거시변수가 주택가격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는 것과 더불어 주택가격의 

변동이 지역적인 현상인지 전국적인 현상인지를 식별하는 것은 부동산

과 관련한 모형 설정이나 정책적인 견지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

진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베이지안 기법을 이용한 동태적 요인모형을 통해 우리나

라 26개 도시의 주택, 전세, 토지가격을 전국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요

인(global factor)과 지역별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regional factor)으로 분

해하였다. 1987년 이후 자료수집이 가능한 전국 8개 지역의 26개 도시를 

대상으로 분석을 시행한 결과, 지역별 요인은 대부분 낮은 설명력을 가

지는 반면, 전국적인 요인은 많은 지역의 주택가격 변동을 설명하는 데 

중요한 요인으로 관찰되어 우리나라의 도시별 주택경기 변동이 동행성

을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택매매가격 상승률 변동에 대한 전국, 지역 및 도시별 기여율을 구

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분산분해를 실시한 결과, 전국 요인의 도시별 

주택가격 상승률의 평균적인 기여도는 대략 56%로 나타나고 있다. 특

히, 서울, 인천, 안산, 부산, 울산의 경우 전국 요인의 기여도는 7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 지역의 주택가격은 전국에 걸쳐 영향을 미

치는 거시변수에 상당히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도시 자체적인 

요인의 기여도는 전반적으로 20~70%에 달하는 광범위한 범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도시 자체 요인도 우리나라 26개 도시의 주택가격 

상승률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8개로 구분

된 지역별 요인은 그 기여도가 미미해, 행정상으로 구분된 이들 지역 내

의 공통적인 주택가격 상승률의 움직임은 관찰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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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태적 요인모형에 의해 도출된 은닉요인 중 구체적으로 어떤 경제

변수들이 전국 요인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분석을 시행한 결과, 콜금

리, CD금리, 국고채 3년물과 소득의 영향이 전체 주택가격지수를 사용

했을 경우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2003년 이후 저금리

정책이 주택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구조적 벡터자기상관모형

을 이용한 역사적 모험실험을 통해 살펴보았는데, 2003년 말 외생적으

로 취해진 통화충격은 주택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쳤으나, 이후 2005년 

말까지는 통화충격이 주택가격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2007년 중 나타난 고금리 상황은 중앙은행의 외생적 

통화긴축이라기보다는 당시 경제상황에 의해 결정된 금리의 반응함수

에 기인한 바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이 당시의 주택가격의 

변동은 금리보다는 다른 거시변수, 즉 부동산세제 및 금융 규제 등에 영

향을 크게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본고에서 제시한 모형은, 주택가격 상승이 지역적인 현상인지 또는 

전국적인 현상인지에 대한 식별을 용이하게 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향후 정부의 주택정책 수립과 관련하여 유용한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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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1❚ MCMC를 이용한 동태적 요인모형 분석

동태적 요인모형은 모수( )와 은닉변수( )의 집합하에서 자료

( )가 정규확률밀도로 분포되어 있는 모형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자료의 확률밀도함수를 ,  은닉요인의 확률밀도함수를

, 모수에 대한 사전확률밀도함수를 라고 할 때, 모수와 은닉

요인에 대한 사후결합확률밀도는 우도값과 사전확률밀도함수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 즉,

일반적인 사후결합확률밀도는 도출하기가 상당히 어려우나, 에 대

한 공액 사전확률밀도함수(conjugate prior)를 사용할 경우, 두 개의 조건

부 확률밀도함수 와 를 쉽게 도출할 수 있다. 또한 

MCMC 기법을 이용하여 가상의 자료인 를 다

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생성할 수 있다.

[1단계]: 초기값 를 둔 상태에서 조건부 확률밀도함수 

에서 을 생성한다.

[2단계]: 를 두고 조건부 확률밀도함수 에서 를 생

성한다.

[3단계]: 위 [1]과 [2]의 과정을 반복하여 을 임의의 수 번

만큼 수행한다.

Tanner and Wong(1987)은 정상적인 조건하에서 위와 같은 과정을 거

쳐 생성된 샘플의 결합확률밀도 가 마코프 체인의 불변분포

(invariant distribution)임을 보였다. 여기서 는 식 (1.4)에서 쉽

게 찾을 수 있다. 즉, 식 (1.5)는 와 가 주어졌을 경우 오차가 자기상

관을 가지는 선형회귀로 귀착된다. 모수들에 대한 사전확률밀도함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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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분포로 가정할 경우,  그리고 의 사후적인 조건부 확률밀도

함수도 정규분포를 가진다. 반면 는 칼만필터를 이용한 신호

추출법(signal extraction)을 사용하여 도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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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중앙값 90%　 10% 중앙값 90%　 10% 중앙값 90%
서울 0.41 0.65 0.89 0.48 0.60 0.73 0.03 0.04 0.05 
인천 0.57 0.81 1.04 0.30 0.38 0.46 -0.01 0.00 0.02 
수원 0.38 0.63 0.89 0.16 0.26 0.37 -0.01 0.00 0.02 
성남 0.22 0.46 0.72 0.53 0.67 0.80 -0.02 0.01 0.04 
안양 0.42 0.68 0.94 0.56 0.70 0.85 -0.02 0.01 0.04 
부천 0.52 0.75 0.99 0.36 0.45 0.55 -0.01 0.01 0.02 
광명 0.35 0.60 0.85 0.56 0.69 0.83 -0.02 0.01 0.04 
안산 0.39 0.65 0.90 0.58 0.73 0.89 -0.02 0.01 0.03 
춘천 -0.12 0.12 0.36 0.24 0.29 0.36 -0.02 0.01 0.04 
원주 0.07 0.32 0.56 0.22 0.27 0.33 -0.03 0.01 0.06 
청주 0.23 0.44 0.65 0.11 0.15 0.19 -0.02 0.00 0.04 
충주 0.11 0.32 0.52 0.36 0.44 0.53 -0.04 0.01 0.07 
천안 -0.02 0.22 0.45 0.18 0.23 0.29 0.00 0.00 0.01 
대전 0.22 0.44 0.67 0.23 0.29 0.36 0.00 0.00 0.02 
대구 0.15 0.38 0.61 0.40 0.49 0.58 -0.03 0.01 0.05 
포항 0.14 0.36 0.58 0.20 0.25 0.31 -0.02 0.01 0.04 
구미 0.06 0.28 0.52 0.40 0.50 0.60 -0.06 0.01 0.08 
마산 -0.07 0.16 0.42 0.41 0.50 0.61 -0.03 0.01 0.05 
창원 0.44 0.69 0.93 0.67 0.83 0.99 -0.05 0.02 0.09 
부산 0.06 0.29 0.52 0.36 0.45 0.54 -0.02 0.01 0.04 
울산 0.06 0.29 0.53 0.10 0.15 0.21 -0.03 0.00 0.03 
전주 -0.19 0.02 0.22 0.15 0.19 0.23 -0.02 0.02 0.08 
익산 0.20 0.41 0.63 0.15 0.20 0.25 -0.04 0.02 0.08 
광주 -0.07 0.14 0.36 0.15 0.19 0.24 -0.03 0.01 0.06 
목포 -0.51 -0.29 -0.08 0.17 0.23 0.29 -0.04 0.02 0.09 
순천 -0.42 -0.19 0.03　 0.14 0.19 0.24　 -0.05 0.02 0.09 

❚ 부록 2 ❚ 동태적 요인모형 추정결과

분석모형: 



연구보고서 2008-02

주택시장 및 정책에 관한 연구
󰠚󰠚󰠚󰠚󰠚󰠚󰠚󰠚󰠚󰠚󰠚󰠚󰠚󰠚󰠚󰠚󰠚󰠚󰠚󰠚󰠚󰠚󰠚󰠚󰠚󰠚󰠚󰠚󰠚󰠚󰠚󰠚󰠚󰠚󰠚󰠚󰠚󰠚󰠚󰠚󰠚󰠚󰠚󰠚󰠚󰠚󰠚󰠚󰠚󰠚󰠚󰠚󰠚󰠚󰠚󰠚󰠚󰠏󰠏󰠏󰠏󰠏󰠏󰠏󰠏󰠏󰠏󰠏󰠏󰠏󰠏󰠏󰠏󰠏󰠏󰠏󰠏󰠏󰠏󰠏󰠏󰠏󰠏󰠏󰠏󰠏󰠏󰠏󰠏󰠏󰠏󰠏󰠏󰠏󰠏󰠏󰠏󰠏󰠏󰠏󰠏󰠏󰠏󰠏󰠏󰠏󰠏󰠏󰠏󰠏󰠏󰠏󰠏󰠏

2008년 11월 23일  인쇄                              값 8,400원

2008년 11월 30일  발행
             
저  자   송  준  혁
발행인   현  정  택
발행처   한 국 개 발 연 구 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49대표전화: 958-4114팩시밀리: 958-4310 
등  록   1975년 5월 23일  제6-0004호
인  쇄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리드릭)
ⓒ 한국개발연구원 2008          ISBN 978-89-8063-354-8󰠏󰠏󰠏󰠏󰠏󰠏󰠏󰠏󰠏󰠏󰠏󰠏󰠏󰠏󰠏󰠏󰠏󰠏󰠏󰠏󰠏󰠏󰠏󰠏󰠏󰠏󰠏󰠏󰠏󰠏󰠏󰠏󰠏󰠏󰠏󰠏󰠏󰠏󰠏󰠏󰠏󰠏󰠏󰠏󰠏󰠏󰠏󰠏󰠏󰠏󰠏󰠏󰠏󰠏󰠏󰠏󰠏󰠚󰠚󰠚󰠚󰠚󰠚󰠚󰠚󰠚󰠚󰠚󰠚󰠚󰠚󰠚󰠚󰠚󰠚󰠚󰠚󰠚󰠚󰠚󰠚󰠚󰠚󰠚󰠚󰠚󰠚󰠚󰠚󰠚󰠚󰠚󰠚󰠚󰠚󰠚󰠚󰠚󰠚󰠚󰠚󰠚󰠚󰠚󰠚󰠚󰠚󰠚󰠚󰠚󰠚󰠚󰠚󰠚

* 잘못된 책은 바꿔드립니다.


	발 간 사
	요 약
	제１장저소득층 주거복지를 위한 정책방향
	제1절 서 론
	제2절 주택시장의 특성과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의중요성
	1. 주택시장의 특성
	2. 저소득층의 주택공급
	3. 저소득층 주거복지정책의 필요

	제3절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복지정책의 목표
	1. 정책의 효율성의 극대화(To Maximize theProgram Efficiency)
	2. 사회 형평성의 증진(To Enhance the Social Equity)
	3. 경제체제에 대한 왜곡의 최소화(To Minimizethe Distortion to the Economic System)

	제4절 주거복지정책의 수단(각종 정책의 장단점과정책선택 시 유의사항)
	1. 주거복지예산의 책정과 배분
	2. 주거보조정책의 선택
	3. 정책의 선택과 집행에 있어서의 문제

	제5절 외국의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복지정책
	1. 미 국
	2. 스웨덴
	3. 영 국
	4. 독 일
	5. 저소득층 주거복지정책의 세계적인 추세

	제6절 주거복지 현황
	1. 주택보급 상태
	2. 자가 주택 보유 상태
	3. 주거비 부담
	4.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및 주택

	제7절 저소득 주거복지 정책의 현황과 그에 대한 평가
	1. 공공임대주택
	2.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융자 지원 프로그램
	3. 주거급여(housing allowance)
	4. 전반적인 정책방향과 예산규모

	제8절 정책제안
	1. 정부는 지원하고자 하는 정책수혜자의 범위를축소하여야 한다.
	2. 주거복지정책과 일반복지정책을 일원화하여야 한다.
	3. 주거복지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중앙정부에서지방정부로 이양하여야 한다.
	4. 주택공사의 일부 업무를 민영화하여야 한다.
	5. 국민주택기금을 전적으로 저소득층 주택공급을위한 기금으로 변환한다.
	6. 전세보증금 보험제도를 도입한다.
	7. 주거복지를 측정하는 적절한 지수를 개발하여이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9절 결 론
	참 고 문 헌

	제２장 지역별 수요특성을 고려한국민임대주택 공급정책 개선방안
	제1절 서 론
	제2절 국민임대주택 공급정책 개관
	1. 국민임대주택 공급정책의 현황
	2. 세부적인 국민임대주택 공급정책의 경직성
	3. 지역별 수급 불일치

	제3절 지자체별 국민임대주택의 수요 및 공급 특성
	1. 국민임대주택의 수요특성에 대한 기존 연구
	2. 국민임대주택 수요특성의 지역별 차이
	3. 국민임대주택 공급 및 입주자 특성의 지역별 차이

	제4절 국민임대주택 수요 결정요인 분석
	1. 분석모형 및 자료
	2. 분석결과

	제5절 결론 및 정책제언
	참 고 문 헌

	제３장 모기지상품 개발을 통한주택구입용이도 증진방안: 정책과제의 분석
	제1절 서 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방향
	3. 논문의 구성

	제2절 주택대출잔액 및 자가거주율 추세
	1. 주택대출시장의 추세와 현황
	2. 국내 주택대출시장의 개선과제
	3. 우리나라 자가거주율-전세입주자비율 추세

	제3절 모기지상품과 주택구입용이도의 상관관계
	1. 주택점유형태 결정의 이론적 근거
	2. 주택구입용이도지수 추세와 제약조건

	제4절 모기지상품과 대출상환액 부담의 분석
	1. 주택구입용이도를 높이기 위한 모기지상품
	2. 시나리오 분석모형
	3. 시나리오 분석결과

	제5절 모기지리스크의 관리방안
	1. MBS/CB 등을 통한 안정적인 자금조달방안
	2. 공공-민간 모기지 보험제도의 도입
	3. 리스크를 고려한 대손충당금과 자기자본비율 규제
	4. 효과적인 위험관리를 위한 자료의 구축

	제6절 결 언
	참 고 문 헌
	❚ 부 록 1 ❚ 우리나라 자가거주율의 변화-소득별, 연령별, 지역별
	❚ 부 록 2 ❚ 대출 후 동적 DTI의 도출
	❚ 부 록 3 ❚ 모기지 보험의 국가별 유형

	제４장 우리나라 도시별 주택경기 변동의 동행성에대한 요인 분석
	제1절 서 론
	제2절 모 형
	제3절 실증분석
	1. 자 료
	2. 동태적 요인 분석
	3. 분산분해
	4. 전국 요인과 거시변수

	제4절 주택가격과 통화정책
	제5절 결 론
	참 고 문 헌
	❚ 부록 1❚ MCMC를 이용한 동태적 요인모형 분석
	❚ 부록 2 ❚ 동태적 요인모형 추정결과




